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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정순관 한국지방자치학회 18대 회장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2014년의 마지막 학술대회를 안내합니다. “지방분권의 

추진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10월 31일 (금)부터 11월 1일(토)까지 여수시에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선출로 완성되어 20여

년의 역사를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최근에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

고 있는 지방재정의 문제, 지역공동체형성 문제, 분권에 대한 이론적 담론, 선거제도, 

그리고 제3세계의 분권제도 등 다양한 주제들을 기획하여 분야별 토론의 장을 마련

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제3세계의 분권제도에 관해서는 해당국의 참여자가 직접 발표하는 세션이 구

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역사와 노력이 가져다 준 우리나라의 현 지방

분권의 모습과 향후 추진쟁점들에 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하셔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성숙에 관해 좋은 

의견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4년 10월 31일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정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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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전광역시 재정현황과 과제

원구환(한남대학교)

Ⅰ. 서 론

지방재정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논쟁이 되는 것은 재정분권이 실제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

는가의 문제이다. 전통적인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에 따르면 일률적인 서비스 

공급보다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전체적인 후생함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며(Oates, 1972), 재정분권화는 경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경

제성장을 촉진하며, 책임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부문의 약점인 독점의 문제가 

지방 단위에서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며, 시민의 가치에 

부합하는 제도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지적

하는 경우는 거시 경제를 저해할 수 있고, 지역별 재정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

정 형편에 따라 보편적이어야 할 공공서비스 제공에 지역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합적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정분권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존재하는 것

이 사실이나,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재정분권화가 개도국 및 후진국의 재정분권화보다 상대적

으로 높으며(Panizza, 1999), 국가면적이 넓을수록, GDP가 높을수록, 인종이 다양할수록, 민

주화수준이 높을수록, 청렴한 국가일수록 재정분권 수준이 높다(이영･현진권, 2006: 112-113)

는 연구결과는 재정분권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을 논의함에 있어 국가와 지방의 재정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의 문제

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적 격차가 크고,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좋은 정책을 

예산에 반영하여 수행하기란 쉽지 않으며, 이는 지역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의

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과 지역 간 격차의 심화는 곧 국가의 역할 한계와도 직결되는 사항이

므로 국가는 지방과의 공생 공존적 관계에서 적정한 재정 부담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 지방

재정이나 국가재정은 모두 목적으로서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 운영과 관리 면에서

는 상이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자체재원으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재정 현실 

속에서 국가재정에의 의존이 심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현행 재정의 구조를 살펴보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이지만, 실제 재정사용액은 국가와 지방의 비율이 4:6에 이르고 있다. 지

방재정의 의존성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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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건전화 방향을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유추하는 것 이외에 지방 내부에서도 도

출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재정의 건전화는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의존성이라는 안일한 구조에서 탈피하여 지방 스스로가 책임 있게 행동하

고 주민들에게 세금의 가치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자생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내생적 자

구노력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원구환, 2014b).

Ⅱ. 대전시 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1. 대전시 통합재정규모 및 수지 현황

1) 통합재정의 본질

(1) 통합재정의 개념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하며,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와 국채 발행, 차

입, 채무 상환 등 수지차 보전을 위한 보전거래를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제외해 작성한다. 통

합재정수지는 순계 개념의 세입과 세출의 차를 의미한다. 통합재정에서는 정부의 거래를 세

입과 세출 그리고 보전재원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해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세입과 세출

은 통상적인 정부 회계상의 세입, 세출과는 개념이 다르다.1)

정부 회계(예산서 및 결산서)에서는 회계연도 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파

악하지만 통합재정에서는 정부의 수입을 세입, 보전 수입, 융자 회수로, 지출을 세출, 보전 지

출, 융자 지출로 구분하고 있다.

<표 1> 통합재정에서 수입 및 지출의 분류

수입 지출 비고

세입
①

경상수입
조세수입

세출
②

경제 성질별 기능별

① - ②
세외수입 경상지출 국방

.

.
경제

자본수입 자본재 매각수입 자본지출

보전수입
③

국채 발행 수입, 차입
보전 지출

④
국채 상환

보전재원
(③ - ④)

융자 회수
⑤

융자금 및 출자금 회수
융자 지출

⑥
융자금 및 출자금 지출

순융자
(⑤ - ⑥)

* ① - ②, ⑤ - ⑥의 값이 +이면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형태이지만, ③ - ④의 값이 +이면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http://www.digitalbrain.go.kr)에서 재구성.

1) 통합재정의 개념에서는 원구환(2014a: 52-56)에서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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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의 세입에서는 정부로 유입되는 수입 중 비상환성 수입만이 세입으로 기록되고 

상환성 수입인 국채 발행 수입, 차입 등은 세입으로 분류되지 않고 보전수입으로 분류된다.

세입은 다시 경상수입과 자본수입으로 구분되는데, 자본수입에서는 자본재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금이 포함되고, 경상수입에는 조세수입과 재산수입, 수수료 등 세외수입이 포함

된다.

통합재정의 세출 및 순융자는 정부의 모든 비상환성 지출을 포함하며 경제 성질별, 기능별

로 나눠 작성된다. 경제 성질별 분류에서는 정부 세출이 거래의 경제적 성격에 따라 경상지

출, 자본지출 등으로 구분되고 기능적 분류에서는 정부 지출 목적에 따라 일반 공공행정, 국

방, 교육, 경제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보전 재원의 크기는 세입에서 세출 및 순융자를 뺀 차와 같으며, 유동성 목적의 상환성 수

입･지출 거래가 포함된다. 따라서 정부의 예금 및 현금 보유, 화폐 발행이나 정부 예수금 이

외의 정부 채무, 정책적인 목적보다는 유동성 관리의 목적을 위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

융 자산 등의 거래는 보전 거래에 해당된다. 또한 보전 재원은 국내 자금 수요와 여타 경제 

부문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  

통합재정의 유용성은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된

다. 통합재정은 정부 부문의 전체적인 재정 규모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

래를 제외함으로써 순수한 재정 활동의 규모 파악이 가능하다. 통상적인 예산에서는 ‘세입=

세출’이 균형을 이뤄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나, 통합재정에서는 재정적자의 

보전 또는 흑자 처분을 위한 거래는 제외되므로 재정의 건전성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통합재정에서는 융자 지출도 재정수지의 적자 요인으로 파악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융자 지출은 회수되는 시점에서는 흑자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순환적인 적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당해 연도의 적자 요인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할 수 있다. 

(2) 총지출 규모와 통합재정 규모

총지출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지출에서 회계와 기금 간 내부거래 및 채무 상

환 등의 보전거래를 제외하고, 융자(회수)수입을 차감하지 않은 정부 지출 규모로 측정된다. 

통합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지출 규모에서 내부거래, 채무 상환 등을 차감

해 측정된다. 통합재정 규모를 통해 정부 부문(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재정 규모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 활동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정부의 순재정 활동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융자 거래와 기업특별회계를 총계 개념이 아닌 순

계 개념으로 파악하므로 총지출 규모보다 규모가 작다. 특히 통합재정규모는 지출의 관점에

서 파악되기 때문에 순융자의 개념은 융자회수에서 융자지출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융자지

출에서 융자회수를 차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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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 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

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한다.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 - {(세출)+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연도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하며,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대전시 통합재정규모 및 수지

순계 기준으로 대전시의 통합재정규모 및 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이 32,013억원이고, 

통합재정규모가 35,152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139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순

세계잉여금을 포함하면 세입이 35,26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08억원이며,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0.31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순계 기준에 의하면 통합재정수지가 (-)값을 지니고 있어 세입보다 지출 규모가 더

큰 적자를 실현하고 있지만,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하면 (+)값을 지니고 있어 흑자를 실현하

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측면에서는 타 자치단체에 비

해 양호한 재정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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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순계 기준 시도별 통합재정규모 및 수지
(단위: 억원, %)

자료: 안전행정부. (2014).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14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는 크게 당초 예산과 최종 예산으로 구분되는데, 당초 예산과 최

종 예산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대전시의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의 변동 상

황을 살펴보면 2009~2013년 동안 평균 16.1%가 변동함으로써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의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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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도별 예산규모 변동 추이(단위: 억원)

자료: 안전행정부. (2014).｢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32면.

<표 4> 6개 광역시 당초예산 대비 최종예산 변동율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5개년 

평균변동률

부산 17.5% 8.6% 10.3% 10.5% 15.2% 12.4%

대구 11.8% 4.2% 3.5% 7.4% 13.8% 8.1%

인천 20.4% 1.1% 8.1% 6.5% 20.3% 11.3%

광주 21.9% 11.7% 15.9% 11.4% 17.6% 15.7%

대전 21.4% 10.5% 18.9% 18.0% 11.5% 16.1%

울산 -5.2% 4.3% 16.8% 14.1% 16.0% 9.2%

2. 통합재정 공시 항목의 비교 분석

2012년말 기준으로 대전시의 재정 현황을 동종 및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다음 <표 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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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전시 재정현황 및 동종 자치단체와의 비교(2012년 결산 기준)

지표명
대전
본청

동종단체(시도  17개) 유사단체

상위25% 상위50% 평균 동종최고 동종최저 평균

재정자립도 51.24% 71.32% 60.01% 49.80% 87.93% 16.31% 68.47% 

재정자주도 72.46% 77.95% 73.22% 62.43% 88.87% 34.64% 78.72% 

통합재정수지비율 1.38% 0.74% 0.37% -0.45% 5.70% -7.19% 0.67% 

예산대비채무비율 17.77% 29.79% 24.76% 19.79% 35.08% 12.07% 21.55% 

지자체 부채비율 4.70% 11.53% 9.74% 7.02% 13.79% 3.76% 6.45%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14.28% 312.51% 262.79% 143.08% 338.04% 14.28% 125.17% 

공무원인건비비율 9.07% 9.99% 8.60% 6.51% 14.90% 4.78% 6.92% 

업무추진비비율 0.08% 0.09% 0.08% 0.05% 0.13% 0.04% 0.05% 

지방의회경비비율 0.08% 0.10% 0.09% 0.07% 0.11% 0.06% 0.06% 

사회복지비비율 31.69% 29.90% 28.08% 24.94% 31.69% 12.11% 27.44% 

민간단체보조금비율 1.78% 3.13% 2.35% 1.48% 4.27% 0.82% 1.54% 

행사･축제경비비율 0.28% 0.41% 0.33% 0.19% 0.70% 0.09% 0.21% 

출연･출자금비율 2.41% 1.23% 0.61% 1.42% 2.41% 0.44% 1.57%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18.41% 28.07% 25.11% 19.96% 33.34% 14.61% 16.71% 

연말지출비율 7.92% 43.66% 29.12% 15.26% 61.99% 2.26% 22.75% 

*2012년 결산 기준이므로 예산지표에 의한 통계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지방재정고(http://lofin.mopas.go.kr)

1)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대전시의 재정자립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까지 7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08년 66.4%, 2009년 59.3%로 낮아지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전시의 자체 재정능력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08년 지방소비세 도입 등이 재정능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3년 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취득세가 인하되었으며, 취득세 인하로 부족해지는 지

방 재정을 보완하도록 지방 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수입의 5%에서 11%로 올리는 법안

이 개정되었지만, 재정자립도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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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전시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추이
(단위; %)

*2014년 재정자립도를 2013년도 세입과목 개편전 기준으로 산정하면 54.9%수준임.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재정고(http://lofin.mopas.go.kr)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또한 대전시의 재정자주도를 살펴보면 2013년에 75.4%를 나타내고 있으나, 2014년에는 

66.6%로 교부세를 감안한 재정자주도 하락하고 있다. 이는 대전시의 재원 중에서 자체 세입

이나 교부세를 통한 재정 수입보다는 국고보조금에 의한 재정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

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체수입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완만하게 낮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외수입

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 대전시의 세외수입이 9,957

억원으로 2012년 대비 24.8% 감소하였으며, 2014년은 2013년 대비 61.5%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 대전시의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추이
(단위: 억원)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재정고(http://lofin.mopas.go.kr)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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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시도별 지방세 신장 추이(단위: 억원)

*2009~2012년 결산기준, 2013년은 최종예산액, 2014년은 당초예산액, (  )는 총계예산기준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7.1 출범으로 2012년도 결산부터 반영, ‘12년 결산액 대비 비율임
자료: 안전행정부. (2014).｢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61면.

<표 7> 시도별 세외수입 신장 추이(단위: 순계기준, 억원)

*2009~2012년 결산기준, 2013년은 최종예산액, 2014년은 당초예산액
자료: 안전행정부. (2014).｢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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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사업비, 자체사업비, 보조사업비, 사회복지비중 추이

정책사업비는 자치단체 전체 총예산 중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제외한 사업 추진을 위

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의미한다. 대전시의 정책사업비중은 2008년 75.9%

에서 2014년 79.1%를 다소 상승하고 있다.

자체사업비는 자치단체 전체 총예산 중 지역개발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의 

비중(정책사업 중 보조사업 제외)을 의미한다. 대전시의 자체사업비중은 2008년 39.1%에서 

2014년 29.4%로 자체사업비중이 다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조사업비는 자치단체 전체 총예산 중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예산

의 비중(정책사업 중 자체사업 제외)을 의미한다. 대전시의 보조사업비중은 2008년 36.8%에

서 2014년 49.7%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시의 정책사업비 중에서 자체사업비는 감소

하고, 보조사업비는 증가함으로써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복지비는 자치단체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분야 8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의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대전시의 사회복지비는 2008년 21.7%에서 2014년 35.5%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3> 대전시의 정책사업비, 자체사업비, 보조사업비, 사회복지비중 추이
(단위: %)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재정고(http://lofin.mopas.go.kr)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3) 부채비율

2012년 결산기준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공단, 출자 및 출연기

관, 지방교육재정이 포함되어 공표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지역통합재정 부채는 약 110

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자치단체 부채가 43.4조원, 공사 및 공단 부채가 52.4조원, 출자 및 

출연기관의 부채가 4.3조원, 지방교육재정 부채가 9.8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12년 전체 

자치단체 최종예산 167조원 중에서 약 68.8%에 이르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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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통계 중에는 민간자본유치(BTO, BTL)에 의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금액과 임

대료 등의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전시의 경우 지역통합재정 부채는 1조 6,97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치단체 부채가 

1조 325억원, 공사 및 공단 3,436억원, 출자 및 출연기관 526억원, 지방교육재정 2,691억원

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유사 및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예산 대비 

채무비율, 자치단체 부채비율,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지역통합재정 부채 현황(단위: 억원)

구분(억원) 계 지자체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재정

합계 1,100,514 434,088 524,345 43,566 98,515

서울특별시 297,481 52,023 228,713 4,127 12,618

부산광역시 74,777 32,992 34,093 3,823 3,869

대구광역시 41,362 25,157 10,575 1,754 3,876

인천광역시 144,800 50,981 82,488 5,443 5,888

광주광역시 22,947 9,413 7,144 3,848 2,542

대전광역시 16,978 10,325 3,436 526 2,691

울산광역시 23,359 11,715 4,961 3,884 2,799

세종특별자치시 1,472 1,354 0 0 118

경기도 223,840 74,457 105,439 5,245 38,699

강원도 38,093 18,096 16,220 1,706 2,071

충청북도 20,527 13,651 3,294 1,038 2,544

충청남도 33,445 23,089 4,698 2,054 3,604

전라북도 27,374 16,973 4,227 2,728 3,446

전라남도 38,576 26,714 6,646 2,554 2,662

경상북도 36,041 24,888 5,190 1,634 4,329

경상남도 47,239 31,393 6,637 2,531 6,678

제주특별자치도 12,203 10,867 584 671 81

 * 지자체에는 지방공기업 중 직영기업 포함, 출자출연기관에는 제3섹터 포함
 * 지방교육재정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 통계임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재정고(http://lofin.mopas.go.kr)

4) 자체수입 대비 공무원인건비비율

2012년 결산 기준으로 대전시의 자체수입 대비 공무원인건비 비율은 9.07%로 동종 자치

단체(6.51%), 유사 자치단체(6.92%) 평균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자체수입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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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전시의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비율 추이
(단위: %)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재정고(http://lofin.mopas.go.kr)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9> 자체수입 대 인건비 비교 시도별 현황(단위: 백만원, %)

단체
예산액

(A)
자체수입

(B)
지방세

(C)
인건비

(D)

수입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

총예산
(D/A)

자체수입
(D/B)

지방세
(D/C)

평균  11,226,963  4,045,772  3,462,222  1,033,725  9.2  25.6  29.9  

합계  179,631,410  64,732,353  55,395,554  16,539,593  9.2  25.6  29.9  

서울  26,220,359  16,955,011  14,432,765  2,699,707  10.3  15.9  18.7  

울산  3,444,742  1,575,449  1,400,180  309,338  9.0  19.6  22.1  

경기  31,148,406  14,967,346  13,210,687  2,585,071  8.3  17.3  19.6  

충북  7,672,188  1,647,201  1,393,760  709,086  9.2  43.0  50.9  

충남  10,627,247  2,581,044  2,251,675  949,163  8.9  36.8  42.2  

경남  14,540,083  4,080,543  3,573,889  1,286,741  8.8  31.5  36.0  

제주  2,709,142  861,975  754,547  358,561  13.2  41.6  47.5  

경북  15,641,051  2,874,227  2,469,880  1,407,270  9.0  49.0  57.0  

부산  9,938,403  3,972,403  3,464,722  908,832  9.1  22.9  26.2  

광주  4,420,665  1,405,982  1,217,372  403,054  9.1  28.7  33.1  

세종  535,475  263,622  253,382  65,125  12.2  24.7  25.7  

대구  7,081,550  2,535,270  2,247,366  649,416  9.2  25.6  28.9  

강원  9,278,643  1,684,969  1,312,950  963,898  10.4  57.2  73.4  

전북  10,682,441  1,837,647  1,473,043  960,628  9.0  52.3  65.2  

전남  12,978,573  1,825,247  1,518,592  1,176,830  9.1  64.5  77.5  

인천  8,599,665  4,166,401  3,074,116  704,538  8.2  16.9  22.9  

대전  4,112,777  1,498,015  1,346,627  402,335  9.8  26.9  29.9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재정고(http://lofin.mopas.go.kr)

또한 행정운영경비 비중은 자치단체 총 예산 중 인력운영비(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및 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전체예산 중 정책사업,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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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제외). 행정운영경비 비중이 높다는 점은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가 많다는 의미

이며, 상대적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전시의 행정운영경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1~2014년까지 4개년 평균 19.1%를 나타내고 

있어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구(18.4%), 부산(17.5%), 

광주(16.8%), 울산(16.2%), 인천(15.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전시가 6개 광역

시 중에서 가장 높은 행정운영경비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행정운영경비비중의 연도별 비교(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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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재정고(http://lofin.mopas.go.kr)에서 재구성

Ⅲ. 대전시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안

1. 지방세 구조의 강화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세 구조를 안정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의 구조에서는 지방재정의 자립 및 건전성을 확보

하기가 어렵다. 

OECD 주요국가의 지방세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50.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독일

(48.1%), 일본(44.9%), 프랑스(23.7%), 이탈리아(22.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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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연도별 지방세 비율

 

**2012년까지 결산기준, 2013년은 최종예산액, 2014년은 당초예산액
자료: 안전행정부. (2014).｢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151면.

<표 11> 외국의 조세부담률(2010년 기준)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조세부담률(%) 19.3 15.9 18.3 28.4 22.1 26.3

지방세 비율(%) 21.7 44.9 50.4 6.3 48.1 23.7

*OECD Revenue Statistics 2012,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제외한 총 조세수입비율
**연방형국가의 경우 주정부의 세입을 지방세에 포함하고, Social Security Fundsm를 제외했을 때의 중앙 
지방 간 상대적 비중임
자료: 안전행정부. (2014).｢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상)｣, 151면에서 재구성

지방세 구조의 개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 구분을 명확히 하

고, 사무 구분에 따른 재원의 분담 체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2. 조세와 부담금의 합리적 조정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되는 조세 외의 금전적 지급 의무라 할 수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서는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 권한

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적 지급 의무

((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라고 정의

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금은 다양한 명칭으로 부과 징수되지만, 조세 외로 부과 징수되는 모

든 금전적 의무다(원구환, 2014: 403).

2013년 기준으로 부처별 부담금 귀속 현황을 살펴보면 부담금은 총 16조 3,934억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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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중앙정부가 14조 2,422억원, 지방자치단체가 1조 5,775억원이며, 공공기관이 5,837억

원을 귀속시키고 있다.2)

따라서 부담금의 경우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의 부담금 중에서 지역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지역배분에 대한 방

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12> 2013년도 부처별 부담금 귀속현황(단위: 억 원)

소관부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합계
기 금 특별회계 광 역 기 초

금융위원회 34,791 - - - 107 34,898

미래창조과학부 3,618 3,618

교 육 부 - - 2,416 42 2,458

외 교 부 381 - - - 220 601

안전행정부 - - 303 16 - 319

문화체육관광부 4,996 - - - 205 5,201

농림축산식품부 8,268 - - - - 8,268

산업통상자원부 21,641 21,937 - - 1,780 45,358

보건복지부 15,333 - - - - 15,333

환 경 부 8,472 8,878 1,949 6,575 297 26,171

고용노동부 6,415 - - - - 6,415

국토교통부 - 4,507 2,649 1,815 398 9,369

해양수산부 205 - 2 8 257 472

산 림 청 - 873 - - - 873

중소기업청 - - - - 2,048 2,048

원자력안전위원회 - - - - 525 525

기획재정부 2,007 - - - - 2,007

합   계
(%)

106,127
(64.7)

36,195
(22.1)

7,319
(4.5)

8,456
(5.2)

5,837
(3.5)

163,934
(100.0)

자료: 기획재정부(2014). ｢201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특히 지방세와 중앙정부의 부담금이 유사 중복되어 부과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지방세의 

목적세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존재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

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

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2)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국민 및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률 

통계에는 포함되고 있지 않다. 국민부담률에는 국세와 지방세 등 조세 부담과 사회보험 보험료

인 사회보장기여금은 포함되지만, 부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담금 규모를 감안하면 국민부담

률의 규모는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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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지하수의 경우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

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제141조). 

또한 먹는물관리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제9조에 따라 샘물 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지방세 부담과 부담금 부담 간의 유사 중복되는 사례를 통폐합하되 가급적 실 집행업

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재원을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 

3. 지방세 비과세 감면비율의 조정

대전시의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은 <표 5>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18.41% 수준이다. 동종 

자치단체 평균 19.96%보다는 낮지만, 유사 자치단체 16.71%보다는 높다. 따라서 지방세 비

과세 감면율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 축소와 더불어 지

방세지출예산제도를 사업별 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지출예산서를 

기능별, 세목별로 작성하여 예산과 연계하고, 지방세지출을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지방재정 

총량적 관점에서 지방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2011년부터 지방세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시행되

고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 조례 허가제가 폐지되어 자치단체가 중

앙정부의 허가 없이도 스스로 감면 조례를 제정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조례 감면을 남용할 경우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조세 감

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직접적으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지방교부세 교부단

체는 조세 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지방교부세 산정 요소인 기준재정수입을 동시에 감소시

켜 결과적으로 감면액의 일부를 지방교부세로 교부받게 된다. 따라서 지방재정분석지표 중에

서 자체수입증가율, 지방세 징수노력도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하여 선심성 조세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왜곡현상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원구환, 2014b).

4. 국가와 지방재정 부담의 합리화

1) 사회복지비 비용 부담의 합리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재정문제는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예산 급증은 지방비 매칭 증대를 수반하

고 있으나, 지방비를 감당할 지자체의 능력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기준보조율은 80년

대의 구조를 지속하고 있고, 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 잔여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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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되었으나 보조율은 인상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지원 확대와 지자

체 재정여건 및 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08년부터 차등보조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시ㆍ군과 자치구는 행정기능과 재정구조가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지표에 의해 적용대상이 정해지고, 차등보조율 적용의 문턱효과

(threshold effect)로 적용단체와 미적용단체의 보조율 격차가 과다하며, 자치구의 경우 적용

단체 간 재정격차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3) 

따라서 차등보조율제도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시ㆍ군과 자치구는 행정기능

과 재정구조가 전혀 다르므로 상이한 기준에 의해 차등보조율 적용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리고 선정 기준지표인 재정자주도는 자치구에서만 사회복지비 비중과 높은 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시ㆍ군의 경우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시ㆍ군의 복지재정 압박도

를 측정하는 지표로 적합하지 않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압박

도를 한 두 가지 지표로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의 인구구조, 재정력, 복지수

요 증가, 재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차등보

조율 적용시 차등화 유형은 다소 행정편의적이어서 문턱효과가 지나치게 크므로 차등화 구간

을 세분화하고 구간별 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다(하능식･이상용･구찬동, 2012).

현행 분권교부세는 2015년에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예정인데, 지방이양이 부적절한 3개 사

업(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운영)은 국조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나머지 사업(84개)은 성

격에 따라 보통교부세로 통합 및 존치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분권교부세의 산정 방식은 기존의 복지시설 및 인원을 대상으로 측정하므로 미래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과 분권교분세 산정 방

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미래지향적 산정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분권교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에 대한 지역별 검증 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권교부세 도입으로 사회복지재정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지방이양사업의 높은 지방비 

부담비율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저해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재정분권

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사업에 사용되는 자체사업 예

산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비 부담비율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

하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액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국

고보조금의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지방비 부담비율의 증가는 국가가 결정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출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어 그만큼 자체 투자재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3) 국가와 지방재정 부담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원구환(2014b)에서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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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국고보조사업 관련 지방비부담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금액

국고보조금 66.2 67.6 67.7 71.3 68.4 65.0 63.5 62.5 61.9 60.9 60.0

지방비부담액 33.8 32.4 32.3 28.7 31.6 35.0 36.5 37.5 38.1 39.1 40.0

자료: 행정안전부(매 연도), 손희준(2013)에서 재인용

2) 중복 국고보조사업의 폐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처 간의 칸막이를 제거할 수 있

는 방안과 중복된 국고보조사업이 투입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낭비성･전시성 사업 

축소, 유사 중복된 사업 통폐합, 관행적 지원 사업 정비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4)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 사후 검증을 강화하여 책임 성과

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 국고보조사업의 대상을 자치단체로 한정하지 않고 출자･출연기관으

로 확대하여 부처 간의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5)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방재

정부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

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또한 위원

의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심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

기 때문에 국가정책(예: 취득세 인하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압박 요인을 제어하기 쉽지 않다. 

4)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비과세･감면액 

중 40%인 7조 5000억원 가량이 세출예산과 중복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은 세출 

구조조정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고 낭비성 지출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45
건으로 향후 5년간 3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대부분 부처 간 나눠먹기식 중복사

업이라는 것이다.

5) 주요 안건은 1.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1의2.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간 세목 조정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2.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 간, 시･도와 시･군･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재원분담에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4. 지방세 특례 및 세율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

자치단체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지방재정법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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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심의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

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통합지출관제도를 통한 재정자금의 효율적 운용

자치단체 부서별로 별도 관리되는 세출예산 집행용 은행계좌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

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은행계좌는 일반회계만 해도 7,198개나 된다. 전국 244개 자치단

체에서 평균 29.5개나 되는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가장 많은 계좌를 갖고 있는 곳은 제주도

로 144개이며,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고양시가 110개나 된다(서울신문, 2014.10.17, 25면).6)

지방재정법 제90조는 ‘관서별로 분산 지출을 통합해 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

단체장은 통합지출관을 둘 수 있다’ 등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 지출을 통합해 운용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전환하였고, 통합지

출관 임명도 의무조항으로 전환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통합지출관은 통합지출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재무보고서의 작성,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이 지출 의뢰한 

자금에 대한 통합 계좌이체 그 밖의 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담당

한다.

<표 14> 통합지출관제도의 개정 내용

기존 개정[시행일 : 2014.11.29.]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관서별 분산 지출을 통합하여 운
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둘 수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
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적인 운
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6. 통합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의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

하고 있는데, 통합 범위는 ①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및 기금, ② 지방공기

업의 재정상황, ③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 등이다(지방재정법 제59조). 지

역통합재정통계는 공통공시 항목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6) 통합지출관제도는 2010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통합계좌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서울시는 

2010년 1466개나 되던 계좌를 회계별 계좌 32개로 통합했고, 2012년는 통합계좌 하나에 모든 자

금을 통합했다. 부서에서 운영하는 계좌는 일종의 가상계좌로 수치만 관리한다(서울신문, 
2014.10.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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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68조).

또한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통

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

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96조의2).

현재 지방재정정보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고(http://lofin.mopas.go.kr)에서 관리되고 있

으며, 지방공기업에 대한 포털 정보는 클린아이(http://www.cleaneye.go.kr)에서 관리되고 있

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통합정보망은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통합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구축은 자치단체의 재정과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

자･출연기관 등이 모두 포함될 때 통합으로서의 의미를 갖출 수 있다. 지방공기업,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기관 등을 따로 관리하기보다는 통합시스템 내에서 연계하여 운용하는 방안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대전시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측면에서는 (+)값을 지니고 있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양호한 재정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둘째, 2009~2013년 동안 대전시의 당초예산과 최종예산의 변동이 16.1%로 나타

나고 있어 타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안정적인 예산집행이 상대적

으로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

는데, 이는 대전시의 재원 중에서 자체 세입이나 교부세를 통한 재정 수입보다는 국고보조금

에 의한 재정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체수입 중에서 지방세 수

입은 완만하게 낮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세외수입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대전시의 정책사업비 중에서 자체사업비는 감소하고, 보조사업

비는 증가함으로써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사회복

지비 비중은 2008년 21.7%에서 2014년 35.5%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섯째, 

대전시의 경우 지역통합재정 부채는 1조 6,978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치단체 부채가 1

조 325억원, 공사 및 공단 3,436억원, 출자 및 출연기관 526억원, 지방교육재정 2,691억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유사 및 동종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예산 대비 채

무비율, 자치단체 부채비율,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등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곱째, 2012년 결산 기준으로 대전시의 자체수입 대비 공무원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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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9.07%로 동종 자치단체(6.51%), 유사 자치단체(6.92%) 평균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비중도 2011~2014년까지 4개년 평균 19.1%를 나타내고 

있어 6개 광역시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덟째, 대전시의 지방세 비과

세 감면율은 18.41% 수준으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9.96%보다는 낮지만, 유사 자치단체 

16.71%보다는 높다.

따라서 대전시 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자립도 및 자주도를 향

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재정 자립도 및 자주도 개편을 위해서는 무

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사무 구분에 따른 재원의 분담 체

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의 경우도 선심성 정책에서 파생되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제고하고, 자체수입증가율, 지방세 징수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세외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대전시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세외수입 증

대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전시의 경우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부채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으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유사 및 동종 자치단체에 비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반복적인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필

요가 있으며, 지나친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축소를 위한 노력이 타 광역시에 비해 절대적으

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통합지출관제도를 통한 재정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자치단체의 재정과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

관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통합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용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를 비롯한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와의 관계 정립이 매

우 중요하다. 특히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을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 파악하기보다는 국정 수행

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서는 지방세 부담과 부담금 부담 간의 유사 중복되는 사례를 통폐합하되 가급적 실 집행업

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재원을 귀속시키는 방안, 사회복지비 재원분담의 합리화, 중복 국고보

조사업의 폐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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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지방재정 현황과 과제

                                         김영표(전 경남발전연구원)

Ⅰ. 서 론

지난 7월 1일은 민선 7기를 시작한 날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재도입된지 벌써 24년이 되었

지만 재정분권은 요원한 현실적 숙제로 남아있다. 올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가 전국 

243개 시･군･구의 3분의 1수준인 78개1)로 지난해 38개에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재정이 갈수록 허약해지고 있다(서울신문, 2014.8.20)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으나 첫째, 외부적 요인으로 세수감소와 경기변동에 대응

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와 지방세출 증가 둘째, 내부적 요인

으로 정책실패와 비효율적 예산운영 등이라 지적될 수 있다.2)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자치단체들이 재정압박이 급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재정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인 동시에 정부의 과감한 정책결단이 없으면 지방자치제의 목

적은 더욱 요원해 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언한다면, 지방재정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성

공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지만 자치단체의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와 메칭펀드로 운용

되어 투자 가용재원의 부족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정부가 오히려 지방자치제를 억압하는 형태

를 보이는 실정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초연금 지방재정부담 경감,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소방재정 확충, 지역발전 특별회계 

합리적 개편, 중앙･지방 재정부담 협의제도 마련 등 ‘지방재정현안 8대 과제’를 해결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국민일보, 2014.8.28)한 것이 이를 대변한다.

경남 역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9개로 전체 18개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자치단체들이 재정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첫째, 경남재정의 현황은 어떠한

지 둘째,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셋째, 재정위기단계를 벗어날 수 있는 과제가 무엇인

1) 경북과 전남이 각각 15개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10개, 경남 9개, 강원 8개, 충북 6개, 부산과 충남 

4개, 대구와 인천 2개, 광주와 울산 그리고 대전은 각각 1개로 나타났다.

2) 원구환, 지방재정 파탄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꿈보따리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2014.1.22, p.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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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각종 통계와 경상남도의 내부 자료를 중심으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기존의 정책보고서 등 자료를 재정리하여 과제를 도출하여, 차후 경남의 재

정확충 방안 및 정책제안의 사전적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Ⅱ. 경남의 재정 현황

1. 재정 규모

중앙과 경남재정의 규모를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2014년 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중앙재정은 163조 5,793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는 104조 9,456억원으로 전체의 64.1%

를. 기초자치단체는 58조 6,337억원으로 35.8%를 각각 나타낸다.

경남의 재정규모는 12조 6,493억원으로 전국의 7.7%를, 일반회계는 10조 7,847억원으로 

전국의 8.0%를, 특별회계는 1조 8,646억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경남도는 전국 광역

자치단체 재정규모의 6.0%를, 경남의 18개 시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10.8%를 각각 나타

내고 있다.

<표 1> 회계별 순계예산 재정규모 현황(2014년)
(단위: 억원, %)

총규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국 1,635,793 1,346,192 289,601 1,049,456 864,294 185,162 586,337 481,898 104,439

경남 126,493 107,847 18,646 63,327 56,442 6,885 63,166 51,405 11,761

경남/전국 7.7 8.0 6.4 6.0 6.5 3.7 10.8 10.7 11.3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2014

<표 2>는 최근 5년간 중앙과 경남의 재정규모가 어떠한 추세를 보이는가를 나타낸다. 중

앙의 경우 2009년 137조 5,349억원에서 2012년 151조 950억원, 2014년 163조 5,793억원으

로 매년 3.5%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반면 경남은 2009년 11조 3,979억원에서 2012년 11

조 9,907억원, 2014년 12조 6,493억원으로 연평균 2.1%의 증가율로 중앙의 0.6배를 나타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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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회계별 순계예산 재정규모 추이
(단위: 억원,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증가율

전 국 1,375,349 1,398,565 1,410,393 1,510,950 1,568,887 1,635,793 3.5

경 남 113,979 114,950 115,319 119,907 123,212 126,493 2.1

경남/전국 8.3 8.2 8.2 7.9 7.9 7.7 0.6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2014

경남의 재정규모가 중앙에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8.3%에서 2014년에는 7.7%로 매년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 세입 현황

<표 3>은 경남의 지방재정 세입구조를 파악한 것이다. 지방세입을 결산순계로 파악하면 

17조 6,932.7억원으로 보조금이 37.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방교부세 19.3%, 지방세 

19.2%, 세외수입 18.6% 등 순으로 나타낸다. 

전국의 경우는 223조 551.9억원으로 보조금이 31.9%로 가장 높고, 지방세(24.1%), 세외수

입(22.8%), 지방교부세(15.1%) 등 순을 나타내어, 경남의 재정규모 세입구조는 전국에 비해 

지방교부세(1.28배)와 보조금(1.18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3> 경남재정 세입결산 순계비중 현황(2012년)
(단위: 백만원, %)

전국 경남
경남/전국

규모 %

합 계 223,055,190 100.0 17,693,274 100.0 7.9 1.00

지 방 세 53,745,572 24.1 3,392,192 19.2 6.3 0.80

세 외 수 입 50,919,389 22.8 3,289,026 18.6 6.5 0.81

지 방 교 부 세 33,593,204 15.1 3,420,195 19.3 10.2 1.28

조 정 교 부 금 1 ) 7,480,767 3.4 505,644 2.9 6.8 0.85

보 조 금 71,262,321 31.9 6,653,024 37.6 9.3 1.18

지 방 체 6,053,938 2.7 433,193 2.4 7.2 0.90

주: 1) 재정보조금 포함
자료: http://lofin.mopas.go.kr

경남의 지방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세수입이 지방재정 결산순계 규모에서 2008년 

18.6%에서 2011년 20.7%까지 증가하다가 2012년에는 19.2%로 감소되어 연평균 3.9%의 증

가율을 보이고 있다. 자주재원의 하나인 세외수입 경우 2008년 21.1%의 비중을 나타내었으

나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2년에는 18.6%로 연평균 증가율은 0.6 %를 나타내고 있다. 

의존재원의 핵심인 지방교부세의 경우 2008년 22.9%에서 2009년 18.7%, 2011년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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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떨어졌다가 2012년에는 19.3%로 소폭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0.5%를 보여 <표 2>에서 지적하였듯이 경남재정이 전국에 비해 증가율이 낮은 것을 대변하

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자치구 간 재정력의 형평화와 자치구에 대한 재원보장 등

에 의미를 지닌 조정교부금의 경우 경남재정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0%로 적지만 

연평균증가율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대표하는 보조금의 경우 2008년 32.1%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대하여 2012

년에는 37.6%를 나타내며 연평균 증가율은 8.1%를 보이고 있다. 즉, 이전재원의 규모와 비

중의 증가는 재정의 의존도를 높이는 것을 시사하는 동시에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정재원인 지방체의 경우 2008년 세입결산 순계규모의 3.3%에서 2009년에는 4.8%까지 

증가하다가 2012년에는 2.4%로 감소되어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은 -3.5%를 보이고 있다. 

<표 4> 경남재정 세입결산 순계추이
(단위: 백만원,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

합 계 15,211,601 16,359,537 15,855,238 16,809,558 17,693,274 3.9

지 방 세 2,835,428 2,780,029 3,229,634 3,487,425 3,392,192 4.6

세 외 수 입 3,204,890 3,428,929 2,937,609 2,907,968 3,289,026 0.6

지 방 교 부 세 3,486,632 3,054,433 2,926,840 3,124,613 3,420,195 -0.5

조정교부금1) 306,687 305,480 408,211 499,453 505,644 13.3

보 조 금 4,878,263 6,007,113 5,712,694 6,211,145 6,653,024 8.1

지 방 채 499,701 783,554 640,251 578,954 433,193 -3.5

주: 1) 재정보조금 포함
자료: <표 3>과 동일

이러한 경남재정의 구조적인 의존성과 문제점은 지방재정의 대표적인 지표인 재정자립도

를 통해 파악될 수가 있다.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국은 50.3~52.2%인 반면 경남

은 41.7~43.3%로 전국의 0.82~0.84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도를 제외하면 시 또는 

군 역시 재정자립도 수준이 낮고 매년 하락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감소 즉, 지방세와 세

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신장성과 세원의 빈약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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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당초예산)

전국 경남 경남/전국

평균 도 시 군 평균 도 시 군 평균 도 시 군

2010년 52.2 31.6 40.0 18.0 42.9 34.2 38.4 15.1 0.82 1.08 0.96 0.84 

2011년 51.9 33.0 38.0 17.0 42.6 35.2 36.4 14.7 0.82 1.07 0.96 0.86 

2012년 52.3 34.8 37.1 16.4 43.3 36.6 35.0 14.2 0.83 1.05 0.94 0.87 

2013년 51.1 34.1 36.8 16.1 41.7 34.4 35.7 14.1 0.82 1.01 0.97 0.88 

2014년 50.3 33.2 36.5 16.6 42.4 36.5 36.2 14.4 0.84 1.10 0.99 0.87 

주: 2014년도는 2013년도 세입과목 개편전 기준으로 산정한 재정자립도임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2014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에 통해 알 수가 있다. <표 6>에 나타나 있

듯이 OECD 주요국가에서 영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율이 가장 낮고, 일본･미
국･독일 등 국가의 지방세는 우리나라의 2배 이상을 나타낸다. 특히. 일본은 1970년대에 지

방세 비중이 33.3%를 차지하여 “3할 자치”자는 용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우리와 다른 재정

운영의 자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3)   

<표 6> OECD 주요국가의 국세 지방세 비율(2010년 기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국  세 78.3 55.1 49.6 51.9 77.6 93.7 76.3

지방세 21.7 44.9 50.4 48.1 22.4 6.3 23.7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2014

3. 세출 현황

경상남도의 기능별 세출구조 추이를 분석하면 <표 7>과 같다. 기능별 분류는 자치단체의 

활동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분류”라 지칭하지만, 1996년 대분류에서 2008년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세분류로 추이 및 시계열분석이 불가능하다.4)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는 지방세출 예산순계를 보면, 2010년의 경우 규모는 11조 

4,949.8억원이며, 이중 사회복지가 2조 1,045.9억원으로 전체의 18.3%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은 기타가 1조 5,843.7억원(13.8%), 농림해양수산이 1조 2,568.7억원(10.9%), 환경보호가 1

조 1,619.2억원(10.1%), 수송 및 교통(9.2%), 국토 및 지역개발(9.7%) 등 순을 나타낸다. 

2014년 예산규모 역시 사회복지가 2조 9,108.5억원으로 전체의 23.0%로 가장 높고, 그 다

3) 손희준, “지방재정 20년의 평가와 재정분권 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충청남도 찾아가는 세미나, 
2014, p.112 

4) 김동기,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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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기타가 1조 9,549.1억원(15.5%), 농림해양수산이 1조 4,056.7억원(11.1%), 환경보호가 

1조 2,785.5억원(10.1%), 수송 및 교통(7.1%), 국토 및 지역개발(7.0%) 등 순을 나타낸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가장 많이 증대되어 향후 가장 큰 재정수요로 제

기될 전망이며, 문화･관광, 수송 및 교통 등이 오히려 감소되는 추세이 보이고 있다. 지방세

출 예산규모에서 가장 많이 신장되고 있는 부분은 연평균 12.6%의 증가율을 보인 농림해양

수산이며, 그 다음은 산업 및  중소기업(9.8%), 문화 및 관광(8.9%), 공공질서 및 안전

(8.7%), 예비비(8.2%)를 나타내고 있다.

<표 7> 경상남도 기능별 세출예산 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함 계 11,494,984 100.0 11,531,858 11,990,688 12,321,165 12,649,300 (7.73) 100.0 

일 반 공 공 행 정 1,038,175 9.0 1,045,103 940,142 954,228 1,072,176 (7.75) 8.5 

공공질서및안전 192,595 1.7 202,482 224,236 242,229 234,275 (8.73) 1.9 

교 육 486,491 4.2 506,196 575,384 594,428 557,965 (5.76) 4.4 

문 화  및  관 광 807,594 7.0 747,787 754,446 732,589 712,989 (8.91) 5.6 

환 경 보 호 1,161,917 10.1 1,261,647 1,261,111 1,232,181 1,278,551 (7.86) 10.1 

사 회 복 지 2,104,587 18.3 2,200,750 2,344,862 2,556,793 2,910,858 (7.26) 23.0 

보 건 152,659 1.3 147,870 179,785 186,717 191,517 (7.93) 1.5 

농 림 해 양 수 산 1,256,870 10.9 1,295,464 1,327,750 1,358,651 1,405,678 (12.56) 11.1 

산 업 중 소 기 업 314,783 2.7 350,055 380,178 319,358 295,457 (9.81) 2.3 

수 송  및  교 통 1,057,434 9.2 934,058 960,619 906,042 897,254 (5.91) 7.1 

국토및지역개발 1,114,217 9.7 983,870 1,104,986 1,140,585 884,604 (7.71) 7.0 

과 학 기 술 1,448 0.0 4,401 4,843 8,268 1,880 (0.30) 0.0 

예 비 비 221,843 1.9 197,139 212,674 305,148 251,182 (8.24) 2.0 

기 타 1,584,371 13.8 1,655,035 1,699,672 1,783,947 1,954,913 (7.50) 15.5 

주: ( )의 수치는 연평균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표 3>과 동일

이러한 세출구조를 성질별로 살펴본 것이 <표 8>과 <표 9>이다. 2012년 기준 경남재정의 

세출결산 경우 17조 6,932.7억원이었으며, 이중 경제개발비와 관련이 높은 자본지출이 전체

의 40.3%인 7조 1,385.8억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경상이전이 6조 292.5억원으로 

34.1%, 인건비(7.9%), 내부거래와 물건비가 5.5%와 5.3% 등 순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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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경남재정 성질별 세출결산 순계비중 현황(2012년)
(단위: 백만원, %)

전국 경남
경남/전국

규모 비중
합 계  223,055,190 100.0   17,693,274 100.0  7.9 1.00
인 건 비   17,901,760   8.0    1,389,732   7.9  7.8 0.98
물 건 비   11,154,858   5.0       935,871   5.3  8.4 1.06
경 상 이 전   86,466,086  38.8    6,029,252  34.1  7.0 0.88
자 본 지 출   71,459,065  32.0    7,138,579  40.3 10.0 1.26
융 자 및 출 자    3,255,490   1.5       267,629   1.5  8.2 1.04
보 전 재 원    5,401,955   2.4       491,561   2.8  9.1 1.15
내 부 거 래   18,747,705   8.4       970,546   5.5  5.2 0.65
예비비및기타    8,668,271   3.9       470,104   2.7  5.4 0.68

자료: <표 3>과 동일

이러한 성질별 비중을 전국과 비교하면, 경제개발비와 관련된 지본지출(1.26배)이 가장 높

고, 그 다음은 차입금 상환과 관련된 내부보전(1.15배), 물건비(1.06배)와 융자 및 출자(1.04

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급성장한 각종 시민단체와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대한 경상이전비가 전체의 34.1~38.8%

를 나타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재정지출의 경직성 정도를 나타내는 인건비와 물건비 

및 이전경비의 비율도 47.3~51.8% 역시 재정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시사된다. 

이와 같은 현황적 문제를 최근 5년간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가를 나타낸 것이 <표 9>이다. 

경남의 세입결산 순계규모는 연평균 3.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성질별로 보면, 지방채 

증가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차입금 상환을 위한 보전재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18.8%로 가

장 높고, 그 다음은 경상이전(8.3%), 물건비(4.9%), 인건비(4.6%)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개발비와 관련이 높은 자본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8%로 낮은 반면 시민단체

와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지출되는 경상이전은 연평균 8.3%의 증가율을 보여 성장과 복지의 

관계를 재정립시켜야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표 9> 경남재정 성질별 세출결산 순계추이
(단위: 백만원,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
합계 15,211,601 16,359,537 15,855,238 16,809,558 17,693,274 3.9

인건비 1,160,855 1,311,028 1,268,158 1,324,714 1,389,732 4.6
물건비 774,353 789,476 838,470 895,580 935,871 4.9

경상이전 4,377,195 5,017,145 5,292,319 5,725,526 6,029,252 8.3
자본지출 6,652,021 7,030,455 6,351,172 6,749,026 7,138,579 1.8

융자및출자 279,266 745,234 413,902 315,169 267,629 (1.1)
보전재원 247,048 203,116 374,423 396,040 491,561 18.8
내부거래 896,968 826,283 901,224 886,465 970,546 2.0

예비비및기타 823,894 436,801 415,570 517,038 470,104 (13.1)

자료: <표 3>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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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남의 재정 특징

1. 자주성 분석

첫째, 재정자립도의 전국 하위 비중이 개선될 여력이 없다. <표 5>에서도 언급하였지만 

2000년이후 경남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41.7~42.9%를 나타내며, 전국대비 평균은 0.82~0.84

수준이다. 경남도의 경우는 타도에 비해 비슷하지만 시 특히, 군의 재정자립도 수준은 전국의 

0.84~0.88수준으로 상당히 열악하다.

<표 10> 경상남도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추이(당초예산)
(단위: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  체 42.9 42.6 43.3 41.7 42.4

도 34.2 35.2 36.6 34.4 36.5

시평균 38.4  36.4  35.0  35.7  36.2 

군평균 15.1  14.7  14.2  14.1  14.4 

자료: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2014

둘째,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2014년)에 의하면, 지방세수입으로 인건

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27개로 전체 244개의 52.0%를 차지하며, 자체수입으로

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78개로 전체의 32.0%를 나타낸다. 

경남의 경우 지방세로 인건비를 자치단체는 11개로 전체의 61.1%를 차지하며, 자체수입으

로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9개로 전체 18개의 50.0%를 차지할 정도로 재정 

자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표 11> 지방세 및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 현황(2014년)
(단위: 개)

계 시도 시 군 자치구

전국

계 244 17 75 83 69

지방세 127 0 19 69 39

자체수입 78 0 7 61 10

경남

계 18 8 10

지방세 11 2 9

자체수입 9 9

자료: <표 6>과 동일

셋째, <표 12>를 분석해 보면, 경남의 재정이 지역경제를 견인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국대비 경남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비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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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낮다는 것은 타 도에 비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적고, 중앙의존재원인 지방

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등도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남의 경제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재정 자주도를 대

변하는 지표가 상대적 비중이 낮다는 것은 민간단체 지원의 활동 폭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12> 지방세 및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 현황(2014년)
(단위: 개)

전국 경남 경남/전국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2000 52.2 75.7 42.9 73.3 0.82 0.97

2001 51.9 75.7 42.6 74.2 0.82 0.98

2002 52.3 76.7 43.3 74.5 0.83 0.97

2003 51.1 77.2 41.7 73.4 0.82 0.95

2004 50.3 76.6 42.4 72.8 0.84 0.95

자료: <표 6>과 동일

2. 안정성 분석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매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분

석･공개하는 지방재정분석을 운영하고 있다.5) 지방재정분석은 재정 건전성과 재정 효율성으

로 대별할 수 있고, 재정 건전성은 안정성과 수익성, 재정 효율성은 생산성과 계획성에 중점

을 둔다.

이중 안정성 분석은 재정수지(통합재정운영수지, 경상비용비율), 채무정보(지방채무잔액지

수, 장래세대부담비율)을 대상으로 한다. 보편적으로 안정석 분석은 통합재정수지와 부채비율

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부채비율은 재정의존도를 측정하여 자체적 재무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면,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순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활

동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6) 

본고는 통합재정지표를 중심으로 경남의 재정 안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통합재정수지의 

세입은 정부로부터 유입되는 비상환성 수입인 반면 세출 및 순융자는 정책목적의 상환성 지

출 즉, 융자지출에서 융자회수를 제외한 부분을 계상하며, 재정수지란 적자규모를 시사하며 

마이너스(-)라는 것은 채무의존도를 나타낸다. 통합수지비율이란 통합재정규모에서 세입이 차

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마이너스(-) 역시 지출이 세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기준 경남의 재정수지는 -5,88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47억원이 감소되어 전

5) 한국행정연구원, 지방재정분석편람, 2009, p.3.

6) 원구환, 지방재정 파탄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꿈보따리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2014,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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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비해 채무의존도가 어느 정도 완화된 실정을 보여주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비율 역시 경

남도를 제외하면 모두 세입이 많아 여전히 비안정성을 보이지만 전년도에 비해 긍정적인 추

세는 보이는 것이 고무적이다.    

<표 13> 경남의 통합재정수지 분석
(단위: 억원, %)

연도 세입(A)
통합재정규모 재정수지

(A-B)
통합재정 수지비율

계(B) 세출 순융자 평균 도 시 군

전국
2013 1,436,920 1,526,952 1,518,520 8,532 -90,031 -5.9 -3.2 -6.5 -5.2

2014 1,473,915 1,571,627 1,558,560 13,067 -97,712 -6.2 -2.9 -7.3 -5.6

경남
2013 109,913 117,247 118,439 -1,192 -7,334 -6.3 -1.3 -7.8 -5.7

2014 114,333 120,220 121,518 -1,298 -5,887 -4.9 0.6 -6.3 -5.9

자료: <표 6>과 동일

3. 효율성 분석

지방재정의 효율성 분석은 보편적으로 생산성의 경우 투자지출과 징수노력 그리고 자원활

용을 내용으로 행사축제경비 비율(목표대비 비율 조합), 민간이전경비 비율(목표대비 비율 조

합), 정책사업투자지출 비율, 자체세입 징수율, 자체세입체납 징수율을, 계획성의 경우 예산집

행과 재정계획을 내용으로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예산집행률을 중심으로 추계하고 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은 행사･축제의 적정성을 도모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유도하며, 

민간이전경비 비율은 유사한 자치단체간에 민간보조 수준을 비교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며, 정책사업투자지출 비율은 정책사업비 지출상황 및 사업비용 구조를 측

정하여 재정지출의 생산성과 사업운영 상태를 평가하여 정책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유도하며, 

자체세입 및 자체세입체납은 세입의 징수노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부진 원인을 진단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은 중기지방투자사업의 계획성을 제고하고, 예산집

행률은 지출수요의 정확한 예측에 기초한 예산편성을 유도하고 이월사업비와 불용액 발생을 

통제하여 제한된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촉진에 그 목적을 각각 두고 있다.7)

본고는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

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분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국비와 매칭펀드 형태

로 운용되기 때문에 급증은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뿐만 아니라  자체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크게 악화시키는 등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시사한다.    

<표 13>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규모와 사회복지비의 연평균 증가율

을 살펴보면 전국은 7.1%와 10.2%를 나타내는 반면 경남은 5.7%와 10.9%를 나타내어 사회

7) 한국행정연구원, 지방재정분석편람, 2009, pp.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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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의 증가세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국은 

20.6~23.0%, 경남은 19.9~24.2%로 매년 점증세를 보이며, 연평균 증가율 역시 전국과 경남 

역시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세출결산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경남의 실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

국은 7.1%인 반면 경남은 5.7%를 나타내어 사회복지비이외부문(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및교통)의 투자

가 상대적으로 큰 제약을 받고있어 경남재정의 비효율성을 언급하고 있다.         

<표 13> 일반회계 세출결산대비 사회복지비율 추이
(단위: 백만원, %)

전국 도 합계 경남

세출결산 사회복지 비율 세출결산 사회복지 비율

2008년 35,332,840 7,261,693 20.6 4,564,237 908,119 19.9

2009년 40,951,236 9,144,522 22.3 5,234,716 1,230,902 23.5

2010년 40,722,916 9,118,526 22.4 5,048,118 1,201,229 23.8

2011년 43,561,381 9,740,773 22.4 5,470,907 1,270,036 23.2

2012년 46,563,872 10,695,685 23.0 5,693,535 1,375,487 24.2

연평균증가율 7.1 10.2 2.8 5.7 10.9 5.0

자료: http://lofin.mopas.go.kr

Ⅳ. 경남의 재정 과제

1. 자주적 견고성 강화

1) 세입증대

자치단체에서 자주재원의 세입 증대를 위해서는 신 재원의 발굴, 법정외 세목 도입, 탄력

세율 활용, 국세의 지방 이양, 은닉 세원의 발굴 등이 필요하다.8) 신 재원의 발굴은 지역주민

으로부터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과 신 세원을 발굴하면 오히려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현상이 

있고,9) 법정외 세목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세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59조의 조세법률주의와 양립 가능성 논쟁이 있고, 탄력세율 증가 역시 정치적 비난과 조세회

피 현상에 따른 세수 감소와 연동될 수 있어 국세의 지방 이양 또는 은닉 세원의 발굴에 초

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원구환, 지방재정 파탄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꿈보따리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2014, pp.34-35.

9) 강원발전연구원, 지방분권과 강원도 재정, 정책메모, 제316호, 2013,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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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 나타나 있듯이 교부금과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재정 자주성 확대를 위한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을 대변하는 

동시에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부담 가

중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연계될 수가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방세수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

가치세의 일부를 전환시킨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정부가 부가가치세 5%

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 것은 국세의 지방 이양에 큰 획을 긋는 정책이다. 당초 2012년에 

10%, 2014년에 20%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국가재정의 어려움 등 문제로 2014년 11%로 

인상되었지만 계획과는 차질이 있다.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

비세 비율의 지속적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자체재원 재정세입 증대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여야 한다.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서 국내외 기업유치와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 세출조정

지금까지 대부분 지방재정 개선방안은 세입부문에 치중되어 결산심사 결과가 예산에 어떻

게 환류되었는지 등 세출부문에 대한 평가 및 책임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무분별한 행사 및 축제비용, 지방의원들의 외유 등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적 요

인으로 제기되고, 단체장들의 재선을 위한 과다한 복지지출 및 선심성 사업 추진10) 등도 세

출조정의 필요성을 언급시킨다.   

둘째, 사업별 예산제도를 통한 예산 조정과 비효율적 경상경비를 절감하여야 한다.11) 

셋째,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제도의 일률적인 적용 역시 가용재원이 부족한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하기 때문에 매칭제도의 탄력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3) 징수 노력 제고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순응확보도 미흡하고, 세

외수입의 경우는 더욱 심각12)하기 때문에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조세연구원에 의하면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2013~2014년)하여 2015년 이후 연간 5천억원의 세입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10) 이상용,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전시성 예산의 통제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과 지

방세, 2010.

11) 원구환, 지방재정 파탄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꿈보따리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2014, p.7.

12) 서울시 자치구의 미수세외수입액은 미수지방세의 40~60배에 이른다. 김재영, 지방행정 63권 

723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3,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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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징수 노력도에 대한 가중치 강화가 필요하며 둘째, 지방세 체납징수율 제고 등 지

방세정의 합리화 방안은 자치단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매뉴얼 

개발이 요구된다.13)

4)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역할 제고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

회를 설치하고 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심의 기능만 있고, 심의결과에 대한 구속력

이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할 강화 및 법적 구

속력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안전행정부장관과 민간위원,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이 포함된 현실에 지역대표도 참여하여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

다.14) 

2. 안정적 체계성 확보

1) 통합재정통계 조정

안전행정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만 민간자본유치에 대한 

최소운영수익보장 금액과 임대료 등의 수치는 제외되어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지방채 발행과 동일한 상환의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부

채로 인식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를 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부담액을 포함시키고,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조정하여야 한다.    

약 1조3000억원의 투자비로 건설된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잘못된 수요예측 탓에 향후 

20년간 자치단체가 민간회사에 주어야 할 적자보전액이 2조 2000억원으로 건설비를 훨씬 많

으며, 김해시의 경우 20년간 매년 620억원, 모두 1조3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등 재정 부담 줄이기가 최우선 과제이다.

2) 지방사업 사후평가 강화

국가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는 KDI, 사후평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담당하고 있

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건설교통부, 1999)”에서 처음 도입되

었으며, 지자체가 시행주체인 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경우는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이며, 이

13) 손희준, “지방재정 20년의 평가와 재정분권 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충청남도 찾아가는 세미

나, 2014, p.130. 

14) 강원발전연구원, 지방분권과 강원도 재정, 정책메모, 제316호, 2013,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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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고 지원이 300억원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사업의 경우 안전행정부는 상피제를 적용하여 해당지역의 출자출연보다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의 사업타당성 결과를 최근부터 검토하고 있지만 국고사업과 달리 사후평가의 

경우 관련 검토는 전무하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다.        

3) 지방재정진단제도의 강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5조 제4항)에 의하면, 안전행정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건정성과 효

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진단을 재실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는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증대 및 신규사업 제안 등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동 시행령 제5항에서는 이행결과가 미흡할 경우 재정건전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모두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강제 이행조건으로 전환하는 방

안이 요구된다.15)      

3. 효율적 투명성 구축

1) 사회복지비 부담 조정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의 급증은 국고보조사업과 연동되어 매칭펀드로 운영되기 때문

이며, 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경우 정책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2008년

부터 국고지원 확대와 지자체 재정여건 및 복지수요 등 지방재정력을 반영하여 차등 보조되

고 있지만 지역의 면적, 인구, 복지수요 증가, 재정구조, 낙후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16)  

사회복지는 지방자치보다는 정부 고유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소홀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

보다도 기초적 사회복지서비스가 자치단체간 재정력에 의해 수혜자의 혜택 차이는 정책의 문

제를 노정하기 때문에 국고환원 추진이 필요하다.17) 

15) 원구환, 지방재정 파탄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꿈보따리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2014, p.41.

16) 강원발전연구원, 지방분권과 강원도 재정, 정책메모, 제316호, 2013, p.11.

17) 재정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서 권고한 정신요양시설, 노인･장애인 생활시설과 

안전행정부에서 권고한 아동급식사업 및 아동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 등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다. 전남발전연구원, 새정부 지방재정 정책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리전인포 제301호, 2013,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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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심성 행사 지출 억제

일반적으로 선심성 지출은 민간경상 및 민간자본 보조, 사회단체 및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행사성 지출은 운영비, 보상금, 시설금,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방선거가 있은 

다음해 2007년과 2011년의 선심성 및 행사성 지출이 세출에서 차지한 비용이 높아졌다는 연

구결과가 있다.18) 

행정안전부 역시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지출억제와 채무감축 노력을 예산편성운영

기준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기준을 설정하고, 자치단체의 행

사‧축제 보조금 관리도 한층 엄격해지고, 학교지원 등에 사용되는 교육경비 보조금 역시 성과

평가 및 차기연도 지원계획과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도 호텔 등을 이용한 회의·간담회는 가급적 구내식당을 활용하고, 단체장의 

간담회비·접대비·경조사비·선물비용도 대폭 줄인다고는 하지만 단발성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주민감시 기능을 확대 적용 할 필요가 있다.  

3) 재정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첫째, 자치단

체는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민과 시민단체 등 로컬거버넌스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강한 투명성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도민과 시민단체는 무리한 재정욕

구를 자제하고, 자기지역의 재정운영을 감시 및 통제뿐만 아니라 예산과정에서 적극적 참여

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단체장의 독단적이고 무리한 재정운영을 견제하고 예산집행을 감독

해야 한다.19)

둘째, 재정 완전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지방재정 정보는 도민의 알 권리이다. 현행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의 경우 적절한 절차에 다른 감독과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반면 민

간기업은 공개된 재무정보의 부실 시공의 경우 여러 가지 제재 규정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공개 절차에 있어서도 전산적인 검증과 공개자 스스로 자체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

문에 자치단체의 경우도 절차에 대한 검증, 공개에 따른 책임, 불성실 공개에 대한 제제 등이 

필요하다.20)

셋째,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투자심사 강화도 필요하다. 지방공사의 경우 중복과다의 

사업추진은 사업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경영적자 누적 및 유동성 위기를 직면하는 요인으

로 제기되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적으로 투자심사를 강화하

18) 선심성 및 행사성 지출의 비중이 선거전 8.0%와 9.6%에서 선거후 9.3%와 10.2%로 각각 증대하

였다. 임상수, 지방세출 급증의 원인과 대응방안, 지방재정, 2012, pp.26-40.

19) 정성호, 정창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과제와 해법, 조명문화사, 2013, p.21.

20) 원구환, 지방재정 파탄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꿈보따리정책연구원 정책토론회, 2014,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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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21) 

Ⅴ. 결 론

자치단체의 지방세수입 또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해당 자치단체의 

수가 2013년에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정책의 과감한 결단이 없이는 경남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요원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접근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최근 5년간 추세를 볼 때, 경남의 재정규모(연평균증가율 2.1%)가 전국(연평균증가

율 3.5%)대비 매년 소폭의 감소를 나타내어 경제규모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경남의 세입구조를 분석하면, 자체수입보다 의존수입인 교부세와 보조금의 규모와 

비중이 높고 증가세를 나타내 지방자치제의 본질이 흔들리는 특징을 파악하였다.

셋째,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국은 50.3~52.2%인 반면 경남은 41.7~43.3%로 전

국의 0.82~0.84배 수준을 나타내며, 도를 제외하면 시 또는 군 역시 재정자립도 수준이 낮고 

매년 하락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감소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넷째, 기능별 세출구조를 보면 사회복지의 비중 경우 2010년 전체의 18.3%에서 2014년에

는 23.0%로 높은 규모와 신장세를 보여 향후 재정수요의 문제로 제기될 전망이며, 성질별로 

볼 때도 지방채 증가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차입금 상환을 위한 보전재원의 연평균 증가율

이 18.8%로 가장 높고, 경제개발비와 관련이 높은 자본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8%로 낮은 

반면 시민단체와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지출되는 경상이전은 연평균 8.3%의 증가율을 보여 

성장과 복지의 관계를 재정립시켜야 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지방세로 인건비를 경남의 자치단체는 11개,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9개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매우 낮고, 통합재정 수지비율의 경우도 모두 

마이너스(-)로 나타나 지출이 세입보다 많아 안정성이 부족하지만 전국에 비해 채무의존도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실정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분석을 

전국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규모 성장세는 적은 반면 사회복지재정

은 높아 재정의 비효율성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경남재정이 첫째, 자주적인 견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인상 받고, 국내외 기업유칙 및 육성 등을 통한 재정세입 증대를 위한 기반을 확충시

21) 김필연외, 해외 주요국의 지방재정 평가와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2012, 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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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세출부문에 대한 평가 및 책임을 강화, 징수노력 제고,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기능 

조정 등이 필요하다.      

둘째, 안정적인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통계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치단

체의 재정부담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국가사업처럼 지방사업에 대한 사전후 평가시스템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효율적인 투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사회복지비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책임

지는 것이 필요하고, 선심성과 행사성에 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주민참여와 감시기능이 강

화되어야 하며, 재정의 완전공시제도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투자심사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등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평면

적인 접근에 의한 체계적인 계량적 분석통계가 아니라 평면적 행정통계에 의한 경남재정의 

현황과 특징이다. 둘째, 재정 특징분석의 경우도 자주성, 안정성, 효율성이라는 분류로 접근

하였지만 제안된 지표들이 항목을 대변하기에는 일반적인 논리이고 이론성과 객관성이 부족

하다. 셋째, 현황분석에 의한 과제 또한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접근되어 전반적 체계성이 부

족하다. 

본 연구의 접근이 효율적인 발전방안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제시한 한계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남지방 재정과 연동된 자치단체의 관계자와 깊은 있는 논의를 기초로 접근되어

야만 한다. 또한 언급한 성과와 한계를 보다 다방면적으로 접근하여 지방분권의 실현성을 얻

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중앙과 지역의 전문가 그리고 정부정

책을 결정하는 관계자들이 심도있게 지방재정의 현황과 과제를 해부하고, 그 대안을 찾아, 국

민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총체적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정부가 국가예산 지출계획으로 인해 재정이양에 흔들림을 가진다면, 일본의 경우 헌법을 

근거로 지자체 조례로서 지방세 세목을 신설할 수 있는 법정외세 제도가 시행중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자제가 신재원을 발굴하고 세율을 인

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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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성장과 지방재정의 인과관계 분석: 
전국과 전남의 비교를 중심으로

                                         오병기(전남발전연구원)

Ⅰ. 서 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는 보조금 비중이 

높아지면서 세출 집행의 자율성도 낮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지역 자

치단체는 좀 더 높은 자율성 하에 세출을 운용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한 비도시지역 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보조금이나 교부세 수입과 같은 의존재원을 바탕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는 지역의 제약조건인 경제적 상황과 재정적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유

형의 재정 운용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방의 예산 활동은 민간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후생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

의 예산 활동을 평가하려면 지역경제의 성장(생산) 측면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동시

에 분석하여야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을 하여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고 있

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율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생산함수 측면에

서 지방 투자적지출이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지역공공재 수요 측면에

서 그러한 지출활동이 지방세 가격이나 지역소득, 인구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 하나의 분석 틀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는 경상적 지출과 투자적지출이 혼재하고 있는데, 투자적지출

은 지역산업육성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 역

할을 하고 있다. 본고는 특히 이러한 투자적지출에 주목하면서, 생산함수 및 지역공공재 수요

함수를 하나의 모형 내에서 추정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적지출이 성장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지방재정 운용 면에서의 효율성을 만족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런데 최근 투자적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은 효율적 재정운용의 걸림

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과 <표 1>에는 이러한 상황을 요약 제시하였는데, 전국적

으로 투자적지출 비중은 2000년에 52.0%에서 2012년 41.4%까지 감소하고 있다. 지방세 수

입 비중은 감소하고, 의존재원 비중은 증가하는 양상과 더불어, 지역내총생산의 경상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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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황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힘들뿐

만 아니라, 투자적지출을 활용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가져오기도 힘들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즉,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

회복지지출이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적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

는데, 이러한 상황은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사회복지지출 증가세를 역전시킬 수 없다면, 자치단체가 투자적지출의 질적 개선을 이뤄야만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최근 투자적지출 및 지역경제 지방재정 주요 지표 추이(전국)
(단위: 전년 대비 증가율 %)

  자료: 국가통계포털 및 지방재정연감

지방세 비중 의존재원 비중 투자적지출 비중 GRDP 성장률

전국

2000 44.78 37.03 52.00  9.61
2005 48.98 33.92 51.10  4.80
2010 43.77 43.40 43.03 10.05
2011 43.10 43.11 41.79  5.87
2012 41.86 44.63 41.39  2.69

전남

2000 10.28 80.21 62.34  2.65
2005 11.78 80.69 57.77  7.83
2010 13.09 77.12 50.75 15.09
2011 13.41 72.88 52.78  6.08
2012 13.05 78.25 48.73  3.63

<표 1> 최근 투자적지출 및 지역경제 지방재정 주요 지표 추이(전국 및 전남)
(단위: 전년 대비 증가율 %)

주: 지방재정 통계는 일반회계 결산, GRDP 성장률은 경상성장률임.
자료: 국가통계포털 및 지방재정연감



45지역경제 성장과 지방재정의 인과관계 분석: 전국과 전남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남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감지되고 있다. 동급 자치단체인 전북이나 전국 평균보다는 높

은 수준이지만, 전남의 투자적지출 비중도 2000년의 62.34%에서 2012년 48.73%까지 급감

하였다. 특히 전남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

릴 묘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고군분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

다. 최근 세입 총액 중 지방세 비중이 13%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여전히 의존재원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있어, 세입 측면에서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

에, 국비 지원이 없다면 재정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 결과는 전남과 같은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를 지원하는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그림 2>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전남 북 투자적지출 비중 추이(1990-2012)
(단위: 세출총액 대비 %)

 자료: 지방재정연감

Ⅱ. 지역경제 순환과정의 이론과 선행연구

1. 지역경제의 순환과정

지방재정활동과 지역경제활동은 상호 순환과정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승수적 관계로 존

재하고 있다. 즉, 특정 지역의 경제력은 그 지역의 자연적･인적 제약 하에 경제활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 지역의 소득수준과 분배로 결정된다. 이러한 지역적 소득상황은 나아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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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규모와 구조를 결정짓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출의 규모와 구조가 영향을 받게 된다. 

지방세출 활동은 또 그 지역의 생산활동과 같은 제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

역의 경제력과 지방재정지출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표 1> 및 이하의 

설명은 이를 이산적(離散的)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다.

A 지역의 경제활동 촉진

②
→

 B 지역주민의 소득 증가
(외부효과)

①
→

 A 지역주민의 소득 증가

⑦↑

③↓

국가 및 A 지방정부의 세원 증가 

④↓

A 지역경제의 생산기반 확충 및 
지역공공재의 편익, 유효수요 증가

⑤
←

 A 지방정부의 지출활동 증가

B 지역경제의 생산기반 확충 및 
지역공공재의 편익, 유효수요 증가

⑥
←

<표 2> 지역경제의 상승적 순환과정

자료: 오병기(2007b)

먼저 지역경제력의 증가가 지방재정활동의 증가로 이어지는 단계는 <표 1>의 ①, ③, ④단

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지역의 경제활동이 지역주민의 소득에 영향을 주고, 지역주민

의 소득은 지방재정의 세입에 영향을 주는 연속적 단계를 거치게 된다. 즉, 지역의 인적, 물적 

제약 하에서 지역주민의 경제적 활동이 증가하면 그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1) 그리

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가는 지방세 등 지방정부의 자체재원과 중앙정부의 국세를 증가시키게 

된다.2) 이렇게 확충된 세입으로 지방정부는 세출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경상적 

지출과 투자적지출이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그 증가율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지방 세출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표 1>의 ⑤ 및 ⑦단계에 해당한

다. 지방정부의 세출 활동은 지역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데, 그 규모와 구성이 직접적･간접

1) 그런데, 개방된 경제에서 지역의 경제활동이 전적으로 그 지역주민의 소득만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가령 연고지가 다른 주민이 타지역에서 고용될 경우, 생산활동을 통하여 증가하는 부가

가치가 그 지역의 주민소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표 1>의 ②단계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역경제활동의 성과는 주로 지역내총생산으로 파악하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 지역내

총생산이 지역내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2) 이것이 곧 세원배분의 문제인데, 이는 지방재정의 자립수준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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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지역경제활동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령 투자적지출 증가는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이어져 생산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지

역경제활동이 활성화되지만, 만약 경상적 지출이 증가하면서 투자적지출이 감소한다면 이러

한 순환과정의 연결고리는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수립한 지역개발계획과 자주

적으로 설계한 재정활동의 계획･집행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3) 

<표 1>은 지역경제와 지방세출 사이의 상승적 순환과정만을 요약한 것이지만, 만약 지방

정부의 정책적 처방이 잘못되었거나 순환과정의 고리가 끊기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지역경제

력이 쇠퇴하는 순환과정 또한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순환과정 안에서 특히 지방세출의 양적, 질적 수준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투자적지출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

에서 필요로 하는 투자적지출을 집행하는 것이다. 가령 투자적지출을 ① 지역산업에 대하여 

지원하며 경제개발에 치중한 투자적지출과 ② 지역의 물적 자본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

점을 둔 투자적지출로 크게 분류한다면, 이 두 투자적지출의 비중을 어떻게 유지하며 그 증

가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선험적 규정은 

없으나,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경제에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어 경제성장을 이끌

어내는 수준의 투자적지출의 비중과 증가율을 찾아내어 그에 맞춰 집행하는 것이 바로 효율

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4) 

2. 이론 및 계량모형

1) 생산함수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과연 성장을 촉진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다양한 이

견이 있다. 일부 학자는 정부지출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성장률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Rivas, 2003). 그러나 공공지출이 소득 성장률이나 소득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공공지출을 투자적지출로만 한정하여 

분석하거나, 공공지출에 경상적 지출을 포함하여 분석하더라도 그 비율이 적정한 수준일 경

우에는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arro, 1990; 

3) 이상의 내용은 우명동(2001, pp. 37-48) 및 오병기(2001; 2006b; 2007b) 등 참조.

4) 한편 특정 지방정부의 세출 활동은 그 지역주민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표 1>의 ⑥단계에 해당한다. 가령 특정 지역의 지방도

(地方道)는 그 지역의 지방정부가 건설하지만 타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막을 수 없기에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그 지역공공재의 편익이 누출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이를 지역공공재의 외부효과라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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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mrod, 1995). 예를 들어 Barro and Sala-i-Martin(1995), Hansson and Henrekson(1994)

을 보면 교육 관련 공공지출은 경제 성장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지출 증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공투자가 민간자본의 수익률 증

가를 가져와서 민간투자를 자극하기 때문이다(Aschauer, 1989; Easterly and Rebelo, 1993; 

Gramlich, 1994; Morrison and Schwartz, 1996). 즉, 공공지출은 민간자본을 보완하는 과정

에서 사회보장, 저축, 보건의료, 환경 등을 양적･질적으로 개선하여 사회에 이득을 가져오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한국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의 경우에도 정부지출 증가가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않았

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케인즈적 인과관계와 바그너적 인과관계가 동시에 성립하였다는 연

구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Abizadeh and Yousefi(1998)에서는 전자를, Cheng and Lai(1997), 

주만수(2001), 오병기(2006a; 2006b; 2007b) 등은 후자를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투자적지출은 지역의 기업들에게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영향

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자치단체가 투자적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때 그 지

역의 기업들은 생산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생산함수에 정부 부문을 명시적으로 반

영한 선행연구로는 Barro(1990) 및 Barro and Sala-i-Martin(1995), 노근호 외(1995), 오병기

(2001; 2007b) 등을 들 수 있다. 

Barro(1990)는  기업의 Cobb-Douglas 생산함수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

⋅    ,     

이 생산함수는 노동 및 자본에 대하여 규모의 수익이 일정한 것을 가정한 것이다. 공공재

( )의 수준이 고정되어 있다면 자본의 축적에 따른 수익은 체감하지만, 공공재 공급 수준이 

자본량 증가에 따라 같이 증가한다면 수익이 체감하지는 않고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내생적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Barro and Sala-i-Martin, 1995: 

152-154).

김성태(2000), 오병기(2001; 2007b) 등은 지역경제의 생산함수를 다음과 같은 Cobb-Douglas 

모형으로 가정하고 자치단체 투자적지출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지역생

산함수를 가정하고, 분석대상 변수를 선별하여 통합모형분석을 시도한다.

ln   ln 
ln 

ln     -(1)

여기서,  =지역,  =시간

 : 지역내총생산

 : 자본 투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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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투입량

 :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적지출

2) 수요함수

지역공공재의 수요함수를 추정할 때 많은 연구에서 활용하는 모형이 중위투표자 모형이다. 

특히 Bergstrom and Goodman(1973)의 중위투표자 모형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김성태(1994), 국중호(2003), 오병기(2004; 2006c; 2007b), 주만수(2010) 등이 이 모형을 이

용하여 지역공공재의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Bergstrom and Goodman(1973)에 따르면, 대부분의 공공재 수요 이론은 개인들이 집합적

으로 생산되는 재화를 동일한 양(가령  )만큼 수요한다고 가정한다. 공공재의 소비에서 발

생하는 혼잡 때문에  는 지역사회의 인구(즉,  )에도 영향을 받는다. 

지역공공재의 수요함수를 추정한 국내 문헌 중 상당수는 자치단체의 거시 지출자료를 이

용하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도 지역공공재의 대리변수로 지방세출 자료를 활용하되, 생산함

수까지 고려하여 지방세출 중 투자적지출만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선행연구를 따라 본

고에서 고려한 지역공공재 수요함수 모형은 다음과 같다.

log    log   
 log   

 log   
 log    - (3)

여기서,  지역 ,  시간
 :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적지출

 :  지역내총생산

 : 지방세 수입

 : 의존재원 수입

 : 특성변수(인구, 인구밀도, 교육 등)

식 (3)은 임의의 지역에서 투자적지출의 수요는 그 지역의 소득, 공공재의 가격, 상위정부

로부터 지원되는 의존재원, 그 지역의 특성변수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을 추출하거나 지역공공재 수요함수를 추정한 해외 문헌으로는 

Edwards(1990), Crane(1990), Falch and Rattsø(1997; 1999), Heinesen(2004) 등을 들 수 있

다. 한국에서 지역공공재의 수요함수를 추정한 연구로는 김성태(1994), 강준규(1999), 박경

원･최진수(1999), 국중호(2003), 황규선･김병현(2003), 김봉진･김일태(2004), 오병기(2004; 

2006c; 2007a; 2007b), 주만수(2010) 등을 들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이루어진 지역

공공재의 수요함수 추정에서는 지방세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계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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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모형

한편 지역의 인구를 연구한 문헌에서는 개인들이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미래의 

거주지역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때 각 개인의 효용(편익)을 기대소득(Y), 지방공공

재의 공급수준(G), 생활환경의 쾌적도(Z) 등의 함수로 설정하여 분석하기도 한다.

  

G(지방공공재 공급 벡터): 교육기회, 도로보급률, 상하수도 보급률

Z(생활환경의 쾌적도 벡터): 기후, 대기오염정도, 교통난 등

개인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비용(C)은 다음과 같이 거주비용(PV)과 지방세(LT)의 함수

라고 가정하자.

  

거주비용(PV): 전세값, 임대료, 토지가격 등

지방세(LT): 지방공공재 혜택의 반대급부로 지불하는 지방세

이와 같은 편익과 비용함수를 바탕으로 t연도 순편익을 계산한다면, 다음과 같이 현거주지

와 이주대상지 사이의 기대소득, 지방공공재 공급수준, 거주비용 등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 기대변수

 : 이동 비용

  = 지역

지역 간 인구이동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경제적인 요인과 공공부분의 요인으로 구분

하여 연구되고 있는바, 경제적 요인은 주로 취업기회, 실질임금과 기대임금의 차이 등에 따라 

인구이동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로는 Lewis(1954), Todaro(1981), Gupta(1993), 

Green-Wood, et. al.(1986), Salvatore, Porell(1982) 등이 있다. 한편 공공부문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모형에서는 지역 주민이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과 조세 가격을 고려하여 이주에 관

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연구로는 Tiebout(1956)가 선구적이라 할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인구이동에 경제적 요인과 공공부문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한다. 국내 연구로는 이은우(1993), 유경문(1991), 최진호(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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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ㆍ장정호(1997), 한이철 외(2005), 김리영ㆍ양광식(2013), 홍성효ㆍ유수영(2012) 등을 

들 수 있는데, 많은 연구에서 경제적 요인이 공공부문 요인보다 인구이동에 더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

4) VAR 통합 모형

선행연구에서는 지역 생산함수와 지역공공재 수요함수를 각각 별도로 분석한 연구결과가 

대부분이다. 오병기(2007b)는 두 함수를 패널자료로 분석하였지만, 분리된 회귀분석으로서 

일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함수와 수요

함수에 포함된 모든 변수를 VAR 모형에 통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회귀분석에서 계(system)의 모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최소자승법(OLS), 가중최소자승법(WLS), 

유사무관회귀분석(SUR), 가중2단계 최소자승법(WTSLS), 완전정보최우추정법(FIML), 일반화적

률법(GMM)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런데 동시방정식(simultaneous equations)모형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방법은 특정 경제변

수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분석모형에 적합한 경제이론을 적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형추정, 경제이론의 실증적 적합성을 검정한다. 이 때 사용되는 경제이론은 대체로 변수들 

간의 동적관계(dynamic relationship)를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못할 때가 많다. 게다가 추정과 

추론은 내생변수가 방정식의 양측 항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모형화하는 비구조적(non- 

structural) 방법이 사용된다. 이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 벡터자기회귀(VAR)모형과 벡

터오차수정(VEC)모형이다(송일호･정우수, 2002).

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와 시계열자료를 바탕으로 VAR모형과 VEC모형을 분석함으로써, 

내생변수의 문제를 피하고, 시계열변수보다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함으로써 통합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높이고자 시도하였다.

Ⅲ.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전국)

1. 자료 및 기초분석

계량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198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 16개 시도6) 패널자료이다. 생산

5) 이상의 내용은 김성태·장정호(1997)를 참조하여 재정리.

6) 이 중에서 울산광역시는 관찰기간 동안 시계열 자료가 충분치 않아 경상남도에 통합하였고, 세
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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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관련 변수 중 지역소득변수로서 지역내총생산,7) 노동변수로서 취업자 수, 자본변수로서 

유형자산연말잔액8)을 고려하였다. 한편 지역공공재 수요함수 관련 변수 중 지역공공재변수

로는 투자적지출,9) 지역공공재의 가격으로는 지방세 수입, 의존재원 수입,10) 소득변수로는 

지역내총생산, 특성변수로는 추계인구, 전국 대비 지역의 교원 수 비율(교육),11) 인구밀도(쾌

적도)를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들은 일반적인 인구모형에도 투입되는 변수들이다. 모든 

변수는 분석 이전에 자연대수를 취하였고, 분석에는 EViews 6.0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시각화할 때는 Net Miner 4.0을 활용하였다.

본격적인 동태적 패널분석에 앞서 패널단위근 검정을 시행하였는데, 패널 자료에 대한 단

위근 검정 방법은 Levin et al.(2002), Breitung(2000), Im et al.(2003), ADF와 PP검정을 이

용한 Fisher형 검정(Maddala and Wu, 1999), Choi(2001), Hadri(1999) 등이 있다. 이들 검

정 방법이 “패널단위근 검정”이라는 동일 명칭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론적으로 단일 계열이 

아닌 다수의 계열에 대한 단위근 검정을 패널 자료 구조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계열 관점, 그룹 관점, 통합 관점에서 다수 계열 구조에 대한 검정을 시행할 수 있다. 패널

단위근 검정은 단일 계열에 대한 검정과 유사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패널단위근 검정 결과, 모든 변수의 수준 변수에서 5% 유의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패널단

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존재원의 경우는 LLC검정을 제외한 다른 검정

법에서는 패널단위근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었다. 다만, 대부분의 다른 변수에 패널단위근이 

7) 소득변수로서 2005년 기준 경상가격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선택하였는데, 최근 통계청에

서 2010년 기준자료를 발표하면서 과거 자료가 미공표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불변가격이 아닌 

경상가격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편 총량자료와 1인당 자료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본질

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에서 큰 차이는 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방세 수입 및 의존재원 수입의 

총량자료가 시계열적 안정성이 더 높기 때문에, GRDP도 총량자료 분석결과만을 제시하였다.

8)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에 수록된 10인 이상 사업체의 유형자산연말잔액(9차개

정)을 활용하였는데, 2007년 이전 자료(8차개정)와의 시계열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보정하였다. 또한 2010년 누락 자료는 전년도와 후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여 투입하였다.

9)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적지출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연감 자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반회계 결

산 자료를 사용하였다. 지방 투자적지출은 여러 번의 장관별 분류 변경이 있었는데, 오병기(2012)
의 분류 방법을 따라 재분류하였다. 최근 연도의 분류 기준을 따르자면 교육, 문화･관광, 농림해

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 과학기술의 합계가 투자적지출이다.

10) 지역공공재의 가격에 해당하는 변수는 지방세 수입과 의존재원만을 활용하였다. 지역공공재의 

재원으로는 지방세 이외에 세외수입도 포함되지만, 세외수입의 경우 국중호(2003)에서 지적하

듯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지방세 수입 이외의 재원으로는 의존재원인 지방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합한 의존재원 총액을 이용하였다. 지역내총생산과 마찬

가지로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1인당 자료와 총량자료를 모두 고려했으나,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

서 총량자료가 좀 더 우위에 있어서 총량자료를 투입한 분석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11) 교육변수로는 지역별 학생 수, 교원 수, 전국 대비 지역 학생 수, 전국 대비 지역 교원 수 등 여

러 변수를 고려한 후, 기초분석 결과 안정성이 가장 우수한 전국 대비 지역 교원 수 비율을 선

택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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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패널공적분 검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패널VAR에 기초하

여 그랜저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한다.

유형자산연말잔액 교원수 비율 투자적지출 의존재원

수준변수

통계량 확률 통계량 확률 통계량 확률 통계량 확률

LLC -8.918 0.000 -7.784 0.000 -7.245 0.000 -1.927 0.027 

IPS -5.499 0.000 -4.039 0.000 -2.474 0.007 2.539 0.994 

ADF 87.665 0.000 64.692 0.000 50.006 0.012 10.605 1.000 

PP 100.213 0.000 64.112 0.000 82.996 0.000 7.200 1.000 

1차
차분변수

LLC -9.626 0.000 -0.278 0.391 -16.542 0.000 -14.937 0.000 

IPS -9.776 0.000 0.452 0.674 -16.390 0.000 -13.319 0.000 

ADF 148.197 0.000 20.439 0.905 249.417 0.000 199.569 0.000 

PP 150.987 0.000 21.639 0.867 338.993 0.000 249.319 0.000 

GRDP 취업자 수 지방세 수입 인구밀도

수준변수

LLC -17.234 0.000 -5.368 0.000 -10.208 0.000 -11.311 0.000 

IPS -11.771 0.000 -2.078 0.019 -5.428 0.000 -4.793 0.000 

ADF 175.149 0.000 51.580 0.009 80.331 0.000 92.725 0.000 

PP 250.859 0.000 55.560 0.003 91.654 0.000 101.348 0.000 

1차
차분변수

LLC -9.840 0.000 -13.157 0.000 -9.946 0.000 -5.942 0.000 

IPS -6.967 0.000 -11.540 0.000 -10.579 0.000 -7.317 0.000 

ADF 100.513 0.000 171.300 0.000 159.004 0.000 115.907 0.000 

PP 97.520 0.000 248.673 0.000 173.804 0.000 113.081 0.000 

추계인구

수준변수

LLC -5.050 0.000 

IPS -1.655 0.049 

ADF 55.317 0.003 

PP 150.629 0.000 

1차
차분변수

LLC -2.944 0.002 

IPS -3.203 0.001 

ADF 62.226 0.001 

PP 60.000 0.001 

<표 3> 패널단위근 검정 결과(전국)

주: ① LLC는 Levin, Lin & Chu, IPS는  Im, Pesaran & Shin, ADF-F는 ADF-Fisher, PP-F는 PP-Fisher임.
    ② 음영(bold)으로 표시한 수치는 패널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이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된 경우임.

2. 패널 그랜저인과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역생산함수 변수와 지역공공재 수요함수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석하

기 위해 VAR(Vector Auto Regression) 분석법과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패

널 자료를 이용할 경우는 시계열과 횡단면 자료의 정보를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단일 시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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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분석보다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좀 더 우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인 그랜저 인과관계의 정의를 통한 분석은 선형예측만을 가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비선형이나 혹은 그와 유사한 선형변형을 통해서도 인과관계가 변질되지는 않는다. 

가령  와  라는 두 변수의 Panel VAR 모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성된다.

      
  



       
  



          - (1)

      
  



       
  



          - (2)

여기서  ,  : 지역

        :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3차산업

        : 시간,  : SC로 선택한 최적 시차

이들 식에서   는  의 과거변수가  의 그랜저 원인인지를 파악하는 계수이며,   는 

의 과거변수가  의 그랜저 원인인지를 파악하는 계수이다. 따라서       ⋯    

이라는 결합가설이 기각되지 않고 채택된다면  는  의 그랜저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동가설이 기각된다면  는  의 그랜저원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     의 

결합가설이 기각되지 않는다면  는  의 그랜저원인이라 할 수 없다.12) 

패널단위근 검정 이전에 패널VAR 분석을 통해 최적 시차를 도출하였는데, 각 변수의 1차

부터 2차까지의 변수를 포함한 분석에서 SIC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2차까지의 시차

변수를 포함한 그랜저인과관계를 검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요약 제시하였다. 이를 

다시 시각화하여 제시한 것이 <그림 3>이다.

12)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은 분석에 포함되는 변수의 예측에 적합한 정보가 단지 변수들의 시계열 

자료 속에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현실 경제에서는 시계열 자료에 포함될 수 

없는 다양한 정보가 존재하기에 현재까지도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에서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

고 있기도 하다. 또한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이 항상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단지 영향력에 대한 방향성이나 시간상의 선후 관계만을 확인할 뿐이므로, 여러 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과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이홍재 외: 2005, 447-451). 본고는 이러한 그

랜저 인과관계의 한계를 감안하면서,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연구에서와 같이 그 인과성에 대한 

결과를 논리적 원인-결과의 관계로 해석할 것이다(주만수, 2000: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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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설명

GRDP 투자적지출 유형자산 취업자 수 의존재원

통계량  확률  확률  확률  확률  확률

GRDP 13.050 0.002** 10.431 0.005** 20.998 0.000** 12.444 0.002** 

투자적지출 4.074 0.130 3.205 0.201 12.138 0.002** 17.785 0.000** 

유형자산 5.875 0.053* 7.839 0.020** 0.828 0.661 0.734 0.693 

취업자 수 5.154 0.076* 3.097 0.213 4.830 0.089* 0.694 0.707 

의존재원 6.936 0.031** 8.127 0.017** 2.021 0.364 7.007 0.030** 

지방세 수입 5.348 0.069* 4.456 0.108 0.956 0.620 7.613 0.022** 5.892 0.053* 

인구 0.398 0.819 5.214 0.074* 1.581 0.454 34.542 0.000** 3.192 0.203 

인구밀도 0.830 0.660 1.634 0.442 0.644 0.725 7.706 0.021** 8.477 0.014** 

교육 8.842 0.012** 2.277 0.320 3.142 0.208 4.764 0.092* 3.101 0.212 

계 105.756 0.000** 56.353 0.000** 44.512 0.000** 104.820 0.000** 71.096 0.000** 

종속
설명

지방세 수입 인구 인구밀도 교육

통계량  확률  확률  확률  확률

GRDP 6.041 0.049** 0.116 0.944 0.813 0.666 3.035 0.219 

투자적지출 3.715 0.156 6.669 0.036** 8.788 0.012** 1.337 0.512 

유형자산 7.926 0.019** 2.948 0.229 1.492 0.474 1.632 0.442 

취업자 수 10.728 0.005** 5.797 0.055* 3.684 0.159 3.277 0.194 

의존재원 3.671 0.160 1.651 0.438 5.702 0.058* 1.061 0.588 

지방세 수입 10.212 0.006** 0.470 0.791 2.966 0.227 

인구 0.936 0.626 4.295 0.117 0.965 0.617 

인구밀도 7.276 0.026** 8.752 0.013** 1.963 0.375 

교육 9.843 0.007** 1.923 0.382 1.332 0.514 

계 61.031 0.000** 57.837 0.000** 23.351 0.105 42.988 0.000** 

<표 4> 패널 그랜저인과관계 검정 결과(전국)

주: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패널자료의 그랜저인과관계 분석 결과, 지역내총생산에 유의한 영향을 준 변수는 유형자

산, 노동(취업자 수),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교육 등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유형자산, 의

존재원, 지방세 수입은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보였다. 즉, 우리나라 지역생산함수 측면에서는 

노동(취업자 수)과 자본(유형자산)이 모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존재원과 지방

세 수입이라는 지방재정변수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의존재원보다는 지방세 

수입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의존재원 계수는 6.939(p=3.1%)인 

반면, 지방세 수입 계수는 5.348(p=6.9%)로서 통계적 유의성이 좀 더 낮았다. 결국 수도권과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면 예산 중 지방세 수입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

가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나 교부세 수입이 지역 생산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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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투자적지출에 영향을 준 변수는 의존재원, 자본(유형자산), GRDP, 인구 등으로 나타

났다. 이 중에서 의존재원과 인구는 투자적지출과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지역

의 투자적지출이 주로 국고보조금과 같은 의존재원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고, 투자적지출

이 증가한 후에는 다시 국가의 의존재원이 증가하는 인과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역 생산 증가 이후 투자적지출이 증가하는 관계는 목격되었지만, 그 반대의 인과관계는 드

러나지 않고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바그너적 인과관계

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패널 분석 결과의 시각화(전국)

 주: 그림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서, 각 변수 사이에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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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RDP와 타 변수간 인과관계 요약 <그림 5> 투자적지출과 타 변수간 인과관계 요약

주: 그림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서, 각 변수 사이에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지역내총생산에 영향을 준 변수와 투자적지출에 영향을 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 수입은 지역경제 성장 측면에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지역공공재 수요 측면에서는 그

러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었고, 의존재원은 GRDP와 투자적지출 모두와 양방향의 인

과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수입보다 의존재원의 역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의 경우, GRDP, 유형자산, 교육, 취업자 수, 인구밀도 등 많은 변수로부터 영

향을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GRDP, 취업자 수와는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보였다. 취업자 

수의 경우는 유형자산을 제외한 인구, 투자적지출, GRDP, 의존재원, 인구밀도 등 대부분의 

다른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다.

만약 변수 사이의 연속적 인과관계를 가정한다면, GRDP → 유형자산 → 투자적지출 → 

취업자 수/인구와 같은 흐름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흐름은 GRDP 증가 후 투자적지

출이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인과관계와 더불어, 바그너적 인과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

지만, 반대로 투자적지출 증가 후 GRDP 증가라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발견할 수 없고, 투자

적지출 → 의존재원 → GRDP와 같은 간접적 인과관계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

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바그너적 인과관계가 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투자적

지출의 재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의 직접적 인관관계는 발견할 수 없는 반면, 의존재원은 양방

향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 측면에서는 의존재원의 역할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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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전남)

1. 자료 및 기초분석

이 장에서는 앞선 전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투입된 시계열 자료 중 전남 자료를 활

용하여 시계열 VAR 및 그랜저인관계를 검정한다. 자료의 출처 및 변수 선정, 분석 방법은 

패널자료 분석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시계열 분석 이전에, 자료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단위근 존재 유무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수준변수 중에서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변수는 교육, GRDP뿐이었으며, 1차차분변수 

중에서는 투자적 지출, 의존재원, 취업자 수, 지방세 수입, 인구밀도, 인구 등에서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준변수에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교육과 GRDP 사이에는 수

준변수를 이용하여 VAR 및 그랜저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그 이외에는 공적분검정 결과에 따

라 VECM에 기초하여 그랜저인과관계를 분석하도록 한다.

유형자산 교육
투자적
지출

의존재원
수입

GRDP 취업자수
지방세
수입

인구밀도 인구

수준
t-통계량 -2.332 -3.092 -1.836 -0.983 -4.270 -2.844 -2.619 -1.095 -1.254

확률 0.171 0.042 0.355 0.742 0.003 0.069 0.104 0.695 0.628

1차
t-통계량 -2.577 -1.046 -4.518 -4.305 -2.433 -3.480 -4.880 -4.346 -7.282

확률 0.113 0.718 0.002 0.003 0.145 0.019 0.001 0.004 0.000

<표 6> 시계열 ADF 단위근검정 결과(전남)

주: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은 5% 유의수준에서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됨.

2. 시계열 그랜저인과관계 분석

패널자료와 달리 전남 시계열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 충

분한 공적분벡터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두 변수 사이의 공적분검정을 시행했는데, 공

적분검정 결과, 총 13건에서 공적분벡터 사이에 충분한 공적분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에 따라 단위근 존재 유무, 공적분벡터 존재 유무에 따라 VAR 및 VECM 분석을 시행하였

고, 그 결과는 <표 7>부터 <표 8>까지 제시하였으며, 이를 시각화한 것이 <그림 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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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GRDP 유형자산, 인구밀도 유형자산, 인구 교육, 취업자 수 교육, 지방세 수입

통계량 확률 통계량 확률 통계량 확률 통계량 확률 통계량 확률

Trace
0 15.947 0.043** 19.491 0.012** 21.640 0.005** 25.715 0.001** 17.869 0.022** 

최대 1 4.593 0.032** 4.278 0.039** 7.945 0.005** 7.873 0.005** 3.693 0.055* 

Max-Eigen
0 11.354 0.137 15.213 0.035** 13.695 0.061* 17.842 0.013** 14.176 0.052* 

최대 1 4.593 0.032** 4.278 0.039** 7.945 0.005** 7.873 0.005** 3.693 0.055* 

교육, 인구밀도 교육, 인구 투자적지출, GRDP 의존재원, GRDP GRDP, 취업자 수

통계량 확률 통계량 확률 통계량 확률 통계량 확률 통계량 확률

Trace
0 20.067 0.010** 22.410 0.004** 22.625 0.004** 23.904 0.002** 15.721 0.046** 

최대 1 7.917 0.005** 7.403 0.007** 6.262 0.012** 4.894 0.027** 5.972 0.015** 

Max-Eigen
0 12.151 0.105 15.007 0.038** 16.363 0.023** 19.010 0.008** 9.749 0.229 

최대 1 7.917 0.005** 7.403 0.007** 6.262 0.012** 4.894 0.027** 5.972 0.015** 

GRDP, 지방세 수입 GRDP, 인구밀도 GRDP, 인구

통계량 확률 통계량 확률 통계량 확률

Trace
0 13.862 0.087* 12.876 0.120 16.664 0.033** 

최대 1 3.303 0.069* 4.563 0.033** 4.888 0.027** 

Max-Eigen
0 10.559 0.178 8.313 0.348 11.776 0.119 

최대 1 3.303 0.069* 4.563 0.033** 4.888 0.027** 

<표 7> 시계열 요한슨 공적분검정 결과(전남)

주: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임.

귀무가설  확률 귀무가설  확률

GRDP ↛ 교육 1.240 0.538 D(인구) ↛ D(유형자산) 2.947 0.086 

교육 ↛ GRDP 5.132 0.077 D(유형자산) ↛ D(인구) 6.471 0.011 

D(지방세 수입) ↛ D(교육) 3.551 0.060 D(인구) ↛ D(교육) 3.105 0.078 

D(교육) ↛ D(지방세 수입) 0.797 0.372 D(교육) ↛ D(인구) 6.581 0.010 

D(인구밀도) ↛ D(유형자산) 0.847 0.357 D(취업자 수) ↛ D(교육) 0.123 0.725 

D(유형자산) ↛ D(인구밀도) 5.086 0.024 D(교육) ↛ D(취업자 수) 2.697 0.101 

D(인구밀도) ↛ D(교육) 3.035 0.082 D(지방세 수입) ↛ D(GRDP) 0.056 0.813 

D(교육) ↛ D(인구밀도) 3.898 0.048 D(GRDP) ↛ D(지방세 수입) 3.569 0.059 

<표 8> 시계열 VAR 및 VECM에 기초한 그랜저인과관계 검정 결과(전남)

주: **는 5%, *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임.

두 변수 사이에 그랜저인과관계가 나타난 경우만을 고려할 경우, 전남에서는 GRDP에 영향

을 준 생산요소 중 교육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취업자 수), 자본(유형자

산), 지역공공재(투자적 지출) 모두 GRDP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인적자본에 해당

하는 교육변수만이 GRDP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남지역경제의 성장 측면에서 생

산요소의 양적 질적 효율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병기(2014)에서 비슷한 지역경제

인 전북의 경우에도 GRDP에 영향을 준 생산요소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전남의 경우는 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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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교육이 GRDP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전남의 투자적지출은 어떠한 지역경제변수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를 보이

지 않았다. 전북의 경우에는 유형자산이나 지방세수입과 투자적지출이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보인 점과 비교해 볼 때, 전남의 투자적지출은 지역경제성장 측면은 물론, 지역공공재의 수요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변수 사이의 연쇄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전남 지역의 경우, 교육 → 

GRDP → 지방세 수입이라는 상승적 순환과정이 존재하고 있었다. 전남 도 본청의 재정자립

도가 20% 안팎임을 감안한다면, GRDP 증가 후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다는 인과관계의 발견

은 고무적인 것이다. 결국, 전남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생산요소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 수준의 양적･질적 제고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지역경제가 성장해 지방세 수입이 증가

한다면, 자체재원의 증가로 인해 투자적지출의 증가를 통한 또 다른 재정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고의 분석 결과는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특히 교육의 경우, 인구밀도, 취업자 수, GRDP, 지방세 수입, 인구와 모두 일정한 인과관

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남은 교육에 대한 양적 질적 투자를 제고해 나가는 전략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가지는 변수로는 인구, 인구밀도 등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전남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 지역의 교육 수준이 

낮아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하나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6> 시계열 분석 결과의 시각화(전남)

주: 그림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서, 각 변수 사이에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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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시계열 분석 결과의 시각화(전북)

주: 그림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서, 각 변수 사이에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자료: 오병기(2014)

Ⅴ. 시사점 및 결론

지역경제는 지방재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지방재정과 지

역경제에 대한 분석이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역생산함수와 지역공공재 

수요함수, 인구모형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분석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운용의 인

과관계를 살펴보았다.

전국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지역경제에서는 바그너적 인과관계가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경제 성장(GRDP 증가) 이후 유형자산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투자적지출이 증가하는 인과관계를 목격할 수 있었다. 한편 투자적지출 증

가는 의존재원의 증가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전국 분석에서 지역내총생산에 영향을 준 변수와 투자적지출에 영향을 준 변수를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지방세 수입은 지역경제 성장 측면에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지역공공재 수

요 측면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었고, 의존재원은 GRDP와 투자적지출 모

두와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수입보다 의

존재원의 역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남의 경우에는 교육 및 지방세수입 변수 이외에 GRDP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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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관계를 가지는 변수를 발견할 수 없었고, 투자적지출과 인과관계를 보이는 변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남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이나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는 물론 지역

공공재로서 투자적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는 전남지

역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 투자적지출의 양적 질적 제고의 필요성 등 다양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전남지역경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

다는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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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선거 모델  

최현선(명지대학교)현선

이병하(서울시립대학교)

Ⅰ. 서 론

이 글은 지역사회에서 정책선거가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지방자치와 민주주

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선거라는 것은 규범적 차원에서 볼 때 민주주의의 효

율적인 작동을 위한 수단이고, 정책선거의 당위성은 권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당이라는 

매개체가 유권자들에게 차별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 분명한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 논의와 정책선거의 조

건 그리고 매니페스토 운동의 중요성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선거 모델을 제

시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의미에서 지방자치와 정당, 지방의회, 주민참여를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지방자치에 관한 많은 연구성과들이 축적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와 연

관짓거나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하혜수와 최영출이 1991년에서 

2012년 사이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에 관한 연구경향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가/혁

신 (16.7%),’ ‘지방재정(15.9%),’ ‘내부행정관리(11.4%),’ ‘주민참여(15.2%),’ ‘지방분권

(10.6%),’ 등의 주제 순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하혜수･최영출 2013), 최호택과 정석환의 

연구에 따르면 2002년과 2010년 사이 지방자치 연구에 있어 가장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는 

‘지방정부,’ ‘지방자치,’ ‘지방의회,’ ‘지방분권,’ 등의 순이었다 (최호택･정석환 2011). 지방의

회 연구경향을 분석한 김귀영의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지방의회의 조직구성이나 운영활동에 

관한 연구(159편)가 지방의회를 법, 선거, 정당 등 제도적인 요인과 중앙정부, 단체장, 주민 

등과의 관계와 연관 지어 연구한 것(61편)보다 훨씬 더 많았다 (김귀영 2011). 최근 들어 지

방의회 내부요소에 대한 연구에서 점차 지방의회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 제도들로 연구가 

확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목표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

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연구를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구분하였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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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규범적 논의,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라는 목표를 증진시키기 위

한 정책과 제도로 나누어 각 주제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결론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가

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수준에서 정책선거 모델 제시를 위한 연구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규범적 논의

김광웅은 ‘지방의회선거와 한국민주주의’라는 논문에서 ‘지자제의 실시와 선거를 통해 민

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지방의회선거가 “엘리트끼리 정당성

을 확보하기 위한 자리매김의 요식행위”(김광웅 1991: 101)에 그칠 수 있는 부정적 전망과 

우수한 엘리트들이 진출할 수 있고, 시민단체들의 민주적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민주적 제도로서 선거는 엘리트간의 경

쟁이고, 이러한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정당정치가 확립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민주주의적 관점은 원론적 수준에서 다루어지고 있

으며, 민주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이기우는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을 

“국민의 자기결정으로부터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구하는 원리”(이기우 2001: 140)로 정의하

고, 지방자치의 정당성은 위와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가 요구하는 대로 국민의 자기결정 

원칙을 만족시키는데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자치는 자기결정에 대한 책임성을 요

구하며 지방자치와 같은 분권적 정치질서에서 통치자와 피치자 사이의 거리가 중앙집권적 정

치질서에 비해 훨씬 가깝기 때문에 공동체 문제에 대한 자기결정 및 이에 따르는 책임성 원

리가 증대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민주적 정당성이 도출된다고 주장한다.

장동진은 이기우와 같은 선상에서 민주주의의 요체를 “집단적 의사결정”(장동진 1995: 66)

으로 파악하고, 한국에 있어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정당성을 민주성, 효율성, 공동체주의 관점

에서 분석, 평가하고 있다. 우선, 민주성은 책임성, 반응성, 대표성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

는데 책임성은 공직자들의 재임기간 행한 정책에 대한 대 국민 책임성을, 반응성은 여론에 

기반을 둔 법과 정책 제정을, 대표성은 정치적 평등과 시민권의 평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

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의 실시가 민주정치를 반드시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둘째, 

지방자치를 효율성의 측면에서 검토하면서 공공선택 이론을 들어 “상품을 배분하고 결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제는 시장”(장동진 1995: 72)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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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에 의한 제약과 재정적 문제로 인해 효율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보인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를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중앙정부의 공공선과 차별성을 가진 지

방 고유의 공공선이 지방자치를 통해 더 잘 유지,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가 옹호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로 대표되는 국가전체의 공공선과 지방고유의 공공선의 충돌 문

제, 지방고유의 공공선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

론적으로 지방자치실시의 정당성은 위의 세 관점에 입각하여 평가할 때 규범적, 경험적으로 

다른 대안적 제도보다 우월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지방정부가 더 나은 정부(good 

government)를 보장할 때 민주적 정당성이 도출된다고 보고, 심의 민주주의를 통한 합의의 

정치기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의 연구결과들이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를 분석해왔다면, 풀뿌리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작은 지역사회에서 실현되는 직접민주주의”(하승우 2010: 209)를 

통해 대안을 생성하려고 한다. 하승우는 풀뿌리민주주의를 “배제된 주체들이 참여하면서 자

신감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능동적인 주체로 변화시켜가는 과정”(하승우 2010: 212)으로 정의

한다. 이점에서 풀뿌리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를 선거로 제한하는 대의민주주의와 대립 점에 

있으며,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참여민주주의와도 다르다고 주장한

다. 풀뿌리민주주의의 목적은 “제도화된 정치와 정치적인 것의 공존을 추구하고 그런 공존과

정을 통해 조금씩 주권을 되찾으며 주민의 역량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선거로 제한된 정치

를 지양”(하승우 2010: 222)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풀뿌리민주주의는 중앙권력이 소외시킨 

수동적 시민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능동적 시민으로 바꾸는 분권적 정치질서를 지향하

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의미하는 단체자치와 구분되는 능동적 시민에 의한 정책결정과정인 

주민자치를 옹호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율적 역량강화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필수

적이며 이를 통해 주민리더쉽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 

협동조합운동, 마을만들기 등을 통한 대안적 사회질서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규범적 논의들을 정리하자면, 지방자치는 국민들의 자기결정 

원칙을 실현하기에 보다 높은 정당성을 가진 효율적인 기제이며 이를 통해 민주성, 효율성, 

공공선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대의 민주주의가 아닌 풀뿌리 민주주의 관

점에서 검토한다면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자율적 역량강화와 주민

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선거의 조건: 유권자의 선택 측면에서

위와 같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라는 규범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선거는 어떠한 역

할을 수행할 수 있고,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할 것인가? 

정책선거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신이 쌓아 온 경력과 능력,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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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전 등 자신의 정견과 정책을 중심으로 상대 후보자와 경쟁하는 형태의 선거(박명호 

2003: 217)”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정책이 유권자 선택에 있어서 다른 기준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선거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한국 선거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

책선거의 부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정책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권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책 이외의 요인에 

중점을 두고 캠페인을 펼친다는 것이다 (유성진 2014: 7). 정책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유권자

는 정책이라는 분명한 신호에 의한 판단을 하여 정책 이외의 요인들로 인해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잡음들이 제거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권력형성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정당 

혹은 후보자들도 자신들이 제시한 정책에 의한 권력행사를 통해 후에 이에 기반 한 심판을 

받을 수 있어 책임성 또한 증가한다. 권력을 잡지 못한 정당 혹은 후보자들도 집권한 세력의 

정책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권력추구집단 간 선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공선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점에서 정책선거는 지방자치를 통해 민주주

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규범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

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선거를 위한 조건을 변화시키고, 정책이 선거과정에서 주

요 쟁점으로 부각시키는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확대된다면 자치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주민과 지역사회의 자율적 역량강화를 꾀할 수 있다. 

유성진에 의하면 유권자의 선택에는 크게 정당, 후보, 이슈 등 세 가지 요인이 주로 작동한

다(유성진 2014: 7). 정당은 장기적 요인으로 오랜 정당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 

중요한 선택 기준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거나 기존 정당들이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 유권자들은 정당에 의한 선택보다는 후보나 이슈에 의한 선택이 의존

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 유권자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유성진은 주장한다. 첫째, 유권자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되어야 하고, 쟁점이슈에 대한 각 정당 혹은 후보자들의 차이가 선명하

게 나타나야 한다. 둘째, 유권자들은 정당 혹은 후보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근거, 선택을 해야 한다. 셋째, 쟁점이슈의 성격이 유권자들에게 중요하게 인

식되고, 후보 또는 정당 간 차이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성진 2014: 8).

그러나 위와 같은 조건들이 실제 선거과정에서 갖춰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당 혹은 

후보자 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면 보다 폭넓은 지지층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 측면에서는 보다 모호한 입장을 취해 불확실한 신호를 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차이와 입장 표명은 정당이 안정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에 의한 정책적 차이가 만들어지기 더 어려워지며 따라서 유권자들은 과거 정당의 

행태나 지역주의에 의한 선택을 하기 쉽다. 여기에 한국에서 정책선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더 나아가 이를 지방선거에 적용한다면 정책선거가 구현되기는 더 어려워 보인다. 중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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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선거에 비해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과 인지도가 낮으며 따라서 유권자의 능동적인 

선택과 유권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확실성이 낮다. ‘전국동시지방선거’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한번에 여러 차원의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선택의 불확실성이 높

은 선거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중앙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현실과 지방선거가 흔히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을 띄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차원

에서의 선거가 정책선거로 치러지기는 쉽지 않다. 이에 더해 지역중심의 정당지배구조는 지

방선거에서 정책 이외에 지역주의에 근거한 투표성향을 지속, 확대해왔다. 따라서 정당 혹은 

후보자 간 선명한 정책적 차이에 근거해 유권자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정책선거는 지역 수준

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3. 정책선거의 조건: 권력구조와 정당의 측면에서

유성진이 정책선거의 조건을 유권자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했다면, 오혜진은 보다 거

시적인 차원에서 정책선거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선거의 조건을 고려함에 있어 중요

한 요건은 권력구조의 차이, 정당의 안정성과 민주성, 그리고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이다 (오

혜진 2014). 권력구조의 측면에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는 분명 다르고, 각 제도 하의 책임

성과 대표성도 다르다. 대표성 측면에서 의원내각제는 유권자와 대표자 간에 간접적이고 단

선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반면, 대통령제는 직접적이고 다측면적이다. 의원내각제에서 행정부

는 입법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성되며, 두 개의 권력기관이 구성되는 연결고리가 단선적

이다. 대통령제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표자를 구성하고, 다양한 층위

에서 대표자를 선출한다. 대표자를 고르는데 있어 의원내각제는 사전적 방법으로 정당 내부

에서 엄정한 검토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반면, 대통령제는 사후적인 방법을 통해 다양한 

권력 층위의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한다(오혜진 2014).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은 사전적으로 후보자를 미리 검증하는 의원내각

제에서 더 잘 작동하며, 대통령제는 매니페스토 운동에서 장애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오

혜진은 주장한다 (오혜진 2014). 

의원내각제이든, 대통령제이든 정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당의 역할 특히 안정성과 민

주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앞서 보았듯이 정당 간 명확한 정책 차이가 있

어서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매개로 분명한 신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정책

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에서 정당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정당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공정한 절차를 통해 유권자들의 다양한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

해야 한다. 이 점에서 정책선거의 조건을 구현함에 있어 책임성과 민주성을 갖춘 정당이 되

기 위해서는 공천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2012년 박원순 시장의 당선과 소위 안철수 현상의 대두로 과연 이것이 한국 정당 정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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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본다면 한국 정치의 위기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다.  서구 정치에서 경제구조의 변화, 복

지국가로 인해 기존의 계급적 대립이 약화되면서 기존의 사회적, 계급적 균열에 기초한 정당

의 필요성이 약화되었고, 정당들이 새로운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정당이 쇠퇴하

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그 초점을 한국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중앙집권적이고 개

인화된 정당, 정당 제도화의 저발전 등으로 인한 한국 정당의 문제점들은 어제 오늘만의 문

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적 변화들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

운 매체에 의한 정치참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고, 국가와 시민 사이를 매개하는 

정당이 배제된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 정당의 위기, 한국 정치의 

위기라는 담론이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정당들은 물론 많은 정치학

자들이 모색하는 방향은 중앙집권적이고 엘리트 중심적인 정당 조직을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개방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지병근이 ‘개방화론’이라고 명명한 이러한 방안들은 

“정당 외부로부터 정당개혁의 동력을 찾고, 이를 위해 후보자 또는 선출권자의 개방화가 중

요하다고 본다.” (지병근, 2010b: 226) 진성당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적 현실 속에서 단

순히 공천제도의 방향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바꾸는 것은 오히려 자질이 없는 후보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밖에 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공천과정에서 시민에 대

한 개방성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병근, 2010b: 227) 과거 한국 정

당의 공천과정이 한 명의 정당 리더나 소수의 그룹에서 이루어졌던 ‘비밀의 정원’(the secret 

garden) (Gallagher and Marsh 1988)이었다면 200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상향식 경선제도

가 도입되고, 그 해 6. 13 지방 선거에서 이러한 과정들이 재생산되면서 선출권자의 개방화

를 통한 시민참여의 확대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 6. 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검토했거나 시행했던 국민참여경선제도나 국민/시민배심

원제도도 이러한 맥락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지지율의 반등을 꾀하거나 선거의 흥행몰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정

당 정치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후보지명 주체의 확대를 통한 개방화가 과연 공천의 민주화

이고 당내 민주주의의 심화인가 하는 부분은 냉정히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하

면 시민사회의 성장, 새로운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정당이 사회적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정당의 유일한 고유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별 정당들이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관직에 적합한 인사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과정”(Ranney 

1981) 으로 정의될 수 있는 공천 과정에 참여수준을 확대하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라는 관점

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물음이 필요하다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나이더가 “정당이 민주주의를 창출한다”고 한 이래 많은 사회과학자

들은 정당이 현대 대의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가장 필요한 정치조직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

는 것 같다. (김윤철 2009) 왜냐하면 대의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정당은 “시민 통합과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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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익 표출과 집약, 공공정책 수립, 정치 지도자의 충원, 그리고 의회와 행정부의 구

성” (전용주 2010) 과 같은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 후보를 선

정하는 공천은 정당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며 정당이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정당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최준영 2011) 

전용주는 후보공천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전용주 2010) 우선, 정당의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정당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강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표현하는 얼굴 

역할을 한다. 둘째, 공천은 정치 지도자의 충원이라는 정당 기능의 시작단계로 선거에서 '유

권자의 선택에 앞선 선택 (the choice before the choice)' (Rahat 2007)을 제시함으로써 선출

직에 나아갈 수 있는 정치인의 풀을 형성한다. 셋째, 공천을 통해 선정된 후보들은 그들이 대

표하는 지역이나 사회 집단을 정치체계와 연결해줌으로써 정당이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

는 기능을 대리하게 된다. 

이외에 최준영은 공천의 결과로 “누가 정당의 후보로 선정되는가 하는 문제는 정당 내부의 

권력관계의 반영임과 동시에 향후 정당 내부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최준영 2011). 공천은 현재 당내 역학 관계의 반영임과 동시에 미래의 권력관

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공천은 정치 지도자 충원의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입

법부와 행정부의 인적 구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더 나아가 인적 구성의 변화로 인한 정

책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기에 “이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정치과정에서 대변할 것인

가라는 대의의 측면에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최준영 2011). 이러한 측면에서 

공천은 정당의 고유기능, 정당 내의 권력관계를 넘어서 대의 정치체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공천 유형은 나라마다 정당마다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공천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노력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피파 노리스(Pipa Norris)는 공천 형태를 중앙집권적인가, 지방분권적인가 그리고 관료

적인가, 후원적인가(patronage)인가에 따라 네 가지의 형태로 나누었다. 중앙집권적이면서 관

료적인 형태는 중앙의 당지도부나 소수의 계파 지도자에 의해 후보가 선정되는 권위주의적인 

간부정당에서 발견된다. 중앙집권적이고 후원적인 공천 형태는 계파 간 협상에 의해 공천 과

정이 주도되고 지역의 당원들이나 시민들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지방분권적이고 관료

적인 공천 형태는 대부분의 유럽 정당에서 발견되며 정치 엘리트의 충원과정이 정당의 지역

조직 고유의 권한으로 인식된다. 지방분권적이고 후원적인 형태는 당 중앙의 역할이 미약하

며 최소한의 법적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선거과정에 지원할 수 있고 후보결정은 흔히 예비선

거라는 경선 제도를 채택한다. 

라핫(Gideon Raht)과 하잔 (Reuven Y. Hazan)은 공천 유형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틀을 제

공하면서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후보선정과정을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로 후보 자격과 후

보지명 주체와 관련한 ‘포괄성’ (inclusiveness) 정도이다. 후보 자격과 관련하여 엄격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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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한다면 배타적이고 별다른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후보지명 주체와 관련하여 일반 유권자들이 후보선정과정에 참여하여 상향식으로 후보를 선

출한다면 포괄적이고, 한 명의 정당지도자나 소수의 계파 지도자 또는 중앙당의 기구에서 후

보를 선정한다면 배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용주, 임성학, 김석우 2010) 두 번째 기준은 

‘분권화’(decentralization) 정도로 후보지명 주체의 지역단위에 관한 것이다. 지역단위를 중앙

당, 중간단위의 지방당, 그리고 최하단위인 지역당으로 나누어 만약 공천과정이 중앙당에 의

해 하향식으로 결정된다면 중앙집권적 특징을 나타내고, 반대의 경우로 지역당에서 후보를 

결정지어 상향식으로 올라간다면 분권적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후보를 

투표로 결정하는지, 지명에 의한 것인지로 공천 유형을 분류한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후보자격과 후보지명 주체가 포괄적이고 지역당이 후보를 선정하는 권한을 갖는 형태가 공천

유형의 이념적 스펙트럼 한 쪽에 자리 잡을 것이며, 반대로 후보 자격과 후보지명 주체가 배

타적이고 중앙당 한 명의 지도자가 후보를 지명하여 하향식으로 내려 보내는 유형이 이념 스

펙트럼 다른 한 쪽에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전용주, 임성학, 김석우 2010) 

전용주는 라핫과 하잔의 공천유형 분류를 가장 적절한 모델로 평가하면서 그들의 분류 기

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분권화’정도와 ‘포괄성’ 정도라고 주장하였다. (전용주 2010) 

이 중에서 본 논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포괄성’정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가장 

배타적인 방식으로 중앙당의 1인 지도자가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유럽의 정

당 중에서 극단적인 이념을 표방하는 정당에서 채택되고 있다. (전용주 2010) 그 다음으로 

배타적인 방식은 노리스가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제적인 형태로 분류한 것으로 소수의 정당지

도자들이 비공식적 회의를 통해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유형은 많은 국가의 정

당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비선출 정당기구 (non-selected party agency) 즉 후보선정위

원회 (nominating committee)가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위원회가 후보를 결정할 수도 있

고 정당의 의결기구에 후보명단만을 제출할 수도 있다. 네 번째 유형은 공천을 위한 위원회

가 선출된 정당기구라는 점에서 세 번째 유형과 차이가 있고 세 번째 유형에 비해 포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당원들이 후보선정 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이처럼 선출된 정당기구

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지역 정당 간부회의 (caucus)에 의한 방식이 대표적

인 예이다. 다섯 번째  방식은 가장 포괄성이 높은 것으로 후보선정을 위한 예비선거를 치루

는 것이다. 하지만 이 예비선거에는 당원만이 참여할 수 있고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몇몇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쇄형 예비선거를 들 수 있다. 또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국

가의 정당들이 중앙당이 결정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당원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에 여

기에 해당된다. 마지막 방식은 가장 포괄성이 높은 것으로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예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예비선거이다. 더 나아가 미국의 연기명 예비선거 (blanker 

primary)는 모든 정당의 예비후보자들을 한 투표용지에 기입하여 투표자가 선거로 선출하는 

직책별로 1명을 선택하는 제도로 정당의 고유기능인 공천을 포기하는 가장 포괄성과 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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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높은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전용주 2010)  

공천 유형 분류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정도로 각 나라와 각 정당은 다른 방식의 

공천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공천 유형은 최근에 어떠한 경향을 보이며 

변화하고 있을까? 전용주는 11개 유럽 국가 정당들의 하원 선거를 위한 후보 선정 방식을 보

여주며 최군의 경향은 ‘후보공천의 민주화’로 요약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용주 2010) 예

를 들어 1960년과 1989년을 비교해보면 하위 정당 조직으로부터 제출된 명부로부터 중앙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건수는 5건에서 10건으로 늘어났고 하위 정당 조직이 결정하는 경우도 

25건에서 34건으로 늘어났으며 정당 당원이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도 9건에서 16건으로 증가

하였다. (전용주 2010) 

후보공천의 민주화 경향은 서구 정당의 위기로 불리는 정당의 사회적 기반 약화, 당원 수

의 감소, 정당일체감 약화와 맞물린 무당파 유권자의 증가 등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이 감소하고 투표율이 저하되며 무당파의 증가로 인한 선거 변동성의 

증대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구의 정당들은 후보공천의 민주화

를 택한 것이다. 

한국 정당에 있어서 1954년 제3대 국회의원총선거 당시 자유당에 의해 최초로 공천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준영 2011) 한국의 공천제도는 최고 권력자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

로 하향식으로 운영되었고 민주화 이후에도 정당의 1인 지도자 혹은 소수의 계파 지도자들에 

의해 후보자가 결정되는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

거에서 상향식 공천제도가 도입되면서 후보공천의 민주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에서 후보공천의 민주화가 시작된 이유는 물론 선거의 흥행을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만 서구

의 경우처럼 정당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이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지속된 후보공천의 민주화 흐름은 실제 운용면에서 보면 그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전체 공천 유형을 분석해보면 포괄성이 높은 상

향식 경선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지방선거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낮아졌다. (전용주 

2010) 열린우리당의 경우 후보가 출마한 전체 선거구에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정한 선거구

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52.3%에서 2006년 29.7%로 줄어들었고 한나라당의 경우에도 

2002년 37.9%에서 2006년 24.9%로 감소하였다. (전용주 2010) 2010년 6.2 지방선거를 분

석한 지병근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나타나서 공천방식은 다양해졌지만 한나라당과 민

주당이 “절반 이상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를 중앙당 및 시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의 단수

추천 및 전략공천을 통해 공천했다는 점에서 참여와 경쟁의 수준은 매주 낮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병근 2010b) 국민참여경선, 국민참여선거단대회 등 양당은 당원은 물론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러한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형식을 통해 

공천한 경우는 매우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공천제도는 폐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유형에서 2002년 대통령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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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도입된 상향식 경선제도로 대표되는 공천의 민주화 흐름을 이어오고 있으며 2002년 

이후 그 비율이 감소되고 있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최근의 정치적 변화와 맞물려 

다시 증가할 공산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러한 후보선정의 민주화와 포

괄성 증대 문제는 다시금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당내 민주주의가 지

니고 있는 다층성, 다면성을 고려한다면 상향식 공천과정만으로 민주주의가 심화되고 증대되

고 있다는 판단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복잡한 것이며 그 속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

다. 또한 민주주의 속에 내재된 다양한 요소들이 항상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포괄성을 높이는 참여의 증대는 당내에 있는 소수 

또는 이념적으로 극단적인 열성당원들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될 수도 있으며 경선과정에서 후

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유권자들을 조작함으로써 열성당원 내지는 활동가들을 제어하고 

정당지도부의 권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다(지병근 2010b). 공천과정의 문호를 개방하여 당 밖

으로부터의 민주화는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당내 민주주의는 쇠퇴할 수도 있다. 또한 분권

화의 증대를 통한 민주화는 중앙당 수준 및 국가 수준의 과두제는 약화시킬지 몰라도 “지역

수준의 과두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지병근 2010b). 특히 한국에서는 “지역의 정당엘리트

들이 쉽게 (종이) 당원을 동원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일반 당원에 의존한 공직후보선출방식이 

과두제적이며 국지적 지역정치를 재생산할 수 있으며, 비당원에 대한 개방화 역시 정당민주

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병근 2010b). 따라서 분권화와 포괄성 증대

에 기초한 공천과정의 민주화가 정당의 민주주의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단순

하다고 할 수 있다. 

정당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향식 공천제와 후보지명 주체의 포괄성 확대는 정당

의 다른 가치들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점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구성하

는 여러 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후보지명 주체들을 공천과정 속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라핫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ahat 2007). 예를 들면 소수의 후보

선정 위원회는 신중한 심사를 거친 제한된 수의 후보자 리스트를 만들고, 보다 수가 많은 선

출된 당내 기구는 현직 후보자를 재공천하거나 탈락시킬 것을 심사하고, 후보선정 위원회로

부터 올라온 후보자 리스트를 수정하며, 마지막으로는 모든 당원들이 앞선 두 단계의 후보지

명 주체의 리스트를 최종 승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당은 앞서 지적한 중간층 적극 활동

가들에게 두 번째 단계에서 특별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고, 첫 번째 단계인 후보선정 

위원회를 통해 여성 및 소수집단에 대한 대표성 문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현직 후보자

에 대한 스크리닝을 강화함으로써 후보자간의 경쟁력 문제를 재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종류의 후보지명 주체를 이용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들이 수렴되게 함으

로써 당내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정당의 시민사회에 대한 반응성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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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니페스토 운동

이상으로 지방자치에서 민주주의라는 규범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선거가 중요한 조

건임을 검토해보았고, 정책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지방선

거 현실에서 정책선거가 구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니페스토 운동

은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유권자의 지지

를 위해 분명한 정책적 입장 차이를 표명해야 하고 유권자는 이러한 차이에 근거해 투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권을 차지한 정당은 자신들이 선거 기간에 제시한 정책을 집

권기간 추진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 재집권할 것인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기제가 이상적인 대의민주주의 작동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조진만 2008). 이러한 이상

적인 과정이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토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정책선거와 책임정치가 잘 구현되고 있는 서구 민주국가들에서 정당의 매니페스토와 실제 정

책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조진만 2008: 114). 위에서 살펴본 유권자

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매니페스토는 합리적인 유권자가 각 정책에 대한 편익분석

을 할 수 있도록 분명한 정보를 제공한다. 물론 현실에서 유권자가 각 정당의 매니페스토를 

꼼꼼히 계산하여 손익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해 투표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러한 계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에 흔히 유권자들은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진만 2008: 116). 그러나 매니페스토는 정책선거를 추구함에 있어 완벽한 정보는 

아니더라도 “정당의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내지는 강조점(saliency)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중요하다(조진만 2008: 116). 각 정당이 상대적으로 강조점을 두거나 우위를 점하고 있

는 영역이 무엇인지 준거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선거 환경 구축에 있어서 매니페스토는 중요하다. 

한국에서 정치개혁운동의 하나로 시작된 매니페스토 운동은 많은 한계점을 낳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정책중심의 선거경쟁의 초석을 다지는 시도임에 분명하다(지병근 2014).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점차 이념과 세대 등 다른 기준들이 주된 기준의 하나로 대두

되고 있는 현실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은 향후 정책선거의 기초를 놓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매니페스토 운동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지방선거가 정책선거 중심으로 이

행하는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며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 지역사회 중

심의 정책선거가 구현될 수 있는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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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역사회 중심 정책선거 모델을 위한 논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규범적 논의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민주주의적 원칙을 달성

하고 이를 위한 정책선거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대의민주주의적 가치를 추구 위한 정당, 지방의회 등 핵심적인 제도와 주민소환

제, 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중심 정책선거 모델 모색에 있어 고려할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방자치와 정당

매니페스토를 통한 정책선거에 있어 정당은 당연히 중요한 행위자이다(정회옥 2012). 따라

서 지역사회 중심 정책선거 모델 모색에 있어 정당은 중심에 놓여야 한다. 지방자치와 민주

주의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를 지방행정으로 이해할 것인지 지방정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며 이는 정당의 개입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기우 2001). 그

러나 유성진이 지적하듯 지방선거에서 정책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 중 하나는 “지방선

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라고 할 수 있다 (유성진 2014: 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여러 찬반 논쟁이 있었지만 그 순기능 중 하나는 유권자의 선택에 있어 유권자들에게 효율적

으로 정보를 요약해서 제공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앞서 설명한 지방선거

에서 정보 불확실성에 더해 정보의 양을 줄임으로써 유권자들의 정책중심 선택을 저해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다시금 재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

로 지역사회 현실에 맞는 정당공천제와 정당구조 개편이 논의되어야 한다.   

우선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대한 논쟁 중 가장 특징적인 점은 찬/반 진영이 지방자치의 

본질 혹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치화 정도”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박재욱 2006). 정당공천 반대 진영은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세하게 영향

을 미치는 행정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이념적인 측면이나 가치 분배적 측면이 강한 외교정

책, 대북정책, 경제민주화와 같은 정책 영역보다는 “학교급식에 제공할 식자재는 어느 농가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을 것인지, 다산초당 오르는 길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재간할 것인지, 

파프리카 생산시설 지원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생활밀착형 정책이 주를 이룬다는 것

이다(황주홍 2009). 따라서 지방자치는 “철저히 비정치적 공간이기 때문에 정당정치적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정당정치적이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황주홍 2009). 

반면 정당공천 찬성진영은 지방자치의 근본적 성격이 탈 정치화된 지방행정이 아니라 가

치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정치 영역임을 강조한다. 지방정부가 풀뿌리 수준에서 주민

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밀착형 정책을 실행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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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지만 이러한 서비스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는 것은 정치적 기능이라는 것이다(안철현 2011). 

각 진영의 논리는 지방정치모델에 있어 각각 정당정치 모델(party politics model)과 비당

파 모델(nonpartisan model)에 기초하고 있다. 유재일과 정상호는 지방자치에서 정당정치의 

위상을 논하면서 지방정치모델을 “정당의 중심성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와 정치와 행정의 관계

를 일원론으로 보느냐 아니면 엄격히 분리된 이원론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구분하고 정당

정치 모델, 비당파 모델, 동원 모델로 나누고 있다(유재일･정상호 2009). 정당정치 모델은 행

정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추구하고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당에 소속된 지방의원과 자치단

체장으로 구성된 정당그룹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정치적 행위자들을 연결하고, 이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비당파 모델은 “지방정부가 정치적이기보다

는 행정적이어서 도로를 포장하고 휴지를 줍고 경찰과 소방 활동 등과 같은 비당파적 공공사

무를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제임스 번즈, 2001: 129, 유재일･정상호 2009에서 재인

용). 이러한 주장은 미국의 엽관제 하에서 표출된 정당정치의 폐해와 부정부패에 비판적이었

던 19세기말 개혁가들에게 사상적으로 기초하고 있으며, 비당파 모델은 지방자치의 주요 정

책결정자가 지역의 정치엘리트가 아닌 기업가 혹은 행정가의 리더쉽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안철현 2011). 

정당공천을 둘러싼 찬성, 반대 진영은 각각 대중정당이론에서 도출된 정당정치 모델과 공

공선택이론에서 나오는 비당파 모델에 기초하고 있어서 지방자치 및 지방정치에 대한 서로 

다른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기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다, 그르다고 평가하기는 어렵

다. 하지만 두 모델 모두 특정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상황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유

념해야 한다. 비당파 모델은 미국의 머쉰 정치(machine politics)에 대한 염증에서 출발한 것

이고, 정당정치 모델 역시 영국을 필두로 유럽 국가들에서 정당을 매개로 대중이 급증한 시

대에 대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갔던 상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연 우리나

라에서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하게 된 상황은 무엇이었는가를 되물을 필요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과연 그 이유가 행정적 효율성을 추구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지역 차원에서의 

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기제가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박재욱 

2006). 

전용주는 후보공천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고 있다. (전용주 2010) 우선, 정당의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정당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정강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표현하는 얼굴 

역할을 한다. 둘째, 공천은 정치 지도자의 충원이라는 정당 기능의 시작단계로 선거에서 '유

권자의 선택에 앞선 선택 (the choice before the choice)' (Rahat 2007)을 제시함으로써 선출

직에 나아갈 수 있는 정치인의 풀을 형성한다. 셋째, 공천을 통해 선정된 후보들은 그들이 대

표하는 지역이나 사회 집단을 정치체계와 연결해줌으로써 정당이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

는 기능을 대리하게 된다. 이러한 공천의 중요성은 지방선거라고 하여 다를 것이 없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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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가 많은 폐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정당공천제의 순기능을 살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정당구조 개혁을 통해 개선책을 모색해야 정책선거라는 큰 취지를 살리고 이

를 통해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구조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방의회

대의민주주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를 볼 때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지방의회는 지역사회의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며,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대변, 조정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지방의회 관련 연구 성과들을 지방의회 내부요소와 외적 환경으로 나누어 분류한 김귀영

에 따르면 지방의회 내부요소에 대한 연구는 크게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관한 연구 (황아

란 2008), 지방의원들에 대한 연구 즉 지방의원들의 인식(김왕식 2000), 지방의원들의 배경 

및 대표성에 대한 연구(고경민･장성훈 2006) 등이 있으며,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 지방의회

의 공개성(김희곤 2002),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 예산의결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한국 지방의회 예산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행정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김수완, 1998; 유재원, 1999; 강혜규, 2004; 진재문, 2006; 장동호, 2007). 지금까지는 

국회의 예산 심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기초의회의 예산 결

정 및 지출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기초의회가 예산과 

지출에 관련된 재정 자치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복지비 수준의 결정에 있어서의 지방의회의 역할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이 늘어

나고 있다. 진재문의 경우는 한나라당 소속의 단체장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다수당이 한나라

당인 경우는 사회보장비 비율이 그렇지 않은 의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보다 훨씬 낮다는 결

과를(진재문, 2006), 장동호는 지방의회의 좌파 의원의 비중이 사회복지비 지출을 증가시키

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장동호, 2007). 김지윤과 이병하는 기초의회에서의 사회복지비 지출

과 관련한 정당정치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보수적 성향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기초의회

의 과반이 넘거나 한나라당 의석수 비율이 높은 기초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또한 의회가 여러 정당으로 분할될수록 사회복지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지윤･이병하 2013). 

김귀영에 따르면 지방의회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행위자 즉 중앙정부, 자치단체장, 시민단

체, 지역주민, 언론 등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김귀영 2011). 그러나 

대부분 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며 다양한 행위자와의 관계 속에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재조명하는 연구는 드문 편이다.  

지방의회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그 중요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지방의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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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정당 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의회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행위자를 고려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선거 및 매니페스토와 관련해서도 지

방의회 수준에서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나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다는 구조적 제약이 있지만 매니페스

토 정책선거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를 둘러싼 권력구조에 대한 연구, 

지방의회 수준에서 매니페스토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주민참여를 위한 정책

흔히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로 불리지만 지방 수준에서 정당정치가 제대로 기능하

고,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한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학교’가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하

며, 이는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장우영은 주민참여제도를 “지방 수준에서

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보완재”이며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주민참여제도는 직접민

주주의의 발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장우영 2011: 92). 앞서 풀뿌리 민주주의 논의에서도 

보이듯 지방 수준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이상적으로 작

동하는 것 외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적극적인 참여가 뒷

받침되어야 한다. 많은 매니페스토 운동 연구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개선점으로 선거관리위원

회와 시민단체 주도를 넘어서 유권자 중심으로 운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류영아 

2009; 정회옥 2012).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민참여를 위한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정책선거 모

델 구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주민소환제는 주민투표, 주민소송 등과 더불어 핵심적인 주민참여제도로 지방자치에 있어

서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대표를 통제하는 장치이다. 하승수는 우리나라에서 시민 

참여적 제도는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알권리 구현에서 시작하여 공익소송제도와 직접 민주적 

참여제도로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주주의의 내실

화를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승수 2003). 

보다 구체적으로 장우영은 주민소환제도를 2007년 하남시장 주민소환, 2009년 제주특별자

치도지사 주민소환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면서 주민소환제도의 정치적 악용론과 무용론은 과

대한 주장이며, 현행 제도의 개선과 운용 경험의 축적에 따라 이러한 주장들은 교정될 수 있

다고 본다 (장우영 2011). 정연정은 주민소환제도를 일본과 미국 등의 해외사례분석을 통해 

조명하면서 그 발전방안으로 서명 요건의 완화, 시민사회 내의 광범위한 연대를 통한 주민소

환 절차 확립, 주민소환 대상을 교육감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정연정 2012).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로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의 성공적 사례 이

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 운영되고 있다(하승우 2010).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정부의 



82 2014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에 관한 의

사결정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정의된다 (안성민･최윤주 

2009). 이정훈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알레그레시와 우리나라 5개 지자체의 사례를 토대로 분석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적 운용의 조건으로 예산과정의 공개, 주민참여의 조직화 및 

활성화, 공무원의 의식변화, 집단이기주의 조장과 같은 역기능에 대한 대응 등을 꼽았다 (이

정훈 2011). 안성민과 최윤주는 5개 자치구의 사례를 분석하고, 불평등한 참여의 문제는 발

견되지 않았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더 활발하게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시민단체 상근자, 전문

가들, 직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영향력이 주부, 정년퇴임자 등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는 등 불

평등한 영향력의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5개 자치구의 사례분석에서 볼 때 시민위원들

에게 보다 많은 결정권을 주고 있는 자치구에서 시민위원들의 참여가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안성민･최윤주 2009). 

주민소환제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는 정책선거 모델 구축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고

려할 때 여러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일련의 제도와 정책은 분명 주민들

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규범적인 

측면을 떠나 이러한 제도들이 운영되는 것을 보면 광범위한 참여가 아닌 특정 그룹에 의한 

불평등한 영향력이라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매니페스토 운동에서 시

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숙고과정을 모색하는 ‘시민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모델로 제시

할 때 어떻게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한 민주성을 담보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한

다(김상준･오현순 2009). 

Ⅳ. 결 론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정책선거 모델 구축을 위한 시론적 연구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큰 주제로 삼아 이에 관한 연구동향을 규범적 논의, 민주주의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정

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지방자치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

으나, 민주주의와의 연관성 내지는 민주주의를 관점으로 지방자치를 조망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다. 또한 정책선거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 역시도 지방수준에 많이 

검토되지 않았다. 결론에서는 향후 지역사회에서 정책선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가 어

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지방자치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민주주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위에서 대의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이러

한 논의들이 직접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와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한 이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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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지역 민주주의(local democracy)'라는 개념화를 통해 통합적

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보다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자

치의 조건들과 목표들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민주주의라는 목표를 향해 만들어진 제도와 정책이 작동하는 토대와 외적 

환경을 위한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각이 필요하며 그것이 지역사회의 신뢰와 상호성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지역성(locality)

이든, 지역 시민사회이든(박찬표 2007), 정치적 기회구조이든, 개념화작업이 선행되어야 지방

자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지역사회의 기득권 구조 강화, 후견주의, 토호세력 견제의 문제

를 단순히 비판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다. 과연 지역 수준에서 시민사회는 어떻게 조직화되

고 움직이며, 소위 ‘풀뿌리보수주의’와 ‘로컬 로열패밀리’는 어떤 연결망을 가지고 정치적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엘리트들은 어떻게 지역정치권으로 충원되는가(전용주 외 

2011) 등으로 연구과제가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주제의 다양화와 더불어 비교지역

정치, 비교지역거버넌스 등 지역정치의 토대와 외적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비교 정치적 작업 

또한 수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김의영은 포르토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가 리오 그란데 도 

술 주에서도 시도되었으나 실패한 사례를 들면서 사민주의 정권과 개혁적 시장의 등장과 같

은 정치적 기회구조의 차이가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의영 2011). 나아가 지방

정치를 하나의 레짐 형성과정으로 접근하여 20년이 넘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역사 속에서 

각 지역수준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들이 어떻게 형성,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

는 시도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책적 장치 이

외에 주민 스스로의 참여역량이 중요하다. 주민의 참여역량을 다루는 연구들은 대부분 선언적

이거나 규범적인 측면에서 주장을 펴고 있다(하승수 2003). 하지만 과연 무엇이 주민들이 참

여주체로 형성되는 것을 저해하는지, 성미산 지키기 운동이나 대포천 수질 개선 사례처럼 주

민들의 참여를 통한 지역거버넌스가 성립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많은 사례 연

구를 통해 이러한 지역거버넌스 성립 이후 상호신뢰에 기반 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확대했는지, 사회적 자본이 정치적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지역사회중심의 정책선거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해하기 위한 큰 

틀로 ‘지역 민주주의(local democracy)’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기

는 이르지만 앞서 검토한 민주주의의 다양한 측면 즉 민주성, 효율성, 공공선 창출의 측면에

서 중앙정치 수준과는 다른 차원의 민주주의가 지역사회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

다. 그리고 이렇게 규정된 지역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정책선거가 자리 잡으려면 제도

와 정책이 작동하는 지역사회의 정치적 기회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래야만 지역

사회중심의 정책선거 모델이 현실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민주주의라는 가

치를 실현할 정책선거 모델 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러한 모델은 반드시 주민 스스로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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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역량과 적극적 참여를 담보하는 모델이여야 한다. 이러한 고려 속에서 지역사회에서의 매

니페스토 운동과 정당구조 개편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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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매니페스토 운동은 후보자의 정책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책

선거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19대 매니페스토 연구회 창립선언문에서는 매니페스토

는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당선 이후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 방안, 추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내리고 있다(제19대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 창립선언문, 2013. 12. 5). 그동안 한국의 

선거과정 속에서 후보자들의 선거전략은 정책을 통해 경쟁하고 선택받기보다는 지역주의 정

당 이미지에 기대거나,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인맥 등을 동원하는 전략에 매몰되어 있었다. 

게다가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가 다음 선거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 정치문화 속에서 정책은 일시적인 선거 퍼포먼스용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과적으

로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는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하나

의 정치문화운동으로서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되어 추진되어 온 것이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

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는데 후보자들로 하여금 다양

한 정책들을 그 중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기고 또한 이 정책들의 목표를 수치화시켜 제시

하게 하여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비교와 선택의 구체적인 자료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 번의 지방선거가 이뤄진 지난 8년의 기간동안 매니페스토는 매 선거때마다 한국의 선

거문화를 바꾸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매니페스토운동이 다수 

유권자들에게 유의미하게 선택의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

책개발 및 실현과정에 있어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이유로 매니페스토의 실제적 평가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들이 상당수 제출되어 

왔다. 

이동윤(2012)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추진 현황과 과정을 분석

하였는데,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중

앙선거관리위원회나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은 활발했지만, 정책 공급자라 할 정당과 후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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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전히 잦은 이합집산 및 공천 지연, 네가티브 선거운동 등의 구태를 반복하면서, 정책공

약 개발에 소홀하였으며, 특히 각 정당이 내놓은 정책공약들이 구체성과 재원마련 방안 등이 

미약하였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덧붙여 유권자들도 정책선거에 대한 기대나 관심이 높지 

않아, 여전히 인물 중심적 투표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연구들은 매니페스토 운동이 여전히 전문가중심주의, 지표의 낮은 가독성, 제

도적 미비, 유권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한국의 선거문화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발

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문화’가 쉽게 변화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지금은 오히려 매니페스토 운동이 그 목표한 바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과 아이

디어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매니페스토의 지표와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행의 현실성을 높이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방안을 통해 

매니페스토 운동의 작은 결실을 조금씩 확대해나가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 소고에서는 매니페스토의 이행평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기

초단계로서 먼저 영국이나 일본 등과는 다른 방식과 주체가 중심이 되어 도입된 한국의 매니

페스토 제도가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게 위해 매니페스토 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와 함께 구체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한국형 매니페스토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제안을 논

하고자, 해외 사례를 통하여 선거전 재정보고서 발간 및 공약 재정추계와 정책선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매니페스토 이행평가의 한계 및 개선방안

1. 선행연구

매니페스토 운동은 한국의 선거풍토를 바꿀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매니페스토 운동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와 더불어 매니페스

토의 선구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차이점들을 

규명하면서 이 운동의 성과의 의의 그리고 문제점 등의 원인을 밝히려는 학계의 노력이 이어

져왔다. 특히 많은 연구들은 매니페스토 평가지표의 걔발과 보완 비교 분류 등에 초점이 맞

춰져 왔다(김상문 외, 2007; 엄기홍, 2008; 김선혁 외, 2010; 채진원, 2012). 

이청천(2008)은 2006년 5.31 지방선거 전후 비교를 통해 매니페스토를 계기로 나타난 선

거문화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각 주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 하

였다. 추가적으로 한국 선거에서 매니페스토가 실현되기 위해 점검해야 할 문제점 및 제도적 

과제를 중점적으로 정리하였다. 이청천은 매니페스토(manifesto) 라는 개념이 시민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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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계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서 매니페스토를 어떻게 정의

해야 하는가에 대해 여전히 느슨한 합의, 혹은 합의 부재의 현상을 들고 있다(이정천,2008 ; 

16). 나아가 매니페스토가 한국의 선거 및 정치의 개선이나 개혁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

해서는 먼저 학계의 보다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매니페스토가 오히려 

정치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위험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 결과가 

직접적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정치인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맥락

을 무시한 채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음도 언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이상을 한국

의 선거풍토에 삽입하려고 하기보다는 한국의 정치문화와 정치체제의 특징을 감안한 한국형 

매니페스토를 지향하면서, 정치권 스스로의 태도 변화와 함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상승

이 동시에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청천, 2008). 

이호영은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정치구조적 한계

를 들었다. 매니페스토 운동에 유리한 정치구조라고 평가되는 의원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 중

심제와 더불어 이합집산 및 창당과 소멸이 빈번하게 반복되는 한국의 후진적 정당구조의 역

사성은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의 확산과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매

니페스토 확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언론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즉 언론은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어떤 정책을 준비하였고, 공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전

에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보다는 정당 내에서의 입지, 경력, 인지

도 등 '인물'에 주목하고 인물 대 인물의 대결구도라는 프레임을 대중들에게 제시하는 등 흥

미본위의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선거를 확산시키고 정착시키는데 별다른 기

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이호영, 2009;239). 

이동윤(2012)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평가하면서 그 과정과 운영 방식에서 이전 선거보

다 한 단계 더 앞서는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도 몇 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우선 정책공약과 매니페스토의 공급자 차원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의 문제의식과 정치적 태도

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는 점. 정당의 당내민주화를 포함하여 선거 시기 직전

에 이루어지는 정당과 정치인들의 잦은 이합집산은 정책공약 개발과 정책선거 자체를 가로막

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매니페스토 운동에 직면한 정당 및 후보자들

의 정책선거 의지와 태도가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매니페스토가 그 목적

과 추진전략에 맞추어 재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매니페스토 운동을 접하는 정책 공약의 수요

자로서 유권자나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 정치의식과 태도도 필수적이라고 보았다(이동윤, 

2012; 128).

오현순(2012)은 심의민주주의제도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일상적으로 공론의 

장이 형성되면서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와 심의적 요소가 결합된 구조 속에서 사후 

갈등의 심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해진 시민들에게 정치적 삶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해지면서 진정한 시민주권과 영향력의 정치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



90 2014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라서 그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니페스토 시민심의위원회 구축을 강력하게 대안으

로 제시한 것이다(오현순, 2008;162). 

정회옥(2012)은 19대 총선의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과를 정당, 후보자, 유권자,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등의 주요 행위자에 맞춰서 평가하였는데, 특히 유권자들에게서 매니페스토운동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부정적으로 변화된 것에 대하여 매니페스토운동이 정당의 정책선전의 이정

표 역할을 제대로 수해하지 못하는 원인을 밝혀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결론에서 한국

의 매니페스토가 선거일 당일 불과 2~3주 전에 발표가 되는 고질적인 병폐가 매 선거마다 재

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김형준 (2008)도 시민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

약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매니페스토를 정책선거의 수

단으로 삼기란 불가하다고 하면서 후보자 선출 시점을 앞당기는 것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하

였다. 즉 공천시기를 앞당겨 공직 후보 선정을 확정짓도록 의무화하여 매니페스토가 선거준

비이자 유권자의 선택기준이 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채진원은 (2012)은 그 동안 매니페스토 도입의 취지와 당위적 필요성 그리고 그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홀이 다뤄졌던 매니페스토 지표의 시대 

적실성의 문제를 실험적인 차원에서 정면으로 문제제기하고, 나름대로 평가지표의 새로운 방

향성과 그것의 대안적인 지표로 드림(DREAM)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주로 한

국의 매니페스토 평가지표로서 참고했던 스마트지표는 170년 전 정당과 유권자 사이의 계급

적 연대가 강했던 시기에 개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정성이 커진 지금의 시대상황에서는 

적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면서 매니페스토의 적실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매니페

스토 평가지표들은 구체적 정책내용들을 주로 검증하기보다는 국정의 전반적, 종합적, 거시

적, 과정중심적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것을 고려하는 매니페스토 평가지

표로서 현장성, 반응성, 비전, 조율성, 연계성, 소통성, 효능성 과 같은 항목이 더욱 강조될 필

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조진만(2008)은 한국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노력

이 필요한가를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실질적으로 유권자의 

정책적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매니페스토에 대한 분석을 수

행하여 수사적? 비공식적인 차원이 아닌 문서적? 공식적인 차원에서 파악된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우선수위를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유권자들이 정책적으로 반

응하게 될 때 비로소 정당들도 매니페스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모순되거나 상충

되는 정책들을 공약화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선거 이후 정권을 장악

한 정당이 매니페스토를 얼마나 잘 이행하였는지 적실성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되

어야 매니페스토에 기반한 책임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석종근(2007)은 선관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기능을 

선관위에 부여하였다. 따라서 매니페스토의 정책선거운동 역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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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역할이 매우 크다. 특히 재정지원근거가 마련된 것에 있어서도 선관위가 그 공정성

을 담보한다는 점이 중요했다. 그런데 선관위가 중립성을 보장하는 기관이지만 정책이란 결

코 중립적인 것일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평가도 중립적인 사고의 결

과는 아니다. 대신 정당과 후보자가 매니페스토를 작성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며 공유 

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선관위는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시민, 종교, 

사회, 언론단체 등의 참여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았다.(석종근, 2007;24).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객관성 및 공정성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다. 예를 들어 공약의 

구체성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우칠 수 있으며, 특히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진 현직 후보, 거대정당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조금 

논리적으로 확대한다면 매니페스토 운동이 보수적인 후보나 정당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김욱, 2008b:45).

한국에서의 매니페스토 운동을 평가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지방선거를 통해 특정 지역사회

에서 매니페스토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한 연구들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2006

년 5.31 지방선거 당시의 강원도 K시의 사례연구(남진남, 2008),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광

주광역시 동구의 사레연구 (박병택, 2010), 강원도의 매니페스토 운영상의 문제점과 원인을 

밝히고자 한 연구(이정은, 2012)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상준 외 (2009)는 2010년의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의 과정을 분석하면서 몇 가지 과

제와 대안을 도출하였는데, 첫째, 언론이 가급적 후보자 동정보도에 집중하는 행태를 자제하

고 공기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선거문화를 만드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 둘째 도덕성 

등 인물검증과 정책검증이 균형을 맞춰서 이뤄줘야 한다는 점. 셋째, 시민들의 정책검증활동

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여야 한다는 점. 넷째, 형식적 평가를 넘어 공약이행에 대한 

실질적인 시민들의 체감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들을 제시하고 있

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평가

와 정보제공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시민중심의 권리형성으로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그 핵심으로 국회법에 의해 독립적 위상을 갖는 '매니페스토 시민심의위원회'를 분야

별 전문가집단과 무작위 선발된 시민들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시민심의위원회가 선

거기간 공약을 검증하고 선거 이후에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뿐 아니라, 공약 이행 및 정책 사

안에 대한 일상적인 권고 및 제안을 함으로써 매니페스토를 시민기구화하자는 것이다. 

박병식 외(2008)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공약을 평가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

라, 공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공약을 이

행하기 전 시민들과 의회의원들과 그 실천방식에 대해 사전점검하는 제도, 4년간의 임기 동

안 초기에 설정한 공약을 주기적으로 그 이행정도와 이행일정 및 목표를 공지하는 공시제도, 

공약이 실제로 이행되었을 때에는 이것이 본래의 목표대로 수혜자들에게 의미 있는 공약으로

서 실천되었는지 그 성과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성과관리제도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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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아(2009)는 지방선거의 매니페스토 과정을 살펴보면서, 유권자들에게 매니페스토가 제

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비롯하여 유권자와 정당 및 후보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 매니페스토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았다. 또한 선거가 끝난 

후의 매니페스토에 대한 관리가 없기 때문에 미래의 선거에서 매니페스토에 대한 관심사나 

신뢰도가 하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크게 매

니페스토 인식확산, 매니페스토의 적극적인 작성, 매니페스토 관련 정보제공, 매니페스토 평

가확대, 매니페스토에 기반한 투표, 매니페스토 실천 의지와 활동 등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지방선거 매니페스토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첫째, 기관

위임 사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의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지방재정의 문제이다. 중앙정부의 경우 모든 사업의 예산을 자력으

로 확보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거나, 국비가 필요한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의 의지가 반영되

지 않아 단체장이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이 될 수 있다. 셋째, 지방선

거 매니페스토의 경우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가 중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

력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류영아, 2009;48). 

앞서 보았듯이 매니페스토 운동이 갖는 현재적인 한계와 그 대안을 제시하려는 연구들이 

이어져왔다. 2006년에 이후에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매니페스토 평가활동은 정책선거를 위

한 선거문화의 기초를 다지고 유권자에게 정책에 기초한 투표선택의 준거를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현재로서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가 선거결과에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언하기 어렵지만, 매니페스토를 통하여 후보자에 따라 지역사회가 

다르게 변화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서 그 의미는 크다(이현출, 2011;175). 

다만 그간 많은 자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니페스토운동이 눈에 띄는 선과를 가져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여전히 매니페스토운동

은 선거문화운동, 캠페인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매니페스토

를 권고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운동의 방식이었다. 또한 이 운동을 주도한 주체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일반적인 유권

자, 주민조직이 아니라, 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같은 시민단체와 선관위였다는 점도 이 운동

이 대중화되는 데 근본적인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즉 시민단체들이 정당과 후보자를 대상

으로 매니페스토를 요구하더라도 이 시민단체에 대한 유권자들로부터의 지지, 신뢰, 관심이 

없다면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유의미한 사회적 압력을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

려 시민단체의 권력화 비판이나 공정성 시비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존한다(박지혜, 2012). 

이런 점에서 볼 때 실상 한국의 매니페스토 운동은 지나치게 정당, 후보자, 유권다들에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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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점진적인 문화운동이라는 성격에 매몰된 채 유권자들에 대한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요구하는 차원의 제도적 진전이 거의 이

뤄지지 못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다음으로는 매니페스토의 이행평가를 실제로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화의 문

제, 특히 재정평가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매니페스토 개선방안 - 선거전 재정보고서 발간 및 공약 재정추계

한국의 매니페스토에 대한 국내학자들의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이

제 매니페스토의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선거전 재정보고서 발

간 및 공약 재정추계의 논의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선거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본다. 

메니페스토가 실제로 유의미한 정책이행을 위한 공식적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메니페스토

의 이행가능성을 대중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중들에게 공약집행을 위한 

재정정보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정한 선거, 

정책 중심의 선거를 위해서 선거전 보고서(Pre-election report)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재정투

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보고서의 하나로 선거 2주전까지 선거 당시의 재정상황을 정확하게 

공개하여 유권자들의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매니페스토의 한 

방안으로 현재 OECD권고안을 바탕으로 국가별로 마련되고 있는 재정보고서 작성을 참고한

다면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무분별한 공약을 정당이나 후보자가 남

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

체적인 정책을 두고 정당 간 후보자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제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5+5정책을 민주통합당은 3+3 보편

적 복지 등의 공약을 발표하는 등 복지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뿐만 아니라 정당별로 

핵심공약에 대한 예산소요규모를 밝히는 등 진일보된 공약문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약문은 

정당내부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될 뿐 그 현실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없다는 

것이 맹점이다. 예컨대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에서 저출산대책으로 27조를 지출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새누리당의 저출산 대책의 이행방식과 예산규모의 적합성을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선거전은 정당 사이의 공약을 현실성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복지공약을 내놓더라도 그 실행가능성을 평가할 공적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현실성 

논쟁은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정책경쟁에 대한 피로감

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선거 이후에 복지공약에 대한 실제적 이행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심지어 선거 이후 다수당이 복지공약을 재정적인 

이유로 수정 혹은 폐기하더라도 유권자로서는 이를 비판할 근거를 갖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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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재정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정책경쟁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 될 수 있는지는 자명하다(박형수, 2012).

또 한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재정 문제라고 한다면, 집권여당이 차기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정책을 조작할 수 있다. 흔히 ‘정치적 예산순환 가설’ 혹은 ‘정치적 

경기순환론’이라고 일컫어지는데, 즉 집권여당이 차기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정책을 조작하고 재정정책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선거가 있는 해에 대형 국책사

업을 시작하여 경기를 부양하거나 경제규모에 맞지 않는 대규모의 사회복지지출을 급증시킴

으로써 선거를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정지출은 무엇보다 지속가능하

지 않은 경우가 많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부정

적인 방향으로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

황에서는 집권여당이 주도하는 경기부양정책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

에 유권자들은 집권여당의 조작적 경기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상은 실제로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OECD는 재정보고서를 통해 국가별로 정치 및 경제 상황의 대중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

이기를 권고하고 있다. OECD 권고안(OECD Best Practices for Budget Transparency, 

2002)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정보고서 종류,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신뢰확보방안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보고서는 예산, 사전예산보고서, 월간보고서, 중간보고서, 회기말

보고서, 선거전보고서, 장기전망보고서를 열거하고, 현 회계연도에서의 예산집행결과(현 연도

와 향후 2년간의 예산예상집행액 포함), 정부금융재산, 채무, 비금융재산, 공직자퇴직연금, 우

발채무, 예산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부정책결정 등이 있다.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거 전 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

하여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완성도를 확인하는 내부통제(감사 포함) 실시도 권고한다. 

특히 재무부장관은 보고서에 포함된 재정적 효과를 수반한 정부결정에 대하여 책임성명을 내

고, 고위정부관리는 재무부장관이 가장 전문적인 수단을 사용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고를 채택한 대표적은 국가로는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를 들 수 있다. 이에 

아래에서 그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호주

호주의 선거전 재정보고서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update」는 예산공정법(The 

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에 근거하고 있다. 재무성 및 금융부가 선거일결정일

로부터 10일이내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함 내용으로는 첫째, 현재와 향후 3년간 

회계연도에서의 재정평가, 지출(예상액 포함), 둘째, 집행변화 관련 회계평가 등에 관한 회의

자료, 셋째, 재정추계에 변화를 가져올만한 위험요소(우발채무, 재정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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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 입장, 진행중인 정부협상 등) 등이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수상은 필수 27개 항목을 모

두 포함했다는 확인서명을 하고, 재정금융부 장관 또한 가장 전문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모든 

경제적 요소, 정부결정 등을 고려하였다는 서명을 함으로써 문서를 보증한다. 

선거 공약의 비용추계「Policy Costing report」도 작성해야 한다. 선거기간 중 수상은 집

권당의 정책수반비용을 재무성 및 금융부에 요구하고, 각 여당과 소수당의 대표자 역시 공약

에 수반되는 비용 산출을 (직접 또는 수상을 통하여)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정책비용의 대략적 추계, 정책목적을 포함하게 된다. 이 비용 추계에 대해서 재무

성 및 금융부는 이 보고서를 선거일전에 발표하여 유권자들에게 정보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때 정책비용 산출에 사용된 방법에 대한 서면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만

약 정당의 요청에 따라 정책비용을 검토할 충분한 정보나 시간이 부족하다면 선거일 전 정책

효과에 대한 성명만을 발표하고, 그 요청은 선거일에 철회된다. 선거일 후에는 그 요청에 대

한 평가를 공표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2011 법개정에 의하여 선거전 후에도 정책에 소요되

는 비용추계를 국회예산처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호주의 2010년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PEFO)을 살펴보면, 그 내용으

로는 장기재정전망 업데이트, 세입, 원금, 세출 관련 경제적 전망과 변화, 재정성명과 PEFO 

준비시 사용된 외부평가요소, 2010~2011 예산과 관련된 정부결정, 예상되는 변화 등에 의한 

위험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Policy Costing Guideline 또한 제시했는데, 예산공정법에 의

한 선거공약 비용추계에 대한 개요, 선거 전후 비용 추계하는 국회예산처의 기능 서술, 재무

성 및 금융부에 의한 선거공약 비용추계의 목적 등 서술, 수상이나 정당에 의한 공약평가 요

청 서술, 공약재정추계보고서의 시기적절성과 관련 이슈, 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권당과 여

당의 정책소요비용 추계발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선거전 재정보고서 1947년 통과된 법에 근거하고 있다(Law of April 21st, 

1947)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CPB(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에

서 시기별로 재정정책 및 선거공약이 재정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발

표하는 것인데 이는 시기별로 발표내용이 구분된다. 매 4년 실시되는 총선 일년 전에는 중장

기 재정평가 및 전문가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선거 2달 전에 정당요청에 의한 선거공약 분

석보고서를 제출한다. 네덜란드는 다수정당체제로서 어떤 정당도 혼자서 의회의 다수당을 형

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선거 후 정당들은 다수당이 되기 위해 협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

간의 추진정책에 대한 연합동의문(coalition agreement)을 작성한다. 이것이 바로 4년간의 정

책방향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정당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이 정책방향에 수정을 

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분석한다. 따라서 선거 몇 달 후에 경제의 새로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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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중기분석을 제출한다. 선거1년 전에는 GDP, 중장기 공공재정상황을 평가한다. 재무

정책에 대한 자문그룹이 이를 보고한다. 선거 2달 전에는 선거기본방침에 대한 분석을 내놓

는다. 그리고 선거 후에는 연합동의문에 대한 분석을 내놓는다. 선거 몇 달 후에는 경제상황

에 대한 새로운 CPB의 평가를 바탕으로 중기 정책 프레임을 발표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네덜란드의 독특한 면은 선거전에 정당들의 선거 정책의 경제적 영향

에 대한 분석을 발표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각 정당의 요청에 따라 수행된다. 

(박형수, 2012, p. 12)

이는 유권자, 정당, CPB 사이의 긴밀한 신뢰관계의 구축을 반영한다. 즉 정당과 유권자는 

정CPB가 중립적으로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한 재정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정당

은 유권자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공약에 대한 CPB의 재정평가를 내놓는 방법을 택하는 것

이다. 이는 유권자가 이를 근거로 정당 정책의 현실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신뢰에 기반하고 있

다. 이와 같은 정당, 유권자, CPB사이의 신뢰관계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은 아니며, 상당기

간동안 CPB가 신뢰성을 얻기 위해 평가의 전문성을 위해 연구를 지속해온 결과이며, 재정상

황의 악화에 대한 문제의식과 재정평가가 불가피함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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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10년에는 Charting choices 2011-2015: Effects of nine election platforms on 

the economy and the environment를 제출하였는데, 네덜란드 9개 정당의 선거공약에 의한 

예상결과를 계량화하여 상호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3)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경우 선거전 재정보고서는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of 1994)이라

는 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재정책임법의 핵심은 정부는 재정집행에 대해서는 공적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재정정책의 투명성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즉 재정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적자금이기에 정부는 이에 대한 남용, 낭비는 

미연에 방지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정관리의 5가지 준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첫째, 공공적자는 적절할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둘째, 적절한 기간에 맞게 

평균적으로 재정 균형을 맞춰야 한다. 셋째, 공공 재정의 총계에 있어서는 충격완화를 위한 

여유분을 유지한다. 넷째, 재정 위기를 관리한다. 다섯째,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세율을 유

지한다. 

재정책임법은 이런 원칙을 선언적으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떻게 

공적으로 보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Budget Policy Statement"에서 

향후 재정운영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단기적 재정정책방향, 단기적 재정목표 등을 3월 31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회계연도는 6월 1일 시작) 또한 재정관련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이것의 

영향에 대해서는 3년의 기간동안을 평가하여 정기적으로 ”economic and fiscal update"한다. 

또한 특별재정보고로서 모든 총선 14~42일전에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update」

을 작성하여 발표하는데, 선거 전 경제 재정상황을 기술하고 우발채무를 포함한 재무적 위험

요소, 최소 10년간 재정추계 등을 포함하여 발표한다. 

최근사례로서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update 2008」을 살펴보면 선거 전 경제

성장율, 실업율, 재무상황 등을 기술, 중장기 경제적, 재정적 전망을 포함하며, 세계금융위기 

등 위험요소 등과 함께 시나리오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한 전망과, 

예측되는 재정운영결과, 외환보유액, NZS펀드전망 및 부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선거 전의 

재정 전망에 있어서 핵심 위기요소를 밝히고 그에 대한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밝히

는 것도 포함된다. 

뉴질랜드의 선거전 보고서는 정당별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평가를 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재정과 재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전망을 포함하고 있어 선거 시기 재정건전

성을 고려하지 않는 공약이 남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히 집권여당이 선거승리를 위

해 일시적 경기순환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는 재정적 책

임성을 요구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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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니페스토 활성화 방안 : OECD권고의 한국 적용 연구

2006년 매니페스토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문화운동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실제

적으로 정책선거의 실효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한다면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공약에 대하여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언론기

관 등은 공약에 대하여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

은 경우 당선유무를 가장 중요시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 승리를 위해 실현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는 매니페스토의 무용성이 제기되는 이유

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선거공약에 대한 재정소요 추계를 포함하여 선거공약에 대한 전문가

에 의한 사전 평가와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매니페스토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실현가능한 것인지, 

또 실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지 등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무엇보다 제도를 개선하

기 위해서는 실현가능성이 검증된 책임 있는 선거공약만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

다. 매니페스토가 실현되기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 때, 매니페스토

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매니페스토의 평가지표개발 등은 선거공약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인 사전 검증의 결과를 유권자에게 제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사

전검증결과가 선거결과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방법

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약검증의 과정을 구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가 해당되며, 대통령선거의 경우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의 후보자와 여론조사 결과 일정수준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는 후보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

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인 정당과 공약평가를 희망하는 정

당을 대상으로 공약검증작업을 실시한다. 

평가 대상은 공약 전체에 대한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나, 시행 초기에는 우선적으로 공약 소요예산 추계,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추진 방

안을 평가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을 검증하는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공약 평가주체는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하여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소속 또는 독립

기관으로 가칭 선거공약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평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

이 제시될 수 있다. 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선거공약 검증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고 

평가 대상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선

거공약, 공약의 목표와 내용, 소요예산, 재원조달방법 등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

로 위원회는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평가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위하여 정부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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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등에 공약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위원회는 

요구자료와 평가의견 등을 종합하여 공약평가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은 선거 전 국가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 공약의 재정소요 추계와 관련하여 재정 관련 기

관 단체의 전문적인 의견이 유권자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의 검증은 선거에 충분히 반영되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있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일 전 60일 전부터 선거공보 발송전까지로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약 평가 

결과는 선관위와 해당 정당, 후보자에게 통보하고 중앙선관위는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

시하고 선거공보와 동봉해 발송하는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전달한다. 

Ⅳ. 요약 및 제언

매니페스토는 아직 운동의 단계를 벗어나 제도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기 어렵다. 시

민사회나 언론의 관심이 없다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공약집을 성실히 작성해야할 동인을 상실

할 것이다. 하지만 매니페스토가 정책선거의 양적 질적 심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유권

자와 정당, 후보자의 태도의 변화만을 기다릴 수 없다.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에 

임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보다 책임있는 정책개발의 의무를 부여해야 하고, 또한 유권자에

게는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의 제도적 변화가 요구된다. 

앞서서 그러한 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들을 제기했다. 

또한 OECD의 권고안을 한국에서도 실현해보는 방안을 좀 더 심층적으로 구체화해 보았

다.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미 현재의 재정상황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선거에

서 제시된 공약들에 대한 재정적 현실성을 검토하여 발표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

다. 정치적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이고 가치롭게 활용하기 위한 정책 합

리성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도 공약에 대한 재정평가제도는 매

니페스토에 대한 정당 및 후보자의 실질적 준비와 유권자들이 스스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도

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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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화(연세대 대학원)

이병하(서울시립대) 대

Ⅰ. 서 론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당’은 시민들의 의사를 집합적으로 대변하여 정치공동체 

운영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사회제도이자 자발적 결사에 기반한 조직이다. 정치를 한

정된 자원을 가치에 따라 분배함과 동시에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 조정의 과정이라 정의할 

때,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어려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가치배분의 방식, 갈등

조정의 방식 등에서 서로 다른 관점과 이념에 입각하여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근거로 선거

를 통해 유권자들을 ‘대의’하게 된다. 따라서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의가 정치의 영역

에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서로 경합하고 공동체의 집합적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서는 이를 매개하는 정당의 역할은 결정적라 하겠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정치학자인 샤츠슈

나이더 (Schattschneider, 1942)는 일찍이 정당을 ‘민주주의의 창출자’이자 민주주의를 작동

의 핵심적 제도적 장치라고 일컫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상에 부합하려면, 정당은 먼저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이념과 관점이라

는 점에서 정당의 철학을 드러내어야 한다. 또한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또

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적인 지지의 기반인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 정당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책임 정치의 ‘고리’로서 기

능할 수 있게 된다. 정당제도와 정당구조는 정치공동체의 민주주의 제도의 실행에 있어서 중

요한 척도이며, 또한 정당제도의 존재의의가 민주주의의 정치체제에 복무하기 위함이기 때문

에 정당이 스스로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해 조직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규범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대리적 제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제도라는 관점에서 ‘정치결사’로서의 성격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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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기도 한다. 즉 정당은 국가대의기관을 창설하기 위한 선제적인 제도만이 아니라, 시민

사회의 국민의 자발적인 정치결사이로서, 국민들이 스스로 정당이라는 형식의 정치결사를 만

들어내고 그 속에서 정치적 활동을 함으로써 일종의 정치적 자아 실현의 기제로 이해한다는 

관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당원이 선거의 승리를 위해 타인의 의사를 관철하는 '동원된 도구'

로 전락하는 일은 제도적으로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

고 정치적 자아를 발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법적

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원이 된 국민은 정당의 활동 속에서 자

유롭고 공평한 경쟁을 통하여 공직이 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정당 내의 보직에 진출

할 기회도 공평하게 부여되어야 한다.(김선택, 2003 135)

즉 정당은 대의제민주주의를 위한 핵심제도임과 동시에 국민이 선출직을 담당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존재한다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

적 운영과 국민의 참여를 본질로 해야한다는 규범적 요청은 정당에 대한 헌법규정에서도 알 

수 있다. 헌법 제 8조에서 정당설립의 자유, 복수정당제보장, 정당의 목적 조직 활동의 민주

성 요청,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의무, 국가의 특별한 정당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국 후 정당정치가 지속되어 오면서 한국의 ‘정당’이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과 국

민의 정치참여의 공평한 기회제공이라는 점에서 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

각이 많다. 그동안 한국의 정당정치는 진성당원들의 자발적인 결사라기 보다는 특정한 인물

의 행보에 맞춰 이합집산하고, 선거 때마다 당선 가능성을 쫒아 철새처럼 당적을 쉽게 바꾸

고, 지역주의에 의존하여 타당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얻는 등 정치적 이념과 정책 약

속에 근거한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정치집단으로서의 각인되어 왔다. 선거 때

만 되면 현실성이 없는 수많은 장밋빛 공약들을 무책임하게 남발하고, 당선이 되고 나면 공

약을 지키는 일은 뒷전이 되고, 대신 정권의 행보를 둘러싼 정쟁에 몰두하곤 했다. 그러다가 

다시 선거 시기가 돌아오면, 당선을 목적으로 또 다시 선심성 공약을 반복하고 한다. 이러한 

정당의 행태로 인해 오히려 선거가 반복될수록 유권자들은 정치적 무관심이나 냉소에 빠져들

게 되었다. 정당은 당선만을 추구하는 무책임한 선거기계로 인식한 유권자들은 투표하지 않

거나, 정책정당을 표방한 신진 정당에 대해서도 냉소하게 되어 한국의 정당정치의 지속적으

로 미성숙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80년대 후반의 제도적 민주화, 양김의 쇠퇴,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지역주의 구도의 일정

한 약화를 계기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정치권 내부에서도 정당개혁의 시도들이 나

타났었다. 특히 참여정부 시기 개혁정당을 추구하며 창당한 열린 우리당은 당권과 대권을 분

리하고 국민경선제를 실시하는 등 정당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여 그동안 인물중심의 폐쇄적 

정당을 탈피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적 시도들은 정당이 특정한 정치적 관점에 입각

하여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당원과 유권자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한다는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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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목표와는 동떨어진 채, 조직개혁이라는 형식논리에 갇혀버렸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박찬

표, 2012)    

특히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지방자치선거는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공동체의 운영

에 주민들의 의사가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2006년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이후로, 정당공

천의 여부가 지방선거 당선에 있어 결정적인 변수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에의 정당참

여가 주민이 아닌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존재하는 정당이 

오히려 무책임한 정치의 온상이 되어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정당이

야말로 정치개혁의 주된 대상이 되어왔다. 정당의 폐단은 비단 정당 내부적 원인에서만 기인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정치 개혁은 물론 정당만의 변화로 불가능한 것이기에, 선거제도의 

변화를 통해 다원적인 경쟁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그를 통해 정당들이 정책 경쟁을 유도

하는 제도 개혁 등이 추진되어 왔다. 선거구제 조정을 통한 정당의 대표성 확대, 중대선거구

제와 1인 2표제의 비례대표제도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원내정당화를 통해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방안 등도 제시되었다. (정진민 2003, 김용호 2004, 강원택 2004)  

선거제도 상의 변화가 정당에게 변화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유

권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정당이 다양한 선거제도에 적응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의 조직

이 당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향에 따라 구성되고, 그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인 조

직으로 진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당은 당직자와 정치인, 선거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있

고, 당원은 여전히 동원, 특히 지역주의적 프레임에 맞춰진 동원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이다. 

그것은 정당조직 자체에 당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이나 위상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영태(2009)는 당원조직율, 수입구조 의사결정구조 등을 중심으로 한국 정당의 

조직과 운영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정당이 자발적 당원보다는 유권자 중심의 개방형 당원구

조를 갖고 있고, 당비보다 국가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며, 정당의 운영과정에서 당원보다는 유

권자를 중시하고 있고, 의사결정은 고위당직자나 국회의원에 의해 하향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포괄정당에 가까운 한국 정당의 성격을 두고 유권자들

의 보편적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생산에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정당 조직에 

대한 당원들의 견제와 참여가 없어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기 어렵고, 생산된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지속성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히려 무책임한 선거정당으로 존재케 하는 원

인이 되기도 한다. 

당원의 참여와 풀뿌리적 기반 없이 존재하는 정당은 정책보다는 엘리트들의 당선을 중심

으로 정당을 운영하게 된다. 엘리트들이 정책을 생산하고, 후보자들을 결정함으로써 당 내부

에서의 진정한 정책경쟁이 실종되고 만다. 이것은 국민의 정치적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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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정당의 본질적 목표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당조직이 지역사회 수준

에서부터 당원과 포괄적 지지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요구와 관심사가 정책화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선거를 치러 보편적 지지를 확보하는 과정이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정당개혁

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즉 정당 구조가 당직자, 정치인, 선거전문가 등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당원과 지지자들에 열린 구조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제 하에서 정당이 민의를 반영한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

천함으로써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해해야 한다는 규범적 관점에서 이를 위한 다

양한 대안적 제안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양한 대안 중에서도 특히 지역사회의 당원과 지지

자들이 정당 조직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통해 정당의 본질적 목표와 현재의 폐단을 시

정해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 입각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 예비적 고찰로서 기존 연구를 

검토해본 결과 정당의 조직구성과 관련한 대안의 제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는 지구당의 폐지, 부활, 개선에 관한 연구, 둘째는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방식에 관한 연구, 셋째는 지역정당의 설립에 관한 연구라 하겠다.   

1. 지구당의 폐지, 부활, 개선에 관한 연구

지구당의 폐지를 결정할 당시 지구당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돈먹는 하마’로 비유

될 만큼 정당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고비용의 문제였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무실 임대

료 및 직원 월급과 같은 사무실 경비는 기본이고, 지구당의 활동으로서 지역사회의 당원 및 

지지자 경조사비, 각종 행사 참여 및 진행비용, 조직책 관리비용 등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는

데 수도권의 경우 최소한 월 1000만원 이상, 지방의 경우도 월 300만원 이상이 사무실 운영

비로, 그 외 경비까지 합산하면, 실제 운영비는 수도권의 경우 월3000만원 이상이었다고 한

다(안영배, 1993; 정윤재 2002).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중앙당에서 배정되는 지구당 지원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비는 지구당 위원장 개인이 부담했다는 점이다. 선출직 공직자이거나 출

마를 준비하는 직업정치인이 대부분인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지구당 운영비 조달은 상당히 부

담스러운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이를 조달하는 책임이 지구당 위원장에 있는 만큼 결과적으

로 지구당의 모든 권한 또한 지구당 위원장 개인에게 집중되었다. 이는 정당의 가장 풀뿌리 

조직인 지구당이 지구당 위원장의 사조직과 다름없는 위상을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다(이정진, 2010). 

또한 지구당위원장이 당원들 속에서 발굴되거나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낙점하

여 지구당에 배정되었다는 점이 문제시되었다. 즉 지구당이 지역 당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

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중앙당이 결정한 지구당위원장이 중앙당과 지구당의 소통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음 부분에서 다룰 ‘공천’의 문제와도 이어지는 ‘상향식’ 정당조직의 한 

원인이 되었다. 실제로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지구당위원장의 역할은 매우 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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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앙당이 지역사회의 사정이나 인물들에 대해 지구당위원장이라는 채널에 의존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는 아래로부터의 후보자가 선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지구당 위원장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이 부여되는 방식이었고 이는 지방

정치에서 지역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배제되는 현상을 낳기도 했다(정진민, 2003). 

정치개혁의 과제 중 ‘지구당 폐지’가 도마 위에 오르고,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가 경쟁적으로 이뤄지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중심으로 현

재의 정치관계법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에 2004년 3월 정치관계법이 국회에서 개정됨으로

서 법적으로 지구당은 폐지되었다(이정진, 2010). 

지구당의 폐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지구당의 폐지로 선거구 단위의 정당의 정치활동은 축소되었으며,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도 정

당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졌다는 불만도 제기되었다. 이에 2005년 정당법 개정법

률안이 통과되어, 사무소의 설치는 금하지만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게 되었다. 과거 지구당이 

정당의 구성요소로서 법적인 강제성을 가진 것에 반해, 당원 협의회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임의기구라는 점에서 위상의 차이가 있다. 중앙당의 관리는 받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등은 없는 자율적인 풀뿌리 조직을 표방한 것이다(이정진, 2010; 368). 

지구당 대신 당원협의회라는 비상설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과거의 조직에 비하여 

규모나 인력이 대폭 축소되고, 종종 지역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당원협의회 사무실로 활용하

면서 운영비 축소의 성과는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 직접 지역사회의 당원 및 지지

자들의 공론 형성과 정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정당

도 당원들로부터 당론을 형성하고 정책으로 조직화하려는 노력보다는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통한 일방적인 여론 형성에 주력하게 되어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와 더 동떨어진 채 거대 

정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지구당 폐지가 비용의 절감이라는 효과 외에도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주

장이 학자들로부터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역 의원의 견제 세력이 없어짐으로써 오히려 지

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더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거나(전진영 2009), 현역 국회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으면서 과거의 지구당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비판, 그리고 당원협의

회가 선관위의 규제를 받지 않아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더욱 어렵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

다(이정진, 2010; 376). 

이러한 비판은 비단 정당 엘리트들이나 정치학자들의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당원들을 대상

으로 한 몇몇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강원택과 윤종빈의 한국 정당의 당원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당원들은 정당 내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당원참여라는 부분에서 불만을 표

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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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정책결정 권한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

정책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누가 결정해야 하나? 누가 실제로 결정하고 있나?

고위 당직자 7.0 40.0

국회의원 13.9 31.5

시도지부 간부 3.6 4.7

대의원 35.1 9.1

일반당원 31.3 6.6

기타 1.9 1.0

무응답 7.2 7.1

합계 (N) 100.0(1653) 100.0(1653)

(강원택 , 2008, 121)

<정당 하부 조직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

구분
매우 

중요하다
약간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소속정당에 대한 당원협의회의 의미 75.0 19.4 4.4 1.2

지역정치에 대한 당원협의회의 의미 70.3 21.6 5.2 2.8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 57.4 34.5 5.5 2.7

(강원택 2008, 124)

<지구당 부활 필요성 찬반>

구분 빈도 비율(%)

필요하다 2049 67.6

불필요하다 550 18.1

무응답 432 14.2

계 3031 100.0

(윤종빈, 2011, 80)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과 불필요성 이유>

응답항목 빈도수 비율

지구당이 필요한 이유

1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창구역할 619 30.2

2위 풀뿌리민주주의 및 정당정치 활성화 차원 470 22.9

3위 지역주민과의 원할한 접촉 425 20.7

4위 당의 지역 조직 관리를 위해 223 10.9

기타 27 1.3

무응답 285 13.9

계 204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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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빈, 2011, 86)

강원택과 윤종빈의 연구에 따르면 상당수의 당원들은 지구당의 폐지 이후로 지역사회에서

부터 정당에 참여할 창구가 사라졌다는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 운영방

식과 지구당위원장의 선정방식에는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

해서 지구당과 같은 풀뿌리당원조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시적으로 정당과 당원이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원들로부터의 요구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이후 많은 정치인들

이 당원협의회가 지구당과 같은 정도로 격상되어야 한다거나, 지구당의 부활을 거론해 오고 

있다.  

이미 폐지된 지구당의 부활을 둘러싼 학자들의 연구도 진전되어 왔다. 이정진은 지구당을 

부활시킨다고 할 때는 지구당 위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고(이정진, 2010) 1인 운영위원장 

대신 복수의 운영위원들로 운영되는 운영위원회 체제로의 전환과(정진민, 2005; 9), 3인 이상

의 공동대표제의 도입(김용호, 2008; 86)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운영비를 절감하고 투명성

을 확보하기 위해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최소화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거나, 지구당 운영비

를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후원회를 통해 충당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었다(이정진, 2010). 또

한 무엇보다 진성당원이 중심이 되는 지구당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당의 정책결정과정이

나 공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당원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정당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전제하지 않은 채 지구당

을 부활할 경우 과거 지구당의 폐해는 또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정진, 2010; 

377).

정연정은 지구당 부활을 서둘러 주장하기보다는 외부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정

당들이 지역별로 (가칭)정책 및 공약센터를 선거 1년 전에 설립하여 지역단위에서의 후보자 

공약 및 정당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제시하고 이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들을 통해 사전검

증하고 협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구당 폐지로 인해 중앙당과 지역 간에는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소통장치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다고 과거의 지구당을 부활시

키는 방안은 과거 중앙당에 종속적으로 존재했던 지구당의 폐회가 되풀이될 위험성이 여전히 

지구당 부활이 불필요한 이유

1위 현행 당원협의회로 충분 149 27.1

2위 지구당위원장의 지나친 권한 행사가 우려 109 19.8

3위 조직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문제 79 14.4

4위 사무실 유지 운영비의 부담 25 4.6

기타 12 2.2

무응답 176 32.0

계 55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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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정당 차원의 지역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생각한 것이다. 지역센터에

서 선거 1년 전부터 관련 선거에서 제안될 수 있는 정당의 핵심정책을 지역단위로 홍보하고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며 선거기간 동안에는 후보자와 소속정당의 정책간의 관련성과 실행의

지를 확인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하자고 제안하고 있다(정연정 17). 즉 지

구당이 아니라도 정당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참여를 통해 정책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

원과 지지자들과 접촉하기 위한 공간적 구심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저비용으로 

정책의 수렴을 위해서 인터넷 정보통신 망을 통한 소통에 의존하면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정

연정은 생활단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역사회의 유권자들의 민의를 수렴하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보았다. 덧붙여 소지역 단위의 하부조직의 다양한 네트워크 형성을 우선으로 하고, 이

들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중범위 수준 즉 시도당 단위의 정당구조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는 

곧 정당의 무게중심을 더욱더 아래로 옮기자는 것이다.  

이정진과 정연정의 입장은 모두 지구당과 같은 정당의 당원조직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금 지구당의 폐해를 반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정연정은 무엇보다 지구당이 자신의 분명한 조직적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한다. 즉 유권자 충원과 지지의 결집이라는 역할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 내에

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킨다는 분명한 역할 없이 지구당이 정당의 핵심 조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위해 지구당의 활동은 당원들만의 행사거나 내부적 소통의 수단

이 아니라, 지지자들을 위한 교육과 홍보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유권자들과 지지자들에게 개방적인 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위해서는 

지구당은 각 지역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자율적 조직이어여 한다

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당 내에서 정당의 지방조직들이 갖는 권한의 범위는 대폭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는 개별 선거구별 공직자 후보선출과 관련되는 후보자 추천권한을 갖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지구당이 단순히 당을 홍보하거나 중앙당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말단 기관이 아니

라, 당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후보자 선출’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

붙여 실질적인 정당재정확보와 활용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하는데, 이는 물론 지구당이 일정

한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지역사회에

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필요한 자원 및 후원금을 모집하고 활용하는 권한까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방만하고 낭비적인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원의 규모에 비례하여 운영비의 

상하한선을 중앙당이 설정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

한다.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복수의 운영위원을 당원들의 선출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

하고 동시에 지구당의 운영위원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담당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지구당이 선출직 공무원의 사조직이나 동원조직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연정, 2009). 



109정책정당 및 책임정치 강화를 위한 정당구조 개선방안: 지역사회의 참여를 중심으로

정당의 정책생산성과 책임정치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지구당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정당

에서 당원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당원들의 요구와 관심이 직접적으

로 정당의 운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당 내부에서 민주적 참여를 보장할뿐만 아니라, 엘리

트  및 당원들 간의 정책 경쟁의 풍토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지역 

당원들이 정당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의 개입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거스르게 될 위험도 있다는 점에서 정

당의 당원조직의 부활은 중요한 대안으로서 계속 논의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2. 공천의 방식에 대한 논쟁

선거경쟁을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정당에서 공천은 정당이 

이미 갖고 있는 조직적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미 일정한 지지도를 확보한 정당의 공천여부는 후보자의 당락과 직결되는데 이 경우 정당은 

민의를 수용하여 정책을 제시한다는 선거경쟁의 본질을 벗어나, 공천권을 통해 정당의 기득

권을 무제한적으로 남용하는 폐단을 낳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당이 내부의 계파관리의 수단

으로 공천권을 활용하여 나눠먹기 식으로 공천하고 관련지역에 어떤 인물을 배치할 것인가에 

고심할 뿐 실제로 어떠한 정책상품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확보할 것인가에 무관심하다면 선거

는 점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과는 멀어지고 유권자들도 정당이 주는 정책 사인에 반

응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되는 것이다(정연정 a 1). 뿐만 아니라 중앙당

이 당 내부 계파갈등과 이러한 갈등을 공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천제도를 운영한다면 후

보자들도 충분한 정책지향형 경쟁에 나서기보다는 당내 영향력 있는 인사와의 관계에 더욱더 

치중하게 될 것이다(정연정 a 12). 

특히 정당공천제가 지방선거에까지 확대됨으로 인해 논란은 증폭되어 왔다. 지방자치제도

의 이상을 무당파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서 주민들과 밀착되어 있어 검증되고 신뢰를 얻은 인물을 중심으로 지방정치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초기에는 무당파적인 입장이 우세했

기에 총선이나 대선과 달리 전국정당의 개입을 제한하거나 유보해왔었다. 그러나 2003년 헌

법재판소는 기초의회 의원 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84조가 ‘정치

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박영민, 

2010; 173). 이로써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는 제한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기초의원선거

에까지 정당공천이 확대된 것은 2006년 지방선거부터이다.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도가 도입된 데에는 2003년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영향을 미

쳤지만 당시에도 우리의 지방자치의 취지에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비판도 동

시에 함께 제기되었다(이부하, 2008). 당시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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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면 찬성이 34.7%였던 반면 반대가 39.6%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이상묵, 

2007). 이런 부정적인 평가는 정당공천제의 실시 이후에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2005년 한국

지방자치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75.9%가 정당공천제에 반대의사를 표시하

였으며(김순은, 2005), 2007년 연구에서는 61.1% 가 반대하였다(주용학, 2007). 김순은

(2014)은 2012년에 기초지방정부의 선거에 한정하여 정당공천제의 유지 여부에 대해 설문조

사하였는데, 응답자의 12.9%만이 찬성의사를 보였고 응답자의 72.0%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

하였다.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중선

거구제의 실시와 병행하여 특정 정당의 지역 지배라는 일당독점의 구도를 타파한다는 목적도 

표방했던 것이다. 물론 2006년도와 2010년도를 지방선거를 비교할 때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지역당의 특색이 분명하게 약화되었다(김순은, 2010)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지역에 따라 상대

적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일당독점의 경향은 다소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정당공천제를 실시

한 이후로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상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당공천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정책선거와 책임정치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무엇보

다 정당공천제는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였다고 주장한

다. 강명구 외(2014)는 대구와 광주의 유권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당에 대한 일체감

과, 지방정치에 대한 관심 및 만족도를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지역정당에 대한 일체감이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과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지역정당에 

대한 일체감이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공

천제가 정당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지역주의 선거풍토를 긍정적으로 유인하면서 정당공천 과

정에 유권자인 지역주민의 참여확대를 통해 정당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켜 나갈 수 있다고 주

장한다. 또한 정당의 지방정치 참여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본다. 정당공천제에 의해 형성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단체장을 전횡을 견

제하기에도 소속정당이 없는 의원들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개발과 관련된 광역사

업이나 지방정부간 협력과 고정이 필요한 사안 등의 경우도 정당을 매개로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가상준, 2009). 또한 정당공천

제가 무분별한 정치신인들의 난립을 방지하고, 자질이 부족한 정치인을 걸러내어, 많은 후보

군 중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정치의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주장한다(이동

윤,  2010; 83. 김병준, 2002; 271) 정당공천제는 정치참여를 활성화시켜 탈정치화를 극복하

게 해준다.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오히려 정치에 대하여 국민들의 혐오감에 편승하여 탈정치

화를 심화시키게 된다(박광주, 2006). 정당공천제를 통해 지역의 정치인재를 충원할 수 있고, 

정당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지망생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고 있다(가준상, 2009, 224. 김봉채, 2010; 465). 기성정당의 문제점들로 인해 그 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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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음에도 대부분의 대의제 정치의 선진국에서도 정당의 지방정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것도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1)

그러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줄기차게 이어져왔다. 강경태(2009)는 지역

주의 선거환경에 따른 정당의 독점현상이 고질화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지방정치의 중

앙정치 예속화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강경태, 2009). 특히 정당의 지방

선거 참여가 중앙정치에의 예속의 결과를 가져온 것은 주요한 행정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

어 있는데다 낮은 지방재정 자립도로 인해 유권자의 자치 효능감이 낮은 상태에 있고,  한국

의 정당들이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기간당원만 존재하는 간부정당적 특징을 탈

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박영민, 2010; 173) 정당    공천제가 애초의 제도적 효과를 나타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적 기능도 오히려 동일 정당출신의 

단체장에 대한 의원들의 견제기능이 불가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또한 지역 국회의

원에 대한 충성도, 정치자금공여정도 등을 근거로 공천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에 대한 시민들

의 선택권이 오히려 제한되고 지역을 대변할 능력 있는 인재가 오히려 배제되고 재력을 근거

로 중앙정치권력자나 지역의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만이 공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허철행 2011). 정당의 거름망을 통하여 참신한 정치신인의 등장을 기대하였지만 결과는 지

역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이나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조직을 제공 할 수 있는 지역유지들이 공

천됨으로써 유능한 정치신인들의 진출을 오히려 막아서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주의 정당구도

에 맞춰진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지방차원에까지 재현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정당공천제가 한

국의 파행적 정치문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한다. 요컨대 정당공천제에 대

한 반대는 일정 수준의 정당정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성숙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관

적 전망이나 원칙적 판단에 의존하여 정당공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많은 부작용을 가져

왔다는 것이다(허철행 2011).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에 논쟁의 기저에는 이론과 현실의 크

나큰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고 그 민주적 기능을 중시하는 한국의 

1) 출처 : 김용복, “지방정치와 정당의 역할 : 연구의 범위와 쟁점,” 지역사회연구, 제17권 제4호, 
2009년 12월, p41

국가 정당참여인정 특징

독일 인정
- 분권적 후보선출
- 법률로 규정

영국 인정
- 지구당 선출 및 중앙당 승인
- 당헌 당규로 규정

미국 자치단체의 자율적 선택
- 분권적, 개방적 후보 선출
- 주법으로 규정

일본 인정
- 다수가 무소속 연합 공천
- 지역개발 등 지방의 필요성에 의한 자율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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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지방선거에의 정당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했지만 그 실제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부작용

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여전히 부재하다.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자 일반인들과 정치학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입장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정책의 생산과 책임

정치를 위해 인물보다는 정당중심의 선거가 필요하다는 대전제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에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의 순기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 않다. 이런 점에서 정당공천제

의 폐지 혹은 현행대로 유지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넘어서서 다양한 공천의 방식에 대한 대

안적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제시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구당의 폐지와 정당공천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김선택(2003)은 근본적으로 풀뿌리 당원

조직의 공천기능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는데, 다만 지구당에 의한 공천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는 진성당원 중심의 당원조직으로 변화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으로부터의 정당공천에 대하여 중앙당의 조정적 역할을 일정부분 인정하여 중앙당의 심

사위원회가 비토권 혹은 재심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지구당이 다시 결정할 

경우, 중앙당도 받아들이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즉 지역당원 조직이 선발적으로 공천권

한을 갖되 중앙당이 조정역할을 제한적으로 갖는 방식이다(김선택, 2003 143).

안철현(2012)은 정당공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표방제를 제시했는데, 이는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표방하는 정당을 표시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되, 정당의 조직에 독점적 공천권을 주지는 않음으로 인해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의 개입을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후보자의 정당표방에 대해서 정당이 반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 혹은 정당공천제와 이를 병행할지의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이승종 

2009). 

반대로 김순은(2014)은 미국의 30대 대도시의 70%가 채택하고 있는 정당표시금지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결구도가 명확한 뉴욕에서도 정당

표시금지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유권자와 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인종집단과 정치집단의 선거참여를 제고하며,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더 바

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뉴욕시의 헌장개정위원회의 건의안에 따르면 정당표시금지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정당의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 정당은 정당표시금지제도에 참여하는 후보

자를 승인하며 후보자도 투표용지의 표시금지를 제외하고는 정당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

지할 수 있다(Charter Revision Commission, 2003).

박영민은 정당공천제의 유지를 지지하면도 그 개선방안으로서, 정당의 민주화를 실체화 규

범화할 것을 제시한다. 헌법에 명시된 “정당활동의 목적 및 운영의 민주화”를 실체적으로 규

범화하여 실정법인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특히 공천과정을 지구당위원장 

혹은 당협위원장, 해당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임의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민주적 경선제로 구

체적으로 규범화하자는 것이다.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선거인단의 

수, 후보자의 신상정보공개범위 등을 확대하고 명시함으로서 ‘상향식 분권형 공천’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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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당 중심의 하향식 정당체제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다당적 

경쟁이 허용될 수 있도록 중앙당과 지역당 간 정당체계의 이원화를 도입하고, 지역을 근거로 

한 정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지역수준의 정당 창당이 가능해

지면, 지역단위 정당간의 자유로운 정책경쟁과 정책 연대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박영민, 2010).

유능한 지방정치인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정당공천과 무관하게 주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하였는데,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의 추천을 받는 ‘지역주민추

천제’와 같은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에도 공식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

으로 부여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송광운, 2008). 

허철행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한시적,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성정당

의 공천과정이 충분히 민주적이고 투명할 정도로 성숙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하거나 기

초자치단체의 경우 부분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업무는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치적 성향이 강하지 않은 공공서비스가 주를 이루기 때

문에 정파적인 선택보다는 주민들의 생활요구에 익숙하고 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후보자라

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당공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제도의 원칙적 적용과 실제적 작동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

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의 정당조직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방정치에 대한 정당의 

관여가 지역사회의 당원과 유권자들을 오히려 소외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

다. 따라서 정당이 스스로 정당의 지방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 공천과

정에 있어서 자발적 진성당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면, 정당공천제가 정책선거와 책임정

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정당공천제를 폐기할 수 없다면 지역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정당을 통한 지역정치 실현

주지하다시피 현재의 한국정당체제 (party system)은 과점체제라 할 수 있고, 민주노동당

의 원내 진출을 계기로 3당구도가 형성되었지만 다시금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양당 구도가 강고해져가고 있다. 정당정치를 먼저 실시한 선진국에서처럼 정당들의 대중적 

기반이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적인 지지에 의존되어 있는 양당이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체제 속에서 정당들이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경쟁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인을 내부적으로 확보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어느 정도의 지지도를 확보한 

후에는 정당은 오히려 새로운 정당의 진입을 막으면서 과점상태를 지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설립의 요건이 까다롭고 중앙당 중심의 전국정당만이 허용되고 있는 현재의 한

국 정당체제는 카르텔 정당에 의해 구성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김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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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40) 아래는 한국에서의 정당설립의 법적 요건의 변화를 보여준다. 현재 우리의 정당법 

제3조(구성)에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 도 에 각각 소재하는 시 

도 당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이 규정은 1962년 정당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온 것으로 2004

년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에도 반드시 서울에 중앙당을 설립해야 한다는 서울중심의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강원택 2010, 8).

전면적인 지방자치 이후에 정당공천제가 실시되면서 이러한 과점체제의 양당구도는 지방

정치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4년마다 시행되는 지방선거는 한편으로는 정권을 둘러싼 평가와 

대안이라는 중앙정치의 논리에 잠식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무관

하게 획일적인 개발공약과 중앙으로부터의 예산 따내기를 중심으로 정책공약이 남발되어 왔

다. 정당이 오히려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사회에 밀착된 정책이 계발되지 못하고 있고, 정권에 

대한 평가로서의 투표행태를 유도함으로써 지방사회의 풀뿌리민주주의나 공동체 운영의 요

구들을 정치영역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잠식하고, 유권자들도 중앙정당을 보는 눈으로 지역의 

후보를 보게 되면서 지방자치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정치에의 정당의 참여를 반대하기도 하지만, 지방정치가 후보자 개인의 

역량과 실행에 의존되는 것은 책임정치의 실현에 결코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반복적인 

선거를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후보자들을 교육하고 규율하는 정당의 역할이 지방

정치에서도 똑같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방정치에서의 정당정치를 배제하자는 주장은 바람

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다수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필요한 것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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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배제가 아니라 지방사회의 요구에 반응하는 지방정당의 설립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연

구들이 이어져왔다.  

강원택(2010)은 일당독재와 같은 특정 정당의 압도적인 지배력은 국회를 통한 정당간 경

쟁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총선과는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훨씬 큰 부작용을 낳는다고 하면서 

지역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모두 특정 정당 소속에 의해 독식되면서, 지역정치에서 정책

경쟁을 막고 폐쇄적인 정당운영을 가능케 한다고 지적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특

정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지역정당의 설립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지방정

당을 통해서, 현재의 패권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갖지 않는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지역수준의 상향식 정당의 

수립이 가능해지고, 진성당원의 수가 증가하여 당원 참여가 중심이 되는 정당이 되어 한국정

당의 관행을 극복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생활정치와 정당정치에 접목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장점도 있다고 보았다. 즉 지방정당은 정치가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매

개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강원택, 2010 15)

하세현도 정당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 대안으로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

한 대안으로서 지방정당의 육성을 제안하고 있다. 지방정당은 ‘전국가적인 국민의사 형성과

정에의 참여는 이차적인 목적에 지나지 않고 주로 지역문제의 해결 내지 지역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결사체’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지역주의 

정당과는 구별된다. 지방자치선거에 전국규모의 정당이 참여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인 효과도 있겠지만,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중앙집권적 정당이 지역정치에 참여

하는 것이 결국 지방이 중앙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지방정당을 통해 지방의 정당정

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하세현, 2007) 

하세현은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비교하고 있는데, 독일은 선거참여의 진지성 여부(조

직의 공고성, 구성원 수, 목적 설정 등), 6년 이내의 선거참여, 전체 구성원 또는 이사회 구성

원 다수가 독일국민이고 그 소재지가 정당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세가

지 조건만 갖추면 정당설립이 가능하여 지역적 범위에 대한 아무런 제약이 없다. 바이에른 

주를 활동무대로 하는 기독교사회연합, 바이에른당 등이 대표적인 지방정당이다. 정당이외에

도 ‘선거인 단체’는 활동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지역문제에 국한되는 정치적 결사체로서, 지

방선거 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이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없다. 일본도 정당설립 요건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정당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활

동을 하겠다고 표명하고 등록하기만 하면 정당으로 인정을 받는다. 다만 정치자금규정법과 

정당조성법에는 정치단체 가운데 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지는 경우나 총선거나 통상선거에

서 총 득표수가 총 유효투표의 100분의 2 이상 획득한 경우에만 정치자금 수혜와 국가의 정

당조성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조건을 갖지 못한 정당도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고 지역적인 범위도 제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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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써 생활자네트워크를 들고 있다.  

허철행도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과 같은 지역정당, 내지 지역정치체 지역정치연대 운동을 

통해 후보자를 배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반드시 정당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생활정치를 대

리하는 대리자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등 시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선거

참여로 이어지게 하는 매개적 조직이 지역정치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당의 설립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정당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

이다. 전국정당만을 인정하는 현재의 정당법이야말로, 정당공천제도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

에 종속시키는 데 큰 구조적 원인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제도에 걸맞게 정당법을 고쳐서 새로

운 정치세력이 쉽게 정당을 만들어 지역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당등록 요건을 변화시

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원내에 진출한 정당만이 아니라 일정 요

건을 갖춘 지방당에도 지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국고보조금 중 선거보조비는 선거공영제 

비용으로 전환하여 지역주의에 편승하지 않는 신진세력들이 지역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지방정치가 이미 기득권을 가진 정당구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김용호 a 

168). 이는 지방정치와 지방선거 수준에서부터 정책정당의 활성화와 책임정치의 강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Ⅱ. 요약 및 제언

정당이 정책정당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해나가

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당조직의 변화에 주

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많은 연구는 정당의 풀뿌리 당원조직의 부활의 필요성을 제

기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치에서의 정당참여가 지속된다면, 공천과정에 당원의 주도적 권한

을 규범적으로 보장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정당공천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 정당설립요건에 대한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방정당, 생활자조

직, 네트워크 조직 등으로 다양화하여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지 않는 정책중심의 책

임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정당의 조직을 변화시킴으로서 정당이 지역사회의 참여에 더욱 더 개방되고, 당원이나 지

지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조직적 노력이 증대한다면 물론 정당의 정책기능과 책임정치실

현의 과제는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경험적인 연구가 미흡하고 정당의 문제점들에 대한 규

범적 처방을 내리는 데 국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정당정치의 선진국과의 비교 속에서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쉽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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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염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사회가 정당과 어떻게 맞닿아 연동되며 소통하고 있는

지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정당이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인이 무엇이며, 동인을 형성해낼 수 있

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당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포함하는 심화된 연구조사

활동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방정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의 조직

변화가 가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직변화만으로 정당의 체질이 바뀔 수 있을지는 의문

이다. 지역의 주민조직이나 시민사회조직과 정당이 지속적인 긴장과 경쟁 속에서 상호 보완

적으로 협력해나가는 모델을 연구하거나 사례를 연구해나갈 필요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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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과 국가경쟁력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치분권의 교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1)    하혜수(경북대학교)**

문광민(대전대학교)**

Ⅰ. 서 론

많은 연구들에서 왜 재정분권과 정치분권이 정부성과 나아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설명이 시도되고 있다. 재정분권에 대한 강조는 국가간 경쟁이 강조되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재정분권을 포함한 지방분권이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해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의 창의와 자율을 제고하고, 이는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추진과 지역의 

자립역량을 강화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세로서 충당하는 과세자주권을 확보할 경우 지방정부

의 재량과 자립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재정분권이 오히려 지역경제의 

성장이나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Zhang & Zou, 1998; Xie et al., 1999)과 

함께 둘 간의 큰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Davoodi & Zou, 1998; 

Thornton, 2007). 그리고 국가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서 재방분권이 지역경제의 성장이나 더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도 다수 존재한다. 

한편 지방분권의 한 가지 유형 중 하나인 정치분권에 대한 논의도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존재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OECD 국가들은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비용절감과 행정효율

성 확보 차원에서 지자체 통합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지자체의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가간 상호의존성과 영향관계가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형태

로 전환된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특정 국가의 재정위기 경험이 다른 국가로 파급되면서 나타

난 결과로 보이며, 그에 따라 OECD 선진국에 있어서 지자체통합의 경향을 부채질하였다고 

**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제1저자), hasoo@knu.ac.kr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mkm95@d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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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정치분권도 정부의 성과 나아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분권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의사결정권한과 자원의 이전이 전제되는 것이므로 

정치분권과 재정분권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상호 연관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실증연구들이 재정분권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러한 유형의 분

권화를 통해 긍정적인 기여가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들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지방분권화의 

유형 중 하나인 정치분권이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더욱이 정치분권이 재정분권과 상호작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 및 정치분권의 개선된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기본적으로 재정분권

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이후 정치분권이 재정분권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효

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Ⅱ. 이론적 논의

1. 국가경쟁력의 의의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은 원래 기업이나 산업수준에서 사용되던 경쟁력의 

개념을 국가적 수준에서 도입한 개념이다. 국가경쟁력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 간에 합의는 존

재하지 않으며, 일부에서는 개념의 허구성을 주장하기도 한다(Krugmam, 1994). 이처럼 국가

경쟁력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곤란한 이유는 ‘국가’와 ‘경쟁력’이란 개념의 추상성에

서 기인한다. 두 단어의 높은 추상성으로 인해 그 의미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모호성은 오히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 국가경

쟁력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지면서 이를 근거로 특정한 주장을 합리적인 주장

으로 받아드릴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정병결, 2010: 41). 

국가경쟁력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

된다.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IMD)는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여건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한다

(IMD, 2010). World Economics Forum(WEF)에서는 국가경쟁력이란 한 국가의 생산성 수

준을 결정하는 제도, 정책 및 요소들의 집합체로 정의한다(Schwab & WEF, 2010: 4). 그리

고 최영출･최외출(2008)은 하나의 국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비교 우위적으로 지속적으로 경

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등 국가의 총체적 능력으로 국가경쟁력을 정의하고 있

다. 하혜수(2009: 36)는 한 나라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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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의 총체적 능력으로서 거버넌스(사회자본), 인적 자원(교육수준), 경제

자유도, 정부효율성, 기업의 혁신역량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MD의 통계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국가경쟁력의 개념도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

는 제반여건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하는 IMD의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그동안 IMD와 WEF 등에서 매년 세계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측정하고 순위를 매겨 발표하

고 있다. WEF는 1979년부터 매년 하반기에 국가별로 세계경쟁력 지수(World 

Competitiveness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를 대상으로 기본요인(Basic requirement), 효

율성 제고(Efficiency enhancers), 혁신 및 성숙도(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 등 

3대 주요 평가 부문과 제도적 요인(Institutions), 인프라 여건(Infrastructure), 노동시장 효율

성(Labor market efficiency), 금융시장 발전정도(Financial market development) 등 12개 세

부 평가 부문에 대한 설문과 통계조사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Schwab & World Economic 

Forum, 2010:4-8). 2010년 기준으로 총 139개 국가를 대상으로 3대 부분, 12개 세부부분, 

111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한편, IMD는 1989년부터 세계 주요 국가들의 세계경쟁력 지수(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WCS)를 발표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IMD의 세계경쟁력 지수의 평가지

표는 크게 경제적 성과(economic performance), 정부효율성(government efficiency), 기업효

율성(business efficiency), 인프라(infra)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다시 각 분야를 5개 하위 부

문으로 분류하여 총 20개 부문에 대하여 327개의 평가기준으로 구성된다. 

<표 1> IMD의 국가경쟁력 측정항목(2010년 기준)

대분류 중분류 세부 항목 수

경제적성과 국내경제, 국제무역, 국제투자, 고용, 물가 76

정부효율성 공공재정, 재정정책, 제도적 체계, 기업관련 법제, 사회체제 71

기업효율성 생산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관행, 태도와 가치 67

인  프  라 기본인프라,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 보건 및 환경, 교육 113

전      체 20개의 중분류 327

자료: IMD (2010),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p.28.

IMD의 세계경쟁력 지수(WCS)는 131개의 통계자료(hard data)와 115개 설문조사(survey) 

결과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 때 각 하위 요소들이 반드시 같은 수의 평가기준을 가지는 것

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물가 평가보다는 교육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더 많이 사용되기도 한

다. 각 하위요소는 종합지수 산정에 있어서 각각이 가지는 평가기준의 수와는 상관없이 동일

한 가중치, 즉 5%(20×5=100)를 가진다. 그리고 평가기준에는 GDP와 같이 그 자체로 측정

되는 경성자료(hard data)와 함께 관리자의 능력 정도와 같이 인식수준의 연성자료(sof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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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존재한다. 경성자료의 평가기준은 종합지수 산정에 있어서 2/3의 가중치가 부여되며, 설문

조사 자료가 나머지 1/3의 가중치를 가진다. 이와 함께 일부 평가기준은 기본배경 정보로서

의 의미만 가지는데, 예를 들어 15세 이하 인구 측정치는 종합지수 산정시 사용되지 않는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20개 하위요소의 결과를 총계하게 되면 IMD에서 산정하는 세계경쟁력

의 종합순위가 산정된다(IMD, 2010: 28). 2010년 기준으로 총 58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을 대상으로 하여 327개 평가기준을 가지고 세계경쟁력 지수를 산출하여 국가별 순위를 발

표하였다.

2. 재정분권과 정치분권의 의의

재정분권의 개념은 학자마다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등 상위정부

가 하위정부에 대한 조세 및 지출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구

정태 외, 2008; 손희준 외, 2011:55; 송상훈 외, 2011: 7). 즉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간에 재정권한과 재정자원의 배분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재정권한은 지방정부가 

세입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세입측면의 지방분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세입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는 국세의 일부를 지

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 세목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탄력세율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재정자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할 수 있는 전체 재원을 의미하

며, 이는 세출측면의 지방분권을 의미한다. 세출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중앙정부

에 의한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의 확대를 들 수 있다(손희준 외, 2011: 

56-58).1) 

지방분권의 핵심적 수단이자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재정분권에 대한 관심은 그 효과에 관

한 다양한 연구들로 표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경제성장등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보다 포괄

적인 의미로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재정분권을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

타나고 있다. 즉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국가간 경쟁의 중심주체로서 기능하므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세계화시대에 있어서는 지

방정부가 국가를 대신하여 새로운 경쟁주체로 부상하고 있고, 특히 인적 자본과 다양한 기능

이 집중된 대도시와 광역경제권은 이미 국가를 대신하는 새로운 경쟁주체로 세계무대에 등장

하고 있다(Ohmae, 1995; 이동우 외, 2003). 또한 지방분권은 정부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정책에 신속하고 즉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Boadway, 2001; 

Oates, 1972; Tiebout, 1956). 아울러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은 경제자유도 측면의 국가경쟁

1) 재정분권을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내 재정학자들이 수용

하고 있다(김의섭, 2011; 이재원, 2009; 최병호, 2007, 오영균, 2008; 손희준, 2008).  



125재정분권과 국가경쟁력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치분권의 교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세계화시대에 있어서는 다국적 기업의 빈번한 입지이동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입지결정은 특정 국가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행당 국가내의 특정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다(Garrett & Rodden, 2000). 다국적 기업들은 입지결정에 있어서 입지할 지

역 또는 지방정부의 권한, 특히 규제완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우수한 인적 자원확보 용

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등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분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 우선 재정분권은 지방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시켜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Litvack et al., 2002; Davoodi & Zou, 1998). 또한 정부효율성 측

면에서도 재정분권은 정부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Paytas, 2001) 자치단체별 

기구와 인력의 증대를 초래하여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며, 재정분권화를 통하여 부패와 

부조리, 권한남용, 책임성 저하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되기도 한다. 재정분권화가 진행될 

경우에 분권화를 통한 효율성 저하, 정부규모의 증대, 인플레이션, 외부효과 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World Bank, 1998; Fukasaku & De Mello, 1998; Shah, 1997; De Mello, 

2000; Stein, 1999). 아울러 지역간 격차해소 및 소외계층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분배기능이 

약화될 경우 재정분권은 형평성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Litvack et al., 2002; Allen, 1990). 

또한 재정분권의 추진은 지방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이는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국가 전체의 통합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재정분권은 주권을 확보하려는 지역주민

의 욕구와 능력을 강화시켜 분리주의적 경향을 부추길 수 있다(Allen, 1990: 12). 이러한 측

면에서 재정분권은 지역갈등과 지역주민의 심화를 통해 국가 전체적 통합성 측면의 국가경쟁

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한편 정치분권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Treisman, 2002; Fan et al, 2009) 그 중 

한 가지는 선거분권(electoral decentralization)으로서 지방정부의 정치인들이 중앙에 의한 지

명보다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아울러 정치분권은 적어도 하나의 정책영

역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권한을 하위정부 수준에 전적으로 배분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의사

결정분권을 포함할 수 있다. 의사결정분권은 연방제도의 기본적인 특징이며, 이는 하원입법

을 저지할 수 있는 상원을 지역에서 선출할 수 있는 상하양원제의 존재를 의미한다.

정치적 분권이 정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방정부 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권자가 지방정부의 행위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지방선

거를 통해 낮은 성과에 대해 심판을 할 수 있는 유권자의 능력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질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Seabright, 1996; Tabellini, 2000). 또한 분권화된 상황에

서는 유권자는 각 지방정부의 성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지방정부의 성과 비교는 

지방정부의 성과를 증진시킬 가능성이 높다(Salmon, 1987; Breton, 1996). 이에 반해 선거에 

매여있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은 몇 가지 이유에서 지방의 이익단체에 포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 있다. 우선 지방정부 공무원은 중앙정부 공무원에 비해 외부로부터 감시를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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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Prud'homme, 1995; Tabellini, 2000; Bardhan, 2002). 다음으로 지방정부 수준에서

는 이해관계자간 친밀도 높은 사적관계의 형성이 용이하여 이로 인한 부패의 가능성이 높다

(Tanzi, 1995; Prud'homme, 1995). 나아가 지방선거 선출직 공무원은 지역내 이동성이 상대

적으로 낮은 생산요소들(예를 들어 농업종사자, 지역상인 등)의 수가 이동성이 높은 생산요소

(예를 들어 자본투자자)에 비해 많을수록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를 보일 가능성

이 높다(Rodden and Rose-Ackerman, 1997).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 포획에 상대적으

로 취약한지 여부는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의 정도와 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몇 가지 요인

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Bardhan and Mookherjee, 2000, 2006). 사실 재정분권 정도는 

지방정부의 의사결정의 분권화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높을수

록 분권화된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선호를 보다 잘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지방의 수요를 정책

으로 반영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여러 계층에 의사결정권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문제발생시 어느 수준의 의사결정권한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가 불

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라 할 수 있다(Gerring and Thacker, 2004 and Fan et al, 

2009).

3. 선행연구의 검토

1) 재정분권과 국가경쟁력의 관계

국가경쟁력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들의 경우 다양한 주요 변수들이 고려되고 있지만 

국가경쟁력에 재정분권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백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국가를 분석단위로 하여 정부재정과 국가경쟁력 간의 인과성을 실증적

으로 분석한 연구는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최진욱, 2006), 정부효율성과 국가경쟁력(최영출, 

2006), 정부지출과 국가경쟁력(변영우·박은하, 2010), 사회자본과 국가경쟁력(박희봉·이희창, 

2010), 여성의 경제활동과 국가경쟁력(강성애·류은영, 2008) 등의 관계에 대한 분석 등 소수

에 불과하고 재정분권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최영출·최외

출(2008)2)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 재정분권의 경제적 효과에 관

한 연구가 다수 존재하지만 주로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Davoodi & Zou, 

1998; Woller & Phillips, 1998; Zhang & Zou, 1998; Thieβen, 2003, Ebel & Yilmaz, 

2004; Meloche et al., 2004; Thornton; 2007). 물론 지방분권과 경제성장이나 정부효율성 등

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으나 국가경쟁력의 개념이 포함하는 다

2) OECD 30개 국가에 대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 때 한 각 국가의 전체 공무원(중앙+지방)중에서 지방공무원의 비율이 높다면 지방분

권수준이 높다고 가정하고 지방분권 측정지표로 전체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의 비율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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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측면을 놓고 볼 때 이는 제한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재정분권의 효과를 평가하

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과로서 단일의 지표인 경제성장률보다는 국가의 종합적인 능력을 다루

는 국가경쟁력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재정분권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며, 이 과

정에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을 구별함으로써 재정분권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재정분권의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도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이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실증적

인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때 재정분권은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주로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와 관련된 실증연구들에서 나타나

고 있는 경향이다. 세입분권과 경제성장간 관계(Thornton, 2007) 내지 세출분권과 경제성장

간 관계(Xie et al., 1998; Davoodi & Zou, 1998; Zhang & Zou, 1998) 등 한 가지 차원에

서의 재정분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지만, 다수의 연구에서는 재정

분권의 측정으로서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을 모두 측정하고 있다(Oates, 1993; Woller & 

Philips, 1998; 원구환, 2009; 권오성, 2009). 그리고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영향력도 각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3)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재정분권의 경제적 효과를 다룬 관

련 연구에서의 분류와 같이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이란 두 가지 차원에서 재정분권과 국가경쟁

력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치적 분권의 교호작용 효과

이론적 검토에서 지역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정치적 관심도는 지방정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지역주민의 정치적 참여는 지방정부의 

정치인 및 관료에 대한 감시장치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성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와 주민 사이에 존재하는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정보비대칭의 문제는 주민의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통해 완화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가장 일반적인 참여방법은 선거에서의 투표라고 할 것이다. Geys et 

al.(2010)는 정치인 및 관료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수단 중 하나로 유권자의 정치적 참여를 강

조하고 있으며, 참여지향적인 주민은 보다 비판적이고 지방정부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자

발적으로 보유함으로써 특정 정책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띠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Boix & Posner, 1998; Scheufele et al., 2004). 이에 따라 정치인 및 공

3) Thornton(2007)은 세입분권과 경제성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Davoodi & Zou(1998)의 연구에서는 세출분권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분권

화가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고,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오히려 음(-)의 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원구환(2010)의 연구에서는 세입분권은 지역경제 성장에 음(-)의 부호를, 
세출분권은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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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에 대한 감시와 압력의 수준을 높여 그들의 노력수준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

민의 선거 참여도는 장기적으로 재정분권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정치적 참여는 다른 한편으로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로서의 의미

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이 가지는 지방정부에 대한 정치적 관

심의 초점은 재정운영의 효율성보다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 수준 및 종류일 수도 있

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성과에 대한 정보가 지역주민에게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

는 이른 바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상황 하에서는 유권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공

공재 공급수준으로 현직 단체장의 재선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며, 이에 

따라 현직정치인은 재선을 위해 가시적인 정책 및 그에 대한 지출에 보다 치중하게 될 가능

성이 높다(Denzau & Paul, 2006). 이와 유사한 주장으로서 지역주민의 정치적 참여가 특정 

지방공공재에 대한 수요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하게 띄게 되는 경우 정치적 참여 수준이 높을

수록 정부규모가 증가하고 특히 사회복지지출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주장들도 있다(Mueller 

& Stratmann, 2003; Fumagalli, 2008; Uppal, 2009; 신승춘･소순창, 2000). 지역주민의 정치

적 관심도가 지역공공재 증가에 대한 수요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이러한 지출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현직자의 재선의 가능성을 높이게 될수록 중앙정부의 재정적 규율에도 불구

하고 이른 바 선심성 지출 및 가시적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지역주민의 정치적 관심도는 그 성격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적 행위에 미치는 영

향은 상이해질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정치적 관심도의 성격은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지방

정부의 재정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결국 거시적인 차원

으로서 재정분권과 국가경쟁력의 관계에서 정치적 관심도가 가지는 조절효과는 긍정적인 방

향과 부정적인 방향 등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도 실증

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설계

1.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화와 국가경쟁력간 관계를 분석하는데 국가별 특성효과를 고려함

으로써 관찰이 불가능한 횡단면적 이질성(cross-sectional heterogeneity)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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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1)

식(1)에서 competi, t, 는 각각 i국가의 t연도에서의 국가경쟁력과 i국가의 연도에

서의 재정분권 정도를 의미하며, 는 통제변수 벡터이며, η i,  그리고 ϶ i, t는 각각 관측치 

및 시간 효과 그리고 오차항을 의미한다. 

재정분권 이외에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통제하기는 어렵다. 또한 선행연구들의 경우에도 통제변수 설정과 관

련해서는 일관된 기준을 찾기 곤란한 상황이다.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자료를 이용

하여 주요변수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의 통제변수의 예를 참조하였다.5) 이에 

따라 독립변수인 재정분권 변수 이외에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경제적 

요인군, 정치적 요인군, 사회적 요인군으로 나누어 통제변수를 구성하였다. 

우선 경제적 요인군으로는 소득수준(income), 실업률(unemp), 경제개방성(open), 정부규모

(govsize)를 설정하였다. OECD 회원국들의 경우 비록 고소득국가군에 해당하지만 이들 간에

도 소득수준은 상이하게 분포하는 것이 사실이다. 소득수준을 통제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이러

한 소득수준에 따른 표본의 이질성 문제를 다소나마 완화하고자 한다.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적자본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거나 활용하지 못함을 의미한다는 점에

서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국가경쟁력에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외 개

방 확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견인한다는 논리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이 동

의하고 있다(Sachs & Warner, 1995; Frankel & Romer, 1999). 또한 World Bank, IMF,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가져오기 위해 대외 개방

의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개방도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통제변수로 추가하

기로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지나친 정부지출은 민간부문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프로그램을 확장할 경우 정부의 지출규모는 커지게 되고, 이 때 정

부는 세금을 높게 부과하여야 하는데 늘어난 세 부담 만큼 민간부문은 소비와 저축을 줄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Barro, 

1991; 최진욱, 2006). 이러한 정부규모의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정부

규모를 정부지출규모로 측정하여 모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4) 양재진·이명진(2011)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구성하기 위해 Porter(1990)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적용하여 통제변수를 구성한 바 있으며, 변영우·박은하(2010)의 경우에는 통

제변수의 설정의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국가경쟁력이 아닌, 재정분권과 경제성장간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서는 경제적 변수로서 소득수준

(Stansel, 2005; Iimi, 2005; Thornton, 2007; 권오성, 2009), 실업률(Stansel, 2005), 개방성(Xie et al., 
1998) 등을 많이 사용하었다. 정치적 변수로 정부규모(권오성, 2009), 정치자유 혹은 정치억압

(Woller & Philips, 1998; Iimi, 2005) 등이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변수로서 인적자본(Stansel, 2005; 
Thornton, 2007, Iimi, 2005)과 인구성장(Davoodi & Zou, 1998; Stansel, 2005; Iimi, 2005)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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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요인들에 의한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집권정당의 이념성향과 정치적 경쟁정도를 

의미하는 의회분절성 등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집권정당의 이념성향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우파 이데올로기를 가진 정권이 좌파정권에 비해 재정책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

되어 온 경향이 있다(Ricciuti, 2002). 또 다른 정치적 차원에서 의회가 분절화되어 입법 및 

정책의 의사결정시 정당간 경쟁이 심화될수록 재정책임성 약화를 가져와 국가경쟁력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Limongi & Figueiredo, 2007).

사회적 요인군으로는 노령화 수준(pop_65), 여성경제활동참가율(female_labor), 출산율

(fertility)을 변수로 구성하였다. 노령화와 출산율 감소는 총공급을 감소시키거나 총수요를 제

약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달경로, 즉 저축률·교육투자·재정수지·물적 자본의 축적 등을 통

해 미래의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종하･황진영, 2011). 즉 고령화·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저축･소비･투자 위축으로 경제활력이 저하되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각국의 노령화 수준과 출산율 수준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인적자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

장이 있어왔으며, 이는 주로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와 인력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경제

학적 논리에 근거한 것이다(강성애･류은영, 2008). 본 연구에서는 국가경쟁력과 관련하여 여

성의 인적자원을 대표하는 변수로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였다. 

한편, 정치분권에 따라 재정분권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비단조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조절효과 모형을 설정한다.

     ×    ---- 식(2)

식(2)에서 는 i국가의 t연도에서의 정치분권 수준을 의미한다. 위 식에서 재정분

권 변수로 편미분하면 아래와 같은 식(3)이 도출된다.



 
                 ---------------------------------- 식(3)

식 (3)에서 정치분권 수준이 높을수록 재정분권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β 2는 양(+)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재정

분권이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경우 β 1은 음(-)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추정된 회귀계수 β 1과 β 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예상한 부호를 나타내고 이

에 따라 재정분권화-정치분권수준 조합이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한, 위 모형은 

정치분권수준의 임계 추정치 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   은 

식(3)을 로 미분한 후 그 값이 0이 되도록 해준다. 개별 국가의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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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다 큰 경우에는 양의 효과가 음의 효과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이에 따라 특정 

국가는 재정분권과 국가경쟁력 곡선 중 양의 기울기가 나타나는 부분에 위치하게 된다. 물론 

이 때 정치분권 임계수준 은 분석대상 자료인 의 실제값들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결국 식(2)와 식(3)은 재정분권화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는 국가와 시기마

다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변수 및 자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OECD 34개국 중 26개 국가이며, 자료구조는 2000년부터 2010년

까지의 불균형 패널데이터이다.6) 이러한 분석기간 및 대상의 선정은 본 연구의 주요 관심대

상인 국가경쟁력과 재정분권 변수의 측정을 위한 자료의 확보가능성에 바탕을 둔 것이다. 재

정분권과 국가경쟁력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논의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재정분권

지수를 독립변수로, 국가경쟁력 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방정식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재정분권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정치분권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

기 위하여 정치분권 변수와 재정분권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모형에 추가하였다.

우선 종속변수인 국가경쟁력은 한 나라의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확보하여 지속가

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의 총체적 능력을 의미한다. 다양한 국가경쟁력 지표가 존재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IMD의 World Competitiveness Score(이하 WCS) 종합지수(overall 

index)를 사용하여 국가경쟁력을 측정하였다.7) 

설명변수는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측면의 재정분권을 고려하고, 이전재원의 성질을 반영

한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그동안 재정분권과 경제변수의 관계를 다룬 대부분의 연

구들에서는 재정분권의 정도를 일반정부 대비 하위수준 정부의 세입 내지 세출 비중으로 측

6) OECD는 2010년에 4개국(에스토니아, 칠리, 이스라엘, 슬로베키아)이 추가되어 34개국으로 확대

되었다. 그 중 체코, 일본, 한국, 멕시코, 슬로베니아, 스위스, 터키, 미국 등 8개국은 기초지방정

부 수준의 재정분권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국가들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덴마크, 에스

토니아, 필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

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26
개이다.  

7) IMD의 WCS는 GDP 등의 단순한 경제성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시장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결

정하는 제반 여건을 평가해 수치화하고 있다. IMD는 1989년부터 세계 경쟁력의 종합적인 평가

를 위해 매년 5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가 및 권역의 경쟁력을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
편 WEF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이하 GCI)와 IPS의 국가경쟁력 순위

(National Competitiveness Ranking, 이하 NCR)도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수로 활용될 수도 있지

만, WEF의 GCI는 평가기준이 IMD의 WCS와 비슷하나 평가항목의 70%를 설문조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IPS의 NCR은 경성자료와 설문자료가 50:50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편 평가항목이 IMD
의 WCS 만큼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IMD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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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도 기본적으로 독립변수인 재정분권의 정도를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

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특히 세입분권의 경우는 보다 세분화하여 ① 정부의 총수입 중에서 

지방정부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② 일반정부의 총조세수입 중에서 지방정부의 조

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구분하였고, 아울러 세출분권은 일반정부의 총지출 대비 지방정부 

총지출의 비중으로 측정하였다. 

한편 정치분권의 측정에는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하였다. 우선 한 가지는 Hooghe et al. 

(2010)의 Regional Authority Index(RAI) 하위 요소 중에서 대표성(representation) 지수이며, 

이는 선거분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다른 한 가지 측정치는 인구 10만명당 지방자치단

체의 수로서 이는 주민의 참여와 통제력에 초점을 맞춘 측정치라고 할 수 있다.

재정분권 측정치의 주요 자료원은 OECD fiscal decentralization database이며, 충분한 자

료 확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0년 말을 기준으로 OECD에 신규 가입한 국가들까지 

분석대상에 포함시키면서 특정연도에서 결측치가 발생한 관측치는 해당 연도만을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변수명 측정 출처

국가경쟁력 IMD WCS 종합지수(Overall index)
IMD WCS 
Yearbook

재정
분권

세입측면
① 세입분권1: 지방정부 세입/일반정부의 총세입×100 (%)
② 세입분권2: 지방정부 지방세수입/일반정부 총조세수입
×100 (%)

OECD Fiscal 
Decentralization 

database
세출측면 지방정부 세출/일반정부 총세출)×100 (%)

정치분권

Regional Authority Index(RAI) 하위 요소 중 대표성
(representation) 지수 (1~8)
  - 의회(assembly) 점수 및 단체장(executive) 점수의 합
계값

Hooghe et al. (2010)
Shair-Rosenfieldet 

al.(2014)

인구 10만명 당 지방자치단체 수
World Development 

Report

인플레이션율 GDP deflator (연간 %) IMF WEO(2013)

실업률 연간 평균실업률 (%) OECD Stat

총투자규모 GDP 대비 총자본형성(total capital formation) 비율 IMF WEO(2013)

경제개방성 GDP 대비 수출입 비중 (%) OECD Stat

정부규모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비중 (%) OECD Stat

의회분절성 1 - (의회 Herfindahl index) DPI 2010

인구증가율 연평균 인구증가율 World Bank database

노령화 수준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 (%) OECD Stat

교육수준 고등교육 등록률(ln)
World Development 

Indicators(2013)

<표 2> 변수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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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패널단위근 검정 및 Hausman 검정 결과

국가경쟁력 변수와 재정분권 변수가 시계열적으로 안정적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패

널단위근(panel unit root) 검정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Levin-Lin-Chiu, Im-Pesaran-Shin, 

Harris-Tzavalis, Breitung, Hadri LM, Fisher-type 등의 단위근 검정이 사용되지만, 이 중 

Im-Pesaran-Shin과 Fisher-type 단위근 검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검정방법들은 균형패널만을 

다룰 수 있으며, Im-Pesaran-Shin의 경우에도 패널이 소수의 관측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적용

이 곤란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불균형패널데이터 구조에도 적용이 가능한 

Fisher-type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구분 국가경쟁력 세입분권1 세입분권2 세출분권

Statistics 89.67 76.12 78.68 81.22

p-value 0.04 0.01 0.03 0.02

<표 3> 패널단위근 검정결과(Fisher-type)

분석 결과 국가경쟁력(overall)과 3가지 재정분권 지표 모두에서 단위근을 가진다는 귀무가

설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들 변수들은 모두 시계열적으

로 안정적(stationary)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확률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 중 보다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여 

Hausman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거의 모든 모형에서 확률효과 모형에 따른 회귀계수 

추정이 일치성(consistent)이 보장된다는 귀무가설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게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ified Wald statistic을 통한 이분산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등분산

(homoskedasticity)이라는 귀무가설을 매우 유의미하게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강건한(robust) 표준오차를 고려한 고정효과 모형에 입각하여 분석과정을 

진행하였다.

2. 기술통계

다음 <표 4>는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이다. 각 변수들의 관측치

8) modified Wald statistic을 통한 모형의 이분산성 검정 결과, 주요 독립변수로 세입분권1, 세입분권

2, 세출분권을 고려한 모형에서 각각  ,  ,  으로서 모두 등분산

(homoskedasticity)이라는 귀무가설을 매우 유의미하게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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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변수마다 결측되는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주

요 관심변수인 국가경쟁력 종합지수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370개 관측 데이터가 있으며, 표

본들은 100점 만점 중 평균적으로 68.50의 국가경쟁력 종합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권의 세 가지 측정지표를 포함하여 6가지 주요변수들은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많은 결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이전재원 경직성1의 표준편차는 37.37로서 다

른 재정분권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표본들의 재정분권지표의 분산도가 높게 나타났다.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국가경쟁력 370 68.50 14.97 18.27 100

세입분권1 311 20.35 13.01 2.46 55.23

세입분권2 374 14.80 12.38 .76 49.22

세출분권 310 32.54 15.07 4.91 66.45

정치분권1 295 4.20 1.55 1.14 7.97

정치분권2 264 .15 .17 .005 .597

경제개방성 374 91.23 51.67 20.26 333.53

인플레이션 374 111.17 31.20 35.64 249.76

총투자(ln) 374 3.09 .18 2.45 3.66

정부규모(ln) 374 3.70 .25 2.89 4.17

인구증가율 374 .69 .62 -.54 2.64

의회분절성 374 .69 .12 0 .9

노령화비율 374 14.20 3.55 5.15 22.69

실업률 374 7.12 3.58 1.01 20.08

교육수준 374 4.03 .41 2.28 4.64

<표 4> 변수의 기술통계

재정분권 지수와 국가경쟁력 종합지수간의 관계가 대략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를 산점도를 통해 검토하였다. <그림>에 따르면 세입분권 및 지출분권 모든 경우에 국가경쟁

력 지수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세입분권2의 경우에는 나머

지 2가지 재정분권 지수의 경우보다 추정회귀선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재정분권 지수와 국가경쟁력의 관계는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설

명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산점도 및 추정

회귀선을 통한 분석은 재정분권과 국가경쟁력의 관계에 관한 본격적인 통계적 검증을 위한 

선행작업 정도의 의미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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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분권지수와 관련하여, 국가별로 측정치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위

쪽은 Hooghe et al. (2010)의 RAI 중 대표성(representation) 값이며,  아래 쪽은 인구대비 기

초지방정부수를 국가별로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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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프랑스(FRA), 그리스(GRC), 슬로바키아공화국(SVK) 등의 정치분권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호주(AUS), 영국(GBR) 등은 낮은 정치분권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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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으며, 아이슬란드(ISL), 룩셈부르크(LUX) 등은 자료의 결측으로 인해 정치분권 정

도가 측정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 프랑스 등의 경우 인구당 자치단체의 수로 측정된 정치분

권 수준이 높은 이유는 지자체의 통합노력에도 불구하고 원래 매우 파편화된 지방정부구조를 

유지한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되고, 영국의 경우 정치분권의 수준이 낮은 이유는 1990년대 이

후 카운티와 디스트릭트의 통합을 통해 단층자치단체(unitary authority)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수가 크게 감소한데 따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4]의 아래쪽은 행정분권 지수의 대리지표인 인구 대비 지방정부 공무원 수를 국가

별로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핀란드(FIN), 덴마크(DNK), 스웨덴(SWE) 등이 높은 행정

분권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과 

더불어 인력(공무원) 역시 지방정부로 이양한 효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칠레(CHL), 아일

랜드(IRL), 폴란드(POL) 등이 낮은 행정분권 수준을 보였으며, 아이슬란드(ISL), 이스라엘

(ISR), 룩셈부르크(LUX) 등의 자료는 결측된 것으로 나타났다.

2. 분권화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1) 재정분권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

<표 5>는 재정분권 지수와 국가경쟁력 종합지수의 관계에 대한 회귀방정식의 추정결과이

다. 분석결과를 보면, 재정분권 지표 중 세입분권1, 세입분권2, 그리고 세출분권 모두 국가경

쟁력 종합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9) 즉 다른 변

수들의 영향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세입분권1, 세입분권2, 세출분권 개념의 재정분권이 각

각 1% 증가하면 국가경쟁력 종합지수는 평균적으로 0.39, 0.25, 0.28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입분권1은 일반정부의 총세입 대

비 지방정부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세입분권2는 일반정부의 총조세수입에서 지방정부

의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세출분권은 일반정부의 총세출 대비 지방정부의 세출

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이들 지수는 지방세입 및 세출 비중 증대 및 과세자주권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실질

적인 재정분권을 나타내는 지표들이다. 이러한 지방세비중 증대(국세의 이양)와 과세자주권

의 강화가 국가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은 재정분권, 나아가 지방분권의 추진방향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발견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실시 이후 세입분권보다는 

세출분권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었는데, 세출분권이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는 맥락에서 선호되어 왔으나(정재진, 2011: 290), 본 연구결과는 세출분권과 더불어 국가경

9) 재정분권 변수들에 해석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분석모형에서 설정된 기타 변수들에 대한 해석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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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을 강화시키고 그에 걸맞은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모형1: 세입분권1 모형2: 세입분권2 모형3: 세출분권

세입분권1 0.39**

(0.10)

세입분권2 0.25*

(0.11)

세출분권 0.28** 

(0.08)

인플레이션 0.04 0.07** 0.05+ 

(0.03) (0.02) (0.03)

실업률 -0.65** -0.69** -0.57** 

(0.20) (0.18) (0.20) 

총투자(ln) -4.00 -2.11 -1.94

(3.30) (3.06) (3.34)

경제개방도 0.07** 0.05* 0.06*

(0.02) (0.02) (0.02)

정부총지출(ln) -0.52 -5.79 4.76

(4.76) (4.26) (5.22)

의회분절성 -2.20 -8.29+ -4.01

(5.23) (4.57) (5.22)

인구증가율 5.09** 4.00** 4.83**

(1.11) (1.06) (1.12)  

노령화비율 0.92* 1.29** 1.02*

(0.43) (0.39) (0.47)

교육수준(ln) 3.67 5.06+ 3.49

(2.60) (2.60) (2.70)

절편 38.24 48.92* 11.37

(24.55) (22.27) (26.86)

  0.58 0.47 0.49

N 307 370 306
주: ( )의 값은 추정회귀계수의 표준오차(se)를 의미함. 
**,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를 의미함.

<표 5> 재정분권과 국가경쟁력의 관계: 재정분권의 선형효과 분석

3. 재정분권에 대한 정치분권의 교호작용 효과

두 가지 정치분권지수를 세 가지 재정분권 지수와의 교호작용항을 구성하여 정치분권의 

조절효과 존재여부를 분석하였다. <표 6>은 재정분권과 정치분권간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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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세 가지 재정분권지수를 고려한 각각의 모형에서 재정분권 기초항이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계수를 가지고 있으며, 재정분권과 정치분권의 교호항 또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계수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때 교호작용항의 계수의 부호가 모두 

음의 값을 가짐으로써 정치분권이 재정분권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세 가지 재정분권 지수가 모두 양의 계수를 가짐으로써 기본적으로 재정

분권은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앞선 분석들의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

다. 그런데 다른 조건들이 일정하다고 할 때 정치분권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재정분권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작아지고 일정수준의 정치분권 수준을 넘어서면 재정분권

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총효과는 음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할 때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정치분

권은 지나치게 강화하는 노력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자치구역을 세분화하여 자치단

체의 수를 늘이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입분권1 세입분권2 세출분권 세입분권1 세입분권2 세출분권

세입분권1 0.62** 0.38**

(0.23) (0.10)

세입분권2 0.62** 0.35**

(0.24) (0.11)

세출분권 0.42** 0.27**

(0.15) (0.08)

세입분권1 × 정치분권1 -0.06

(0.04)

세입분권2 × 정치분권1 -0.07+

(0.05)

세출분권 × 정치분권1 -0.03

(0.03)

세입분권1 × 정치분권2 -0.51

(0.47)

세입분권2 × 정치분권2 -1.78*

(0.80)

세출분권 × 정치분권2 -0.24

(0.39)

인플레이션 0.14** 0.14** 0.14** 0.05 0.11** 0.07+

<표 6> 정치분권의 조절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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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이상에서 발견한 결과에 기초하여 재정분권과 아울러 정치분권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선형회귀모형에 따라 재정분권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분권은 

국가경쟁력에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사실에 근거할 때 지방정부의 재

정적 자율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방분권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다음으로 과도한 정치분권에 대한 정책적 고려이다. 분석결과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대표성

으로 측정된 정치분권은 재정분권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양의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과도한 정치분권은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와 외부효과

를 외부화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선출직 공무원은 주민들에 대하여 과도하게 책임을 지

며 자신의 관할구역내에 초점을 둘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분권

(0.05) (0.03) (0.05) (0.38) (0.04) (0.04)

실업률 -0.43+ -0.70** -0.31 -0.95** -0.98** -0.79**

(0.24) (0.21) (0.24) (0.21) (0.19) (0.22)

총투자(ln) -9.99** -4.80 -6.53 -10.52** -7.14+ -6.84+

(4.58) (4.24) (4.64) (4.17) (3.75) (4.23)

경제개방도 0.07** 0.01* 0.05 0.08** 0.05+ 0.06+

(0.03) (0.03) (0.03) (0.03) (0.03) (0.03)

정부총지출(ln) -6.33 -5.70 1.96 -1.12 -2.62 3.74

(5.56) (5.07) (6.02) (5.94) (4.90) (6.27)

의회분절성 -1.94 -4.92 -3.41 0.77 -4.49 -1.73

(5.39) (5.08) (5.33) (5.47) (4.98) (5.48)

인구증가율 4.93** 2.79* 4.77** 3.30* 2.18+ 2.73+

(1.55) (1.38) (1.56) (1.45) (1.32) (1.51)

노령화비율 0.78 1.18** 0.66 0.15 0.26 0.14

(0.51) (0.40) (0.53) (0.49) (0.49) (0.53)

교육수준(ln) -1.02** 2.73 -0.09 -1.83 1.77 1.57

(3.60) (3.45) (3.58) (3.91) (3.68) (3.95)

절편 89.51 57.72 45.27 89.51 80.25 51.05

(33.65) (31.22) (36.25) (33.65) (28.71) (36.91)

N 246 295 245 224 262 223
주: ( )의 값은 추정회귀계수의 표준오차(se)를 의미함. 
**, *, + 는 각각 유의수준 1, 5, 10%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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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주민의 자치와 자기대표성의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측면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비효율성의 방지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필요불가결한 사항임에는 분명

하지만, 반대로 정치인 내지 관료의 이익집단에의 포획 등 정치분권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에

서 비효율성(inefficiency)이 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의 자기결정에 기초한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제

고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자체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파편화된 구조는 지자체간 중복

시설과 칸막이 투자증대, 지자체간 갈등과 거래비용의 증대, 선거비용과 행정운영비의 증대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Iimi(2005)의 연구에서도 정치분권이 경제성장에 부의 효과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에 대하여 과도한 정치분권은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공급

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와 외부효과를 외부화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선출직 공무원은 주

민들에 대하여 과도하게 책임을 지며 자신의 관할구역내에 초점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과도한 정치분권은 지방정부간 정책조정과 협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읍면동 수준에서 자치적 요소를 도입할 수 있지만 지나친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군의 자율통합에 대해서도 지리적 특성, 주민의 생활권, 그리고 

지자체의 자족성과 공동발전 등을 전제로 지속적 추진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결국 시민(주민)-NGO(NPO)-기업-정부(행정)라는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의 거버넌스 구

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형성되기 위하여 능동적인 시민들이 성숙

한 시민이 되고, 서로의 의사소통을 통한 경험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의견을 공유하고, 공

동의 이슈화와 공론화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자발적 참여와 협력의 원칙, 영향력 행사과정 

및 합의 도출과정에 대한 비공식적 제도화를 통해 여론형성양식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반응

성･책임성･효율성의 원칙･제도화과정 및 권력행사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제도화를 통해 정

책형성 양식을 정착하며, 제도설계, 제도간 연계 및 조정여건 조성, 공공재에 대한 기여 등을 

통해 제도적인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여 거버넌스 체제의 기능을 작동하게 하고, 공적부문과 

사적 부문, 정부와 시민사회, 세계와 지방 등이 주체간, 영역간의 자율성과 책임성간의 이분

법을 극복할 수 있는 인식 기반을 공유함으로서 거버넌스가 체제, 제도 및 행위양식으로서 

동질성을 지니도록 해야 할 것이다(UNDP, 1997).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정책참여를 확대함

으로써 이른 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이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의 대표적 수단인 주민참여

예산제의 경우 최초로 도입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자발적 참여 보다는 중앙정부의 통제에 

따른 권고 및 의무 사항에 의한 도입이 대부분이었다.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추구하고 

있는 이념에 부합하여 자발적 도입이 아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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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방분권이라는 용어는 노무현 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이명박 정부나 현재의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은 관심의 크기 정도

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책적으로 관심을 받아 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때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지방분권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추

진한 바 있다 (금창호, 2013). 

한편, 박근혜정부도 14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방분권을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정

부에서도 지방분권은 국정의 주요한 축의 하나로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지

방분권 국정과제를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관장할 추진기구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13년 5월에 설치된 바 있다. 이 위원회는 지방분권 정책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정책

을 통합하여 심의 및 의결하고, 추진과정을 점검 및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측에서의 정책적 관심과 더불어, 지방분권이라는 과제는 외국에서는 주로 

OECD와 IMF 같은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많은 연구가 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

라의 학계에서도 지방분권은 연구주제로서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이나 학계연구과제 면에서 공통적인 현상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이 외국에 비하여 어느 정도인지, 또 지방분권을 하는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지, 나아가서, 정책적으로 지방분권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하

는 것이 적정한 지 등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연구노력은 덜 한 편이다. 지방분권을 해야 한다

고 당위론적으로 주장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분권수준을 지향해야 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져 있지도 않다. 이는 현재의 분권수준에 대한 수준파악이 없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 하나 

 * 이 논문은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주최로 2014년 4월에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한국의 

분권수준과 향후 분권정책과제’ 논문을 토론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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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분권화가 이루어지면 국가적 측면의 국가경쟁력이나 국민 개인적 측면의 국민행복감

과 같은 종속변수들이 직접적으로 나아 질 수 있는 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주제들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증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즉, 지

방분권 수준 측정도 잘 안되어 있거니와 지방분권과 영향관계에 있는 관련 변수들간의 관계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울러 적정한 분권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더욱 이루어져 있지 않다. 

OECD의 연구(2013: 9)에서는 경제성장 강화, 공공부문의 효율성 또는 시민 만족감 같은 

것과 분권화를 연관짓지 않을 때에는 분권화 논의가 의미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분권화

는 종국적인 목표가 아니라 국가경제나 국민 만족감과 같은 종국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적

정한 목표설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분권화 수준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없

고, 적정한 향후 분권화 수준의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는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에서 지방분권의 필요성만 논의될 수 밖에 없다.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가치가 아니고 다른 국가적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라고 하는 관점에

서 본다면, 지방분권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이나 국민 행복감의 증진과 같은 궁극적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들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

분권이라는 정책방향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이나 국민행복이라는 목표를 충족시키지 못하

면 이는 행정기관간의 과제에 그치고 국민의 생활이나 행복과는 동떨어진 쟁점에 그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인식 하에서 우리나라 분권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상

대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 분권화 수준과 국가정책상의 중요변수 들, 예를 들면, 소득 불평

등, 규제수준, 부패수준, 사회자본, 국가정책투명성 등과 같은 변수들과 어떤 영향관계에 있

는 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문제

1. 분권화

오늘날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들의 의사결정가들이나 전문가들은 중요한 정부들의 정책수

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분권화 문제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분권화를 통

하여, 거버넌스 개선,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공공재와 서비스의 효율적 생산과 전달체계의 

개선 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유럽의 정치 경제학자들은 분

권화와 사회자본, 규제정도, 정치이념, 국가경쟁력 등 여러 영향 변수들이 상호 어떤 관계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해 오고 있다 (Baskara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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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86). 분권화 (decentralization)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관계로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정도를 

의미한다 (홍준현외, 2006: 239; 금창호, 2013; 최영출, 2013: 369). 따라서 일반적으로 분권

화나 지방분권화는 상호 교호적으로 활용된다. 분권화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특히 지방정

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며, 이러한 분권화를 통해서 지방정부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 

과정(Ahmad, 2008: 3)이기도 하다. 즉, 지방분권화라고 했을 때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

부에 이양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지방분권은 그러한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념을 맥락에 맞게 상호 교호적으로 사용하

기로 한다. 이러한 분권화 또는 지방분권화는 구성개념으로서 정치적 분권화 (political 

decentralization), 재정적 분권화 (fiscal decentralization), 그리고 규제적 분권화 (regulatory 

decentralization)로 구분 짓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재정적, 분권화, 정치적 분권화 그리고 

행정적 분권화(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로 분류하기도 한다 (Schneider, 2003: 33-34). 

그러나 분권화 개념은 측정하기가 대단히 혼란스럽고 통일적인 견해도 사실상 없는 편이다 

(Schneider, 2003). 또, 분권화의 구성개념간 가중치를 부여하기도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먼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분권화의 핵심개념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분권화에 대한 연구들은 국내외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이를 크게 두 가지 분류기준

을 가지고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부류는, 분권화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여 종합하는 연구

부류이다. 이에는 대표적으로 Zimmerman (1995), Berman & Martin(1988), 김익식 (1990), 

박정수 (1993), 홍준현외 (2006)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분권화를 재정적 측면, 기능적  측면, 

인사적 측면, 구조적 측면 등으로 분류하여 각 측면들을 측정할 수 있는 세부지표를 제시하

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 측면은 조세부과 및 징수능력, 기능적 측면은 기능적 권한 

이양의 정도, 인사적 측면은 인사에 관한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구조적 측면은 지방정부 단

위의 밀집도나 자체적으로 조직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제시한다. 둘째 부류는 특

히 재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서 세분화된 재정적 지표를 활용하는 연구부류이다. 이에는 

IMF (2001), World Bank (2000), 배인명 (1993) 등의 연구가 포함된다. 이 연구들은 분권화

의 핵심은 재정분권화라고 주장하면서 세입분권화율, 세출분권화율 등의 지표 또는 총 정부

지출 중 지방정부들의 지출비율, 지방정부의 총 세입중에서 자체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 총

지방세입중에서 보조금 및 양여금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활용하는 경향을 가진다. 기존연구

에서 제시된 지방분권 관련 지표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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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측정지표

Zimmerman
(1995)

Berman & 
Martin(1988)

재정적 측면 ･조세부과 및 징수능력

기능적 측면 ･기능의 추가, 삭제, 변경능력

인사적 측면 ･인사에 관한 의사결정능력

구조적 측면 ･추가적 권한부여 없이 조직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

김익식(1990)

구조적 토대

･지방정부의 총수 
･인구 10만명당 지방정부수 
･면적 1만㎢당 지방정부수 
･지방정부당 평균인구규모 
･지방정부당 평균면적규모

기능적 토대

･정부일반회계 중 지방정부지출비율 
･총교육비지출 
･총의료비지출 
･총주택･지역후생비지출 
･총사회비지출 
･기타 서비스지출에 대한 지방정부지출비율

재정적 토대
･정부의 세입(자체세입+보조금)중 지방정부세입의 비율 
･정부의 자체세입(경상수입+자본수입, 보조금제외) 중 지방세입의 비율 
･정부 세수입중 지방세수입의 비율

인사적 토대 ･전체 공무원 중 지방공무원의 비율

Wolman and 
Goldsmith

(1990)

제도적 지위 ･Ultra Vires, Dillon's Rule 등 

기능배분 ･서비스책임범위, 감독, 서비스표준 등         

중앙의 통제
･재정적 통제수준(지방세목, 세율, 지출수준, 지방채 등)
･비공식적 조언과 지침

Boyne(1993)

지출수준
･총지출 
･순자본지출 
･자본지출 

직접서비스수준
･정규직 공무원수 
･공영주택수  

시장공급수준
･세외수입 
･기업지원에 대한 보조금 
･소득재배분 수준 

박정수(1993)

인적 측면 ･지방행정능력도로서 전체공무원 대비 지방정부의 공무원 비율 등 
기능적 측면 ･기능적 권한이양의 정도
구조적 측면 ･지방정부단위의 밀집도 등 

재정적 측면
･이전지출(교부세,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재원으로부터 소득을 충
당하는 능력

배인명(1993)

세입분권화율 ･총정부(주정부+지방정부)의 지방세입 중 지방정부의 세입비율
세출분권화율 ･총정부(주정부+지방정부)의 지방세출 중 지방정부의 세출비율
교육기능의 
분권화율

･교육기능의 분권화율 - 총 주지방의 교육세출 중 지방의 교육세출비율

IIMF(2001)

국가수준의
재정분권화

･총정부지출에서 지방정부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지방수준의 
재정분권화

･조세자율성 지표: 지방정부의 총세입중에서 자체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

<표 1>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분권화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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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홍준현외 (2006)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하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실정들을 고려하여 홍준현 외(2004; 

2006)의 연구자들은 아래 <표 2>와 같은 분권화 지표와 측정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방법

은 지방분권화측정을 위한 분야(차원)를 나누고 각 분야별 세부측정지표를 설정한 다음 AHP 

방법에 의하여 각 분야별 및 지표별 가중치를 산정하여 실제값과 가중치값을 이용하여 분권

화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표 2> 분석차원 및 측정지표별 가중치

･수직적불균형지표: 총지방세입중에서 보조금 및 양여금이 차지하는 비
중

･비조세자율성지표: 총지방정부세입중에서 비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
율

World
Bank(2000)

주요지표

･총 정부지출 중 지방정부들의 지출비율 
･총 세입중 지방정부의 세입비율 
･수직적 불균형정도 
･GDP중 지방정부들의 지출비율 
･GDP중 지방정부들이 세입비율

세입/보조금
지표

･총 지방정부의 세입 및 보조금중에서 지방세 비율 
･총 지방정부 세입 및 보조금 중 중앙정부 및 상위지방정부로부터의 보
조금 비율

지출구성부문
･지방정부의 15개 부문별 각각의 지출액이 총 지방정부 지출에서 차지
하는 비율

질적지표

･지출배정에 있어서 분권화 정도      
･세입배정에 있어서 분권화 정도
･지방정부의 차입에 대한 분권화 정도 
･재원이전제도에 대한 분권화 정도

1단계 2  단  계 3   단   계

분야 가중치 분 석 차 원 가중치 측  정  지  표 가중치

조직
인사
분야

0.400

국가와 지방간 
인적자원 배분

0.291
전체공무원 대비 지방공무원 비율 0.601

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가공무원이 아닌 비
율

0.399

국가일선기관의
비중

0.363

전체 국가공무원 중 특별지방행정기관 공무원이 아
닌 비율

0.628

전체 특별지방행정기관 공무원 중 지방 관련 9개 특
별지방행정기관 공무원이 아닌 비율＊

0.372

조직인사에 
대한 국가의 
관여

0.346 국가승인 등이 없이 설치되는 조직 비율 1.000

사무
배분
분야

0.387
국가와 지방간 
사무배분

0.615

지방사무 비율 0.331

자치사무 비율 0.126

자치사무로 전환된 위임사무 비율 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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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홍준현외(2006).

그러나 이러한 모든 지표를 활용하여 외국 국가 간 비교를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국가 

간 비교자료의 구득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 때문에 이 지표들은 우리나

라 분권화 수준을 연도별로 측정함으로써 변화정도분석은 가능하나 국가별 비교를 위해서는 

새로운 지표가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지표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자료구득성이나 측정이 용이한 것은 재정적 분권화 

수준이다. 아울러 재정적 분권화는 정치적 분권화 및 행정적 분권화와 상호 상관관계가 높다

고 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량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지방분권은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Schneider, 2003). 이러한 재정적 분권화에 대

해서는 그동안 GDP 중에서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세입 비율이나 총 조세 수입 중에서 지방

정부의 조세 수입 등의 지표들이 많이 이용된 바 있다 (Kim et al., 2013). 그러나 최근에는 

OECD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조세권에 대한 재량성 정도를 이용하여 재정분권화 정도를 비

교하는 연구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Kim et al., 2013). 이 연구는 조세권에 대한 지방정

부의 재량성 정도를 기준으로 모두 10개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정성적 성격을 가

지고 있는 바 양적 지표를 보완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2013년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세의 자율성 수준 측정을 위한 정성적 지표를 보

완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재정분권화 수준측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즉, 재정분권화는 조세분

권 및 지출분권으로 구성하고 이 두 차원의 수준측정에 조세의 자율성 수준 값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OECD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정분권 DATABASE를 활용하여 조세분권은 지방

세 수입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그리고 지출분권은 지방지출이 전체 국가지출에

서 차지하는 비율을 활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세권에 대한 재량성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조세의 자율성 정도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자치사무로 전환된 공동사무 비율 0.278

지방에 대한 
국가의 관여

0.385 국가승인 등이 없이 규정되는 사무비율 1.000

재정
분야

0.213

국가와 지방간 
재정 배분

0.451

GDP중 지방지출 비율 0.405

정부지출 중 지방지출 비율 0.260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율 0.126

총 정부 세입 중 자치단체 세입 비율 0.209

지방재정 
운영의 재량성

0.549

전 지방세목 중 조례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방세목수 비율

0.358

총 국고보조금 중 포괄보조금 비율 0.138

중앙의 승인 없이 발행한 지방채 비율 0.177

재정자주도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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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권화와 관련된 정책변수 들

분권화와 관련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권화가 되었을 때 분권화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변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는 다시 말하면, 분권화를 둘러싼 영향변수들의 관계에 관한 논의이다. 이는 

분권화의 영향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델이 구성되어야 주고 받는 변수들 간의 

영향 유무 및 영향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일정한 변수값의 변화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변수

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 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령, Schneider 는 분권화가 이루어지면 경제성장, 정치적 안정성, 소득 불

균형 등에 긍정 혹은 부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있다. 특히, 분권화가 이루어지면 이는 자

치단체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이를 통해서 지역자원의 활용능력 증진이 이루어지며 이는 지

역경제 성장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Davoodi & Zou, 1998; Zhang & 

Zou,1998). 한편, 분권화는 순전히 정치적인 입장에서 주민대표성 증진과 주민참여 등을 강

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는 분권화가 종

속변수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변수로서의 역할을 할 때, 종속변수로서의 긍정적 

순기능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적 논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가경쟁력과 분권화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이와 유사한 

연구들은 발견되는데 이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최영출, 2008). 하나는 

지방분권이 정부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사회자본을 강화시키며, 규제를 완화시키고 경제개

발과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주장이다 (Xie et al., 1999; Oates, 1993). 이러한 주장들은 비단 

국가경쟁력이라는 용어를 지칭하지 않고 경제성장과 정부투명성, 규제 등을 연관 짓고 있지

만 국가경쟁력의 하위부문에 경제성장이나 정부투명성, 규제완화, 사회자본 등이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분권화가 이루어지면 지방정부

들은 권한강화를 활용하여 각종 규제조치들을 완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기업유치 및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가져오고, 결국, 이

러한 지역경쟁력 강화는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가설이다. 

아울러, 전자와 반대되는 주장으로 지방분권은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분권화는 자원배분과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외부효과와 지역이기주의

가 발생되게 하여 오히려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다. 아울러 지

역불균형과 소득불균형을 야기 시켜서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맥을 같

이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정분야에서의 분권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지출과 세입동

원 기능의 불명확한 배분을 통하여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Fukasaku and de Mello, 1998). Blanchard와 Shleife (2000)도 같은 맥락에서 후진국이나 

개도국의 경우 재정적 분권화는 잘못하면 지방의 기득권 세력에 의한 정치권력의 독점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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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렇듯 분권화는 한 국가의 경제성장 내지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고 오히려 이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는 등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들의 추세는 중앙집권보다는 분권화 하고 있으며, 분권화를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분권화

는 인간의 행복감 증진과 같은 인간의 최종 지향적인 삶의 목표에도 순기능을 한다고 주장한

다. Bjornskov et al. (2008)는 분권화의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암묵적으로 분권화가 복

지나 행복 수준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만 행복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지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들은 분권화가 이루어지면, 

정치인들은 경쟁하게 되며, 이를 통해서 각종 규제나 관료적 낭비를 감소시키고, 규제감소를 

유발하며, 정보공개를 통해서 정책결정이 투명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전반적으로 지방정부들

은 주민들의 요구에 보다 더 반응하게 되고,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게 된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가정에 바탕을 두고, 이들은 몇 가지 가설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가설이 바로 분권화는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Biornskov et al., 2008: 147). 

여기서 특이한 점은 분권화가 행복을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일

련의 결과들에 대해서 윤리적 행동을 하며, 공동체 정신 여하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자본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데, 분권화로 

인하여 사회자본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고, 이러한 사회자본 수준은 다시 국민행복도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제도적 권한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자본 (social capital)수준도 중요하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권한이 이양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사회자본 수준, 즉,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윤리적으로 행동할려는 의식이 없다면 이는 국가경쟁력이나 행복도 증진으로 이어질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추가해 볼 것은 기업인들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것이다. 

IMD의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는 기업인들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어느 정도 인가에 따라서 

사회내의 부패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부패수준이 국가경쟁력이나 국민행복도에

도 영향을 미친다고 시사하고 있다. 

한편, 분권화와 관련된 변수들간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연구는 Fan et al. 

(2009)의 연구인데, 이들은 분권화와 부패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이들은, 분권화

가 이루어지면 정부지출의 많은 부분들이 지방정부에 의해서 관할되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부패감소와 관계된다고 하고 있다. 

이상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지방분권을 둘러싼 변수들은 지방분권에 영향을 주는 변수

들도 있고 영향을 받는 변수들도 있다. 아울러, 순기능적 관계를 가지는 것도 있고 역기능적 

관계를 가지는 것도 발견된다. 최종 종속변수로서 국가경쟁력과 행복감을 설정하고 분권화를 

독립변수로 설정한다고 가정할 때, 이러한 변수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많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서로 일치되지 않는 주장들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권화와 국가경쟁력 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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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행복도 등과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변수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해 보

기로 한다. 이러한 가설모형 분석을 통해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선정한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의 분권화 수준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연구문제 2>: 분권화는 국가정책상 중요 변수들과 어떠한 영향관계에 있는 가?

Ⅲ. 조사설계

1. 연구범위

본 연구 에서의 내용적 범위는 첫째, OECD 회원 국가 34개국의 분권화 수준 측정, 둘째, 

이러한 분권화 수준과 영향관계에 있는 중요한 정책변수들과의 관계 규명, 셋째, 분권화 관련 

변수들간 관계 규명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적정한 분권화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

는 것이다. 다만, 일부 OECD 지표 자료들의 경우, 국가들 자료가 누락되어 있어서 이를 고

려하여 자료구득이 가능한 26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08년부터 2013

년까지의 6년 기간 동안이다. 일부 개별 지표들에 대한 자료들은 특정 기간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가장 인접한 연도의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한다. 

2. 측정변수

본 연구에서는 분권화와 국가경쟁력 및 국민행복도가 주된 연구대상이기 때문에 분권화의 

영향을 받는 다고 가정되는 중요한 국가 정책변수들을 매개변수로 활용하였다. 분권화의 영

향을 받는 중요변수로서 1인당 GDP, 규제수준, 사회자본, 사회적 책임성,  정책 투명성, 부패

수준, 소득불평등 정도, 국가경쟁력, 행복감 등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측정하기 위해

서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하였으며, 일부 자료의 경우 자료가 불비한 경우에는 가장 최근 연

도의 것으로 대체하였다. 최종 두 개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행복감 정도는 UN에서 발간한 

World Happinexs Report 2013을 활용하였으며, 국가경쟁력은 WEF (World Economic 

Forun)의 연도별 국가경쟁력 점수를 이용하였다. 

분권화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행정적 분권화, 정치적 분권화와 재정적 분권화를 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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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본 연구에서는 재정적 분권화에 국한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행정적 분권화와 정치적 

분권화의 경우 국가별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고, 둘째, 재정적 분권화는 행정적 분권화 및 

정치적 분권화와 상호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분권화만 활용하여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재정적 분권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지

방세가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지방지출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지표를 활

용한다. 다만, 이러한 양적 지표를 보완하기 위하여 OECD의 조세자율성 지표를 활용하는 

바, OECD 데이터 베이스에서 각 국가별로 제시하여 주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조세자율성 

지수를 산출하기로 한다. 여기서 산출된 조세자율성 지표값을 이용하여 조세분권 정도 및 지

출분권 정도를 산출한다. 다만, OECD 조세 자율성 지표는 조세부분에 적용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표를 지출부분에도 비슷한 형태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지출부분

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다. 즉, 단순히 지방지출이 높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지출의 

제약성이 따를 수 있는 바 제약정도는 조세의 경우에 적용되는 제약정도와 유사하다고 가정

하기로 한다. 

최근 OECD에서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재정분권화 지표 대신에 지방정부가 재정

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OECD에서는 지방정부의 조세권 재량 정도에 따라서 10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① 조세

율과 경감에 대한 재량권, ② 조세율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 ③ 조세율에 대한 제한된 재량

권, ④ 조세경감에 대한 재량권, ⑤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설정하는 세입분할, ⑥ 지방정부 

동의에 의해서 설정되는 세입분할, ⑦ 중앙정부가 다년간 설정하는 세입분할,  ⑧ 중앙정부가 

매년 설정하는 세입분할 ⑨ 중앙정부 만에 의한 세율과 경감권 행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

타 등이다. 이 10개의 카테고리는 앞에서의 순서대로 지방정부가 가지는 재량권이 크다고 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국가들의 지방정부가 10개 카테고리별로 행사하고 있는 

권한 정도에 관한 값을 이용하여 역가중치를 설정한다. 여기서 역가중치란 10개의 카테고리

를 등간척도로 가정하고 ① 조세율과 경감에 대한 재량권의 값에 10을 곱하고, 순차적으로 

하위 카테고리별로 9, 8, 7 등의 값을 곱하며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만에 의한 조세율과 경감

권 행사에 대해서는 1을 곱하는 방식이다. 이를 개별국가별로 다 합산하여 합산된 값을 조세

자율성 정도로 활용한다. 즉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조세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량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산출된 조세 자율성 지표값을 지방세의 비율에 곱하여 조세분권정도로 

활용한다는 의미이며, 마찬가지로 지방지출비용에도 적용하여 지출분권 정도로 산출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될 주요 변수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여 보면 아래 표

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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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측정변수의 설명과 자료원

변수명 조작화 측정산식 자료원 비고

분권화
재정분권이 이루어
진 정도

-지방세가 전체 세
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지방지출
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조세자율성 정도
를 곱하여 산출

OECD Fiscal 
Decentralization 
Database

소득수준 1인당 GDP 
1인당 GDP 공식 
자료이용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IMD)

연도별 IMD의 국
가경쟁력 보고서 

사회적 책임성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성 정도

기업인이 사회적으
로 책임감을 가지
는 정도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IMD)

0에서 10점

사회자본
생활에서 윤리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

윤리적 생활정도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IMD)

0에서 10점

규제수준

경제생활에서의 간
섭받지 않고 자유
롭게 활동할 수 있
는 정도

신용시장 규제, 노
동시장규제, 비즈
니스 규제 정도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The 
Fraser Institute)

0에서 10점

소득불평등
국민들의 소득불평
등 정도

지니계수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IMD)

0에서 1점

부패수준
부패가 일상생활에
서 없는 정도

부패인식조사 값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IMD)

0에서 10점(높을
수록 부패가 없다
는 의미)

정책투명성
정부의 정책이 투
명하게 이루어지는 
정도

정책의 투명성 정
도에 대해서 각 국
가의 기업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
과를 점수화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IMD)

0에서 10점

국가경쟁력

국가가 자원을 획
득하고 운영하며 
이를 활용하여 산
출물을 비교우위적
으로 산출해 내는 
능력

국가경쟁력을 지수
화 해서 산출화해 
놓은 값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WEF)

WEF의 국가경쟁
력 점수

행복감
일상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

UN의 행복지수 
(Happiness Index)

World Happiness 
Report (2013)

2010-2012년의 
평균값임. 6년 모
두 동일 값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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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1) 분권화 수준 측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권화 수준 측정은 조세분권과 지출분권 등 두 개의 지표값을 

산출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를 위해서 두 지표값을 우선 OECD database 에서 구한 뒤 조세

자율성 지표값을 가중치로 활용하여 각 지표값을 구하며 이 두 개의 평균값을 재정분권화 값

으로 정한다. 

2) 분권화 관련 정책변수 영향관계 측정

분권화 관련 정책변수들의 영향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적 연구모형을 

제시한다.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위의 가설적 모형을 분석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첫째, SPSS 18.0을 활용하여 1인당 

GDP, 분권화(조세분권, 지출분권), 사회책임성, 사회자본, 규제수준, 부패수준, 지니계수, 정

책투명성, 행복도, 국가경쟁력의 기술통계와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둘째, AMOS 

20.0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는 계수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hood Method)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평가방법에는 χ²검증을 이

용하는 방법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χ²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상당히 엄격하므로 χ²검증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모형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 연

구에서는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였으며, 적합도 평가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GFI, NFI, 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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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으며, 기준은 .9이상이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문수백, 2009). 셋째, 가설적 모델이 자료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교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확인하여 그 값이 4 이상인 교정지수를 가진 경로를 추가하는 식으로 모형수정을 

시도하여 모델의 간명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적합 모형을 탐색한다. 그리고 각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경로의 의의도와 설명력(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을 살펴보았다. 

넷째,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중심으로 1인당 GDP와 

분권화가 행복도와 국가경쟁력에 이르는 경로에 사회적책임성, 사회자본, 규제수준, 부패수

준, 지니계수, 정책투명성이 어떠한 간접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부트스트랩은 모수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구조모형의 모든 모수추정

치들의 표본분포를 추정하여, 근사적인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 유의확률을 구하는 유용한 방

법이다(김계수, 2007). 

Ⅳ. 연구 결과

1. 분권화 수준

분권화 수준은 조세 분권화와 지출 분권화 값을 이용하며, 이러한 값 산출에 조세자율성 

지표 값을 같이 적용하기로 한다 함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먼저, OECD에서 산출하고 

있는 조세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량권 비중값을 이용한다. 10개 항목에 대하여 지

방정부의 재량권이 강한 순서대로 항목별 %에 대한 역 가중치를 부여하고 합산 점수를 구한

다. 이 10개의 카테고리가 등간척도라고 가정하고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가장 강한 첫 번째 

항목의 비율에는 비율에는 10을 곱하고 두 번째 항목에는 9를 곱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1씩 차등을 두어 곱한 다음 전체 합산 값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산출된 값을 조세자율성 가중치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한다. 이 값을 

2012년 기준의 OECD 국가들의 지방세의 비율 및 지방지출의 비율에 적용하여 분권정도를 

재산출 해 본 결과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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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세자율성 가중치, 지방세 및 지방지출 비율

자료: OECD database (fiscal decentralization) 2012년 기준
주: 일부 국가들의 경우는 조세자율성 값은 있으나 지방지출 비율등의 자료가 없어서 제외되었음. 

먼저 각국의 조세자율성 가중치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국가명
조세자율성가

중치
지방세비율 지방지출비율 조세자율성 지출자율성

Austria 0.49 4.75 30.50 2.34 15.05 

Belgium 1.00 9.92 36.39 9.88 36.24 

Canada 0.93 49.52 66.45 45.84 61.51 

Czech 0.80 1.26 23.01 1.01 18.41 

Denmark 0.84 26.52 61.63 22.17 51.52 

Estonia 0.43 13.07 25.07 5.67 10.88 

Finland 0.85 22.81 40.34 19.29 34.12 

France 0.85 13.23 20.66 11.20 17.49 

Germany 0.48 29.81 38.72 14.41 18.72 

Hungray 0.69 6.27 18.71 4.31 12.85 

Iceland 0.75 26.67 28.79 19.97 21.56 

Italy 0.66 16.63 29.45 10.98 19.44 

Korea 0.67 15.81 43.25 10.52 28.77 

Luxembo 0.79 3.99 11.60 3.16 9.18 

Mexico 1.00 3.57 45.34 3.57 45.34 

Netherla 0.87 3.59 32.12 3.14 28.06 

Norway 0.79 12.58 33.65 9.91 26.52 

Poland 0.55 12.45 30.98 6.86 17.06 

Portugual 0.65 7.12 12.42 4.66 8.13 

Slovak 0.81 3.02 16.78 2.45 13.62 

Slovenia 0.38 11.12 19.86 4.22 7.53 

Spain 0.80 41.92 40.49 33.66 32.51 

Sweden 0.90 36.62 48.65 32.96 43.79 

Switzerland 1.00 39.76 57.94 39.76 57.94 

UK 0.80 4.90 26.08 3.92 20.86 

US 1.00 35.47 47.25 35.47 47.25 

평균 0.76 17.40 34.08 13.89 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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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ECD 국가들의 조세자율성 가중치

위의 그림을 보면 OECD 26개국의 조세 가중치 평균이 0.76 정도이며 우리나라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0.67 수준이다. 한편 아래 그림은 2012년 기준의 지방세가 전체 세입에서 차

지하는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3> 26개국의 지방세 비율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2012년 기준 26개 국 평균은 17.40 인데 우리나라는 15.81로서 약

간 평균에 미달되고 있다. 이 값에 조세자율성 가중치를 곱한 값을 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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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6개국의 조세 자율성

한편, 지방지출 면에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바 2012년 기준의 지방지출의 비율을 그래

프로 단순하게 나타내 보면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5> 지방지출 비율

지방지출 면에서 보면 26개국 평균은 34.08%인 바 우리나라는 43.25%로서 평균보다 높

다고 할 수 있다. 다시 이 지방지출 비율에 조세자율성 지표값을 곱하여 일정한 제약요인을 

감안하여 보면, 아래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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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출 자율성

이러한 조세자율성 값과 지출자율성 값은 서로 값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 지표별 평균

값을 구해서 평균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상대적인 값을 구하고 이 값들을 합산하여 2로 나

눈 값을 활용하고자 한다. 즉, OECD 평균값을 100이라고 할 때 각 국가들의 상대적인 위치

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조세분권과 지출분권 정도를 구해 보았으며 이 두 가지

를 합산하여 활용한 각 국가들의 분권점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5> 분권점수

국가 조세분권 지출분권 분권수준

Austria 16.88 55.56 36.22

Belgium 71.12 133.79 102.46

Canada  330 227.04 278.52

Czech   7.24 67.95 37.59

Denmark 159.6 190.19 174.89

Estonia 40.84 40.16 40.5

Finland 138.9 125.96 132.43

France  80.64 64.57 72.6

Germany 103.77 69.12 86.45

Hungray 31.01 47.44 39.23

Iceland 143.79 79.59 111.69

Italy   79.03 71.75 75.39

Korea   75.73 106.2 90.97

Luxembo 22.75 33.89 28.32

Mexico  25.71 167.38 96.55

Netherla 22.6 103.58 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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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상대적 분권수준 값

위의 표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분권수준은 조세분권과 지출분권 면에서 

비교대상인 OECD 26개 국가들의 평균을 100으로 보았을 때 90.97로서 평균에 미달되는 상

태라고 할 수 있다.  

2. 분권화 정책변수들 영향관계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아래 표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들의 기초통계값이 나타나 있다. 2008년도에서 

2013년까지의 6개년 연도 값을 통합하여(pooling)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분권화 지표는 상

대적 분권화 값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의 비율과 지방지출 비율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표  6>과 같이 26개국의 2008년도에서 2013년도 자료의 1인당 GDP의 평균은 

40718.88이었고, 조세분권은 16.06, 지출분권은 32.88, 사회적책임성은 5.60, 사회자본은 

Norway  71.37 97.88 84.62

Poland  49.39 62.99 56.19

Portugua 33.56 30 31.78

Slovak  17.62 50.26 33.94

Slovenia 30.36 27.8 29.08

Spain   242.3 119.99 181.15

Sweden  237.28 161.63 199.46

Switzerl 286.27 213.88 250.08

UK      28.21 77.02 52.62

US      255.35 174.42 214.88

평균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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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규제수준은 7.38, 부패수준은 5.28, 정책투명성은 4.72, 행복도는 .76, 국가경쟁력은 

4.90이었다. 26개국의 2008년도에서 2013년도 자료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국의 값을 비교해보

면, 지출분권, 사회적책임성, 국가경쟁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의 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2008년도-2013년도)

변수 한국
26개국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인당 GDP 20053.04 7818.62 115731.35 40718.88 23087.78

분권화
조세분권 16.34 1.01 49.52 16.06 13.46

지출분권 43.88 5.49 66.45 32.88 15.19

사회적책임성 6.06 3.38 7.77 5.60 1.07

사회자본 6.05 3.79 8.55 6.38 1.35

규제수준 6.77 5.38 8.60 7.38 .69

부패수준 3.91 .68 9.29 5.28 2.41

정책투명성 4.19 1.30 8.11 4.72 1.75

행복도 .61 .47 .91 .76 .13

국가경쟁력 5.01 3.86 5.74 4.90 .49

가장 최근 자료인 2013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26개국의 평균은 1인당 GDP 40.295.24, 조

세분권 16.31, 지출분권 32.30, 사회적책임성 5.73, 사회자본 6.59, 규제수준 7.50, 부패수준 

5.43, 정책투명성 4.92, 행복도 .76, 국가경쟁력 4.89였다. 2013년도 28개국의 평균을 기준으

로 한국의 값을 비교해보면, 지출분권, 사회적책임성, 국가경쟁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의 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2013년도)

변수 한국
28개국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인당 GDP 22541.43 10070.19 108726.26 40295.24 24438.27

분권화
조세분권 15.81 1.09 49.52 16.31 14.11

지출분권 43.25 5.98 66.45 32.30 15.51

사회적책임성 4.76 4.17 7.47 5.73 1.07

사회자본 5.18 4.07 8.44 6.59 1.35

규제수준 6.90 5.40 8.60 7.50 .69

부패수준 4.74 .97 9.29 5.43 2.53

정책투명성 4.65 2.09 7.73 4.92 1.79

행복도 .61 .47 .91 .76 .14

국가경쟁력 5.01 3.93 5.67 4.89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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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변수들 간의 상호상관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8>과 같이 ρ<.05와 ρ<.01 수준에서 1인

당 GDP와 지출분권, 조세분권과 지니계수, 그리고 지출분권과 지니계수만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모든 변수는 서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 1인당 GDP 1

2. 조세분권 .226** 1

3. 지출분권 0.143 .773** 1

4. 사회적책임성 .669** .361** .511** 1

5. 사회자본 .660** .380** .466** .896** 1

6. 규제수준 .344** .454** .549** .510** .563** 1

7. 부패수준 .696** .468** .439** .793** .867** .609** 1

8. 지니계수 -.331** -0.07 -0.031 -.389** -.349** -.261** -.310** 1

9. 정책투명성 .633** .396** .462** .793** .818** .514** .838** -.342** 1

10. 행복도 .490** .387** .310** .450** .604** .372** .630** .178* .403** 1

11. 국가경쟁력 .623** .535** .584** .777** .878** .633** .869** -.313** .801** .617** 1

* ρ<.05, ** ρ<.01

2. 연구모형 검증 결과

1인당 GDP와 분권화가 사회적책임성, 사회자본, 규제수준, 부패수준, 지니계수, 정책투명

성을 거쳐 행복도와 국가경쟁력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모형 검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지수 χ² GFI NFI IFI CFI

기준 확률값 .05이상 .9이상 .9이상 .9이상 .9이상

최종모형 108.832(df=18, ρ=.000) .897 .940 .950 .949

본 연구에서 가설을 바탕으로 설정한 초기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²=165.515(df=21, 

ρ=.000), GFI .854, NFI .909, IFI .920, CFI .918로 GFI 적합도 지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정지수가 4를 초과한 오차항 e1과 e6, e6과 e8, 그리고 e9과 

e10을 확인 후 공분산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김계수, 2007)되어 양방향 화살표로 연결하

였다. 수정을 거친 최종모형의 구체적인 적합도 지수는 χ²=108.832 df=18, ρ=.000, GFI 

.897, NFI .940, IFI .950, CFI .949이다. 최종 경로모형은 [그림 8]과 같으며, 경로계수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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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8> 최종 모형

               * 주 1: 진한선이 유의한 경로이며 표준화계수임.
               * 주 2: * ρ<.05, ** ρ<.01, *** ρ<.001 

외생변수에 해당하는 1인당 GDP는 국가경쟁력을 제외하고, 사회적 책임성(β=.185, ρ

=.000), 사회자본(β=.614, ρ=.000), 규제수준(β=.201, ρ=.000), 부패수준(β=.282, ρ

=.000), 정책투명성(β=.171, ρ=.005), 행복도(β=.181, ρ=.003)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분권화는 사회적 책임성(β=.164, ρ=.000), 사회자본(β=.364, ρ=000), 규

제수준(β=.487, ρ=.000), 정책투명성(β=.107, ρ=.031), 국가경쟁력(β=1.027, ρ=.000)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책임성은 모든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자본은 사회적책임성(β=.701, ρ=.000), 부패수준(β=.612, ρ

=.000), 정책투명성(β=.493, ρ=.000), 행복도(β=.460, ρ=.000), 국가경쟁력(β=.403, ρ

=.000)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리고 규제수준은 행복도와 국가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패수준은 행복도(β=.514, ρ=.000), 국가경쟁

력(β=.323, ρ=.000)에, 지니계수는 행복도(β=.402, ρ=.000)에, 그리고 정책투명성도 행복

도(β=-.446, ρ=.000)에 직접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기 위한 총효과(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분해는 <표 >와 같

다. 유의한 총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인당 GDP는 ρ<.05 수준에서 사회적 책임성에 

β=.615, 사회자본에 β=.614, 규제수준에 β=.201, 부패수준에 β=.728, 정책투명성에 β

=.586, 행복도에 β=.541, 국가경쟁력에 β=.558의 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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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는 사회적 책임성에 β=.419, 사회자본에 β=.364, 규제수준에 β=.487, 부패수준에 

β=.347, 정책투명성에 β=.363, 행복도에 β=.205, 국가경쟁력에 β=1.34의 총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자본은 사회적 책임성에 β=.701, 부패수준에 β=.642, 정책투명

성에 β=.621, 행복도에 β=.513, 국가경쟁력에 β=.645의 유의한 총효과가, 규제수준은 부

패수준에 β=.155, 행복도에 β=.106, 국가경쟁력에 β=.120의 유의한 총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패수준은 행복도에 β=.514, 국가경쟁력에 β=.323, 지니계수는 행복도

에 β=.402, 정책투명성도 행복도에 β=-.446의 유의한 총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행복도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변수들의 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1인당 gdp → 사회적책임성 .185*** .430* .615**

1인당 gdp → 사회자본 .614*** - .614***

1인당 gdp → 규제수준 .201*** - .201***

1인당 gdp → 부패수준 .282*** .446* .728**

1인당 gdp → 정책투명성 .171** .415* .586**

1인당 gdp → 행복도 .181* .360* .541*

1인당 gdp → 국가경쟁력 .050 .508* .558*

분권화 → 사회적책임성 .164*** .255* .419**

분권화 → 사회자본 .364*** - .364***

분권화 → 규제수준 .487*** - .487***

분권화 → 부패수준 .031 .316* .347*

분권화 → 지니계수 -.002 - -.002

분권화 → 정책투명성 .107* .256* .363*

분권화 → 행복도 .009 .196* .205*

분권화 → 국가경쟁력 1.027*** .313* 1.34**

사회적책임성 → 부패수준 .183 - .183

사회적책임성 → 정책투명성 .043 - .043

사회적책임성 → 행복도 - -.060 -.060

사회적책임성 → 국가경쟁력 - .024 .024

사회자본 → 사회적책임성 .701*** - .701***

사회자본 → 부패수준 .612*** .030 .642***

사회자본 → 정책투명성 .493*** .128 .621***

사회자본 → 행복도 .460*** .053 .513***

사회자본 → 국가경쟁력 .403*** .242* .645***

규제수준 → 부패수준 .155*** - .155***

규제수준 → 행복도 .027 .079* .106*

규제수준 → 국가경쟁력 .070 .050* .120*

부패수준 → 행복도 .514*** - .514***

부패수준 → 국가경쟁력 .323*** -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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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ρ<.05, ** ρ<.01, *** ρ<.001

1인당 GDP와 분권화가 행복도와 국가경쟁력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랩을 활용한 변수들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중심으로 상세 분해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행복도와 국가경쟁력에 대한 간접효과의 상세 분해

경로 간접효과 크기

1인당 GDP → 사회자본 → 행복도 .282

1인당 GDP → 부패수준 → 행복도 .145

1인당 GDP → 정책투명성 → 행복도 -.076

1인당 GDP → 사회자본 → 부패수준 → 행복도 .193

1인당 GDP → 사회자본 → 정책투명성 → 행복도 -.135

1인당 GDP → 규제수준 → 부패수준 → 행복도 .016

분권화 → 사회자본 → 행복도 .167

분권화 → 정책투명성 → 행복도 -.048

분권화 → 사회자본 → 부패수준 → 행복도 .115

분권화 → 규제수준 → 부패수준 → 행복도 .039

1인당 GDP → 사회자본 → 국가경쟁력 .211

1인당 GDP → 부패수준 → 국가경쟁력 .091

1인당 GDP →  사회자본 → 부패수준 → 국가경쟁력 .121

1인당 GDP →  규제수준 → 부패수준 → 국가경쟁력 .010

분권화 → 사회자본 → 국가경쟁력 .247

분권화 → 사회자본 → 부패수준 →  국가경쟁력 .121

분권화 → 규제수준 → 부패수준 → 국가경쟁력 .024

 

간접효과는 잠재변수들 간의 직접효과를 곱한 것이다. 우선 1인당 GDP에서 행복도에 이

르는 간접 경로 증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경로는 ‘1인당 GDP → 사회자본 → 행복도’ 

경로로 효과는 .282였다. 그리고 분권화에서 행복도에 이르는 간접 경로 중 가장 높은 영향

력을 가지는 경로는 ‘분권화 → 사회자본 → 행복도’로 .167의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1인당 GDP에서 국가경쟁력에 이르는 간접 경로 중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경로는 

‘1인당 GDP → 사회자본 → 국가경쟁력’ 경로로 효과는 .211이었다. 그리고 분권화에서 국

가경쟁력에 이르는 간접 경로 중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경로는 ‘분권화 → 사회자본 → 

국가경쟁력’로 .247의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1인

지니계수 → 행복도 .402*** - .402***

지니계수 → 국가경쟁력 -.023 - -.023

정책투명성 → 행복도 -.446*** - -.446***

정책투명성 → 국가경쟁력 .054 -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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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GDP와 분권화에서 행복도와 국가경쟁력에 이르는 경로에는 사회자본이 가장 중요한 매

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정책적 함의와 결론

지방분권화는 행정적 분권, 정치적 분권, 재정적 분권을 일반적으로 포함한다. 그러나, 행

정적 분권이나 정치적 분권 등은 국가별 비교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재정분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나 상대적으로 비교가 용이한 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적 분권화에 초점을 

맟추어 그동안 주로 활용하였던 총 조세수입 중 지방세 비율이나 정부지출 중 지방정부의 지

출비율이라는 전통적인 방법에다가, 조세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량권정도라는 지표를 가중

치로 적용하여 국가별 분권점수를 도출해서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재정분권화 정

도는 OECD 평균의 약 90%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수는 단순히 조세의 

재량권과 관련한 조세자율성 가중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OECD 평균 대비 88% 수준과 거

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조세분권과 지출분권 중 조세분권 부분이 OECD 

평균에 많이 미달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권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아울러, 분권화가 국가경쟁력이나 국민행복과 같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을 시행

해 본 결과, 분권화는 국민행복도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국가경쟁력에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미치며 여러 가지 정책변수들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

나고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해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지방분권 수준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이 필요하다. 지방분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수준이 외국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입장에서의 문제인

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재정분권에 초점을 맟추어 볼 경우, 지방정부의 조세와 지출측면에

서 우리나라는 자료비교가 가능한 OECD 26개 국가들 평균수준이 되지 못하고 26개 OECD 

평균의 약 90% 수준이다. 

둘째, 분권화는 국가정책 변수들을 긍정적으로 개선시키기 때문에 강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분권화는 국가경쟁력 향상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다른 변수들에 비

하여 가장 큰 직접적 효과를 미친다. 뿐만 아니라 분권화는 직접적으로 사회적 책임성을 증

가시키고 사회자본을 육성하며 규제완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 나아가서 정책의 투명성 

개선에도 직접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간접적인 효과면에서 보더라도 분권화는 사회자본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사회자본 증가가 

다시 국민행복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아울러, 분권화는 사회자본을 증가시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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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간접적 증가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과정

에서 보듯이 분권화자체가 국가경쟁력이나 국민행복도 증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순기능

적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국가정책적인 측면에서 분권화를 강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

하다. 최근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규제완화도 분권화를 추진하게 되면 개선이 수반되는 

효과라는 점도 발견된다.

셋째, 분권화 수준의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재정분권화 수준에서 보듯이, 분권

화는 직접 국가경쟁력 수준을 향상시키고, 간접적으로도 다른 정책변수에 영향을 미쳐서 가

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국민행복감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국민행복도의 향상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분권수준을 어느 정도로 향상시킬 것

인 지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적 관점에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분권을 추진하더라도 중간의 매개변수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자본과 같은 변수들

을 향상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단기적으로 개선될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윤

리적 행위, 상호 신뢰 등과 같은 사회자본 개선노력이 있어야 국민행복도 수준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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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분권화 영향 분석 모델의 수식 구성 (예시)

Name Definition

1인당 GDP 4076.41392761 * DELAYPPL ( 국가경쟁력, 1, 5.01)* 

19028/20422.83377733

국가경쟁력 (0.0002453136537639*'1인당 GDP'+1.231463550524*

'부패 수준' + '분권 수준'

*0.2476279389084+0.8358408559082*'사회 자본'

+ 8.22774518*DELAYPPL( 행복도,1, 0.608))/5 

* 7.1/5.632626075653*5.53/6

규제 수준 ('1인당 GDP'* 0.0003371841012623 +'분권 수준'

*0.3445695052436)/2 * 9.48/ 9.900287298052

부패 수준 (0.0001906357740751*'1인당 GDP'+  '규제 수준'

*0.59107246+0.5831437935482*'사회 자본'+'사회적 

책임 '*0.6166263526565)/4 * 5.61/6.019414462541

분권 수준 ('1인당 GDP'*0.0009686515192371 +DELAYPPL ( 국

가 경쟁력, 1, 5.01)*4.074453987843)/2 *

 20.4272/19.42225779357

사회 자본 ('1인당 GDP'*0.0003142725659444 +'분권 수준'

*0.2927472916328)/2* 8.68/8.675802558855

사회적 책임 ('1인당 GDP'*0.000309334656869 + '사회 자본'

*1.030362815563+ '분권 수준'*0.30186710)/3 * 

8.9636/8.850375157969

정책투명성 (0.0002060167374793*'1인당 GDP'+'분권 수준'

*0.2172947721462+0.6403656333682*'사회 자본'+국

가

경쟁력*0.8961328124423)/4 * 

4.1002/5.167711798536

지니계수 31.6

행복도 ( 0 . 0 0 0 0 2 9 7 1 1 2 9 4 5 5 8 8 7 * ' 1 인 당 

GDP'+0.1497267010039*' 부패 수준'+'사회 자본

'*0.1016384036859+지니계수

*0.01924051+국가경쟁력*0.1213572854323 + 

0.13251384*정책투명성)/6 * 0.718/0.681313869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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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변수상호 영향관계 추정치 오차율(주요 변수 예시)

MAPE_Estimate of Decentralization by GDP Parameter_GDP_Decentralization

9.97 % 0.0009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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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E_Estimate of Regulation by GDP Parameter_GDP_Regulation by GDP

6.55 % 0.0003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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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E_Estimate of Corruption by GDP Parameter_GDP_Corruption by GDP

6.74 % 0.0001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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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 of Corruption by GDP

MAPE_Estimate of Transparency by GDP Parameter_GDP_Transparency

10.01 % 0.000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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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 of Transparency by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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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E_Estimate of Happiness by GDP Parameter_GDP_Happiness

8.44 % 0.0000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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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E_Estimate Competitiveness by GDP Parameter_GDP_Competitiveness

7.75 % 0.0002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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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1)

이문수(대구가톨릭대학교)

Ⅰ. 머리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경제

적 가치를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자유나 정의를 목숨을 바치면서

까지 지켜야 할 가치로 여긴다. 어떤 사람은 고가품을 소비하면서 삶의 달콤함을 즐기지만 

또 어떤 사람은 청빈하고 가난한 수도승의 삶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종교적 가치가 정치영역에 침투하는 것을 경계하지만 또 다른 이는 종교적 신념

을 위해서 정부를 전복하려고 한다.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

서 집단의 속성으로 변하면서 가치 추구의 의미는 정치적 색깔을 띠게 된다. 특정한 가치를 

중심으로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 집단은 자신의 존립의 기반이 되는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자

신의 정체성(identity)의 문제로 보아 그 가치에 도전하는 집단에 맞서서 치열한 투쟁을 전개

하는 것이다.

계몽주의적 기획의 성공과 그에 따른 문화적 탈주술화(disenchantment)가 세상을 도구적 

이성이 지배하는 일면적(one-dimensional) 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비록 세계

적 수준에서 맹위를 덜치는 자본주의의 위상은 그대로일지라도 근본주의적 종교의 부활과 계

급, 인종, 민족, 젠더, 섹슈얼리티 등에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최근의 경향은 사람

들의 삶을 재주술화(reenchantment)시키고 있는 것이다. Max Weber의 말처럼 우리가 사는 

지금은 죽은 줄 알았던 신들이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서 서로 간에 목숨을 건 투쟁을 재개

하는 시대인 것이다.1) 그리고 가치들 간의 치열한 투쟁은 페미니스트들의 “개인적인 것이 정

치적인 것이다(the personal is political)”라는 명제가 피부에 와 닫는 것으로 느끼게 만든다. 

지난여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우리사회를 분열시켰던 정부와 유족들 간의 갈등 역시 서

로 화해하기 힘든 가치들의 충돌이었다.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정부와 성역 없는 진

* 본 논문은 미완성 논문입니다. 저자의 허락이 없는 인용을 금지합니다.

1) 이 부분에 대한 Max Weber(1970; 149) 진술을 들어보자: “오늘날 매일의 일상생활은 종교에 도전

한다. 많은 신들이 그들의 무덤 밖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탈주술화되었고 그러므로 비인격적 힘

이 되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힘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며 서로 간에 영원한 투쟁을 

다시 전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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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사를 통한 정의의 실현을 바라는 유족들 간의 갈등은 서로의 양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치들의 충돌인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회 안에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고 이것들이 집단의 형성을 통해 스스

로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을 가치다원주의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사회 구성 원리로 보고 있다. 그리고 분쟁의 내용이 이익이 되었던 가치가 되었던 정치적 공

론의 장에서 민주주의적 절차에 충실하면서 당사자 집단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

(consensus)를 도출할 수 있다고 믿는 점에서 현대 많은 민주주의 이론들은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John Rawls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명히 구분한 다음 개인들은 사적 영역에서

는 자신들만의 고유한 가치를 주장할 수 있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그가 말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공의 관점에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Jürgen Habermas는 그

가 말하는 담론 윤리, 즉 정부의 어떠한 입법이나 정책도 그것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가치의 충돌도 이성적인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합

의 형성을 가로막지는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서로 간에 생각, 의견, 가치 등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펼치면서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강한 주장에 그렇지 못한 주장들이 양보를 하는 과

정을 거치면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론을 우리는 심의민주주

주의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이론들이 전정치적(pre-political)

으로 형성된 이익(interest)들의 대립과 결집을 문제시하고 있다면 심의민주주의 이론은 가치

다원주의 사회에 걸 맡게 이익이 아닌 상충하는 가치나 생각들 간에 대화와 설득을 통한 합

의형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이론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학에서 발전한 심

의 민주주의 이론은 행정학 분야에도 점차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데, 특히 국가나 지역 수준

에서의 거버넌스의 성공을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행위자들 간의 파트너쉽 또는 합

의 형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행정학자들의 관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정정화, 2011; 정무

권, 2011).

본 논문은 이와 같이 가치다원주의 사회의 파괴적 가능성을 극복하는 기제로서 또는 정부

와 국민 간에 새로운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의 심의민주주의 이론

이 진정한 민주주의 이론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써진 것이다. 심의민주주의 이

론을 철학적으로 정초시킨 Habermas의 이론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본 연구는 그의 심의민주

주의 이론이 전제로 삼고 있는 가정, 특히 합의형성과 합리성에 대한 가정은 민주주의의 본

질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진정한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장애

로 작용한다는 점을 명백히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철학적, 이론적 자원은 그동안 행정학 연구

에서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도외시되었던 후기구조주의 관점을 적극 수용하는 학자들의 

주장에 기초를 두고 있다. Hannah Arendt, Jacque Derrida, Chantal Mouffe, William 

Connolly, 그리고 Bonnie Honig 등의 학자들은 서로 간에 구체적인 주장은 다르더라도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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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민주주의에서 합의형성이 지니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들

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핵심적 특징은 양립하기 어려운 다양한 가치들 간의 경쟁과 충돌에 있

는 것으로, 심의민주주의 이론에서처럼 합의를 민주주의 과정의 최종적 목표(telos)로 설정하

는 것은 결국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합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배제되거나 도중에 탈락하는 수

많은 타자를 양산하면서 민주주의 체제를 닫힌 체제로 고착화시킨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Habermas의 담론윤리에 기초한 심의민주주

주의 이론을 그것이 기초한 철학적 전제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심의

적 민주주의 이론보다 가치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이론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쟁

의적 다원주의(agonistic pluralism) 이론의 핵심 주장들을 앞 장의 Habermas의 주장을 극복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할 것이다. 

Ⅱ. 심의민주주의 이론의 철학적 전제에 대한 비판 -

Habermas의 주장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 하버마스의 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민주주의 이론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심의(deliberation)와 합의(consensus)에 지나친 무게를 둠으로써 다원적 가치가 서

로 갈등하는 상황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급진적 우연성(radical contingency)을 설명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보편적 규범질서에 동화되기 어려운 차이(difference)를 이론틀 내부로 포섭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치 다원적 사회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스

스로 주장하는 하버마스의 심의민주주의 이론은 현재의 가치 다원주의 사회의 본질을 회피하

고 있는 것으로 사회관계에 존재하는 적대성(antagonism)과 결정불가능성(undecidability)을 

애써 외면함으로써 가능한 이론인 것이다(Mouffe, 1997: 27). 아래에서는 합의형성을 목표로 

하는 Habermas의 심의민주주의 이론을 네 가지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본다.

1. 합의 형성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이며 동시에 목표 지점이다.

심의민주주의 이론으로 진행하는 그의 보편적 화용론에 기초한 의사소통 이론은 방법론적

으로 (재)구성주의에 입각해 있다. Habermas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우리가 민주주의적이고 

입헌적 토론에 참여한다면 항상 이미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재구성적(reconstructive) 분석을 추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Carlehenden and Gabriels, 

2002: 242). 그의 (재)구성주의는 말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 인간의 능력 속

에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직관적이고 전이론적(pre-theoretical) 가정들을 드러내 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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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론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민주주의 이론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상화(idealization)’가 등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이나 합의에 대한 그의 태도가 

어떤 선험적 전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하는 가정들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언어를 사용해서 일

상생활은 하는 사람들은 언어사용 자체가 전제하는 가정들, 즉 상호이해를 추구하며 합의의 

형성을 추구한다는 점을 공동체 생활의 규범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Habermas의 (재)구성주의는 일상적 언어사용에서 전제되는 몇 가지 근본적 

속성을 선택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다른 종류의 행위보다도 의사소통적 행위의 중요성을 인식

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그 의사소통 행위의 고유한 속성을 기초로 하여 담론윤리(discourse 

ethics)를 도출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담론윤리를 기초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의이론이 등장

하는 것이다.

Habermas에게 합의는, 비록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

여 상호소통 하는 한 도달해야할 궁극적 지점이다. “언어적으로 구조화되는 생활 형식 안에

서 타당성을 주장하는 모든 것들에게 언어를 사용한 상호이해의 추구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다”(Habermas, 1992: 139-40). 합의는 언어 안에 내재하면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

건이면서 동시에 의사소통의 궁극적 목표인 것이다. Habermas에 따르며, 합리적 합의 형성은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모든 의사소통행위의 피할 수 없는 전제인 것이다.

그러나 Habermas의 합의를 무조건으로 지향하는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구성적 접근의 아포

리아는 그가 자신의 이론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이상적 담화상황(ideal speech situation)”

이 화해하기 힘든 양면성을 지니면서 나타난다. Habermas가 타당성 주장(validity claim)과 

관련하여 대화자들이 아무런 왜곡이나 강제 없이 자유롭게 상호 검증하며 합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을 말하는 이상적 담화상황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시작할 때 전제하는, 즉 언어

사용에 고유하게 존재하는 유사 선험적(quasi-transcendental) 경향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

나 이 경향은 동시에 의사소통이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도 이해될 수 있다. 즉, Habermas의 

이상화는 한편에서는 의사소통에 내재하면서 그의 담화이론을 가능하게 만드는 “반사실적 가

정(counterfactual assumption)”으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우리의 의사소통이 지

향해야 하는 목표지점 또는 의사소통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잣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언어를 통해 상호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언어 사용 속에 이미 이상적 담

화상황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현재 우리의 상호 의사소통 속에는 실현되지 않

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전한 실현은 불가능한 것으로의 하나의 이상(ideal으)으로 이상적 담화

상황을 상정하는 Habermas의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 합의를 형성시키는 자율성, 상호호혜성과 같은 사람들의 행위규범이 이미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건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Habermas의 모순적인 주장은 해결하기 어려운 아포리아

인 것으로, 다음에 볼 그의 담화론적 심의 민주주의 이론이 사회적 현실과는 유리된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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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다.

2. 다원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은 심의(deliberation)에 있다.

Habermas의 심의민주주의 이론은 그의 담론원칙(D)에서 출발한다. 이 담론원칙은 “모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합리적 담론의 참여자로서 동의할 때에만 그 행위 규범

은 타당한 것이다”로 표현되는 것으로, 심의적 절차나 결과가 민주적인 것이지를 결정하는 

좌표의 역할을 하는 원칙이다(Habermas, 2001: 107). 이 원칙은 어떤 정책이나 법규 등에 영

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물질적, 이념적 이익을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반영해야만 한

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참여적인 측면보다는 모든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합의를 더욱 강조

하는 원칙이다. Habermas의 급진적 민주주의 사상은 바로 이와 같이 입법부나 행정부에서의 

법과 정책 결정 모두 궁극적으로는 그 법이나 정책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합의에 의

해서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점에서 타나난다. “입법의 담론적 과정에

서 모든 시민들의 동의를 받는 법규만이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Habermas, 2001: 110).

민주주의 이론을 구축하면서 생활세계에서의 합의를 추구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다른 어떤 

행위(예를 들어 체제에서의 전략적 행위) 보다도 우위에 두는 것은 Habermas가 존재론적 관

점에서 정치의 최고의 목적을 심의과정을 통한 합의형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Habermas

에게 심의는 정치의 존재 이유인 것으로, 정치는 모든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서 심의규칙을 

포함한 모든 안건에 대한 “끝이 없는 대화” 과정인 것이다. 정치의 핵심을 구성하는 “합리적 

담론이란 모든 영향 받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과 모든 이익에 대한 동등한 고려를 확실하게 

하는 과정”(Habermas, 2001: 33)인 것이다. 그리고 이 심의는 위에서 본 이상적 담론 상황을 

전제로 한다. 개방성과 모든 당사자의 포함, 의사소통 권리의 대칭적 분배, 오직 더 나은 주

장(better argument)의 힘만이 결정력을 지니게 되는 상황, 그리고 진술의 정직성이 담보되는 

이상적 담론상황에 대하여 Habermas는 그것이 반사실적이고 상당히 이상적인 것이라도 실제 

심의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가정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Habermas

는 그것이 관찰자의 눈에는 비현실적으로 보일지라도 이상적 담론 상황은 실제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현실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심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상적 담론 상황의 실현가

능성에 대한 의문을 모두 버려야 하고 그가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한 상대방의 합리성, 책임

성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심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참여자들에게 자신

의 타당성 주장의 우월성을 확신시켜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더 

나은 주장의 강제성 없는 힘(forceless force of the better argument)”인 것이다.     

Habermas는 심의에서 중요한 것이 the best argument가 아닌 the better argument라고 하

면서 심의의 결과는 닫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점에서 그의 심의민주주

의 이론은 정치적 상황의 가변성이나 우연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론이 아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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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ermas는 합리적 심의를 특정한 형태의 의사소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그가 의사소통

이 가능한 조건으로 전제하면서 동시에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이상적 담론상황 때문에 등장

하는 제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3. 가치 다원적 사회에서는 보편적 규범만이 진정한 규범이다.

뒤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결정불가능성(undecidability)”은 후기구조주의 학자들이 결정 상

황의 아포리아를 규정하는 개념으로, 의사결정이 단순하게 규칙의 적용이나 절차의 준수가 아

닌 진전한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 상황의 특수성과 그 상황을 초월하는 보편적 원칙에 대

한 추구 사이에서 선택을 위한 고통의 순간을 거쳐야만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점에 있

어서 Habermas의 입장은 분명하다. 심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결정은 보편적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Habermas는 보편적인 규범을 찾기 위한 심의에 참여하는 사

람들에게 자신이 처한 특수한 환경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모든 사람

들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관점에서 의사소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Habermas(2001: 20-1)는 

비록 결정이 모든 맥락을 초월해야하고 동시에 “여기 지금 (here and now)” 적용돼야 하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의 확고한 입장은 심의 과정에서 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여자는 반드시 자신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과 유일성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심의에 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맥락을 벗어나서 타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심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전통을 타자의 시선을 통해서 보려는 공유된 의지가 없다면 합의형성은 불가

능할 것을 직관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Habermas, 2003: 292). 따라서 

Habermas에게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 관점의 교환(mutual perspective taking)”은 심의 과정

에서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로 되는 것이다.

과연 구체적 상황을 초월하는 보편적 규범 원칙을 찾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일

까, 그리고 우리는 타자의 관점을 채택함으로써만 보편적 규범원칙에 합의할 수 있을까? 내

가 타자의 관점을 택하는 것은 타자를 ‘나(I)’라는 동일자로 환원시키면서 그의 존재의 특수

성과 유일성을 침범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반드시 대칭적이며 상호 호혜적으로만 타자를 

인정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비대칭적, 일방적 관계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더욱 윤리적 방법은 아닌가? 이와 같은 질문은 우리 모두가 일반화된 타자의 관점에서 

심의과정에 참여해서 서로 간의 합의 형성을 통해 보편적 규범을 찾아야 한다는 Habermas의 

주장에 대하여 제기되는 질문들이다. 그러나 본 논문과 관련해서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와 

같이 가치 다원화 되면서 사람이나 집단들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을 찾아야 한다는 Habermas(1990: 205)의 주장이다.

사회의 문화적 가치가 다원화되어 있지 못한 사회, 즉 구성원의 동질성이 이질성을 압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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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되는 사회에서 보편적 규범을 찾는 합의는 그렇지 못한 사회보다는 쉽다고 생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30년 전의 우리사회에서는 단일민족의 가치가 너무나 우월하여서 다민

족, 다인종에서 나오는 문화적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문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과연 우리를 단일민족으로 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누구도 동의하는 

답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우리 사회가 2-30년 전에도 

단일민족 사회는 결코 아니었으며 단지 사람들 간의 ‘차이’가 억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

인 것뿐이다. 지금은 그 억압의 정도가 다소 완화되어서 ‘차이’가 더욱 부각되는 것뿐이다. 

사회에서 서로 다른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집단이 증가할수록 보편적 규범에 대한 중요

성이 커진다는 Habermas의 주장의 난점은 이 때 보편적이라고 주장되는 가치가 사실은 문화

적 헤게모니를 획득한 특수한 가치일 뿐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면서 모

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규범이 나온다는 희망적인 생각은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 자체를 비정상

적인 것으로 보게 만들면서 사회 구성원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차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보편적이라고 주장되는 규범이나 정책들을 양산하게 만들 것이다.    

4. 사회에는 충돌하는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지만 이들 간의 합의형성을 통한 화해가

가능하다.

다원주의를 정의할 때 Heidegger를 따라서 우리는 다원적인 사회에 존재하는 서로 충돌하

는 가치들을 존재적(ontic) 수준에서 또는 존재론적(ontological) 수준에서 구분하여 볼 수 있

다. 전자의 관점을 택한다면 우리는 사회에는 충돌하고 상호 적대하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

는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들 간의 화해의 가능성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후자의 

관점을 택한다면 사회를 본질적으로 서로 적대하는 가치를 지닌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 간의 화해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의 관점을 택한다면 가치들 사

이의 갈등과 분열은 가치들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제거되어야 할 방해물로 보는 것인 

반면,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면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화해시키려는 시도 자체를 특정한 이익

을 헤게모니적 이익으로 만드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이념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와 같이 다원주의에 대한 존재와 존재론적 정의를 구분하여 본다면 Habermas(2001: 26)는 

전자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는 다원주의 사회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존재하는 것은 물

론 그와 같이 갈등하는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해소하려는 대화가 시작

된다고 말한다는 점에서 존재적 시각으로 다원주의를 보고 있다. 그래서 그는 서로 다른 가

치관을 지닌 사람이나 집단이라도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나은 주장을 따라서 자신의 관

점을 수정하면서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를 형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

다. Habermas는 사회에 존재하는 상충하는 가치들은 종국적으로 화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이다. 그러나 과연 사람들이 지니는 서로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이 상호이해의 과정을 거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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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서로 화해하고 종국적으로는 보편적 관점으로 흡수될 수 있는 것일까?

서로 상이한 가치나 규범적 관점을 지닌 사람이나 집단들 간의 충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는 당연한 것이며 더 나아가 그것은 바람직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의, 자유, 평등과 

같은 가치들에 대한 사람들의 정의는 사물을 보는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또는 보다 논리적 

정합성이 우수한 주장을 받아드림으로써 쉽게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Jacques Rancière(1999: X)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관심을 두는 

의견 불일치는 어떤 사물을 보고 희색이라고 하는 사람과 검은색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의 문

제가 아니라 같이 희색이라고 말하지만 서로 희색을 달리 정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또는 

한 사람이 희색이라고 말하면서 나와 같은 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

에서도 발생하는 것이라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불일치가 나타

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대화자들 사이에서 한 대상을 지칭하는 언어가 지니는 

의미의 동일성을 이상적 담론 상황의 중요한 특징으로 설정하는 Habermas의 이론은 지나치

게 유토피아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Ⅲ. 쟁의적 민주주의 이론

가치 다원주의 사회는 Isaiah Berlin(1969)이 주장하듯이 상호 충돌하고(value incompatibility), 

서로 비교 불가능한(value incommesurability) 가치들이 공존해야만 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있는 Berlin(1992: 17-9)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최악의 상황, 즉 (누구도) 참을 수 없는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불안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Berlin은 그 균형은 “계속 위

협받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불편한 균형”이라고 첨언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로

서 평가받는 Berlin은 가치들의 충돌에 따른 난관을 돌파하는데 합의형성에 집착하기 보다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는 것이다. 가치 다원주의에 대한 후기 구조주의

자들의 관점은 Berlin보다 더욱더 정치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번 장에서는 Chantal Mouffe와 

William Connolly의 주장을 중심으로 Habermas의 심의민주주의 이론에 대항할 수 있는 쟁

의적 민주주의 이론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우연성과 결정불가능성 인정할 때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출현한다.

후기구조주의자들의 가치다원주의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Cloude Lefort(1988: 19)의 

진술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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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민주주의는 확실성의 징표가 해체됨으로써 시작하고 유지된다. 이제 사람들은 권

력, 법률, 그리고 지식의 기초와 전체 사회생활 수준에서 자아와 타자 사이의 관계의 기초

에 대하여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우연성(contingency)은 비로 Lefort가 말하는 확실성의 징표가 해체되면

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결과이다. Lefort에 따르면 신을 대리하면서 주권적 권력과 정의를 통

합하는 존재로서의 군주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은 권력의 공간이 비게 되는 것을 의

미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권력, 법률, 그리고 지식에 대한 안전한 토대를 기

대할 수 없는 시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를 통합시키고 안정화시키려는 다양한 시도

들은 비록 그것들이 합의형성을 통한 보편적 규범을 찾으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사회

에 대한 문화적 헤게모니를 쟁취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그래서 Laclau(2007: 170)에 따르면 

특정한 하게모니는 권력의 빈 공간을 차지하고 그 사회를 일시적으로 통합시키는 “비어있는 

기표(empty signifier)”의 역할을 하면서 본질적으로 유동적인 것들을 일시적이나마 고정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텅 비어 있는 권력의 공간은 민주주의의 우연성뿐만 아니라 어떠한 가치가 지배적 가치가 

되느냐 그리고 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 무엇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구조적 결정불가능

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Jacque Derrida에 의해서 유명해진 개념으로서의 결정불가능성은 정

치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은 어떠한 토대적 원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가능성에 대하여 열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어떠한 선택이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결정불가능성이라는 난관을 통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단지 “계산과정의 전개 또

는 프로그램의 적용”일뿐이다(Derrida, 1992: 24). 여기서 정치적 난관이란 예를 들어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사안의 구체적 진실을 판결의 근거로 할 것이냐 아니면 법규적용의 보편성을 

중시할 것인가와 같이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결정을 하는 

사람은 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의 책임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결정을 이와 같이 보면 

어떠한 결정도 다른 결정일 수 있었던 것이 되며 다른 결정을 배제한 것이다. 만일 어떤 결정

이 합의에 기초한 보편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결정의 순간이 지니는 복잡성을 무

시하면서 다른 결정이 별다른 이유 없이 배제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이다. 결정불가

능성은 결정이 끝난 후에도 결정의 주변을 유령처럼 배회하며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불가능성은 결정을 가능하게 만들면서 -양립하기 어려운 선택들이 존재하는 상황을 거치

지 않았다면 진정한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에 결정을 불가능하게 -어떠한 결정도 결정

불가능성의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다. 결정불가능성의 개념을 민주주의 이론에 

끌어들이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정당화 노력이 어떠한 견고한 기반에 놓여있더라도 우리는 

현존하는 사회, 정치적 질서는 유동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다.

현대 정치, 사회 질서의 우연성과 결정불가능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 역시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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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향해 또는 특정한 telos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진하는 체제가 아니라 자체의 본질이나 

나가야 할 방향이 미리 정해져있지 않은, 순수하게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민주주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계속 재정의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의 정립된 제도

로서의 민주주의를 결코 획득할 수 없는 것이다. Mouffe(2005: 8)의 말처럼 민주주의는 “도

래하는 (to come) 것”으로만 존재한다. 앞으로 도래할 그러나 결코 도착하지 않을 민주주의

를 이해하려면 정치라는 인간 실존의 조건을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

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믿음은 정치에 내재

하고 있는 폭력적 특징들을 애써 외면하거나 아니면 이를 은폐시키려는 시도이다. 정치는 적

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Carl Schmitt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또는 집

단의 정체성은 그 집단이 원래 가졌어야 할 향유(Jouissance)를 박탈해간 가해 집단을 설정하

면서 이루어진다는 Slavoj Zizek(1989: 87)의 주장을 빌리지 않더라도 현실 정치는 본래적으

로 집단들 사이의 적대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사실을 무시

하고 심의를 통한 합의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합의 추구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

이 이런 저런 이유로 폭력적으로 배제될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진정

으로 비폭력적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정치 현실의 우연성과 결정불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동시

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의 심의나 합의가 사실은 현재의 가치 질서에 동화되지 못

하는 가치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려는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2. 가치다원주의가 소중한 이유는 이를 통해 인간의 다양성이 발현되는 정치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정치적 과정은 합의형성을 목표로 하여 진행하는 질서 있는 과정이 아니다. 그 과정은 나

와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는 타 집단들을 적으로 간주해야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유지된다고 

믿는 집단들 간에 경쟁과 갈등의 과정이다. 그리고 또한 정치적 과정은 Hannah Arendt가 말

하듯이 인간이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과정

이기도 하다. Arendt(1958)는 ｢The Human Condition｣에서 ‘노동(labor)’이나 ‘작업(work)’

과는 구분되는 인간의 조건으로 ‘행동(action)’을 말하면서 그것의 자발적이고 자기 현시적

(revelatory) 특징을 말한다. 그러나 행동이 진정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동료 시민들로 구

성된 정치적 공동체 즉 수많은 관람자들로 구성된 공적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Arendt(1958: 205)에게 공적 영역에서의 인간의 행동은 인간의 자유를 상징하는 가

장 고귀한 것이다. 

공적 영역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

이는 과정은 예측할 수 없고 “위험한” 과정으로 본질적으로 쟁의적(agonistic) 과정이다. 쟁의

성이 필연적인 것은 인간은 공적영역에서의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우월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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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무이성을 표출하고 이를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Arendt는 기본적으로 인간 개개인

은 자신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는 이와 같은 무한하게 다양한 독특성을 지닌 인간

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정치적 공동체 안에는 합의를 지향하는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관점, 의견, 판단들이 혼재하면서 제 각기 자신의 가치를 드러

내 보이려는 쟁의적 노력이 있을 뿐이다. 인간의 언어 사용에 대하여 Habermas가 이를 인간

들 사이의 상호이해를 필연적으로 만드는 선험적 전제로 본다면 Arendt는 이를 공적 영역에

서 벌어지는 인간의 자기표출 행위의 중요한 도구로 보는 것이다. 언어는 상호이해의 도구일

수도 있지만 누구와도 다른 자신의 독특성을 현시하는 도구이기도 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는 사회에서 다원주의는 단순하게 경험적 현실

이라기보다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한다. 즉, 가치 다원주의는 단지 사회에 

서로 상이한 가치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회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인간 존재의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Connolly(2005: 61-4) 는 “삶의 풍부한 다양성”

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면적인 다원화(multidimensional pluralization)”을 주장하면서 우리 

사회가 현존하는 가치들 간의 화해만 추구하기보다는 새로운 가치들의 출현을 돕는 “생성의 

정치(politics of becoming)”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다면적 다원주의는 

사람들이 현재 지니고 있는 가치들이 아직도 몇몇 우월한 가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더욱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치의 다원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Connolly의 말을 빌

리면, “신념의 영역, 감각적 성향, 젠더의 실행, 가정의 구조, 인종적 정체성, 제1의 언어, 그

리고 근본적인 실존적 정향”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Wenman, 2008: 201).

3. 가치 다원주의에서 경쟁과 충돌을 불가피한 것이며 섣부른 합의추구는 민주주의를

질식시킨다.

Habermas는 사회에서 가치의 다원화가 심화되면 될수록 보편적 규범에 대한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하다고 말했음은 위에서 밝혔다. 그러나 다원주의에 대하여 쟁의적 관점을 취하는 학

자들은 다원주의는 갈등과 땔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강조한다. 즉, 쟁의적 다원주의는 가치

의 다원화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 간의 갈등과 논쟁의 불가피성도 주장하는 

것으로, 특히 민주주의의 생명은 바로 그 사회에 상시적으로 가치들 간에 경쟁과 갈등이 존

재하는 가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Mouffe(2005: 133)는 이점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한다: 사회

에는 “등가적 논리(logic of equivalence)”와 “차이의 논리(logic of difference)”가 존재하는

데, 전자는 집단들 간에 동맹을 형성시키지만 후지는 집단들 간에 차이를 부각시키는 논리를 

말한다. 문제는 “(두 논리 간의) 접합은 계속적으로 재협상되고 재창조된다: 최종적 조화를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점은 없다. 우리가 다원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불안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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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between)에서 만이다.”

사회에 서로 조화되기 힘든 가치들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곧바로 이들 간에 합의 형

성을 지상과제로 말하는 것은 가치 다원주의 사회의 급진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시도인 것이

다.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은 합의 형성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가운데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가치가 있는지, 또는 

한 집단에 의한 타집단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가치가 있는 지를 가려내는 일일 것이다. 가

치 다원주의 사회라고 모든 가치의 정당성인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쟁의적 다원주의 

역시 일정 부분 합의를 전제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즉, 쟁의적 다원주의도 인

정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Habermas의 심의민

주주의가 급진적으로 변화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비판에 대한 논의는 차후로 미루기

로 하고 쟁의적 민주주의에 전제하는 합의는 민주주의적 질서가 보장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

건, 즉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보장의 측면으로 제한된다는 점만 밝혀둔다.

조급하게 합의를 추구하는 것은 다원적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수도 있지만 더욱 중요하게

는 인간의 실존적 조건인 “정치적(the political)”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실 “정

치(politics)”가 아니라 조금은 철학적 개념인 “정치적(the political)”의 차이는 무엇일까? 앞

에서도 언급했지만 전자가 존재적(ontic)관점에서 정치를 보는 것이라면 후자는 존재론적

(ontological) 관점에서 정치를 보는 것이다. 조금은 길지만 Mouffe의 정의를 옮겨본다.

“정치적”이란 인간관계에 고유한, 즉 사회관계의 상이한 유형에서 나오면서 다양한 형태

를 갖는 적대적 측면을 지칭한다. “정치”는 반면에 “정치적”의 측면에 의해서 영향을 받

기 때문에 항상 잠재적으로 대립하는 조건 아래에서 인간의 공존을 조직화하고 특정한 질

서의 확립을 추구하는 실천, 담론, 그리고 제도의 총합을 지칭한다.

“정치적”에 대한 위와 같은 정의는 Mouffe(1999)가 Carl Schmitt의 정치에 대한 정의, 즉 

정치의 본질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에 있다는 주장을 상당부분 차용하고 있음을 말한다. 

Mouffe는 또한 적과 동지의 구분을 통해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정치적의 의미가 부각

된다는 주장뿐만 아니라, “우리(we)-그들(they)”의 경계를 설정해서 “포섭(inclusion)-배제

(exclusion)”을 수반하지 않는 정치가 없다는 Schmitt의 주장도 받아들인다. 달리 말하면, “우

리”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에 의존하는 한, 정치에는 항상 특정한 집단

이나 가치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심의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학자들

에게는 목에 가시와 같이 들리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Mouffe가 Schmitt와 갈라지는 것은 Mouffe가 Schmitt의 “우리” 정체성에 대한 가

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Schmitt는 적과 동지의 구분은 국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에서 하나의 주어진 조건으로 “우리 국민(we people)”을 말하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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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Mouffe는 국가 내부에서의 집단들 사이의 적대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Mouffe는 그리고 Schmitt와 달리 국민의 정체성 역시 주어진 실체가 아니라 정치적 형성물

임을 강조하고 있다. Mouffe는 또한 적과 동지의 구분 역시 최종적이거나 고정적인 것이 아

니라고 한다. 즉, 어떠한 집단적 정체성도 정치적 접합(articulation)의 결과라면 “우리”와 “그

들” 사이의 구분도 정치적 과정을 통한 계속적인 재구성이 가능한 것이 된다. 그러나 Mouffe

가 정치적의 의미, 즉 포섭과 배제,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것에서 우리의 현실 정치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심의민주주의 이론의 허구성을 고발하기 위해

서 그의 쟁의적 다원주의 이론이 출현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쟁의적 다원주의)는 우리에게 민주주의적인 쟁투를 계속하게 만드는 것이다. 반대 세력

에게 공간을 주고 그들의 목소리가 결집되는 제도 형성을 돕는 것은 다원적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가 질서 있게 조직되었기 때문에 그것이(쟁의적 다

원주의가) 필요 없어질 때가 잇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 이와 같은 이유 때문

에 쟁의적 다원주의는 심의적 모델보다 현대의 다원주의 사회가 지니고 있는 수많은 목소

리 그리고 권력구조의 복잡성에 훨씬 더 수용적이다.   

Mouffe의 쟁의적 민주주의는 인간 존재의 조건인 “정치적”이 지니는 적대적(antagonistic) 

관계를 서로의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 쟁의적(agonistic) 관계로 순치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적대적 관계는 극단으로 치닫는 다면 상대방의 파괴를 초래하고 이는 사회관계가 

Hobbes가 말하는 자연상태로 환원되는 것을 말한다. 쟁의적 관계의 핵심은 설령 내가 상대

방의 수호하는 가치나 태도에 대하여 결코 동의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공론의 장에서 자신

의 의견을 표출하는 권리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다원적 민주주의의 목적은 적대관

계가 가지는 치명적 관계를 순화된 쟁의적 관계로 전환시키면서 인간관계에 고유하게 존재하

는 잠재적 적대성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Mouffe에 따르면, 적대관계는 서로 공통적인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적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쟁의적 관계는 우호적인 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상대방(adversary)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와 상대방은 상징적 공간을 공유

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게임의 규칙을 존중할 줄 안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가치 다원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그것을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두 가지 방법, 즉 

심의민주주의 방법과 쟁의적 다원주의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금 행

정학 분야에서는 거의 정설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심의민주주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그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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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서 쟁의적 다원주의를 수용해야 할 필요를 주장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에 비추어 그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는 곧 집

단의 형성으로 연결된다. 집단 간의 갈등은 이제 우리 사회의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세월호 

사건,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에서 우리는 이익 간의 충돌이 아니라 가치의 충돌을 목격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나 여론은 이와 같은 가치의 충돌을 하나의 비정상으로 보면서 자

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형성을 유도하거나 강제하고 있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합의도 Habermas가 희망하는 것처럼 모두가 합의하는 보편적 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한 이익, 가치, 생활방식 등이 배제되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일시적 헤게모니일 뿐이다. 그 

이유는 정치 상황은 항상 우연성과 결정불가능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치

가 갈등하는 상황이 지니는 이와 같은 비결정성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되도록 

모든 가치와 이를 수용하는 집단들이 자기 스스로를 표출할 수 있게 해주면서 어떠한 결과도 

절대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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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전남대학교)

Ⅰ. 지지부진한 분권화

1991년에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동시선거가 있

었으니, 한국의 지방자치는 20여년의 경험을 갖게 되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 권위주

의 정권 하에서 복종에만 익숙하던 시민이 적극적으로 자치에 나서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자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출 시간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 

한편, 1987년 민주화 이후 상승해 온 시민의 의식과 조직, 나날이 변하는 정보통신 기술은 

정보의 확산과 공유, 시민의 정치세력화를 용이하게 하고, 정부활동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

능케 하여 주민자치가 빨리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주민자치가 성숙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고 할 수도 있다. 주민자치가 성숙하지 못하였다면, 시간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사정이 무엇이든 지방자치에 대한 만족보다 불만이 더 크다. 최근의 신문기사는 이를 잘 

대표하고 있다. 중앙일보(’14.10.10)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지방의회”라는 제하의 사설에

서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고, 비리의 온상, 수퍼권력

자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의 존립가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강준만 칼럼(’14.10.20)은 지방분권의 부실함을 “지방분권 사기극” 때문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권력과 금력을 계속 장악하겠다면, 올바른 배분, 즉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든지, “중앙이 지방을 상대로 한 사기는 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기에 들어선 지방자치와 분권화,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자치라는 높은 규범적 가치에 대한 회의가 깃들고 있다는 점, 지방분권화가 지지부진

하다는 데 대해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1) 그 요인으로 기존의 설명은 주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 - 무능하고 이기적인 지방의원이든, 중앙관료이든 -을 지목하고 있다. 이들 기

득권 세력이 전부일까? 이 질문은 여러 가지 쟁점을 포함한다. 엉켜있는 몇 가지 쟁점을 풀

어서 갈래를 잡아보자. 먼저, 지방의원의 자질이 문제라는 사설은 지방의회 존립을 문제 삼고 

1) 학자들의 평가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예를 들면, 강재호(2011), 금창호･최영출(2013). 소순창

(2011). 정원식(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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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방의회가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근거도 없어진다는 점에서 이는 지방자치의 

가치, 지방자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분권화가 불가역적인(irreversible) 과정

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이 사설은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능력이 우수

하며, 집권화의 이점이 분권의 폐해보다 크다는 산술적 계산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지방자치

의 가치는 효율성의 산술식 속에서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셋째, 지방분권을 사기로 보는 판

단은 지방의원의 자질보다는 중앙정부의 무대책과 교묘함을 질타하고 있다. “돈이 많이 들어

가는 일은 지방분권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돈이 많이 생기는 일은 지방분권을 결사반대하

는 짓을 천연덕스럽게 저지르고” 있다. 권한 이양의 허울 아래 벌어지는 중앙의 생색내기와 

순진한 지방의 부담 떠안기가 벌어지고 있다. 넷째, 이 칼럼은 특이하게도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관계의 대원칙으로 “올바른 배분, 즉 지역균형발전”을 전제하고 있다. 분권화 문제는 정치

적 자치, 행정적 분권을 넘어선 문제로서 근본적으로는 ‘국민행복’이라는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위의 사설과 칼럼은 지방분권의 지지부진함을 설명하려는 대표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능력부족과 중앙정부의 이기심을 그 중심에 놓고 있는데, 그 논의의 핵심은 지방자치의 폐기, 

국민행복의 증진이라는 심층적 논리에 뿌리에 맞닿아 있다.   

방금 본 논의는 분권화에 대한 반대와 지지 속에는 단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능력에 대

한 신뢰, 행위주체들의 자질과 이기심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가치에 대한 평가 혹은 

계산,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 준다. 이것이 의미

하는 바는 분권화의 지지부진함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분권화를 현실적인 세력간의 힘 겨루기

로 보는 시각을 넘어설 것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 분권화와 같이 현체제를 바꾸려는 

복합적인 현상을 분석할 때는 지방자치-분권화의 지지파, 혹은 반대파가 사용하는 논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논리의 전제 및 논의에서 배제되어진 것에 대한 분석, 그리고 옹호

와 반대 논리의 상호작용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실 분권화 작업은 분권의 가치에 대한 논

란을 위시하여, 그 궁극적 목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상이한 비전과 관점이 부딪히며 경합

하는 과정을 핵심으로 포함한다. 바람직한 상태의 모습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기 어려울 

때, 정책의 효과를 명확히 그려 보일 수 없을 때 가치와 비전, 관점의 차이를 둘러 싼 논의의 

경합과정이 해당 정책의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합하는 가치와 비전, 논리

와 전제에 대한 분석은 우리가 분권화의 부진함을 이해하려고 할 때 필수적이다. 

Ⅱ. 담론분석: 비판적 담론분석과 정책의 담론분석

정책과정의 분석에서 가치와 비전, 논리와 전제의 경합을 중시하는 접근방법이 담론분석이

다. 먼저 정책을 담론으로 보는 접근방법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 어떻게 분권화를 담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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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것인지 논의해 보자.

미국 행정학계에서의 정책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정책연구에 있어서 가치의 문제가 대두한 

것은 1960년대에 ‘위대한 사회’를 위한 정책연구가 확산되는 한편, 민권운동, 학생운동, 베트

남-반전시위 등 사회적 격변을 겪으면서 기존의 경험주의적 연구에 대한 반성이 일어날 때이

다. 사실과 가치를 엄격히 구별하고, 정책연구는 사실에 바탕을 둔 경험주의적, 합리주의적 

연구이어야 한다는 기존의 실증주의적 연구경향이 사회적 가치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실증주의에 대한 도전은 처음에는 정책연구에 가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

리(Rein 1976; Friedmann 1973; MacRae 1976; Anderson 1978)로 표현되었는데,2)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과 가치는 뗄 수 없이 얽힌 것(intertwined)으로 보는 인식론적으로 다른 관점

이 나타난다. 후기구조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담론분석 등이 대표적으로 이

들을 묶어서 탈-경험주의(post-empiricism)라고 부를 수 있다(Fisher 2003: 12). 

담론분석의 의미는 아주 다양하고, 담론분석의 합의된 정의와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먼

저, 담화의 의미로부터 그 의미에 접근해 보자. 담화/담론(discourse)은 일종의 ‘말 또는 글모

음’이라는 단순한 것에서부터 언어학, 철학, 사회학과 같은 학문적 입장에 따라 구별되는 전

문적 정의에까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3) discourse의 어원은 discurrere (to run about; 

dis- apart; currere, to run)으로 (이야기가) 오고 감을 의미한다. 이를 번역할 때, 특정한 전개

방식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담화로 어떤 고정된 형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담론

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4)   

Ⅲ. 비판적 담론분석

담화분석은 주로 언어학 관련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정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우리의 관

심을 끈 것은 비판적 담론분석이다. 언어학 분야에서 담화분석이 지나치게 텍스트(text) 중심

인 점을 비판하고, 담화를 사회･정치적 환경 속에서 보려고 한 일군의 학자들 - Fairclough, 

Van Dijk, Wodak -이 비판적 담론분석(비담분 Critical Discourse Analysis)학파를 형성하였

다.5) 비담분은 언어학에서와는 달리 언어 단위 자체의 연구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의 연구에 

2) Fisher (2003), 12-13.

3) 최윤선 (2014), 2쪽.

4) Fairclough (2011), 7쪽, 역주6. 한편 Discourse는 social practice인데, 이때의 practice는 실천행위

(action)와 관례(convention)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를 잘 새겨

야할 필요가 있다(Fairclough 2011: 71-73). 이 글에서는 의미가 이중적일 때에는 사회적 프랙티스

라고 썼다.    

5) Fairclough (2011), 29-45. 비판적 담론분석과 문화연구에서의 다른 접근방법 - 구조주의, 탈구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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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며, 문제-중심적인 학제간 접근방법이다.6) 비담분은 언어를 사회적 프랙티스로 

보며, 언어사용의 맥락이 담론에서 핵심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본다. 널리 인용되는 비담분의 

정의를 보면,7)    

비담분은 담론 - 말과 글쓰기에 있어서의 언어의 사용-을 사회적 프랙티스의 한 형식으로 

본다. 담론을 사회적 프랙티스로 기술한다는 것은 특정한 담화적 사건과 그 사건을 틀짓

는 상황(들), 제도(들), 사회구조(들)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함축한다(Fairclough and 

Wodak, 1977: 258). 

이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비담분은 담화와 사회적 상황, 제도, 사회구조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분석의 초점에 둔다.8) 비담분을 나름대로 발전시켜 온 대표적인 연구가인 Fairclough

는 담론을 세 차원, 즉 텍스트 차원, 담론적 프랙티스 차원, 사회･문화적 프랙티스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9) 텍스트 차원이 어휘, 문법, 일관성, 텍스트구조를 다룬다면, 담론적 프랙

티스 차원은 텍스트의 생산, 분배, 소비의 차원을 다룬다. 사회･문화적 프랙티스 차원은 담론

과 사회구조의 관계, 담론과 이데올로기, 권력과의 관계 차원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구조나 제

도가 담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지, 어떻게 일정 담화가 헤게모니

적 지위를 차지하는가를 읽어내는 차원이다. 담론적 프랙티스가 상호작용의 차원이라면, 사

회･문화적 프랙티스는 맥락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담론의 차원과 그에 상응하는 담론분

석의 차원은 <그림1>과 같다.10)

의, 데리다, 비트겐슈타인, 화용론, 민속지학 등 -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Barker and Galashnski 
(2009) 1장을 보라. 대표적인 연구가 중의 한 사람인 Wodak은 비담분이 하나의 접근방법으로서 

명백히 합의된 방법(method)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학파(school)로 불리기를 원한다. 

6) 비담분의 중심 이론가인 Wodak이 보는 비담분의 역사, 이론에 대해서는 Wodak and Meyer 
(2009), 1장을 보라. 

7) Wodak and Meyer(2009), 5쪽에서 재인용.

8) 비담분의 대표적인 이론가 사이에도 차이는 있다. Van Dijk는 담화현상에서의 인지적 측면에 방

점을 두는 반면, Wodak은 담화형성의 역사적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있다. Fairclough의 경우, 
Foucault의 권력/지식 개념을 받아들여 담론에서의 이데올로기와 권력의 문제를 소수자의 입장에

서 접근할 것을 주장하는 비판적(critical)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9) Fairclough (1992), ch. 3 Fairclough (2010), 131-137.

10) Fairclough (2011), 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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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담론의 차원과 담론분석의 차원

출처: Fairclough(2010), 133

비담분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깔고 있는데 사회현상을 담론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음미할 

가치가 있다.11) 첫째, 담론은 사회적･정치적 실재에 의해서 구성되며, 동시에 그 실재를 구성

한다. 담론적 행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되면서, 사회적 조건의 태동과 구축

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현상을 복원, 정당화, 영속화시킬 수 있고, 또 현상유지의 변혁

에 도구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둘째, 담론은 선택적이다. ‘실재’를 재현하는 구조는 필연적

으로 선택적이고, 그 재현은 사회적으로 각인된 가치의 공유를 수반하게 된다. 셋째, 담론은 

이데올로기적으로서, 담론이란 권력투쟁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이 투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담론적인 선택은 이데올로기적인 것이 된다. 넷째, 담론은 다기능적이다. 담론은 화자가 

경험한 바깥세계를 알게 해주는 관념화 기능(ideational), 화자와 청자간의 상호작용인 대인적 

기능, 그리고 텍스트적 기능-청자로 하여금 텍스트 자체를 이해하고 문맥 상의 의미를 이해

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다섯째, 텍스트는 상호텍스트적(intertextual)이다. 텍스트의 모든 의

미는 다른 의미와의 의존을 통한 의미의 축적과 생산의 결과물이다.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

가 다른 곳에 놓였을 때의 변형이나 텍스트의 역사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 상호텍

스트성의 연구는 담론의 질서(orders of discourse)를 드러내 준다. 여기서 질서란 담화 및 프

랙티스들의 상호의존적인 네트워크를 의미하고, 담론의 질서란 “광범위한 담론적 실천의 총

체와 그들 사이의 관계(상호보완, 포함/제외, 상반성)”이며, 보다 ‘부분적인(local)’ 담론들의 

11) Barker and Galashnski (2009), 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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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의 총체를 의미한다.12)  

비판적 담론분석은 유용한 접근방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특히 Fairclough의 비담분은 

좁은 의미의 Text 분석을 벗어나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를 분석할 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

만, Text의 철저한 분석을 통한 사회분석은 간단한 작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작업을 수행

할 때 비담론은 하나의 지침으로 작용할 뿐으로, 비담론은 사회적 프랙티스의 분석에 대해서

는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13) 

Ⅳ. 정책의 담론분석

정책분야에서의 담론분석은 언어의 중요성에 주목을 하고, 비담분의 가정을 공유하지만, 

비담분과는 달리 text의 분석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실재가 언어에 의해서 구성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14) 정책담론 분석은 비담분의 취약점인 사회적 프랙티스의 분석을 위

한 많은 통찰을 제공한다. 정책 분석에 있어서 “논증적 전환”이란 용어를 도입한 Fisher와 

Forester는 담론문제를 정책결정자, 기획가의 눈으로 보면서(분석가도 그리 보아야 할 것이

다!) 담론분석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우리의 언어는 세계를 단순히 반영하고나 묘

사하지 않고, 그 대신 세계관을 근원적으로 형성한다.” “연구자가 실재를 재현

(re-presentation)하는 방식이 필연적으로 선택적이라면, 이런 방식은 권력관계, 의제설정, 포

함과 배제, 선택적 주목, 무시와 필연적으로 얽히게 된다. 이때의 재현방식이 인과관계와 책

임성, 정통성과 권위, 이해관계, 욕구, 가치, 선호, 의무에 대한 가정을 갖게 된다면, 정책분석

의 언어는 쟁점을 기술할 뿐만 아니라 구성한다.”15)  

언어가 정책을 구성한다는 탈구조주의 접근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보면16) 정책현상

12) Fairclough (1995), 132. Barker and Galashnski (2009: 108)에서 재인용. 

13) Fairclough(1992) “제8장 담화분석의 실제”에 의하면(237) 사회적 프랙티스의 분석에 대해서 점

검표(checklist)를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단지 “매우 조야한 지침만”을 제공한다. Fairclough 
(2011)의 제7장은 블레어 정부의 ‘복지개혁’ 담론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담론을 사회구조와 연

결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최윤선(2014, 30)은 다양한 텍스트를 사례 분석하

고 있지만, 사회적 프랙티스 차원은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분석사례는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    

14) 한국에서는 담론분석을 논의할 때, Foucault와 Habermas를 상투적으로 거론하는데(예, 문태현 

2003; 2005; 허창수 2009), Habermans의 담론이론은 이상적 담화상황을 논의한 것으로서 정책의 

분석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며, Foucault의 논의는 정책담론 연구가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실제 분석을 위해서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15) Fisher and Forester (1993), 서론. 

16) 이하의 설명은 Foucault의 통치성과 정부의 분석학(analytics)과 Derrida의 논점을 정책결정, 정부

의 이해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인 Gottweis (2003)를 따라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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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실이 아니라 접합(articulation)으로 보아야 하며,17) 주어진 구조, 경향 혹은 상황이 아니

라 기입하기(inscription)와 재현의 복합적 과정의 결과물로 보아야 한다. 사회적 현상 및 이

와 불가분적인 의미들은 다양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하고, 위치를 전환하기 때

문이다. 예컨대, 복합적인 생명기술에 관한 연설을 하는 과학기술부 장관은 유전공학의 복합

적이고 애매한 세계에 하나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정책현상이라는 ‘실재’를 단순히 언어의 결과물만으로 볼 수는 없다. 정책현상을 구

성하는 것은 글쓰기와 기입하기라는 역사적으로 특정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적인 프랙티스의 

결과물이다. 또, 정책현상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정책현상의 경계는 항상 새롭게 그

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계긋기(boundary drawing)는 정책결정의 정당한 공간이 무

엇인가를 결정한다. 예컨대, 경계 긋기는 정치적인 것과 비-정치적인 것을 분리한다. 경계긋

기 과정(processes)은 복합적인 것으로 이를 통해서 형성되는 사회적, 정치적 질서는 단일한 

질서(a order)가 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정책결정을 이해하려면, 정책결정 과정에서 활용

되는 서사와 대항서사(counter-narratives)에 주목해야 하며, 정부의 의미가 협의되고 재협의

되는 영역과 장소에 주목을 해야 한다.  

사회적, 정치적 질서화의 프랙티스는 본질적으로 위태로운 과정(inherently precarious 

processes)이라는 것을 명기해 둘 필요가 있다. 정치, 사회, 자연, 경제의 경계는 항상 임시적

인 현상이며, 기존의 정치 공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관계의 체제는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담론을 구성하는 유동적인 요소는 통제를 벗어나 확산될 수 있고, 지배적인 의미작용은 위기

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책결정은 복합적이고 이질적인 재현의 체제를 사용하고 동원

하여 일시적인 사건(예, 경제불황)의 의미를 고정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경제

불황의 의미를 간단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표를 만들고, 계산을 

하고, 다양하게 표현할 때 비로소 경제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질적인 재현의 체제를 질서화 하는 행위는 무질서하고, 다중적인 행위를 일단의 지식과 

지표체제로 만들고, 그럼으로써 정치적 개입 - 정책결정 -의 근거를 제공한다. 결국, 모든 정

책결정은 사회적, 정치적 질서 짓기에의 시도이다. 즉 담론의 장 관리하기, 차이의 장 안에서 

안정성과 예측성 있는 상황 만들기, 특정한 경계의 체제를 유지하기, 수많은 조합가능한 요소

의 분산화를 고정시키고 규제하는 중심을 구성하기 위한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18) 

17) articulation은 언어학에서는 보통 분절이라고 번역된다. a) 또박또박 소리를 낸다는 의미(the 
manner of producing a speech sound)를 전달한 것이다. 여기서는 b) 접합(a jointing together or 
being jointed together)으로 번역하였다. 해부학에서는 c) a fixed joint between bones, 식물학에서

는 d) a node or a space on a stem between two nodes 의 의미로 쓰인다. b, c, d는 상이한 것이 

결합된다는 의미가 있다. Althusser는 상이한 체계 속의 요인들을 갖다 붙인다는 의미로 

articulation을 썼고, 이를 마디를 붙인다는 의미로 절합(節合)이라고 옮기기도 한다. 접합이란 용

어가 중요한 것은 기존의 요소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18) Gottweis (2003),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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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자가 안정화시키려는 구성요소들은 정부체제의 다양한 지점에서 기원하며, 결정자

들은 종종 이 요소들을 통제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정책결정

에서 중요한 것은 이질적인 재현, 담론들의 배열, 담론의 폭넓은 맥락이라는 체계들 사이에서

의 매개작용이다.”19) 이 매개작용은 보통 일시적으로만 성공적일 수 있고, “정부는 근본적으

로 불안정하며, 갈등을 달고사는 활동이다.” 정책 서사는 끊임없는 해석과 재해석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 구조는 행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이나, 그 구조는 위태로운 안정화의 결과

이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제어할 수가 없다.  

정책결정과 정부에 대한 탈구조주의적 접근법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 접근법이 강조하는 

정책과정의 불안정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접근법은 정

책과정에 분석의 초점을 두고, 그 과정을 복합적인 담론들의 경합과정으로 볼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Ⅴ. 분권화를 비판적 담론분석: 예비작업

우리는 분권화를 하나의 정책과정과 결과로 보고, 담론분석 하고자 하며, 이때 비담분과 

정책의 담론을 바탕으로 다음의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첫째, 담론은 정책현상을 구성

하며, 정책현상에 의해 구성된다. 둘째, 정책을 둘러 싼 담론은 선택적이며, 이데올로기적이

다. 담론에는 권력관계, 의제설정, 포함과 배제, 선택적 주목, 무시가 나타나며, 또 담론은 이

런 관계적 상황을 만들어 나간다. 셋째, 정책결정을 이해하려면 이질적인 정책구상, 복수의 

담론들의 배열, 담론들이 펼쳐지는 맥락을 중시해야 한다. 첫째 사항은 비담분과 정책의 담론

이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바이며, 둘째, 셋째 사항은 정책담론분석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된 내

용이다. 비담분은 셋째 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담론의 질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비판적 

담론분석과 정책의 담론분석의 주요 요소를 정리하여 정책분석을 위한 비판적 담론분석을 도

표화 하면 <표1>과 같다. 

19) 상게 논문,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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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정책의 비판적 담론분석: 주요 요소들과 속성

<표1>은 정책의 담론 분석을 위한 주요 요소와 중점을 두어야 할 주요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담론 프랙티스의 차원을 보면 누가 담론형성에 참여하고, 어떤 형식으로 담론이 

전파되며 누구를 대상으로 담론이 전개되는가 라는 담론 프랙티스의 요소에 주목을 한다. 이

때, 탈구조주의 담론분석에서 논의된 담론 원천, 재현방식, 의제설정, 포함･배제, 선택적 주

목, 무시를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라는 담론 프랙티스의 해석에서 함께 고려하면 논의가 풍

부해 질 수 있다. 

사회문화 프랙티스의 차원으로 경쟁 담론들, 사회구조, 제도, 권력, 이데올로기, 헤게모니 

등의 요소를 분석하는데 이 차원의 분석은 경계긋기와 담론의 질서, 담론의 맥락화라는 개념

을 활용하여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 

Ⅵ. 분권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들

분권화정책의 비담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분권화가 왜 지지부진한가를 설명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분권화 정책 논의에 포함된 구성요소들을 찾아보고 그런 요

소들이 어떤 형식으로 접합(articulation)되어 왔는지, 어떻게 그 접합이 변화하였는지를 알아

보자.  

분권화 정책의 비담분은 분권이 어떻게 정의, 재정의 되며 담론이 형성되고 변화하였는지, 

어떤 요소들이 대두하고 강조되었으며, 어떤 새로운 요소에 의해 대체되고 의미의 변전이 일

비판적 담론분석 (분권) 정책 (탈구조주의) 정책 담론분석 

텍스트 분석
(서술)

텍스트 

 
정책 문헌

정책 결정 

정책결정의 맥락

담론 원천, 재현방식, 
의제설정, 포함･배제, 
선택적 주목, 무시

경계긋기 -- 질서형성
서사와 대항-서사

이질적인 재현의 체제, 
담론들의 배열, 
담론의 맥락

일시성/

매개작용/

위태로움/

 참여자, 
공표의 형식, 

청중;
상호-

텍스트성
(해석)

담론 
프
랙
티
스

경쟁 담론들,
사회구조, 
제도, 권력,
이데올로기,
헤게모니
(설명)

사회
문화적

프
랙
티
스

지속적으로 구성되고/구성하는 담론과 현실; 그 과정에서의 의미 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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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며, 새로운 담론이 득세하게 되어왔는지의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 지방자치-지방분권: 양면성과 지방자치 3 요소

한국에서의 분권화 정책이 지지부진한 이유 중의 하나는 분권화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또 그것이 함축하는 의미가 시대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일 수 있다.  처음부터 가야 할 방향이 

뚜렷하였다면, 즉 분권화의 의미가 상당히 분명하게 정의되어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면, 분권

화의 좌표만은 분명하게 설정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추진 동력이 얼마나 강력했는가와는 

상관없이 진전에 진전을 거듭하였을 것이다. 지지부진이란 말에 내포된 갈팡질팡이라는 부정

적인 이미지는 불식되었을 것이다.  

분권(화)와 자치의 의미, 두 용어가 목적으로 삼는 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

는 초창기인 1990년대부터 이견이 있었다. 어떤 정책이든 그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분권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자치-분권

을 논의한 대표적인 학자들이 지방자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자. 

김병준(2009)은 지방자치가 민주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와 분권이 자유를 보장하는지, 민

주시민을 양성하고, 참여기회를 보장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 다른 중요 가치인 효율성과 관

련하여 지방자치가 지역문제와 행정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정확히 대응하는지, 지역차

원의 종합계획, 종합행정을 가능케 하는지, 주민의 생산적 관여를 이끌어 내는지, 다양한 정

치, 행정적 실험이 용이한지, 지방간의 경쟁으로 효율이 높아지는지를 검토해 보았다.20) 검토

의 결과를 그는 지방자치의 “양면성의 구조”라고 요약하였다. 자치 자체가 민주성이나 효율

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그림2>에 나타난 관련요소들(①~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때로는 긍정적인, 때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한다. 

김병준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자치를 위한 4중주를 제안한다: 1) 자치권능(사무, 재

정) 부여; 2) 지역내 특정 이해관계 세력으로부터의 자율; 3) 경영능력의 신장; 4) 주민참여 

및 통제기제의 확립. 이런 제안을 하면서도 지방자치의 미래에 대해 그가 내리는 결론은 이

렇다: “이 네 가지 방향이 분명히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언할 수 없다. 더 많은 

토론과 검증을 필요로 하는 일종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21) 

20) 김병준 (2009), 18-38.

21) 김병준 (2009),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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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방자치 체계

출처: 김병준(2009), 33쪽.

이승종(2014)은 전통적으로 지방자치를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파악

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단체자치의 경우 분권/집권이 핵심문제가 되고, 주민자치는 참여/통제

가 핵심문제가 됨을 밝히고 있다. 그는 지방의 자율성에 해당 지방의 지배집단과의 관계(종

속/중립)를 추가하고, 이를 정부자치로 표시하고 있다(표2). 

<표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요소 자치측면 관계 이슈 관련이념 연구분야

분권 단체자치 상위정부-지방 분권/집권 능률, 민주 정부간관계

참여 주민자치 주민-정부 참여/통제 민주, 능률 참여론

중립 정부자치 정부-지배집단 중립/종속 평등 국가론, 권력구조론

출처: 이승종(2014), 5쪽.

정부자치가 중요한 것은 기존에 주로 논의된 분권과 참여만으로는 자치의 궁극적 목적인 

주민복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는 분권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한다.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 각각에 대한 요소별 대응이 

요구된다(표3). 그런데, 지방자치의 세 요소에 대응한 분권화, 참여확대, 중립강화가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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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자치의 궁극목적인 주민복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요

컨대, 자치요소의 강화만이 자치발전을 위한 대응이라는 오해는 불식되어야 한다.”22)

<표3>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과    거 미    래

분   권 지방의 자율권 확장 분권의 순편익 확대

참   여 참여제한, 형식적 참여 실질적 참여 확대

중   립 지역개발을 통한 적하효과 소외층 보호

출처: 이승종(2014), 20쪽.

한편, 이승종은 자치환경의 주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세계화, 민주화, 정보화가 분권/참

여/중립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여, 그 영향이 일률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23) 

○ 지방의 단위: 행정단위, 정치단위, 경제단위

지방자치는 일정 지역의 지방이, 또는 그 지방의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일정 지역이 어떤 규모이어야 하는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민주성과 효율성이 양립하

기 어려운 기준이라면, 규모는 민주/효율 중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설정해야 하는가? 규모는 주

민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상당한 규모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형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행정의 효율성, 민주성과 맞물려 있고, 그 쟁점의 핵은 자치단체의 규모이다. 위의 질문에 대

한 답변은 학자와 행정실무자의 가치와 관점에 따라서, 혹은 결정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따

라 달라지기 쉽다. 

단위 지역의 규모는 단지 행정적인 차원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집권을 하고 있는 

정당은 거대한 광역단체의 장이 반대당의 소속이 될 때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협조를 구하

기 어려울 수 있다. 작은 선거구가 좋은 것이다. 반면, 야당이 되면(야당의 입장에서는) 큰 선

거구의 단체장을 차지하는 게 좋다. 이 문제와는 별도로 작은 자치단체의 장과 국회의원은 

선거구가 상당부분 겹치게 되어 양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과 협력의 관계가 형성되는

데, 이 또한 단위 지역의 규모에 대한 입장을 달라지게 만든다.   

이상적인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가 견제와 균형이라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는 지역정당의 구도 때문에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단위와 

행정단위 사이의 문제는 행정체제 개편(그것이 필요하다면)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22) 이승종 (2014), 20-21. 

23) 이승종 (2014),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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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규모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세계화에 의해서도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세계화가 분권화, 지방화를 의미한다며 세방화(世邦化)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초국가적 권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국가의 집권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전망

도 있다. 사실, 자치단체의 광역화를 주장하는 주요 논거 중의 하나가 세계화론이다. 국제적

인 경제경쟁이 거대한 지역(region)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

리의 기본 행정단위도 500만 명이 넘는 대규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단위에 대한 논란은 국내적인 차원만을 고려하더라도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행정에의 접근성, 민주성을 위해서

는 행정의 분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논쟁은 용어에도 반영되어 

소규모 자치단체 주창자는 Fragmentation을 분절화로 부르지만, 통합론자는 이를 파편화라고 

부른다. 

○ 시대의 담론들의 경합

분권화와 관련하여, 세계화와 지방화는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상이한 방향의 

힘으로 이해되기도 한다는 점을 보았다. 민주화의 경우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호소력

이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주화시대로 이행하면서 민주화 초기에는 

민주화가 강조되고, 이때의 민주화는 분권화와 동의어가 되다시피 하였는데, 민주화가 제도

화되어 안착하면서 지방자치-분권화는 곧 민주화라는 등식은 효력을 많이 잃게 되었고, 지방

자치는 민주화의 성숙을 기한다는 기대감도 낮아지게 되었다.  

민주화가 궤도에 올랐던 노무현정부에서는 참여가 국정철학으로 제시되었고, 혁신･분권과 

균형발전의 화두가 되었다. 보수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이룬 이명박정부는 선진화와 광역경

제권 개발을 내세웠고,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을 목표로, 창조경제를 발전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 단임제 대통령 중심제의 성격

1987년에 성립된 체제의 문제점과 극복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1987체제는 거의 

30년 동안 잘 유지되어 왔다. 이 체제 하에서의 국가발전 전략과 분권화 정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었는데, 민주화가 시작된 초기에는 분권화가 시대의 화두가 되어, 하나의 규범으

로서 작용해 왔다. 지역감정이 강하게 남아있는 민주화 이후의 선거 정국에서 분권화는 소외

되었다고 느끼는 지역의 주민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고, 배분해 주겠다는 선거 공약으로 들렸

고 매우 매력적이었다. 비록 추진의지는 강하지 않아도 분권추진이라는 공약은 쉽게 포기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한국 정치의 일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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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단임제는 제한된 임기 동안에 새로운 업적을 내려는 대통령을 조급하게 만들 수 있

다. 새로운 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과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기존의 정책을 폐

기하거나 무시하는 일도 필요하다. 노무현정부의 지역균형을 위한 “대못 박기”나 이명박정부

의 규제완화 의욕을 상징한 “전봇대 뽑기”가 의미하는 바는 서로 다른 내용이지만, 단임제 

대통령의 업적의욕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앞서 본 대로 지방자치-분권은 복합

적인 사안이어서 다양한 옹호논리와 반대논리를 상대적으로 쉽게 내세울 수 있다. 분권추진 

공약을 폐기하거나 포기하기가 어렵다면, 새로운 분권의 논리를 내세워서 선거에서 공약했던 

바와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기가 쉬운 정책이며, 따라서 담론이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공간이다. 특히, 지난 15년처럼, 중도정부와 보수정부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담론의 변화가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에 힘입어, 국회를 유도하면서 의제를 설정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헌법이나 선거제도와 같이 지극히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면, 의제

를 설정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분권과제가 중앙정부의 의사에 반한다고 생각하거나, 분권이 

경제적 효율성의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의제를 바꾸어 다른 대중은 물론 정책

참여자와 전문가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분권화를 비판적 담론분석하기 위해서 예비적 고찰을 하였다. 여컨대, 지

방자치와 분권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양면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며,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충실히 실행한다고 자치의 궁극적 목적이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다; 지역의 적정 규

모는 행정, 정치, 경제 등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계화, 지방화, 민주

화 등의 거대담론은 상황에 따라 분권정책과 다양한 접점을 형성할 수 있다; 5년 단임 대통령

제는 새로운 의제설정의 유혹을 강하게 느끼게 하며, 이때 분권 정책은 매력적인 주제인데, 상

황에 따라 여러모로 재해석되기 쉬운 정책이다. 예비적 고찰의 결과, 우리는 분권화가 상이한 

담론들의 경합의 결과물로서 나타날 개연성이 높은 영역임을 확인하였다. 분권화의 각 요소간

에는 충돌 내기 갈등의 여지가 크고, 이를 기회로 삼아 각 행위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

을 내놓고, 원하는 담론을 그려낼 공간이 열려 있다. 자치-분권이 벌어지는 정치적 맥락, 사회

구조적 맥락이 변화함에 따라서, 분권의 요소간의 상대적 비중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이용

해 기존의 권력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권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Ⅶ. 분권화의 비판적 담론분석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부부터 분권은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김영삼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분

권화의 전개와 평가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를 어떻게 비판적 담론분석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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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권화 정책의 전개

여기서는 분권화가 구체적으로 전개된 모습을 그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문헌에 바탕을 두고 김영삼정부로부터 이명박정부까지의 분권화를 간략히 요약해 본

다.24)  

<표 4> 역대 정부와 민선 시기, 1991-2011

① 노태우정부(1987-1992): 민주화와 떠밀려 올라 온 지방분권

상황: 민주화 운동에 밀려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

사건: ’91.3/ ’91.6  기초의회의원/ 광역의회의원 선거 

     --> 중앙-지방간 역할 재정립 필요성 대두

추진: 정부조직관리지침(총리 훈령): 민관합동기구 “지방이양합동심의회” 구성

활동: 1991-1998, 3,701 심사하여 2008건 지방 이양확정

평가: 지자체 공무원들도 분권 대한 인식 부족; 

     소극적 참여, 미흡

② 김영삼정부(1993-1997): 말뿐인 지방분권, 미루고 미룬 선거

상황: ‘’90.1 3당 합당(민자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 92.12 대선 승리

사건: 떠밀려 치룬 의회; 단체장 선거; 95.6.24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추진: “지방이양합동심의회” 지속 운영

      --- 수사적 분권정책

평가: 지방자치 대한 거부와 태만

     낮은 단계의 사무이양 노력

24) 사실에 대한 기술은 소순창(2011), 김순은(2010), 김병준(200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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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김대중정부(1998-2002): 실질을 꾀한 지방분권

상황: 소외지역을 대표하는 대통령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신념

역점: 시혜적 분권 정책; 분산정책에 집중, 중앙의 지원 강조

추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9.1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발족

평가: 지방이양 100대 과제로 선정, 이양을 위한 기반 마련

     체계적 접근 미약 - 중앙정부 중심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보 미흡

④ 노무현정부(2003-2007): 분권 균형의 두 바퀴를 세운 지방분권

상황: 핵심과제가 된 분권담론; 분권형 선진국가 지향 

역점: 분권 원칙 확정

     추진 기본방향과 과제 선정, 로드맵 작성 

     분권과 분산의 동행

사건: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 행정복합도시특별법;  

     야당의 탄핵추진

추진: 지방분권특별법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 분권의 로드맵 제시와 함께 분산을 위한 체계적 노력

     조직, 재정의 난제 지속

     ‘중앙’의 반대와 동원의 실패 

⑤ 이명박정부(2008-2012): 선진화에 갇힌 지방분권

상황: 잃어버린 10년 되찾기

역점: 기존의 분권 틀 유지-지연 

     규제완화, 수도권의 부활

     광역경제권

추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분권촉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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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발전위원회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평가: 좌표는 있으되, 동력은 없는 지방분권

⑥ 박근혜정부(2013~ ): 창조의 블랙홀에 빠진 지방분권

상황: 보수정권의 지속; 혼란스런 국정목표                   

역점: 서류로 남은 분권의 틀

     창조경제

추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사건: 세월호

평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

2) 분권화의 비판적 담론분석

① 노태우정부의 지방분권

비판적 담론분석 (분권) 정책  (탈구조주의) 정책 담론분석 

보통사람? 텍스트 

 
민주화에 
떠밀려 
올라 온 
지방분권

지방자치 - 
민주화 심화 과정;

 
민주화와

여건 미성숙

규범적 민주화 추진

유동적 
정치상황

-
기존층의 
시간벌기

거리 
민주주의
(해석)

담론 
프
랙
티
스

거센 민주화;
지역정당의 

출현
(설명)

사회
문화적

프
랙
티
스

거리의 정치 - 성쇠 속에 민주담론, 미성숙 담론, 민주주의 속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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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김영삼정부의 지방분권

비판적 담론분석 (분권) 정책  (탈구조주의) 정책 담론분석 

세계화? 텍스트 

 
말뿐인 

지방분권,

(미루고 
미룬 지방자치

선거)

신한국/중앙정부 
중심의 발전 전략

세계화와 
지방화 수사;

지방화와 
지방자치의 
연계부족;

서울 분리론, 경기도의
남북분리론

일시성/

매개작용/

위태로움/

정부의 
일방적
판단

담론 
프
랙
티
스

신자유주의 
담론, 

규제완화,
분권에는 
미적용

사회
문화적

프
랙
티
스

지역기반정당의 도전과 긴밀히 연계된 늦춰지는 지방자치

③ 김대중정부의 지방분권

비판적 담론분석 (분권) 정책  (탈구조주의) 정책 담론분석 

복지 텍스트 

 
실질을 
꾀한 

지방분권

원칙보다 실질 혜택
복지

신자유주의와 
안전망 담론
일하는 복지,

연합정부의 이중성

지역혜택

일시성/

매개작용/

위태로움/

환란 극복의 
정치

담론 
프
랙
티
스

신자유주의
관리주의 

담론,
지역 기반 

정당,
연합정부

사회
문화적

프
랙
티
스

신자유주의 국제기구의 공세 속 국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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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

비판적 담론분석 (분권) 정책  (탈구조주의) 정책 담론분석 

균형발전 텍스트 

분권･균형의 
두 바퀴를 

세운 
지방분권  

수도권-비수도권
균형,

분산과 집적의 이해

수도권 규제,

규모를 잊은
지역혁신체제,

균형발전과
부동산 가격 상승,

일시성/

매개작용/

위태로움/

참여
유도

로드맵

담론 
프
랙
티
스

여소
야대,

기득세력 
공격과,

행정복합
도시,

공기업 이전

사회
문화적

프
랙
티
스

균형/분산과 집적 논란. 수도권-비수도권 갈등

⑤ 이명박정부의 지방분권

비판적 담론분석 (분권) 정책  (탈구조주의) 정책 담론분석 

선진화 텍스트 

선진화에 
갇힌

지방분권  

선진화를 통한 
분권 우회;

광역경제권 
속으로 

말려들어간 균형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쟁력

행정체제개편에 묶인 
분권

일시성/

매개작용/

위태로움/

 분권의 
규범성/
분권의 
주작용/

담론 
프
랙
티
스

수도권 중심,
기득권 옹호

사회
문화적

프
랙
티
스

뚜렷한 비젼 부재 속 수도권 중심의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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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박근혜정부의 지방분권

비판적 담론분석 (분권) 정책  (탈구조주의) 정책 담론분석 

창조경제 텍스트 

창조의 
블랙홀에 

빠진 
지방분권 

창조경제와 
플랫폼 

창조경제의 대두와 
창조산업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쟁력

행정체제개편에 묶인 
분권

일시성/

매개작용/

위태로움/

규범으로 
남은 
분권,

소통 부재

담론 
프
랙
티
스

수도권 중심,
기득권 옹호

사회
문화적

프
랙
티
스

조타수 없는 분권, 기득권층 득세,  앞을 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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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와 지방교육재정

하봉운(경기대학교)

Ⅰ. 서 론

교육재정의 규모는 교육활동의 범위와 내용 및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의 열

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대하여 교육재정 확보 측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내국세 교부율 인상, 국가보조금 확대, 교육세･지방교육세 증액 등이, 교육재정 배분 측면에

선 특별교부금 비율 하향 조정, 교육재정 집행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체수입보다 의존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중심의 경

직성 경비의 비중이 과도한 현행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고려할 때 시도교육청의 재정 확보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은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기에 직면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요구가 교육계를 위시한 사회적 공론으

로 제기되는 시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확보, 배분 및 운영, 평가 등에 대한 총론적 논

의보다는 현행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야기한 주요 원인으로서 막대한 재정 수요를 유발함에

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재원 확보 없이 도입된 누리교육과정 등의 교육복지 재정을 중심으로 

현행 지방교육재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현황과 함께 분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운

영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2장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3장에서는 지방교육재정

의 문제를 유발한 원인을 분석하고, 4장에서는 현황과 문제점, 원인 등에 근거하여 몇 가지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Ⅱ.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지방교육재정 세입은 국가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그리고 자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지원금의 경우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교부금이 대부분

(99%)을 차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관련 법령에 의해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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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을 배정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

회계로 전입되는 것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과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부

담금, 기타 전입금으로 구성된다.

<그림 1> 지방교육재정의 흐름

1. 재정 확보의 자주성 미흡 및 경직성 경비 과다

2013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4.3%, 지자체전입금 16.9%

로 외부 의존수입이 91.2%에 달하며 이는 대부분의 재원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세출측면을 살펴보면, 인건비(58.2%)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80.4% 수준으로 매우 경직적 구조이다. 여기에 누리과정(2.7조), 돌

봄교실(0.3조) 등 국정과제를 포함시키면 경직성 경비 비중은 86% 수준으로 더 높아진다. 특

히 지방교육재정 세출측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경직성 경비가 많다는 것은 세출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임

병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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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과 세출 현황(’13년 기준)>
(조원, %)

구분
세입 세출

교부금
지자체
전입금

기타
수입

계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및
채무상환

사업비 계

금액
(%)

40.9 
(74.3) 

9.3 
(16.9) 

4.8
(8.8)

55.0 
(100) 

32.1 
(58.2) 

5.7
(10.3) 

6.5
(11.9) 

10.7 
(19.5) 

55.0
(100) 

   ※ 기타수입(4.8조) : 국고보조금(2,484억), 지방채(9,604억), 수업료 등 자체수입(36,378)
   ※ 시설비 및 채무상환(6.5조) : 시설비 55,879억, 채무상환 9,587억
출처: 임병인(2014), 지방교육재정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 정책 포럼, 한국교육
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이와 같은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은 앞으로 학생 수가 계속 빠른 속도로 감소됨에 따라 교육

재정 수입액과 인건비･시설비 등 주요 지출의 괴리는 더욱 커져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보여주며, 교육재정 수입의 4분의 3을 차지하여 실제로 교육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

는 교부금 제도의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안종석, 2012).

2.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여건 악화

교육은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육재정의 규모에 지나친 변화가 없어야 하

며 교육외적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을 보장받는 교육재정의 안

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말은 교육재정의 지나친 확대가 없어야 

한다기보다는 지나친 삭감으로 인한 교육활동의 위축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

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교육재정의 규모변화가 적은 것을 의

미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교육재정 규모의 확대를 의미한다(송기창, 1994). 이처

럼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육재원이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지 않는 것이 더 중요

한데, 재원 산정기준을 분산시키면 늘어날 때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줄어들 때도 조금 줄어

들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

율에 의해 결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경기가 위축되는 경우 조세수입 감소로 국가재정운

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어서 법령에 근거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정액도 축소가 불

가피하여 교육 재정이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현실은 2013년 세수결손에 따른 2015년 교부금 정산(△2.7조원)반영으로 전년대

비 1조 3,475억원 감소(△3.3%), 2014년 세수결손에 따른 2016년 교부금 감액 정산이 예상

된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1)

1) 기획재정부에서는 전년 대비 줄어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 명목으로 지방교육채 1조 8,594
억원(학교 신･증설 용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인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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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및 증가율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08 ‘09 ‘10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안)

교부금 33.2 30.6 32.4 36.1 39.2 40.8 40.9 39.5

전년도 대비 
증가율

23.4 △8.0 6.1 10.2 8.6 4.1 0.2 △3.3

자료: 송기창(2014), p. 7, <표 2> 재인용 

이미 누리과정, 초등돌봄 등의 예산 증가로 각 교육청의 예산 적자는 심각한 상황이다. 

201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행한 뒤 갚지 못한 지방채 규모가 3조원에 육박

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 학교신증설을 위한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였고, 교원명예

퇴직 미수용, 교육환경개선 시설 투자의 급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 부족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부족액 비  고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부족

학교신･증설비  14,862 2014년 지방채 발행기준

교원명예퇴직수당 7,474 2014년 미수용 명퇴수당

교육환경개선시설 투자 15,587 2012년 기준대비 축소액

합 계 37,923

자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14) 발표자료 

Ⅲ. 지방교육재정 운용상 문제점 유발 원인과 향후 전망

1. 교육복지 재정의 급격한 증가

대체적으로 교육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ㆍ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중심의 선

별적 교육복지 정책은 2011년 무상급식과 2012년 누리과정 지원 등 보편적 복지프로그램의 

증가로 그 규모와 성격에서 일대 전환을 맞이했다. 

무상급식 도입 이전까지의 취약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복지사업으로 다양한 지원정책

들이 시도되어 왔는데, 교육 부분에서는 교육복지종합계획(교육인적자원부, 2004), 교육복지

종합대책(교육과학기술부, 2008) 등이 만들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기초학력부진아 지도 정책

을 비롯하여 도시 저소득층, 북한이탈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자녀, 다문화 자녀 등 한국 사회 

내의 다양한 취약집단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이 제시되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2)’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저소득층을 포함한 교육적 배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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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초중등 학교를 통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됨으로서 교육복지에 대한 

욕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이혜숙 외, 2012).

이처럼 교육복지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투자 역시 늘어나고 있

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복지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국가 시

책사업과 시도교육청 자체재정사업으로 사업학교를 중심으로 배분･집행되고 있다.

<그림 2> 교육복지 정책의 추진 체계 모형

교육복지 
추진 체계

국가
시책사업
(특교)

➡

교육부 전액부담 사업 ➡ 국가의 주요 시책으로 
국고보조 성격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부담사업

➡ 시도교육청의 대응투자 
유도

시도교육청 
지원사업

➡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된 사업 및 자체재정사업

그러나 급증하는 교육복지의 욕구에 비하여 이를 실행할 재정상황은 열악한 상황이다. 특

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늘어나는 복지프로그램의 재정 수요를 충당해야 하는 교육청

은 현재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향후 학생수 감소에 따

른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별도의 추가재원 확보없이 신규 교육복지사업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같은 타 부처 복지사업까지 교육부로 떠넘겨 기존 지방교육재원 내에서 

충당하도록 함으로서 이러한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와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감안하여 

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왔으나, 이명박 정부는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무상보육의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 조정없이 전액 지방교육재정

2) 계층별 거주지 분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도시 내 지역 간 교육･문화적 자원 및 교육성취 격차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교육적 여건이 취약한 도시 저소득층 거주지역 학생에 대한 집중 지원 필

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저소득층이 밀집한 학교의 경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대상으

로 선정하여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였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연계함으로써 통합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

서 불리한 아동･청소년들이 취약성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

활보장 수급자 밀집지역을 선정, 교육청･학교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학교 중심으로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총체적 지원사업으로 2003년 시범사업 도입 후 점차 전국 

중소도시로 확대되었으며, 2011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되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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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에서 부담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경향과 배치된다. 유아교육과 방과후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 

말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유아교육과 방과후학교에 지원되어 온 국가보

조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통합해 유아교육과 방과후학교 사업비로 당시 8,038억원을 

교부금에 반영해 교부율을 0.6%p 만큼 인상하여 내국세 대비 비율을 2008년에 종래의 

19.4%에서 20%로 증액하였다. 그러나 유아교육비는 누리과정 도입과 유아무상교육의 실시

로 이후 급증해 2012년 2조 7,408억원으로 급증했다(김영옥 외, 2013).

또한 정부는 2010년 1월 지방소비세가 도입됨에 따라 교부금 축소를 보전하기 위해 내국

세 교부율을 20.0%에서 20.27%로 조정하였고(법률 제9923호, 2010.1.1), 2010년 10월에 

시･도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유도하기 위해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을 개선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11호, 2010.10.1) 및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79호, 

2010.10.14.)을 개정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교부기준 개선으로 기

존의 교부기준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 다문화 가정 학생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교육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데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므로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

민 가정의 학생 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컴퓨터 구입 지원 등 정보화 지원 수요 및 저소득

층 밀집지역에 있는 학교 수 등을 새로 교부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저소득 가정과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를 통하여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표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내용구분 구 법률 2006 개정 법률 2010 개정 법률

교부금 비율 ･당해연도 내국세의 19.4% ･당해연도 내국세의 20.0%(2008년부터)
･당해연도 내국세의  
 20.27%(2010년부터)

기준재정수입
액 산정방식

･기준재정수입액 80% 계상 ･기준재정수입액 100% 계상 동일

지자체 
법정전임금 

비율

･서울 10%, 광역시･경기도 5%, 
기타 도 3.6%

동일 동일

지자체 
비법정전입금 

근거 규정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 보
조 근거 규정

･광역 지자체 근거 규정 없음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교
육경비 보조 근거 규정

･시･도는 교육･학예 진흥을 위한 별도경비
를 전출 가능

동일

세출예산 
편성 협의

･교육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
로 충당되는 세출 예산편성 시 
미리 당해 지자체장과 협의

동일
*지금까지 지자체장이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협의권을 행사하지 않아 사문화 되어 왔음. 

동일

교부금의 추가 확보 없이 도입된 교육복지 지출 확대 조치의 영향은 지방교육재정의 세출 

구성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첫째, 교육복지 정책사업비의 증가추세가 200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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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예산의 2.7%에 불과하던 것이 6년이 지난 2013년에는 9.4%에 이를 정도로 매우 가파르

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교육감 직선제 도입과 정치권의 복지 논쟁으로 인한 무상급식 및 돌

봄교실, 누리과정 등 비가역적(非可逆的)인 각종 교육복지 관련 사업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둘째, 교육일반에 속하는 정책사업들 중에서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구성비율이 절반에 

이르고 있다. 이를 송기창(2014)은 지방교육채와 함께 BTL 상환이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셋째,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비

의 구성비는 2012년까지는 교육복지사업의 비중보다 높았으나, 2013년 들어 역전되었다. 특

히 송기창(2014)은 2013년에 2012년보다 1조원 이상 감소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지적하면

서 교육복지비 증가로 인해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축소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넷째, 학

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도 그 비중이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절대액은 크게 감소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판단된다.3) 이를 정리하면, 교육

복지사업과 부채는 급증, 교수-학습활동지원과 같은 핵심서비스 관련 지출과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감소 내지는 정체로 대비된다. 이는 결국 예산배정의 우선순위가 공약이행에 치

우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임병인, 2014 재인용). 

정책사업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결산액 구성 결산액 구성 결산액 구성 결산액 구성 결산액 구성 결산액 구성

합계 39,833,178 100.0 42,666,036 100.0 43,108,880 100.0 46,814,067 100.0 50,433,937 100.0 53,295,765 100.0

유아및
초중등
교육

소계 37,642,075 94.5 40,791,129 95.6 41,006,544 95.1 44,097,654 94.2 48,317,692 95.8 51,239,697 96.1

인적자원운용 22,609,453 56.8 22,743,611 53.3 23,324,401 54.1 24,565,032 52.5 26,085,166 51.7 27,276,652 51.2

교수-학습활동지원 2,505,992 6.3 3,244,160 7.6 3,450,179 8.0 3,972,959 8.5 4,442,617 8.8 3,434,007 6.4

교육복지지원 1,087,526 2.7 1,533,646 3.6 1,736,697 4.0 2,061,045 4.4 2,939,672 5.8 5,016,557 9.4

보건/급식/체육활동 700,857 1.8 898,307 2.1 756,866 1.8 1,002,164 2.1 1,211,339 2.4 1,718,004 3.2

학교재정지원관리 6,617,825 16.6 6,927,206 16.2 7,298,068 16.9 8,253,437 17.6 9,455,967 18.8 9,774,667 18.3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4,120,422 10.3 5,444,199 12.8 4,440,333 10.3 4,243,016 9.1 4,182,933 8.3 4,019,810 7.5

평생직
업교육

소계 143,576 0.4 165,992 0.4 182,190 0.4 166,269 0.4 188,883 0.4 144,546 0.3

평생교육 109,620 0.3 120,296 0.3 129,424 0.3 123,656 0.3 135,591 0.3 129,344 0.2

직업교육 33,956 0.1 45,696 0.1 52,766 0.1 42,613 0.1 53,292 0.1 15,203 0.0

교육일
반

소계 2,047,527 5.1 1,708,915 4.0 1,920,146 4.5 2,550,144 5.5 1,927,362 3.8 1,911,522 3.6

교육행정일반 440,975 1.1 446,367 1.0 640,212 1.5 382,013 0.8 464,407 0.9 426,701 0.8

기관운영관리 443,287 1.1 508,071 1.2 421,192 1.0 437,129 0.9 552,790 1.1 527,757 1.0

지방채상환및리스료 1,161,229 2.9 753,614 1.8 821,126 1.9 1,657,067 3.5 904,114 1.8 950,359 1.8

예비비및기타 2,036 0.0 863 0.0 37,616 0.1 73,935 0.2 6,051 0.0 6,704 0.0

자료: 송기창(2014), p. 12, <표 6>를 재인용

<표 5> 지방교육재정 정책사업별 세출 변화추이
(단위 : 백만원, %)

3) 송기창(2014, p. 13의 <표 7>)에 따르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안전과 직결된 증개축비와 교육환

경개선비가 직선제가 도입된 2010년 이후부터 연도별로 다소 엇갈리지만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음(-)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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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2011~2014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전체 재정 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 9,260억원, 2012년 1조 1,645억원, 2013년 1조 1,964억원, 2014년 2조 1,503억원으

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전년대비 증가율이 2012년 

25.7%, 2013년 68.7%, 2013년 9.5%에 이른다(이근영 외, 2014).

<그림 3>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프로그램 재정 규모 변화
(단위: 백만원) 

자료: 경기도교육청 2011~13년 세출결산 자료와 2014년 예산자료를 분석해 작성함

특히 국가의 누리과정 도입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예산 중 누리과정이 차지하는 비율

이 48.9%에 달한다. 누리과정은 별도의 추가재원이 확보되지 않고 교육청이 그 부담을 책임

져야 하기 때문에 교육복지 확대로 인해 예산 부담이 크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담이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경기도교육청 누리교육과정에 따른 비용 급상승
(단위: 천원)

세부 사업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유아학비 지원 416,913,806 785,180,050 1,144,561,056 1,450,993,700 3,797,648,612

자료: 경기도교육청(2011). 『2011~2015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

위와 같이 교육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으로는 교육복지에 대한 경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복지 세입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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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복지 재정 수요의 향후 전망

2011년 무상급식과 2012년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에서의 보편적 복지프로그램의 증가는 

교육복지의 규모와 성격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4) 

첫째, 무상급식의 경우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으며,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5개 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는 중학교 이상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면지역 등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된다. 그 외 서울특별시와 광주, 

세종시, 경북을 제외한 도지역에서는 중학교에도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범위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지역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학생 

중에서 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중학생부터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지

역에서는 울산이 36.3%로 가장 낮고, 다른 지역은 45～55% 정도 된다. 한편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고등학생만 선별 지원하는 지역에서는 지원받는 학생의 비중이 경상남

도가 63.6%로 가장 낮고, 서울시도 71.7%로 낮은 편이다. 그 외 지역은 75%를 상회하며, 강

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는 80%를 상회한다. 이들 지역은 급식비가 총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 5～7%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중학생부터 선별지원을 하는 지역은 

급식비가 총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 수준이다(안종석, 2014, 재인용). 

최근의 학교급식정책은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학교급식이 국가적 주요 정책으

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영양관리 

및 생활지도 강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으로 정책의 목적이 포괄적 시행의 방향

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무상급식의 지원대상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로 순차적으로 확대됨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에 더하여 교육청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일반적으로 복지급여의 대상은 보편과 선별로 구분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보편과 선

별의 연속선상의 어떤 점 위에 존재하는 것이지, 보편과 선별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구인회 외,2010:165-211). 일반적으로 보편주의는 프로그램 접근에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

에게 제공되는 것인 반면, 선별주의는 특정 조건이나 제한을 두어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즉 

욕구가 있는 사람만)을 선별하여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분

하게 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외의 거의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모두 선별주의가 

된다. 또한 장애나 다문화 등과 같이 발달상의 특정한 욕구가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것과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사람을 선별하여 일괄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의 구분도 불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편주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아동수당, 노인에게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

금, 학교에 등록된 학생에게만 지급되는 무상급식도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선별주의가 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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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급식비 지원대상 
대상학생
비중1)

급식비 
비중2)

지자체 
지원비중3)

서울 공립초, 중학교 무상급식 + 저소득층 71.7 5.8 44.9

부산
공립초 1~6학년 및 기장군 중1~3학년 무상급식 + 저소득
층(전체 25% 이하)

55.4 4.7 28.5

대구
400명이하 및 면지역 초･중 무상급식 + 저소득층(초･중 
최저생계비 340%이하, 고 260%이하)

45.5 4.8 19.2

인천 초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55.7 3.3 52.7

광주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75.1 6.8 41.0

대전 초 1～6학년 무상급식 + 저소득층 53.3 2.1 61.6

울산
울주군 초, 도시지역 소규모 초, 면지역 중, 동･북구 초 5,6
학년 무상급식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350%이하)

36.3 3.1 22.6

세종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77.8 3.2 50.0

경기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78.1 5.2 40.6

강원 초･중 전체 및 고(특성화고 등 일부) + 저소득층 82.1 6.9 34.1

충북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78.1 5.9 46.6

충남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78.6 5.7 55.6

전북
초･중 전체 및 읍이하 고 무상급식 + 저소득층(최저생계
비 130%이하)

83.7 6.3 37.7

전남
초･중 전체 및 읍이하 고 무상급식(광양시 동지역 고교 무
상급식) + 저소득층

84.5 5.4 37.5

경북
100명미만 초 및 읍면이하 초･중 무상급식+저소득층(최저
생계비 140%이하)

49.5 3.3 32.0

경남
초･중 전체 및 읍 이하 고 무상 급식 + 저소득층(최저생계
비 130%이하) * 80%

63.6 6.5 25.4

제주 초･중 전체 무상급식 + 저소득층 86.9 4.6 42.0

전체 69.1 5.2 40.3

<표 7> 지역별 급식비 지원현황
(단위 : %)

주: 1) 초중둥교육 학생 중에서 급식비 지원대상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
주: 2) 총예산에서 급식서비스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주: 3) 급식서비스에 사용된 재원 중 지자체(광역)가 부담한 부분의 비중 
출처: 안종석(2014),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교육재정 구조 변화와 개선 방안, 2014년도 지방교육

재정 정책 포럼,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둘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새로운 재정소요’로서 누리과정 도입 및 확대가 차지하는 비

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도입한 5세아 누리과정을 2013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동시에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2012년 20만원에서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제시하였

다(교육과학기술부, 2012.1.18.). 

만3~4세 보육료･유아학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4년까지는 국고, 지방비와 지방교육재

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하여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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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며,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2012년 1조 6,352억원

에서 2015년 4조 4,549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국무총리실 외, 2012). 이는 기획재정부에

서 추정하는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조 4천억원의 9.0%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내국

세 262조 3천억원의 1.7%에 달하는 규모이다(기획재정부, 2011). 

<표 8> 이명박 정부 누리과정의 재원부담 방법(2102년 1월 결정)

구  분 2012 2013 2014 2015

국비+지방비
(지자체)

5세 - - - -

3-4세 소득하위 70% 소득하위 70% 
3세 소득하위 

70%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5세 100% 100% 100% 100%

3-4세 -
소득상위 

30%+추가분

3세 소득상위 
30%+추가분
4세 100%

100%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현안분석에서 조차도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으로 급격히 증가할 보육･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낼 정도이다

(조은영, 2012). 또한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에 취학하는 아동에게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이 법령상 타당한 지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표 9>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연도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액 추계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만5세

교육 교부금 2,482 2,586 5,392 5,482 5,611 6,509 28,062

보육

국고 1,316 1,012 - - - - 2,328

지방비 1,375 1,036 - - - - 2,411

교부금 - - 5,996 6,087 6,218 7,204 25,505

소계 2,691 2,048 5,996 6,087 6,218 7,204 30,244

교부금계 2,482 2,586 11,388 11,569 11,829 13,713 53,567

총계 5,173 4,634 11,388 11,569 11,829 13,713 58,306

만3~4세

국비+지방비 　 　 7,747 7,747 4,510 - 20,004

교부금 - - 4,964 16,781 22,930 30,836 75,511

총계 　 　 12,711 24,528 27,440 30,836 95,515

교부금 총부담액 2,482 2,586 16,352 28,350 34,759 44,549 129,078

자료: 1. 교육과학기술부(2011.5.2). ｢만5세 공통과정｣도입 추진계획(보도자료). p.8.
자료: 2. 교육과학기술부(2012.1.18). ｢3-4세 누리과정｣도입계획(보도자료).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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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시 도교육청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 부담(예정)액
(단위 : 억원)

시도
2012 2013 2014 2015(예정)

계 유치원
교육비

어린이집
보육료 계 유치원

교육비
어린이집
보육료 계 유치원

교육비
어린이집
보육료 계 유치원

교육비
어린이집
보육료

서울 1,457 687 770 5,021 2,473 2,548 5,383 2,512 2,871 6,169 2,512 3,657

부산 1,034 822 212 1,545 1,024 521 1,929 1,260 669 2,234 1,260 974

대구 788 614 174 1,200 826 374 1,691 1,056 635 1,898 1,056 842

인천 884 668 216 1,494 892 602 1,969 1,087 882 2,294 1,087 1,207

광주 557 349 208 843 479 364 1,165 636 529 1,352 636 716

대전 554 440 114 881 567 314 1,133 699 434 1,289 699 590

울산 381 320 61 662 431 231 892 562 330 1,024 562 462

세종 15 5 10 62 17 45 154 36 118 128 36 92

경기 4,541 3,494 1,047 7,173 4,069 3,104 9,095 4,859 4,236 10,562 4,859 5,703

강원 415 239 176 671 301 370 1,033 446 587 1,152 446 706

충북 462 259 203 769 324 445 1,106 420 686 1,262 420 842

충남 656 436 220 1,071 524 547 1,534 661 873 1,747 661 1,086

전북 613 370 243 926 491 435 1,250 625 625 1,457 625 832

전남 511 267 244 832 356 476 1,219 477 742 1,387 477 910

경북 827 610 217 1,206 741 465 1,748 1,054 694 1,995 1,054 941

경남 1,184 918 266 1,791 1,083 708 2,389 1,331 1,058 2,781 1,331 1,450

제주 172 101 71 343 132 211 466 134 332 553 134 419

합계 15,051 10,599 4,452 26,490 14,730 11,760 34,156 17,855 16,301 39,284 17,855 21,429

출처 :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셋째, 유･초･중등의 특수교육 기회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사교육비 부담이 크고 졸업

생의 30%가 시설･가정으로 돌아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및｢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에 따라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실시, 유

치원 종일반 확대 운영,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확대, 장애학생의 기초학력향

상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체계 구축, 방과후학교 및 방학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등이 추진되었

다. 이를 통해 2010년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의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전체 예산은 

3.8%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으

로 2011년 만 4세 이상 유치원, 2012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이 의무교육화 되었다.

현 정부는 제3차 계획 종료에 따라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13-’17)｣을 수립하

여 청각장애인 지원확대(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 특수교육교원 수화 연수, 교수･학습자료 개

발)와 장애학생 교육여건 대폭 확충(특수학교 신설･특수학급 증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율 제고, 전공과 학급 설치 확대,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 대학 의무운영 및 학습도

우미 증원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03년 0.4%→’12년 0.76, 10년간 

0.34% 증가)를 감안할 때, 향후 10년간(’13~’22년) 매년 0.034% 증가하여 ’22년에는 특수교

육대상자가 100,316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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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지난 10년간(’03~’12)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추세

출처 : 국립특수교육원(2013). 특수교육 교원 수급방안 연구

이외에도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될 경우 추가적 재정소요는 불가피하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정치권에서는 고교 무상･의무교육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교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한해 약 2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되지만 별도

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보다는 현재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고등학생

을 둔 대부분의 직장인은 자녀보조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고교 무상의무교육의 추진에 따른 

혜택은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정부가 누리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 기업의 비용감소에 해당하

는 부분만큼이라도 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교부적응 학생수 

등 추가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재정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학생의 비율도 급격하게 증가하

고 있다. 2011년 전체 초･중등 학생수는 7,468,964명이며, 이중 기초생활수급자 263,452명, 

한부모가정 131,181명, 다문화가정 44,681명, 북한이탈주민가정 1,714명 등 취약계층 학생의 

비율은 전체 5.9%에 해당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Ⅳ.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개선방안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넉넉하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재정수요를 교

부금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 2010년 내국세 교부율을 20.27%로 상향조정한 것

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것이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오해하는 사

람들이 많다. 국회예산정책처(2011)의 입장도 2012년 재정지출 증가율이 5.5%, 교육분야 증

가율이 3.9%임을 감안할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 9.1%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수행하던 사업 중 상당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

로 수행하도록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에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수행되었으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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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업이 15개에 이르며,5) 그 규모만도 1,911

억원에 달한다. 

이후 교육청과 국가 수준에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재정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지 않고 이를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이는 

복지정책이 도입되면서 다른 부처에서는 추가적인 재정 확보를 필수적으로 하는 것과는 매우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영･유아 무상 보육료 부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게 추가적

으로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반영해 예산부담을 늘리는 것과 차이가 있다.6) 추가

적인 예산 확보없이 최근 급증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인해 교육청의 예산상황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에도 고교 무상교육과 세월호 참사로 인한 학교안전 예산 확대로 교육재정의 증가 압

력이 비등하고 있는 현 시점에 지난 2011년 이후 교육청과 국가의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의 

도입으로 급증해온 교육복지재정 규모는 교육청 단독으로 감당하기엔 버거운 수준에 이르렀

다.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생수 감소에 따라 줄어들어야 한다는 예산 당국의 주장

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의 확보 없이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는 신규 교육복지사업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같은 타 부처 복지사업까지 교육부로 떠넘겨 기존 지방교육재원 내에서 충당하도록 

한 국가에 1차적 책임이 있다. 

현 수준의 재정 확보 및 배분이 지속되면 무엇보다 교육복지 예산의 구성면에서 교육격차

를 해소하기 위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투자되는 예산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 교육복

지의 핵심목표를 훼손하는 상황까지 예견된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교육복지 예산의 구성비를 재조정하고, 장기적으

로는 교육복지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수준에서도 교육복지와 관련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지방에서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재원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또한 각종 복지정책의 실

시로 국가로부터 추가적인 재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재정의 악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 축소에 대한 요구가 빈번한 시점에서 교육재정 추가 확보

는 재정 주체간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ex, 2013년 경기도 도세 5% 전입금을 타 도처럼 

5) 초･중등학교 교육정보공시제 운영(972백만원),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사업(7,517백만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개발 및 운영(6,305백만원),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4,174백만원), 지방

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4,081백만원), 사이버가정 학습운영 지원(400백만원), 고교단계 직업

교육체제 혁신 지원(14,775백만원), 특성화고 장학금지원(126,400백만원),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촉진(1,216백만원), 학업성취도 및 시･도교육청 평가(5,975백만원), 학생건강증진 및 

급식환경 개선(144백만원), 공공자금관리 기금 이차보전(17,267백만원), 방과후학교 운영(775백만

원), 유아교육지원(810백만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315백만원)임

6) 경향신문(2013). [사설]보육비 국고 지원, 국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2013. 9. 25.; 조선비즈

(2013). 기재부 "서울시 보육료, 이미 정부가 42% 부담". 201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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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로 인하토록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 

교육청의 자체수입 또한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교육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원

을 확보할 수 밖에 없으나 국가와 지자체 모두 교육복지 도입과 시행에 따른 재원의 확보는 

외면해왔으며 교육청은 기존의 재원으로 이를 모두 감당하고 있다.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교육복지정책으로 인해 교육청은 다른 교육비, 대표적으로 시설사업비(교육환경개선사업비)

는 물론 교육복지예산 자체를 줄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교육청의 세입이 낙

관적으로 전망되었다는 전제하에서도 향후 예산 상황은 충분히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사정이 

나빠져 국세와 지방세 세수가 감소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의 전입금의 규모가 감

소하고, 취득세 인하로 인해 내국세가 감소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된 현실을 감안하면 

향후 교육청의 예산사정은 매우 어렵다. 다소 늦었지만 교육복지정책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의 확보가 시급하다. 

다음에서는 교육복지사업은 교육청만의 역량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

단체, 단위학교, 지역사회 자원의 공유를 통해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함께 해결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 하에, 시도교육청과 국가 수준으로 나누어 교육복지 재정에 대한 정

책적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시도교육청

세입과 세출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단기방안으로 프로그램 및 사업의 효율화 방안 및 세

입의 다변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보편적 프로그램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표적화된 프로그램들 간의 재정소요 균

형을 맞추기 위하여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교육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재조정 및 효율화 작업을 통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감축할 필

요가 있다. 사업실행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효율적 운영

이 필요하다. 즉 교육복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의 효율적 사용은 물론, 교육복

지 재정 투자 대비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 교육복

지 사업 간의 통합과 연계가 부족하여 칸막이된 형태로 예산이 집행･보고, 또는 지원 단가의 

상이성, 예산의 경직성 등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복지 재정이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복지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액 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자

된 교육복지 재정이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음으로 일정영역에서는 수요자 부담방식을 도입하여 세입의 다변화를 꾀하여야 할 것이

다. 재정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보편적 교육복지프로그램의 일방적인 확대는 교육

복지의 핵심 목표까지도 훼손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연구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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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교육복지 재정 분석 결과, 추가적인 세입이 없을 경우 세입과 

세출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재정소요가 큰 보편적 교육복지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하여 역설적으로 교육취약계층(기초학력 미달 학생, 학업중단 학생, 다문화 및 탈북자 학생 

지원, 농산어촌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분야의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타개책 마련이 시급하다(이근영 외, 2014). 

일례로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과정에서 복지에서 보편주의와 무

상이라는 개념이 혼동되어 사용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사회정책을 실시할 때

는 그 서비스의 수혜대상의 선정, 급여의 수준이나 내용의 결정, 기여조건의 적용 등에서 완

전한 보편주의나 완전한 선별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즉 현존하는 어떤 복지국가도 모든 프로

그램을 보편주의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보편주의적인 제도 내에서도 ‘분별적’인 방식을 도

입하여 보편주의를 완화할 수도 있다(안상훈, 2013). 예를 들면, 급식의 욕구를 전체 학생에

게 동일하게 보장하면서도 가정의 부담능력에 따라 기여율을 달리 설정하면 무상급여는 아니

면서 나름대로 공정한 방식의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 물론 이런 결정에는 복지제도의 확대에 

필요한 재정 상황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재정악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급격한 보편적 교육복지프로그램의 확대보다는 점진적 확

대가 필요할 것이다. 가령, 재정소요가 최근 급격히 늘어난 무상급식 사업의 확대 속도를 학

교급별 혹은 소득계층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일부 비

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시행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예처럼 보편적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확대에 있어서도 수익자 부담경비를 통한 수입의 다각화로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

다. 즉 이 경우도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보편적으로 보장하되,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형편

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중앙정부7)

과도한 공교육비 부담, 열악한 교육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방안

은 법령을 통한 예산의 마련이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교부율 인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제1조),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성하여 부담하도록

(제11조) 명시하여 의무교육과 의무교육외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7) 아래의 방안은 이봉주･우명숙, ｢보편적 교육복지, 제한된 교육재정 : 문제점과 대책｣(교육재정경

제학회 교육재정 정책포럼, 2014)에서 논의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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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과 관련하여 그 재정부담의 주체를 ｢유아교육법｣은 제24조(무상교육) ① 초등학

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무상교육 대상 기관을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부령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 하고 규정하였고,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

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을 ｢지방교

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보통교부금의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에 영향을 미치는 내

용으로 법률들 간의 체계가 맞지 않다. 즉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으로 교부하는데(제5조) ｢유아교육

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관련 재정확보 및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없이 시행령 수준으로 

그 재정확보를 타 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관련 내용을 언급한 것은 상위법과 충돌한

다고 볼 수 있다.

현형 법 체계 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

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ㆍ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에 따라 시도

교육감 소관의 (공립)유치원과 (공ㆍ사립)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지방교

육행정기관으로 그 범위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을,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

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유아

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 그 대상, 명칭과 범위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감 소관의 교육기관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지원함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등 지원에 관한 추가적인 재원은 현재의 열악한 교육재정에서 부담할 것

이 아니라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통하여 확보되어야 하며, 현행 지방재정교부금의 내국

세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2) 교육복지특별회계법 의 제정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같이｢교육복지특별회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현재와 같은 파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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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교부금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교육복지 서비스 가운데 향후 교육복지 수요가 상존할 것

으로 판단되는 분야에 한해 법제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 특별교부금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복지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급한 여

타 정책들과 비교하여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에 의해 결정되어 국내 경기가 위축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축소가 불가

피하고 교육복지 재정이 우선 감축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는 과거 교육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교육세를 인상하여 그 확충분과 국가의 일반회계로부터 확보된 예산 등을 재원으로 

과거 2회(1990-1992, 1996-2000)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한 사례를 

참고하여 교육복지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3) 일반회계 국가보조금 확대

교육복지특별회계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일반회계에서 국가보조금을 확보하는 방

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교부금 이외에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교육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예를 들어, 고교무상교육실시를 위한 소요 예산과 누리과정 확대에 필요

한 소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국가보조금으로 각각 확보하는 방안이다. 

과거에도 소외계층을 위해 국가보조금이 활용되었던 사례가 있었으며 교육환경개선특별회

계의 재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한 사례가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또

한 교육복지지원을 위해 일정부분 그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법정

전입금과 교육경비보조금 등을 통해 교육복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도화시켜 

지방정부가 교육복지재정의 일정부분을 확보하여 교특회계에 전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필

요가 있다. 

4) 특별교부금 활용을 통한 교육복지재정 확보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별교부금이 과도한 것도 문제이다. 현재 특별교부금의 

비율은 전체 교부금의 4%(약 1조 5천억)이며, 특별교부금 중에 교육부 특별 사업의 경우 교

육청과 매칭하여 재정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청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

고 있다. 따라서 급증하는 교육복지재정에 대한 추가 재원이 보통교부금의 확대를 통해 마련

되기 어려운 경우 특별교부금의 일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복지사업을 위해 시급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내국세의 

20.27%의 4%인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축소하여(2% 혹은 1%)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거나, 

고교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을 특별교부금에서 별도로 할당하는 것처럼, 특별교부금의 재

원 중 교육복지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원을 별도로 칸막이를 설정하여 할당하면 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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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복지예산 운영 과정에서 일정정도 여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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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자율학교 상대적 효율성 분석

                                         이인회(제주대학교)

김민희(대구대학교)

Ⅰ. 서 론

공교육에 투자되는 재원의 한계로 인해 효율성(Efficiency)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 및 책무

성과 함께 학교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효율성이란 제한된 희소자원으

로부터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경제원리로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으

나 일반적으로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 설명되고 있다(윤정일 외, 2012). 초･중등학교 운

영의 효율성에 대한 연원은 Taylor의 과학적 관리기법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

다(Hanushek, 1986). 효율성을 학교교육에 적용하면, 학교교육에 필요한 투입으로 최소의 비

용을 투자하여 교육의 결과로서 최대의 학습결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나민

주, 김민희, 2013; Guthrie, Garms & Pierce, 1988). 

우리나라는 2007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초･중등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학교정보고시제도포털사이트(학교알리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학교와 

학생의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학교선택권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

대감도 크지만 지역간, 학교간 서열화를 부추기고 교육의 형평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김민희(2010)는 정보공개를 둘러싼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 차원에서 주어

진 여건 하에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민할 때라고 지적하며, 정보공개와 함께 

초･중등학교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

도특별법’이라고 함)’ 제18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외 특례)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자율학

교심사위원회의 설치), 제30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제31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에 의해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함)만의 혁신적인 초･중등학교를 의미한다. 제주

형 자율학교는 시범기인 2007년에 9개교로 출발하여, 제2기(2009~2011)에 25개교, 제3기

(2011~2013)에 37개교로 확대되었고, 2014년 현재 제4기(2013~2015)를 맞아 총 51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 전체 초･중등학교의 28.2%에 해당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8년

간 자율학교에 투입된 재정은 약 190억 원에 이른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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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는 지정 이전의 70.6%에서 

2010년 81.6%, 2012년 86.3%로 향상되었고, 사교육비 절감효과도 매년 60~70억 원으로 추

산되고 있다(강형인, 20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2). 나아가 혁신학교 성패에 대한 실마

리도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에서 찾으려 했던 노력(동아일보, 2010.10.27)이 있을 만큼 혁신

학교 확산에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학생만족도

(80.6%)와 학부모만족도(81.4%)는 교직원만족도(91.6)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 제주형 자율

학교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장기적인 만족

도와 질 높은 교육성과를 달성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들 자율학교에 대

한 다각도의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수행된 제주형 자율학교와 관련한 선행연구로는 주로 자율학교 운영 실태와 개

선방안(문현식, 2009; 현순안, 2009), 교사의 인식(이혜형, 2010), 교육프로그램 분석(홍경선, 

2008; 장승희, 2011)에 대한 것이었고, 성과분석과 관련해서는 강형인(2011)의 연구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만족도를 조사한 2년 주기의 종합평가보고서(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8; 

2010; 2012)가 전부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를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

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동안 학교교육의 성과를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측정하기 위해 교육생산함수, 교육투자

수익율, 비용-편입분석, 평가지표 등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었으나, 이러한 분석방법은 학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교육 산출과 연결되지 못한 채 주로 투입지표와 과정지표를 중심으

로 분석하거나 투입, 과정, 산출 지표를 별개로 측정하여 종합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김무영, 서화정, 김병주, 2011). 최근 들어, 기존 분석방법의 한계와 비판을 넘어서 비

영리조직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비모수적 기법인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DEA)가 적용되고 있으며, 교육부분에서도 점차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DEA를 

활용한 교육부분의 연구는 주로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중등교육기관의 효

율성을 분석한 연구(천세영, 2002; 김은정, 김현제, 조성한, 2006; 김현제, 윤원철, 2006; 김

민희, 나민주, 김창원, 2008; 김민희, 2010; 김무영 외, 2011; 이상린, 문명현, 김병주, 2011; 

나민주, 김민희, 2013)는 많지 않다. 특히, DEA를 적용하여 초등학교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

는 2편(김수진, 2013; 서효한, 2013)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가운데 초등학교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총 51개의 자율학교 가운데 초등학교의 수는 36개교

로 전체의 70.1%를 차지한다. 둘째,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

보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지향하는 목표를 추진하는데 유리하다(장승희, 2011). 셋째, 초등학

교가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정된 자율학교(초등학교)의 역

사보다 1년이나 앞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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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육성과를 중심으로 DEA를 활용

하여 초등학교간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DEA 분석결과는 

학교수준에서 자율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

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가용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를 촉진할 수 있는 자율학교 평가모형을 

설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제주형 자율학교

제주형 자율학교는 제주도특별법 제1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31조에 의해 규정하고 있

는 특별한 학교 형태로, 제주도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유일의 새로운 학교로 제주도만

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대폭 위임한 자율학교를 의미한다(현순안, 

2009).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제주도교육청’이라고 함)은 제주형 자율학교를 일

명 ‘i-좋은학교’로 명명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말에서 아이들이 좋은 학교, “나”가 좋은 학교, 

감탄사 “아이!” 좋은 학교라는 의미와 국제적인(international) 학교, 재미있게(interesting) 공

부하는 학교, 상상력이 풍부한(imaginative) 학생들의 학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2006)에 따르면,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 목적은 국제자유도시에 알맞은 제

주지역의 차별화된 교육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및 학교경영의 자율권 부여로 특성화된 학교

조성,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및 도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창의적 교육과정･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활동 전개의 4가지로 정리된다. 이러한 제주형 자율학교

는 2년 단위로 지정･운영된다. 신규로 지정되어 2년이 지나면 제주도교육청의 종합평가를 통

해 재지정이 가능하나, 4년을 초과하여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자율학교의 운영 

특례’는 인정되나 특별재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현재 제주형 자율학교는 시범기인 2007년에 

9개교로 출발하여 2014년 현재 총 51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지난 8년간에 약 

19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었다. 제주형 자율학교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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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주형 자율학교 현황

구분 기간
학교수 재정지원액

(천원)초 중 고 총계

제1기 2007.3.~2009.2. 5 3 1 9 3,590,000

제2기 2009.3.~2011.2. 14 6 5 25 4,465,770

제3기 2011.3.~2013.2. 24 8 5 37 4,953,000

제4기 2013.3.~2015.2. 36 10 5 51 6,177,000

강형인(2011)은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성을 법적인 차원과 제도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법적 특성이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되면서 

세계화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에 알맞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제주지역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제주도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일반학교와 달리 운

영상의 각종 특례가 인정되도록 법제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제도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위해 제주자치도 도청과 공동으로 교육재정을 투

자한다. 둘째, 제주형 자율학교 교원 인사정책을 별도로 마련한다. 셋째, 제주형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정책을 도입한다. 넷째, 제주형 자율학교에는 일반

학교와 차별화된 원어민보조교사 배치기준을 마련한다. 다섯째, 제주형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원어민 보조교사에게는 특별 연구수당 지급제도를 도입한다. 여섯째, 제주형 자율학교 학생

선발에 관하여는 제주도특별법에 의거하여 학생의 지원에 의한 필기고사 이외의 방법으로 선

발할 수 있다. 일곱째, 제주형 자율학교의 장과 교육감은 자율학교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육

경쟁력 제고와 국제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성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정도

를 관리하는 성과 협약 및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일반학교와 비교

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제주형 자율학교와 일반학교 비교

구분 일반학교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주체
국가, 교육청, 사학법인
(설립･운영권자 동일)

성과협약을 맺은 학교장

운영상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자
율
성

학생
모집

평준화지역: 교육감 결정
비평준화지역: 학교별 선발 

평준화 원칙 유지하되, 다양한 전형 방법 적용 
가능

교원인사
교원 자격제 엄격 적용 
학교장의 인사권 제약
순환전보제에 의한 교원 임용

교원 임용･소속 교원 전보유예 요청 가능

교육과정 교육과정 운영상 자율 제약
교육과정 자율 운영
학년도, 학기 및 수업일수, 학년제 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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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이혜형(2010: 13)을 재구성함.

2. DEA와 상대적 효율성

자료포락분석으로 불리는 DEA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효과적인 기법이다. DEA는 통계학적으로 회귀분석법과는 달리 사전에 구체적인 함수형태를 

가정하고 모수(parameter)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형계획법에 근거하여 몇 가지 기준 하

에서 평가대상의 경험적인 투입요소와 산출물 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적 효율성 프론티어

를 도출한 후 평가대상과 비교하여 평가대상의 효율치를 측정하는 비모수적 접근방법이다(박

만희, 2008).

김무영 외(2011)에 따르면, DEA는 기존의 효율성 측정방법인 함수접근법, 생산성지수법, 

비율분석법과 달리 여러 투입과 여러 산출 구조에서 복수의 투입요소와 복수의 산출물을 동

시에 고려하여 상대적 효율치를 도출하기 때문에 단일투입요소와 단일산출물 간의 관계를 나

타내는 비율분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DEA는 각각의 산출물 또는 투입요소에 대

한 가중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생산지수법에서 존재하는 가중치의 주관성 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함수접근법에서와 달리 투입요소와 산출물 간의 특별한 함수형태를 가정하지 않는

다. 즉 DEA는 기존의 효율성 분석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투입과 산출의 측정단위를 하나

의 단위로 통일할 필요가 없이 각 요소의 측정단위가 상이하여도 상대적 효율성을 추정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효율성뿐만 아니라 비효율적 요소와 비효율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

고 준거집단(Reference Set)에 비추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는 장점을 지

니고 있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추세이다. 

DEA는 Charnes, Cooper와 Rhodes(1978)에 의해 비영리적 목적으로 개발된 방법으로, 투

입과 산출들을 결합할 수 있는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대개의 DMU(Decision 

Making Unit)가 처한 현실이며, 이럴 경우 효율성은 차선적인 차원, 즉 상대적인 관점에서 

측정될 수밖에 없고 효율적 DMU들이 경험적으로 형성하는 효율성 프론티어를 통해 각 

DMU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DEA는 최선의 실무에 입각한 효율

적 프론티어를 도출하고 보편적으로 알려진 선형계획모델에 근거하여 개별 DMU를 최적화

하는 변수 양태를 제시함으로써 종전의 평가방식에 비해 새로운 관리적, 이론적 통찰력을 제

국내외 출판도서 사용가능

책무성
학교평가시스템 미흡
(관리적 책무성 위주)

협약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교육적 책무성 강화)

인센티브 없음

자율학교 교직원 근무가산점 부여
제주형 자율학교 특별 재정 지원
외국인 기간제 교사의 임용
원어민 보조교사 확대배치

학교헌장 없음
헌장 제정 공개
(헌장에 따른 학교 운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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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기법에는 원래 Farrell(1957)의 효율성 개념의 단일비율모형에서 다

수의 투입과 다수의 산출에 관한 비율모형으로 확장시킨 규모수익불변(CRS) 또는 

CCR(Charnes, Cooper & Rhodes, 1978) 모형과, 많은 경우 경영규모는 의사결정단위의 효

율성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규모수익가변(VRS) 또는 BCC(Banker, Charnes & 

Cooper, 1984) 모형이 있다. CCR모형은 각 의사결정단위의 규모 수익이 불변이라는 가정 

하에 효율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규모의 효율성과 순수한 기술적 효율성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BCC모형은 순수한 기술적 효율성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두 효율

성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윤홍주, 2008). 

그러나 DEA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최영출, 김민희, 2012). ① 모델에 이용된 변수

들에 따라 DMU의 상대적 효율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DEA는 선정된 투입 및 산출 

변수들만을 이용하여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실제로 사용한 자료를 토대로 파악하는 실증

적 모델이기 때문이다. ② DEA모델에서 이용되는 자료에서 비롯되는 한계점으로, 실증자료

에 통계적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DEA 결과는 동 오류가 미치는 효과를 담고 있게 된

다. ③ DEA 모델이 갖는 본질적인 특징에 기인한 한계이다. 즉, DEA는 상대적 효율성 평가

모델이므로 DEA에서 효율적인 단위로 평가된 DMU라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인 효율단위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DEA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방법은 다수의 투입-산출 변수를 활용하여 비교

단위 간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해 내는 기법으로 기존의 효율성 측정방법들에 대한 비판과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타당성 높은 대안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으며, 교육부분에서도 점차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김무영 외, 2011; 나민주, 김민희, 2013).

3. 초 중등학교 교육의 투입 산출 변수 분류 및 선정

DEA를 활용한 초･중등학교의 효율성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분석대상과 

분석모형에 포함된 투입･산출변수는 연구의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매우 다르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투입변수로는 교사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사의 경력, 재정지원액, 학교면적 등

이 사용되고, 산출변수로는 학업성취도, 대학진학률, 만족도 등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외 선

행연구에서 사용된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분석대상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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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초 중등학교 효율성 분석 관련 변수

구분 연구대상 투입변수 산출변수

천세영
(2000, 2002)

충북지역 일반계, 
상업계 고등학교

(63개) 

학급당 학생수, 교사평균경력, 석
사이상 교원비율, 자격시수율, 학
생당 수익사업비

4년제 대학진학률
정서성과

김은정, 김현제,
조성한
(2006)

서울지역  
고등학교
(195개)

학급당 학생수, 교사평균경력, 17
년이상 교수 비율, 학생당 부지, 
학생당 복리비

4년제 대학진학률

이건남
(2009)

16개 시･도별 
특성화고등학교

재정지원액
입학생수, 진학생수, 취업생
수

박노경
(2009)

전국 
여자상업고등학교

(20개)
교사수, 졸업생 수 취업생 수

모수원
(2010)

16개 시･도별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수, 학교수 학생수

김민희
(2010)

충북지역 
일반고등학교

(42개)

학급당학생수, 교사1인당학생수, 
학생1인당교육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점
수, 학업중단학생비율, 대학
진학률

김민희, 나민주,
김창원
(2008)

전국 중학교
(150개)

학생 100명당 교원수, 교사학력, 
학생이전성취도, 가구소득, 학생
당교수학습활동비

학업성취도, 만족도

이상린, 문명현, 
김병주
(2011)

대구, 경북 중학교
(278개)

1급 정교사 비율, 학생100명당 
교원수, 학생당교육비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의 
보통학력이상 비율

서효한
(2013)

전북지역 초등학교
(154개)

1급 정교사 비율, 교사1인당 학
생수, 학급당 학생수, 학생1인당 
교육비, 결산총액 대비 교수학습 
결산액 비율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점수

김수진
(2013)

충남지역 초등학교
(380개)

학생 100명당 교원수, 1급 정교
사 비율, 학생1인당 교수학습활
동비

국가수준학업성취 보통학력
이상 비율(국어, 수학, 영어)

Brabley, Jones & 
Millinglon

(2001)

영국 중등학교
(2,657개)

사회경제적 배경, 정식 교사 자격
증 소지자수

GCSE 시험점수, 출석률

Primont & 
Domazlichky

(2006)

미국 미주리주
초･중등학교

이전(읽기,과학,의사소통) 점수, 
급식감면자수, SES, 소수민족비
율, 영어사용제한부모비율, 면적
당 인구수, 인구수, 학생100명당 
훈육사건수

읽기, 과학, 의사소통점수

고등학교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천세영(2000, 2002)은 충청지역의 63개 

일반계와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투입요소로 학급당 학생수, 교사평균경력, 석사이상 교

원비율, 자격시수율, 학생당 수익사업비 등을, 산출변수로 4년제 대학진학률과 정서성과를 사

용하였다. 김은정 외(2006)는 서울지역의 19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투입요소로 학급당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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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교사의 평균경력, 17년 이상 교사 비율, 학생당 부지, 학생당 복리비를, 산출요소로 4년

제 대학진학률을 사용하였다. 이건남(2009)은 16개 시･도별 특성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투

입요소로 제정지원액을 산출요소로 입학생수, 진학생수, 취업자수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박

노경(2009)은 전국의 20개 여자상업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투입요소로 교사수 졸업생수를, 산

출요소로 취업생수를 선정하였다. 모수원(2010)은 16개 시･도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투입요소로 교사수, 학교수를, 산출요소로 학생수를 선정하여 투입지향적 DEA기법을 적용하

였다. 김민희(2010)는 충북지역 일반고등학교 42개교를 대상으로 투입요소로 학급당학생수, 

교사1인당학생수, 학생1인당교육비를, 산출요소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점수, 학업중단학

생비율, 대학진학률을 사용하였다. Brabley, Jones와 Millinglon(2001)은 영국의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투입요소로 사회경제적 배경 정식 교사 자격증 소지자수를, 산출요소로 GCSE 시

험점수, 출석률을 사용하였다.

중학교의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로는 2편이 있다. 김민희 외(2008)는 KEDI ‘2005 한국교

육중단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 150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투입요소로 학생당 교원수, 

교사 학력, 학생 이전 성취도, 가구 소득, 교수학습활동비율을, 산출요소로 학업성취도, 만족

도를 사용하였다. 이상린 외(2011)는 대구와 경북지역 278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투입요소로 

1급 정교사 비율, 학생100명당 교원수, 학생당교육비율을, 산출요소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

가의 보통학력이상 비율을 사용하였다.

DEA를 활용하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효율성을 분석한 연구는 3편이 있다. 서효한(2013)

은 전북지역 초등학교 154개교를 대상으로 투입요소로 1급 정교사 비율, 교사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학생1인당 교육비, 결산총액 대비 교수학습 결산액 비율을, 산출요소로 국가

수준학업성취도평가점수를 활용하였다. 김수진(2013)은 충남지역 초등학교 380개교를 대상

으로 투입요소로 학생 100명당 교원수, 1급 정교사 비율, 학생1인당 교수학습활동비를, 산출

요소로 국어, 수학, 영어 국가수준학업성취 보통학력이상 비율을 활용하였다. 반면에 Primont 

& Domazlichky(2006)는 미국 미주리주의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초･중등학교 전체를 대상으

로 투입요소로 이전(읽기, 과학, 의사소통) 점수, 급식감면자수, SES, 소수민족비율, 영어사용

제한부모비율, 면적당 인구수, 인구수, 학생100명당 훈육사건수를, 산출요소로 읽기, 과학, 의

사소통점수를 활용하였다.  

DEA에 포함되는 변수들은 경험적인 선행연구에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

기에(Johnes, 200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투입변수로 자율학교에 

증원된 교사1인의 여부를 고려하여 교원1인당 학생수와 자율학교 특별재정지원액을 선정하

였고, 산출변수로는 학생과 관련된 변인으로 자율학교의 성과를 나타내는 학생수 증가율과 

영어기초학력이상 성취비율,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와 학생, 학부모, 교원의 만족도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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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DEA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제주형 자율학교 DEA 분석모형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

서는 DMU별로 동일한 자료수집이 가능한 2012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모형에는 2개

의 투입변수와 6개의 산출변수가 포함되었고, 산출극대화 방식을 적용하여 제주형 자율학교

의 상대적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투입변수는 인적자원변수인 교원1인당 학생수와 물적변수인 

재정지원액이며, 정책적으로 통제가능한 변수들이다. 산출변수는 제주형 자율학교가 지향하

는 목표를 반영하는 변수로서, 정량변수로는 학생수증가율, 영어기초학력이상 성취비율을, 정

성적 변수로는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학생‧학부모‧교원만족도를 선정하였다. 

<그림 1> DEA 분석모형

투입변수

⇒

최적화 
방식

⇐

산출변수

▪ 교원1인당 학생수
▪ 재정지원액

정량
▪ 학생수 증가율
▪ 영어기초학력이상 성취비율산

출
극
대
화 정성

▪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 학생만족도
▪ 학부모만족도
▪ 교원만족도

DEA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최적화 방식으로 산출극대화와 투입최소화를 모두 적용하기도 

하나(나민주, 김민희, 2005), 본 연구에서는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 교육의 효율성을 측정

하는 경우로 비용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산출을 극대화시키는데 관심을 두는 산출극대화 방식

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방식만을 적용하였다. 

2. 분석 대상학교 및 변수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으로 2012학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효율성 분석을 위한 변수 수집

이 가능한 총 19개의 초등학교 단계의 제주형 자율학교를 선정하였다. 학교별 특성변인으로

는 소재지(제주시/서귀포시)와 지정연도 변인을 활용하였다. 제주시 소재 학교수가 서귀포시 

소재 학교수보다 2배 이상 더 많으나, 지정연도에 따른 학교수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학교의 배경변인별 분포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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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분석대상 제주형 자율학교 현황

배경변인 빈도(N) 비율(%)

계 19 100.0

소재지
제주시 13 68.4

서귀포시 6 31.6

지정 연도
2009 9 52.6

2011 10 47.4

본 연구의 DEA에 활용된 변수의 산출식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투입변수 중에서 교원1

인당 학생수는 기간제교사를 제외한 정규교사와 비정규교사를 합한 수로 산정하였고, 재정지

원액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지원한 금액을 사용하였다. 산출변수 중에서 학생수 증가율

은 전년대비 금년도의 학생수 증가 비율을, 교육프로그램 만족도는 학교별 창의적인 교육과

정 편성･운영에 대한 응답의 총점 평균을, 그리고 학생‧학부모‧교원만족도는 학교별 학생, 학

부모, 교원 응답의 총점 평균을 사용하였다.

<표 5> 제주형 자율학교 DEA에 포함된 변수 설명

변수 변수명 변수 설명

투입
변수
(2개)

교원1인당 학생수
총학생수×100÷교사수
단, 교사수=정규교사+비정규교사(기간제 교사 제외)

재정지원액 제주형 자율학교 기별, 학교별 예산 지원액

산출
변수
(6개)

학생수 증가율 전년도 대비 금년도 학생수 증가 비율

영어 기초학력이상 성취비율 영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기초학력이상 성취 비율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학교별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응답의 총점 평균

학생만족도 학교별 학생 응답 총점 평균

학부모만족도 학교별 학부모 응답 총점 평균

교원만족도 학교별 교원 응답 총점 평균

3.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2년 제주형 자율학교 자료를 활용하였다. 초･중등학교정보공시제도가 시행

되면서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자료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사1인당 학생수, 영어 기초학

력이상 성취비율 자료는 학교알리미를 통해 확보하였다. 재정지원액은 교육청의 자료를 활용

하였고,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와 학생‧학부모‧교원만족도는 각 학교별 종합평가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2). DEA 효율성 분석은 EnPAS 1.0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고, 기술통계치 및 차이분석 등은 Excel 2007과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279제주형 자율학교 상대적 효율성 분석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 활용된 분석변수의 기술통계치를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으로 구분하

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투입변수 중 교사1인당 학생수는 평균 11명, 재정지원액

은 7,70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산출변수 중 학생수 증가율은 0.9%, 교육프로그램 만족도는 

93점, 영어기초학력이상 성취비율은 99%, 학생‧학부모‧교원만족도는 각각 93.5점, 89.5점, 

97.6점으로 학부모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교원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 분석변수의 기술통계치
(N=19)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교사1인당 학생수 11.0684 3.94293 6.40 17.50

재정지원 77736.8421 14417.74410 59000.00 92000.00

학생수 증가율 .9186 .10942 .66 1.16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93.1263 5.02359 80.10 99.50

영어 기초학력이상 성취비율 98.9737 2.50063 90.50 100.00

학생만족도 93.5211 4.71588 81.90 99.50

학부모만족도 89.5211 6.41895 81.00 100.00

교원만족도 97.6368 2.88024 90.40 100.00

2. DEA 결과

1) 효율치 분포

제주형 자율학교의 상대적 효율치 분포를 규모수익불변(CRS) 및 규모수익가변(VRS) 결과

별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총 19개 학교의 규모수익불변(CRS) 효율치 평균은 

89.38%이고, 가장 낮은 효율치를 보이는 학교는 72.23%로 나타났다. 19개 학교 중에서 100% 

효율치를 달성하고 있는 학교는 4개교로 전체 학교수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90%~99.9%

의 효율치를 보이는 학교수는 6개교(31.6%), 80~89%의 효율치 대상 학교수는 6개교(31.6%)

였으며, 70~79%의 효율치에 해당하는 학교도 3개교로 약 15.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규모수익가변(VRS) 즉 학교 규모를 고려했을 경우의 효율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의

하면 총 19개 학교 중 17개 학교인 89.5% 학교가 100%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제주형 자율학교별 상대적 효율성 차이는 규모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구체적인 학교별 분석결과는 다음 절의 <표 8>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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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상대적 효율치 분포

효율치
규모수익불변(CRS) 규모수익가변(VRS)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100 4 21.1 17 89.5

90~99.9 6 31.6 2 10.5

80~89 6 31.6 - -

70~79 3 15.8 - -

계 19 100.0 19 100.0

평 균 89.38 99.79

표준편차 9.32 0.64

최대값 100.00 100.00

최소값 72.23 97.50

2) 학교별 효율성 분석 결과

학교별 DEA 분석결과를 규모수익, 산출부족분, 준거집단, 참조횟수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효율성 분석대상 19개 자율학교 중 규모수익불변(CRS)

인 학교가 4개(21.1%)이며 규모수익체감(DRS)인 학교가 15개(78.9%)로 나타났다. 규모확대

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규모수익체증(IRS)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즉 제주형 자율학교의 효율성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대부분 규모 요인보다

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규모수익체감(DRS)으로 나타난 학교는 자

율학교 운영상의 효율성 향상 방안 수립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바람직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학교들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출부족분, 즉 산출변수로 제시된 학생

수증가율과 교육프로그램 만족도의 값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학교들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참조횟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2, 11번 학교로 각각 5회 이상의 참조횟수를 나타내고 있다. 18번 학교는 참조횟수가 

3회, 1번과 12번 학교는 2회, 9번과 14번 학교도 참조횟수가 각각 1회씩으로 나타나 상대적

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학교별 효율성 분석 결과

학교
효율성 산출부족분*

준거
집단

참조
횟수CRS VRS SE

규모
수익

① ② ③ ④ ⑤ ⑥

1 80.52 100 80.52 DRS 0 0 0 0 0 0 1 2

2 74.15 100 74.15 DRS 0 0 0 0 0 0 2 5

3 81.15 100 81.15 DRS 0.002 0.715 0 0.339 0 0 2,9 0

4 72.23 100 72.23 DRS 0.006 8.5 0 3.9 12.4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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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① 학생수 증가율, ②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③ 영어기초학력이상 성취비율, ④ 학생만족도 ⑤ 학
부모만족도, ⑥ 교원만족도

3) 참조집단 분석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DEA에서는 비효율적인 학교들이 참조해야 할 학교들을 참조집단

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 5회 이상의 높은 참조횟수를 보인 

2개 학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표 9>). 2개 학교는 모두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2번 학

교는 2011년, 11번 학교는 2009년에 자율학교로 지정되었다. 재정지원액은 2번 학교가 9천

200백만 원으로 11번 학교의 5천9백만 원보다 높았으나, 11번 학교는 교사1인당 학생수가 

7.8명으로 2번 학교의 10.1명에 비해 2명 정도가 적었다. 11번 학교는 대부분의 산출변수에

서 2번 학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참조횟수가 높은 학교들은 교육프로그램 및 학생만

족도, 학부모만족도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학부모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표 9> 참조집단 상위그룹 학교특성

학교 소재지
지정
연도

지원액
(천원)

교사
1인당 
학생수

학생수
증가율

(%)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영어
성취
비율

학생
만족도

학부모만
족도

교원
만족도 

2 제주시 2011 92,000 10.1 0.85 97.3 100 97.7 93.9 100

11 제주시 2009 59,000 7.8 0.89 97.9 100 97.9 97.7 100

5 82.83 100 82.83 DRS 0 0 0 0 0 0 5 0

6 97.87 100 97.87 DRS 0 0 0 0 0 0 6 0

7 77.14 100 77.14 DRS 0 0 0 0 0 0 7 0

8 94.45 100 94.45 DRS 0 0 0 0 0 0 8 0

9 89.7 100 89.7 DRS 0 0 0 0 0 0 9 1

10 100 100 100 CRS 0 0 0 0 0 0 10 0

11 100 100 100 CRS 0 0 0 0 0 0 11 5

12 100 100 100 CRS 0 0 0 0 0 0 12 2

13 95.16 100 95.16 DRS 0.078 0.681 0 2.348 11.775 0 2,11,18 0

14 93.2 100 93.2 DRS 0 0 0 0 0 0 14 1

15 84.6 97.5 86.77 DRS 0.045 2.789 3.01 2.371 5.193 2.51 11,14 0

16 85.55 98.6 86.76 DRS 0.215 2.557 1.39 2.951 7.842 1.339 2,11,18 0

17 93.31 100 93.31 DRS 0 5.7 0 5.602 6.556 0 1,11,12,18 0

18 100 100 100 CRS 0 0 0 0 0 0 18 3

19 96.32 100 96.32 DRS 0 0.94 0 0 1.364 2.474 1,2,11,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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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특성변인별 효율치 차이

앞서 제시한 학교별 효율치(CRS)가 학교특성변인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비모수검정

(U검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10>에 제시된 분석결과에 의하면, 소재지 및 지정연도

별로 효율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에 소

재한 자율학교의 효율치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2009년에 지정된 학교의 효율치가 2011년도

에 지정된 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0> 학교 배경변인별 효율치 차이 분석(비모수검정)

구    분 효율치 U

소재지
제주시

서귀포시
86.49
95.63

6.760**

지정연도
2009
2011

94.24
85.00

4.507*

*p<.05 ** p<.01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12년 학교알리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형 자율학교의 상대적 

효율성을 DEA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제주형 자율학교의 효율치 분포를 보면, 제주형 자율학교의 

상대적 효율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9개 학교의 규모수익불변(CRS) 효율

치 평균은 89.38%이었으며, 100% 효율치를 달성하고 있는 학교는 4개교뿐이었고 가장 낮은 

효율치를 보이는 학교는 72.23%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모확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규모수익체증(IRS)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형 자율학교의 효율성 차

이를 가져오는 것은 학생수나 재정지원액 등과 같은 규모 요인보다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김현제, 윤원철(2006)과 윤홍주(2008)의 연구에서도 학생수나 학급수 등과 같은 학교규모

는 학교 운영의 효율성의 차이를 만드는 절대적인 변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

편, 나민주와 김민희(2013)는 단위학교가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차원에서 적극적

인 운영전략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학교에서 조절가능한 변인을 어떻

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효율성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 등 외국어교육 중

심의 교육과정이나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백화점식으로 운영하는 전시적 차원의 노력보다

는 프로그램을 교육수요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내실 있게 운영하는 개선방안이 요구된



283제주형 자율학교 상대적 효율성 분석

다. 예를 들어, 동일한 영어교육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더라도 ‘동극’을 기반으로 하느냐 

또는 ‘노래부르기’를 기반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의 차

이를 나타낸다. 예체능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정규교육과정의 운영과 원활하게 연

결되지 않으면 학습자에 따라 목적과 수단이 전치될 수 있고 특성화 프로그램이 소질과 적성

을 계발하기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보다는 소수

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지역과 학교의 특색에 맞추어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주제를 통합하

거나 교과를 통합하면서 자율학교의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제주형 자율학교의 상대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출변수로 제시된 교육프

로그램 만족도 값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표 8>에

서 가장 낮은 효율성을 나타낸 4번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수증가율,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및 

학부모만족도를 현재보다 0.6~124%까지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자율

학교의 경우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를 높여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프로그

램의 운영개선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

력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의 참조집단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효율적인 자율학교들이 참조해야 할 학교

들은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학생만족도 및 학부모만족도에서 다른 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

는데, 특히 학부모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학교효과성 연구결과들에 근거해 볼 때, 

학교간 차이보다는 학교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일한 자율학교라도 지역특성, 학생구성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특성에 따라 교육의 투입-과정-산출의 이상적인 조합은 크게 달라질 수 있

다(나민주, 김민희, 2013). 나아가 학부모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장과 교사의 결합유형 

및 결합의 정도에 영향을 주며, 이들의 요구와 주장 그리고 프로그램 반응도와 교육활동 참

여도는 학교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진동섭 외, 2006). 본 연구에서 분석한 효율

성은 학교간 상대적 효율성으로 학교 차원에서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학교운영의 효율

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율학교 차원에서는 학부모 

변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비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는 DEA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성변인

별 효율치 차이를 비모수검정을 통해 검증한 결과, 학교소재지와 자율학교 지정연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에 소재한 자율학교의 

효율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민희(2010)와 김무영 외(2011)의 연구에서도 학교효

과 혹은 효율성은 학교소재지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었다. 전자는 충북을 시지역과 군지역으

로, 후자는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일반고등학교의 상대적 효율

성을 분석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 중학교의 소재지를 대도시, 중소도시와 읍면으로 구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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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외(2008)와 김은정 외(2006)의 연구에서는 소재지의 특성변인이 효율성에 거의 영향

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린 외(2011)는 상대적 효율성 분석에서 학교소

재지의 지역을 구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 2009년

에 지정된 자율학교의 효율성이 2011년도에 지정된 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지정

연도를 학교의 특성변인으로 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과를 비교하거나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성변인에 따른 효율성 차이에 관

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며, 시계열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 주는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동안 정부나 교육청은 투입자원을 확충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점차 단

위학교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수행되는 제주형 자율학교 평가에 효율성 관점을 도입･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평가시 

영역의 각 지표별로 또는 투입, 과정, 산출의 각 항목별로 평가하고 평가 후 각 지표별 또는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거나 상대평가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위학교가 가용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교육성과를 달성했는지를 효율성의 관

점에서 평가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주형 자율학교의 경쟁력과 장점 및 단점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제주도내 일반학교

와, 나아가 타 시･도의 다양한 자율학교와 비교하여 중장기 교육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점검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제주형 자율학교에 투입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를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 산출변수에 포함하지 않은 학교알리미의 다른 객

관적인 변수를 활용하여 학교간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율학교 차원에서는 DEA를 활용하여 벤치마킹 대상학교의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여, 

학교 운영시 학교헌장에 따른 자율학교의 목표를 달성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을 효과

적으로 지원하면서,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에서 주어진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과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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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직원의 교육훈련 
필요성 인식 분석 및 개선방안*

                                         1)오세희(인제대학교)

Ⅰ. 서 론

지식정보화사회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적자원은 

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양성되는데,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에는 교원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 교육활동에는 교원이 주된 역할을 하지만 행정직원 및 학교회계직원도 교육 

이외의 다양한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의 효율성 제고의 측면

에서 점점 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학교회계직원의 교육활동 지원 역할이다.

지금까지 단위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인력은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 수행 

및 지방교육의 필요성에 의해 학교장이 채용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재원을 지원하는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학교회계직’으로 채용 및 관리를 해 왔다. 그런데 관련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이러한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 총 직종수가 60여종이 넘어 관리의 어려움

이 있으며 그 수도 2013년 전국 140,989명을 넘어 정부는 이들 인력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김민희, 2014).

특히 학교회계직원들은 학교현장에서 교원이나 공무원과 달리 해당 직무에 대한 정체성이 

불명확한 가운데 다양한 직군･직무의 존재, 불안정한 고용, 교육 주체로서의 낮은 인정감 등

은 학교의 인적자원으로서의 가치보다는 잡무의 지원적 역할로 치부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왔

다(손동희, 2011).

이러한 상황에서 직종통합이라는 변화는 학교회계직원의 업무영역의 확장을 가져오게 되

었고, 자연스럽게 개인 전문성 및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연수 

및 교육훈련은 부족한 실정이며, 학교회계직원들은 처우/업무/교육훈련 등의 부문에서 지족적

인 불만을 제기해 오고 있으며, 업무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정부는 합리적인 대책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성병창 외, 2011).

* 대구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 과제인 학교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2013)
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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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회계직원이 한 학교에 장기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침체, 의욕저하, 매너리즘

의 발생 등 폐해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을 통한 책임의식과 일체감을 갖

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적 행정 인력으로 양성할 필요성도 분명

히 존재한다.

근래에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활용의 필요성, 근무여건 및 학교에서의 위치 

개선의 요구, 직종통합으로 인한 업무범위의 확장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각자의 

전문성 함양 및 역량강화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

질적인 교육훈련으로 각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로 이어진다면 학교 교직문화로부터 인정받

을 수 있음과 동시에 학교 내에서의 위치와 근무 여건 상향 개선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이며, 학교회계직원의 합리적 활용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의 효율성 역시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학교회계직원1) 사례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

으로 학교회계직원의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논의 하고자 한다.

Ⅱ. 학교회계직원의 의의와 현황

1. 학교회계직원의 의의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학교회계직원은 각급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

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이들에 대한 노무관리는 교원과 다르게 「근로기준법」등 일반 노동관계법규를 따르며, 공

무원과 달리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모두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다(서울

특별시교육청, 2012).

학교회계직원은 학교행정업무의 경감 및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도입하였는데, 중･
고등학교에서 채용한 육성회직(現 학부모회직원)이 최초의 시작이다.

이후 1983년 과학실험보조가 배치되었고 지속적인 인력의 채용으로 지금은 조리종사원, 

전산보조원, 행정보조 및 교무업무 보조 등의 부문에서 학교회계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성병창 외, 2012).

학교인력분류상 학교회계직원2)은 강의 이외의 업무(Non-teaching)을 하는 자로서 교육 및 

1) 해외에서는 학교비정규직으로 분류됨



289학교회계직원의 교육훈련 필요성 인식 분석 및 개선방안

행정 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

는 근로자를 그 범주로 하고 있다.

아래 <표 1>은 학교회계직원을 구분하는 표이며, 직종에 따라 연봉기준일수, 근무일, 유급

휴일, 인사관리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표 1> 학교회계직원의 구분

구분
근무
유형

연봉기준일수
(A=B+C)

근무일
(B)

유급휴일
(C)

비고
인사
관리

영양사, 사서,
체육코치

갑
365 

일반직 9급 1호봉 기준 관공서의 공휴일을 
제외한 날

공휴일

(주차휴가일 
포함) 일 

근로자의 날
학교
행정
업무

매뉴얼

행정실장
사무보조원 갑

365 
일반직 10급 1호봉 기준

교무보조원

을 275
학교휴업일 

여름겨울방학일중
각 4일

교감

행정실장

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실습보조원

조리사

병

245
연봉 5% 가산

245

학교급식일
준비일(수업기간중의 

연간 9일의 
급식준비일 여름겨울 
방학일 중 각 4일)

조리보조원

(유)종일반
보조원

365일임용(사무보조원기준) 시간급(사무원 기준단가/8)

교감
보육교실강사 학교실정 및 해당 지침서 참조

도움학습강사 학교실정 및 해당 지침서 참조

학부모
코디네이터

교육청지원예산, 학교실정 및 해당 지침서 참조
행정실장

배식원 조리교가 아닌 비조리교에 해당

인턴교사(과학) 2009. 9. 1 ~ 12. 31 4개월간 근무(한시적)

교감

원어민보조교
사

1년 고용기간의 임시직

방과후강사 학교운영위 심의를 통한 학교장 중심 운영(수강료전액수령)

기초학습
도우미강사

교육청지원예산, 학교실정 및 해당 지침서 참조

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

도교육청지원예산지원, 1일 4시간근무, 1년 보험가입

자료: 경기도교육청(2012). 학교회계직원 직종별 직무분석 연구보고서

2) 교무보조, 전산보조, 사서보조, 전산보조, 사무보조, 특수보조, 학부모회직원(구 육성회),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보조, 전문상담사, 돌봄전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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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회계직원 현황

2013년 전국의 학교회계직원 현황은 <표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40,989명이 학교

회계직원으로 종사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볼 때, 경기교육청에 34,479명(24.5%)이 

종사하고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20,611명(14.6%), 경남 9,267명

(6.6%)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408명(0.3%)으로 가장 적었으며, 이어서 제주 1,825명

(1.3%), 울산 4,065명(2.9%)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볼 때, 여성 종사자는 131,017명으로 전체의 92.9%를 차지하여 절대적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보았을 때, 40대 종사자가 61,907명으로 전체대비 4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학교회계직원 시도별 성별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빈도 퍼센트

시도별

서울 20,611 14.6
부산 8,565 6.1
대구 6,774 4.8
인천 8,443 6.0
광주 4,444 3.2
대전 4,214 3.0
울산 4,065 2.9
경기 34,479 24.5
강원 6,567 4.7
충북 5,152 3.7
충남 5,571 4.0
전북 6,507 4.6
전남 6,162 4.4
경북 7,935 5.6
경남 9,267 6.6
제주 1,825 1.3
세종 408 0.3
합계 140,989 100.0

성별
남성 9,972 7.1
여성 131,017 92.9
합계 140,989 100.0

연령별

20대 이하 14,750 10.5
30대 32,596 23.1
40대 61,907 43.9
50대 27,488 19.5

60대 이상 4,169 3.0
합계 140,9103) 99.9

3) 결측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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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교회계직원 지역별 비중

특히 학교회계직원은 처음 채용된 이래로 현재까지 양적 팽창 및 직종이 세분화 되어 왔다. 

<표 3>은 2008년부터 5년간 학교회계직원의 연도별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2008년 88,689명

이 종사하고 있었는데, 2013년은 140,486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5년간 약 1.58배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다. 인원 증감현황 추이를 살펴볼 때, 2012년까지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

다가 2013년 약 12,000명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감소가 발생한 이유는 자원봉사자, 스포

츠강사, 운동부코치 등을 학교회계직원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인 증가추세는 정원관리 및 인건비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었고, 특정 사업수

요에 따라 특별교부금이나 시･도 목적사업비의 증가에 기인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 학교회계직원 연도별 현황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인원수 88,689 96,937 118,052 130,456 152,609 140,486

* 자료: 교육부(2013).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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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교회계직원 연도별 현황

학교회계직원은 처음 육성회직(現 학부모회직원)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직종이 세

분화 되었고 현재는 약 30여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회계직원의 인력충원 방

식은 사업 중심의 인력 증원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직종을 구

분 채용함에 따라 직종분화는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3년 4월 학교회계직원의 지역 및 직종별 분포 현황은 <표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

다. 직종별로는 조리원이 49,178명(35.5%)으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교무보조 15,321명(11.1%), 조리사 7,364명(5.3%), 특수교육보조 7,325명(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평생교육사(74명, 0.1%)와, 매점관리원(85명, 0.1%)은 가장 적은 인원

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유치원 교육보조 628명(0.5%), 당직전담직원 

680명(0.5%)의 순으로 종사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교회계직원 지역 및 직종별 현황(2013. 04. 01)
(단위: 명)

직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교무보조 2,184 977 819 356 338 262 232 8 4,195 1,083 819 122 767 1,374 950 835 0 15,321
과학보조 1,302 169 349 316 236 84 111 8 1,092 39 4 161 18 43 230 168 99 4,429
전산보조 599 50 369 40 0 159 170 8 36 0 1 134 4 0 46 81 15 1,712
사서(보조) 969 238 304 179 279 45 5 15 1,713 273 157 74 105 27 20 283 1 4,687
유치원
교육보조

118 68 0 240 0 82 5 0 0 27 0 0 47 0 41 0 0 628

사무(행정)
보조

385 208 289 293 96 273 130 24 2,290 159 145 154 76 1 143 474 30 5,170

학부모회
직원 (행정)

1,055 256 125 114 169 125 78 16 565 89 171 267 115 243 203 182 57 3,830

학부모회직원 526 101 54 35 0 69 0 0 63 0 0 5 0 0 0 8 1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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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결측치 제외
자료 : 교육부(2013). 내부자료

<그림 3> 학교회계직원 직종별 비중

(행정이외 사무)
시설관리직 85 130 72 27 25 14 30 4 325 14 13 29 155 9 58 37 13 1,040
매점관리원 4 1 0 2 0 0 6 0 1 0 1 3 1 3 3 60 0 85
청소원 350 173 78 37 24 11 33 4 497 25 25 26 78 26 71 96 0 1,554
당직전담직원 81 49 19 14 3 0 2 0 169 54 7 13 38 8 103 120 0 680
사감 52 37 66 8 30 6 32 1 295 58 48 71 81 56 153 117 11 1,122
초등돌봄 전담실
무원

660 570 232 356 155 245 159 19 1,816 319 357 242 527 125 547 640 158 7,127

유치원종일반 운
영실무원

612 164 0 202 61 92 111 10 1,441 279 175 0 262 0 0 30 0 3,439

통학차량보조 132 64 4 52 32 5 22 26 317 192 97 264 235 22 282 252 0 1,998
특수교육보조 1,011 529 388 487 229 407 269 18 1,141 302 369 309 464 252 425 597 128 7,325
영양사 690 325 222 235 166 105 156 16 1,304 210 165 216 230 295 219 354 50 4,958
조리사 1,035 456 199 283 242 128 173 16 1,706 498 185 236 456 527 531 531 162 7,364
조리원 5,427 2,411 2,453 2,322 1,726 1,455 1,458 154 12,612 1,883 2,022 2,736 2,021 2,398 3,428 3,855 817 49,178
배식보조 372 489 272 1,795 0 193 257 1 792 23 0 9 162 0 40 110 10 4,525
평생교육사 0 1 6 23 2 1 1 0 3 34 2 0 0 0 0 1 0 74
교육복지사 363 157 75 137 95 45 29 5 155 134 34 66 135 67 94 47 28 1,666
전문상담사 449 247 177 206 145 109 152 15 698 234 191 178 176 314 200 337 80 3,908
기타 888 263 202 404 176 162 251 15 925 365 164 227 149 239 148 49 66 4,693
기타2 1,15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52
합계(지역) 20,501 8,133 6,774 8,163 4,229 4,077 3,872 383 34,151 6,294 5,152 5,542 6,302 6,029 7,935 9,264 1,726 13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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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회계직원의 교육훈련 현황

학교회계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교육청으로 채용권이 전환된 후 시․도교육청은 학교

회계직원에 대한 정책 등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학교회계직원의 직무와 자격 연수 

및  각종 교육 등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교원업무경감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회계직원의 직종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직무 및 자격에 대한 범위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또

한 학교회계직원이 각자 담당해야 할 업무가 증대됨에 따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할 필

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어 학교회계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와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회계직원의 교육훈련과 근래에 몇몇 교육청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바, 경

상 및 울산의 교육훈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남은 학교회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을 통해 업무 수행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문서작성과 관련된 교육 및 교양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학교회계직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다.

<표 5> 경상남도 학교회계직원 교육훈련(2013년)

구분 과정명 과정구분 교육일정 교육대상

10월

공무원 복무제도 사이버
2013-10-02 ~ 
2013-10-26

지방공무원, 사립학교직원, 
학교회계직원 400명

실무예제로 배우는 문서편집 
고급(한글2007)

사이버
2013-10-02 ~ 
2013-10-26

지방공무원, 사립학교직원, 
학교회계직원 400명

실무예제로 배우는 표계산 
고급(엑셀2010)

사이버
2013-10-02 ~ 
2013-10-26

지방공무원, 사립학교직원, 
학교회계직원 400명

실무예제로 배우는 
프레젠테이션 

고급(파워포인트2010)
사이버

2013-10-02 ~ 
2013-10-26

지방공무원, 사립학교직원, 
학교회계직원 400명

11월
교직원의 행복한 건강생활 사이버

2013-11-01 ~ 
2013-11-23

지방공무원, 사립학교직원, 
학교회계직원 300명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금융지식 베스트16

사이버
2013-11-01 ~ 
2013-11-23

지방공무원, 사립학교직원, 
학교회계직원 400명

울산도 학교회계직원중 교육업무 실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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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울산광역시 학교회계직원 교육훈련(2013년)

과정명 대상 및 기간 영역별 시간 배당

2013 교육업무실무원 
교육훈련

1. 교육대상
 -1기 교육업무실무원
 -2기 교육업무실무원
2. 교육기간
 -1기 : 2013.05.06.~2013.05.07
(2일간, 14시간)
 -2기 : 2013.05.09.~2013.05.10.
(2일간, 14시간)

1. 소양 : 4시간
2. 직무 : 9시간
3. 행정 : 1시간

이 외에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학교회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하

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기초적이며 일반적

인 교육훈련과정으로는 학교현장에서 요구되는 학교회계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요구에 부

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학교회계직원들의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수요도와 필요성 등

을 찾아내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Ⅲ. 학교회계직원 해외 사례

학교비정규직4)의 해외 각국별 현황 및 특징은 <표 7>와 같다. 각 국에서는 교육 이외의 

업무에 학교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업무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들이 담당하는 직무 및 역할 분

담은 나라별로 상이하다. 각 나라별 채용절차에 의해 채용된 인원은 주어진 역할에 따라 업

무를 담당하며, 이는 교원의 업무경감 및 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해외의 학교비정규직 활용과 관련하여 특징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우선 프랑스는 교사

와 행정업무 인력의 역할을 철저히 이원화 하고 있으며, 일본은 학교사무의 공동실시를 통한 

업무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영국의 학급 내 교사보조 제도는 교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독일의 학교 행정직원은 지자체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이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국가별 학교 비정규직 현황 및 특징

4) 우리나라의 학교회계직원

국가 인력구조 직무 및 역할 분담 인력 체계 특징

프랑스
교직원 유형
•행정직(행정직, 비서, 행정보

•행정직 : 행정업무 전문적으
로 담당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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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기술직(보수담당, 실험실 
보조 등)

유형별 인력 비율
•행정직 : 60,345명
•기술직 : 910명
•보건직 : 12,012명

•기술직 : 학교 건물 관리, 실
험, 수업 자료 준비 등

역할을 철저히 이원화하고 있
다는 점

중국

교직원 유형(교직공)
•직원 : 학교 재무 및 행정 관
리

•수업 보조요원 : 특별실 관리, 
수업 진행 보조

•후방 근무요원 : 학교 잡무처
리 및 시설 보수 관리

유형별 인력 비율
•고등학교 : 16%
•중학교 : 15%
•초등학교 : 9%

•관리보조원 : 특별실 및 기자
재실 관리

•회계 및 행정원 : 학교 시설관
리 및 안전과 지원업무

•총무주임 : 총무업무 관리

•학교 등의 사업단위에 대한 
직원 수를 국가가 정한 편제
에 따라 정하게 된다.

•초･중등학교에서는 "교직공 
편제 표준"에 따라 교사, 직원 
및 시설관리인 등의 학교 인
력을 채용하며, 편제 수보다 
많은 교직원을 채용할 경우 
학교 자체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학교재정이 넉넉지 못
한 학교에서는 충분한 교직원
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
다.

일본

교직원 유형
•행정직원(사무직원, 학교도서
관 사무원, 양호직원, 학교영
약직원, 학교급식조리 종사원, 
용무원, 경비원 등)

•외부인력(과학지도 및 ICT기
술지도 지원 인력, 스쿨 카운
슬러, 스쿨 소셜 워커 등)

유형별 인력 비율(2012년)
•사무직원(55,966), 학교영양직
원(5,472), 학교도서관 사무원
(3,862), 양호직원(253), 학교
급식조리 종사원(20,938), 용
무원(30,321), 경비원(9,827), 
기술직원(681), 실습조수
(11,339), 그 외(3,419)

•실습조수 : 실험이나 실습에 
있어서 교원 보조

•사무직원 : 서무, 인사, 회계, 
교무관계 사무

•기술직원 : 직업교육 중심 교
과에의 기계 기구 조정이나 
보호 등의 기술

•기숙사지도원 : 일상생활의 
습관 및 사회생활 기술을 익
히기 위한 생활지도

•학교영양직원 : 학교급식에 
관한 영양관리, 위생관리, 검
식

•학교용무원 : 교지 및 교사의 
관리나 정비, 시설 및 설비의 
소규모 수리

•행정업무 면에서도 ‘학교사무
의 공동실시’를 통해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였다.

•부족한 행정직원으로 가중된 
교원의 업무를 경감을 하기 
위해 일본에서는 학교사무의 
공동실시(校事務の共同施)를 
도입하였다. 복수 학교의 행
정사무를 거점 행정사무실에
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을 
통해, 특히 교감의 업무 부담
이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교직원 유형
•행정보조직, 양호교사, 건물 
관리인, 운전기사 등

유형별 인력 비율
•비교과교사 및 지원직의 경우 
학교구의 산출 공식과 필요에 
따라 임용되기 때문에 학교구
에 따라 그 수가 굉장히 차이
가 난다.

•행정보조직 : 교사 및 교장의 
행정업무 보조

•양호교사, 운전기사 등 : 학교 
운영에 영향

•교장들의 직무 중 하나였던 
학교 시설 관리 및 안전을 학
교구 혹은 주에서 담당하는 
것이 요즘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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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교육정책네트워크

독일, 미국, 일본의 각 국가별 학교비정규직 인력의 보수, 업무분장 등에 대하여 <표 8>에 

영국

교직원 유형
•성직담당(Clerical Staff), 상담, 
사서, 보건, 영양 담당

•일반직원 : 교사보조 관련, 학
생복지, 학생지원일반, 기술
(기능), 사무(행정), 시설담당, 
학교부지 담당 등

유형별 인력 비율
•교원 : 50%
•교사보조 : 25%
•학급 외 교직원 : 15%
•기타직원 : 10%

•학급 내 보조교사(Classroom 
based support staff)는 담당
교사와 더불어 교육적 역할
(pedagogical role)을 담당

•학급 내 교사보조 제도는 교
사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데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

교직원 유형
•교사 외 교육인력
•행정직원
•학교 건물 관리인

유형별 인력 비율
•행정직원 : 학생 500명 이하 
1명, 학생 500명 이상 2~3명, 
중등학교 및 직업학교 2~3명

•학교건물 관리인 : 1명

•행정직원(지자체 직원) : 학교
관리를 위한 행정적 조직적 
업무

•사회교육사, 학교 사회복지사 
: 상담 및 교육적 지원

•학교의 교사, 교장은 주교육
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고 
학교의 행정직원, 학교 건물 
관리인은 학교 운영기관인 지
자체의 직원으로 지자체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핀란드

교직원 유형
•학생 지원 전문직 : 학교 상주 
사회복지사, 학교 심리치료사, 
학교 간호사, 컴퓨터 지원 요
원, 학교 도서관 전문 사서

•학교비서 : 학교서무 및 행정
업무

•과목비서 : 교사와 교사간, 교
사와 학생간 커뮤니케이션 담
당

•기타 학교 시설 관리요원

•과목 비서(교육비서) : 교사와 
학생 사이 정보 공유를 도와
줌

•학교비서 : 학교 행정 관련 업
무 수행

•기타 학교 시설 관리요원 : 시
설관리, 청소, 전문 급식

•핀란드 학교 인력 체계의 특
징 중 하나는 학교 조직이 수
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조직이라는 것

호주

교직원 유형
•지역사회 및 복지직원, 개인
서비스 직원, 사무직원, 행정
직원, 판매직원, 기계기능사, 
운전사, 인부 등 다양한 유형

유형별 인력 비율(2011)
•복지와 개인 서비스직
(50,247), 사무직과 행정직
(25,170), 기술자와 건물관리
원(7,657), 기타(11,604)

•교육지원직 : 공립학교 운영 
인력으로 지원 및 보조를 담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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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5) 

학교비정규직의 보수체계는 나라별로 상이한데, 독일의 경우 근속기간을 인정하며, 시 소

속인 경우 시와 보수를 합의하는 특징이 있다. 미국은 직종, 근속, 학위, 등에 따라 보수가 다

양하며, 일본에서 보수의 결정은 공립의 경우 현단위에서 결정되며, 사립은 학교에서 결정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비정규직의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은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 업무분장에서 

학교조직도와 업무분장 현황에 표시하고 있는데 비해 독일은 조직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조직도표시 및 업무분장 표시가 없다.

<표 8> 국가별 학교비정규직 인력의 보수, 업무분장

국가 보수체계

업무분장

비고
학교

조직도
업무분장 

현황

유 무 유 무

독일

•근속기간에 따른 연봉인상(법적 
보수체제 규정)

•시 소속 학교 비정규직인 경우,  
근무연한과 근무 시간에 따라 시
와 합의 후에 보수체제가 정해짐

○ ○*

•독일학교는 조직도가 별도로 존재하
지 않음(단, 학교장, 교감, 전체교사
의 명단과 담당과목, 부장교사만 표
시되어 있음)

미국
•직종별, 근속 일수･연수, 대학 학
위, 자격증, 훈련 정도에 따라 다
양함

○ ○

•교육 구(시단위, 단위 교육국)별로 교
육위원회 위원과 행정자 및 교장단
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피고용자 대
표와의 협상을 통하여 정해짐

일본

•(공립): 현(縣,일본의 행정단위, 한
국에 도에 해당)에서 결정됨(시급
은 현(縣)단위에서 결정됨)

•(사립): 학교에서 결정됨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별도의 호
봉 승급 제도는 없음 

○ ○
•학교 비 정규직 인력 분포를 살펴보
면, 비정규직 교사(시간강사 등)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독일의 비정규직 업무는 통학버스 운전기사, 상담교사 등으로 제한되어 있음. 또한 이에 따른 업무 분
장표는 없고 각자가 자기 업무를 숙지하고 있을 뿐으로 파악됨. 상담교사는 학생들을 상담, 지도하며 
행정업무는 상담보고서 작성이 대부분임 

해외의 학교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추가 조사를 위해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의 기관을 방문

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학교비정규직 선발은 공개경쟁을 

통하여 학교장이 임용하고 있으며, 동일근무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은 노조가 임금･근로시간･고용안정에 대해 단체협상을 할 수 있

다는 특징이 있다.

5) 조사한 자료는 교사, 비 교사 행정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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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국가별 방문조사 결과 주요내용

　구분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정의 및 
관련법률

정의 구분 없음
업무 지속성 및 

자격조건
구분 없음

관련법률 고용보호법
기간제 법, UN 
아동권리 협약

고용보호법

운영 
시스템

교육청 및 일선 학교 
역할 및 기능 배분

단위학교 근간으로 한 
운영시스템 (단위학교 

책임 경영)

문화주권주의를 
근간으로 한 
운영시스템

단위학교 근간으로 한 
운영시스템 (단위학교 

책임 경영)

구성 및 
관리

비 교사 행정인력 
종류별 운영체계 및 

관리 분석(아웃소싱 등)

심리상담사
시설관리인(보조)

조리종사원

사회복지사
조리종사원
건물관리인
교무실무사

양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선발 
시스템

채용방법
및 자격기준

공개경쟁 공개경쟁 공개경쟁

임용권자 학교장 학교장 학교장

평가 
시스템

평가시스템 및 
평가항목

평가메뉴얼 (無) 평가메뉴얼 평가메뉴얼 (無)

해고권자 학교장 학교장 학교장

노조
단체협상 교섭 대상

사용자단체(학교수준) 
vs 노조(공동교섭)

주교육부
중앙  vs 단체

지자체 vs 지역지부
학교 vs 개인

단체협상 주요교섭 
내용

임금 및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안정성 임금 및 근로시간

보수 체계
동일근무
동일임금

◌ ◌ ◌

Ⅳ. 학교회계직원의 교육훈련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분석

1. 조사 개요

학교회계직원의 교육훈련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 분석을 위하여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담

당업무에 대한 연수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으로는 교육훈련 및 경력개

발 관련 인식에 대한 영역, 업무연수관련 현황 영역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여 2주간 온라인 

서베이를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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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설문문항

조사영역 내용 문항수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관련 인식

연수 및 자기개발 필요성

10문항

업무 연수기회 만족도

업무 연수내용 만족도

연수목적의 분명함

연수방법의 적절성

담당업무 전문성 필요도

담당업무 자부심 및 보람 정도

담당업무의 학교교육 기여도

개인적 경력 비전 및 목표의 확실성

연수 후 학교성과에 기여

업무연수 관련 현황

연간 업무연수 기회

3문항효율적인 연수방법

연수 후 적절한 ‘평가요소’

설문응답의 통계적 자료처리를 위하여 SAS 9.2,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주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설문응답자의 개인특성에 따라 

각 항목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 검증하기 위해서 t검정과 분산분석의 f검정을 실시하였다. 설

문조사에는 19,585명이 응답하였으며, data cleaning 작업을 통해 13,201명의 성실한 응답데

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기술 통계

응답자 기본현황은 <표 11>와 같다. 여성 응답자가 대다수, 3~40대 응답자가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은 전문대졸 및 4년제 대졸 이상이 전체의 

약 76%를 차지하고 있었고,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응답이 51.5%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고용형태에서 73.7%는 무기계약직 신분이었고, 1년 계약직은 21.1%, 1년 미

만 계약직은 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응답자 기본현황

항목 빈도 % 항목 빈도 %

성별
남자 472 3.58

직종

교무보조 3645 27.61

여자 12729 96.42 사무(행정)보조 1081 8.19

연령별

20대 1742 13.2 학부모회직원 598 4.53

30대 5098 38.62 시설관리직 839 6.36

40대 5181 39.25 통학차량보조 67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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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결과

1)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관련 인식 분석

학교회계직원들의 업무수행 및 경력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응답현황은 <표 12>과 같다.

우선 담당하고 있는 직종의 연수 및 자기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52%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27%로 나타나, 약 80%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회계직원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종의 연수 및 자기

개발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지는 업무관련 연수기회에 만족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보통이다’라고 

50대 1168 8.85 매점관리 565 4.28

60대 이상 12 0.09 청소원 98 0.74

근무
지역

서울 2183 16.54 당직전담직원 775 5.87

부산 589 4.46 사감 137 1.04

대구 1091 8.26 영양사 1507 11.42

인천 844 6.39 조리사 1507 11.42

대전 225 1.7 과학보조 601 4.55

광주 264 2.0 조리원 26 0.2

울산 403 3.05 배식보조 17 0.13

세종 28 0.21 사회복지사 1 0.01

경기 3230 24.47 평생교육사 1 0.01

강원 755 5.72 교육복지사 10 0.08

충북 549 4.16 전문상담원 942 7.14

충남 199 1.51 전산보조 218 1.65

전북 580 4.39 사서(보조) 562 4.26

전남 712 5.39 유치원교육보조 3 0.02

경북 439 3.33 초등돌봄전담강사 30 0.23

경남 1019 7.72 방과후 학교 운영보조(강사) 185 1.4

제주 91 0.69 특수교육보조 222 1.68

학력

중졸 이하 115 0.87 유치원종일반강사 1071 8.11

고졸 2974 22.53

설립
유형

국립 1452 11

전문대졸 4110 31.13 공립 10947 82.93

4년제 대졸 
이상

6002 45.47 사립 802 6.08

학교급

유치원 287 2.17

고용
형태

무기계약직 9734 73.74

초등학교 6808 51.57 1년 계약직 2789 21.13

중학교 3709 28.1 1년 미만 계약직 528 4

고등학교 2181 16.52 미응답 150 1.14

특수학교 216 1.64 합계 1320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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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비율이 32%,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31%,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

율이 22%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응답(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이 전체의 절반이상인 

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업무 연수 기회(횟수)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연수기회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연수 기회의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 연수에 참여한 후 업무 연수 내용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보통이다’ 38%, ‘매

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3%,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2%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인식(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의 비율이 전체의 약 45%인 것으로 나타나 대

체로 업무 연수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연수 내용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한(하고자 한) 연수에서 ‘무엇을 얻고자 한’ 연수목적이 분명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

답자들의 38%는 ‘보통이다’, 23%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회계직원들

은 대체로 참여한(하고자 한) 연수의 목적에 맞게 참여하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여한 연수의 연수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6%,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1%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학교회계직원이 참여

한 연수의 연수방법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회계직원이 담당하는 업무에 전문성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 38%는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하였고,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1%로 나타났다. 약 70%의 응답자가 담당한 업

무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회계직원이 직접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에 응답자들이 ‘매우 그렇다’,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58%로 나타났다. 학교회계직원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종의 업무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학교교육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매우 그렇다’, ‘그

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약 73%로 나타났다. 학교회계직원들은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종의 업무가 학교교육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경력의 비전 및 목표가 뚜렷한지에 대하여 ‘보통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36%, ‘그

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5%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개인적 경력비전과 목표가 뚜

렷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수 후 학교성과에 기여함에 대하여 ‘보통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42%, ‘그렇다’라고 응답

한 비율이 27%로 나타났다. 담당하고 있는 직종에서 연수 후 학교성과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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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관련 인식도에 대한 응답분포

항목 빈도 백분율(%) M S.D.

담당직종 연수 및 자기개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그렇지 않다 265 2.01

4.24  0.96
그렇지 않다 424 3.21
보통이다 2028 15.36
그렇다 3601 27.28

매우 그렇다 6883 52.14

현재 업무 연수 
기회(횟수)에 만족함에 대한 

인식도

매우 그렇지 않다 4129 31.28

2.33  1.13
그렇지 않다 2936 22.24
보통이다 4276 32.39
그렇다 1364 10.33

매우 그렇다 496 3.76

현재 업무 연수 내용에 
만족함에 대한 인식도

매우 그렇지 않다 3008 22.79

2.55 1.10
그렇지 않다 2802 21.23
보통이다 5043 38.20
그렇다 1792 13.57

매우 그렇다 556 4.21

참여한(하고자 한) 연수에서 
‘무엇을 얻고자 한’ 

연수목적이 분명함에 대한 
인식도

매우 그렇지 않다 1649 12.49

3.06  1.15
그렇지 않다 1952 14.79
보통이다 5059 38.32
그렇다 2999 22.72

매우 그렇다 1542 11.68

참여한 연수의 연수방법이 
적절함에 대한 인식도

매우 그렇지 않다 1632 12.36

2.93 1.04
그렇지 않다 1936 14.67
보통이다 6083 46.08
그렇다 2753 20.85

매우 그렇다 797 6.04

담당업무에는 전문성이 
필요한가에 대한 인식도

매우 그렇지 않다 298 2.26

3.98  0.99
그렇지 않다 530 4.01
보통이다 3249 24.61
그렇다 4116 31.18

매우 그렇다 5008 37.94

담당업무에 자부심과 
보람을 느낌에 대한 인식도

매우 그렇지 않다 677 5.13

3.68 1.12
그렇지 않다 1043 7.90
보통이다 3867 29.29
그렇다 3830 29.01

매우 그렇다 3784 28.66

담당업무가 학교교육에 
기여함에 대한 인식도

매우 그렇지 않다 281 2.13

4.03  0.97
그렇지 않다 496 3.76
보통이다 2802 21.23
그렇다 4461 33.79

매우 그렇다 5161 39.10

개인적 경력비전과 목표가 
뚜렷함에 대한 인식도

매우 그렇지 않다 863 6.54

3.45  1.13
그렇지 않다 1358 10.29
보통이다 4760 36.06

그렇다 3329 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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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설문조사 결과 평균점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대체로 교육훈련의 필요성 등

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나, 이와 관련하여 실제적인 교육훈련 부분에 불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수 및 자기개발 필요성의 정도에 대하여 평균 4.24점으로 응답자들은 연수 및 자

기개발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담당하는 업무의 학교교육의 기여 정도, 수행 업무에 전문성이 필요한 정도, 업

무를 통해 느끼는 자부심 및 보람 등의 측면에서 필요하다 혹은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어지는 업무 연수의 기회, 업무 연수 내용에 대한 만족도, 연수 방법의 적절함 등

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림 4> 업무연수 및 담당업무관련 인식도 평균

직종별로 업무연수 및 담당업무 관련에 대한 인식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에 나

타내었다. 

항목 빈도 백분율(%) M S.D.
매우 그렇다 2891 21.90

연수 후 학교성과에 
기여함에 대한 인식도

매우 그렇지 않다 915 6.93

3.32  1.06
그렇지 않다 1287 9.75
보통이다 5495 41.63
그렇다 3541 26.82

매우 그렇다 1963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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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직원 직종별 ‘연수목적이 분명하였는지에 관한 인식도’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 

이 둘의 관계는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59, P<.05). ‘연수목적이 

분명하였는지에 관한 인식도’를 제외한 학교회계직원 직종별 업무연수 및 담당업무 관련인식

도의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3> 직종별 업무연수 및 담당업무 관련 인식도 차이 분석
(N=13,201)

경력 개발 인식도 F Sig(유의확률)

담당하고 있는 직종에의 연수 및 자기계발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0.55 0.70

현재 업무 연수 기회(횟수)의 만족함에 대한 인식도 0.23 0.92

현재 업무 연수 내용의 만족함에 대한 인식도 0.55 0.70

참여한(하고자 한) 연수에서 ‘무엇을 얻고자 한’ 연수목적의 분명함에 
대한 인식도

2.59 0.03*

참여한 연수는 연수방법의 적절함에 대한 인식도 0.23 0.92

하시는 업무에는 전문성이 필요함에 대한 인식도 0.63 0.64

하시는 업무의 자부심과 보람을 느낌에 대한 인식도 0.64 0.63

하시는 업무가 학교교육 기여함에 대한 인식도 1.77 0.13

개인적 경력비전과 목표가 뚜렷함에 대한 인식도 0.48 0.75

연수 후 학교성과 기여함에 대한 인식도 1.48 0.20

*p<0.5, **p<0.01, ***p<0.001

2) 업무연수 관련 인식 분석

학교회계직원들의 업무 연수와 관련한 기회 제공 정도, 연수방법, 평가요소에 대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연간 주어지는 업무 연수 기회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학교회계직원에게 

주어지는 업무 연수의 기회는 연간 ‘1-2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65%, ‘3-4회’라고 응답한 비

율이 13%로 나타났다. 학교회계직원들의 연간 업무연수 기회는 연 1~2회가 가장 많이 주어

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어지는 연간 업무기회가 ‘0회’ 라는 응답도 16.3%나 되어 업무 연수 기회 제공

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는 직원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14> 연간 업무연수 기회

항목 빈도 백분율(%)

연간 업무연수 기회

0회 2163 16.39
1-2회 8592 65.09
3-4회 1785 13.52
4-6회 398 3.01

7회 이상 263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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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간 업무연수 기회

업무 연수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연수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은 ‘실습장 

교육’라고 응답한 비율이 38.6%, ‘강의실 교육’고 응답한 비율이 36.4%, ‘온라인(컴퓨터)을 

통한 교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로 나타났다.

학교회계직원들은 효율적 연수방법으로 ‘실습장 교육’과 ‘강의실교육’이 효과적이라고 판

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효율적 연수방법

항목 빈도 백분율(%)

효율적 연수방법

강의실 교육 4812 36.45

실습장 교육 5102 38.65

온라인(컴퓨터)을 통한 교육 2526 19.13

기타 761 5.76

<그림 6> 효율적 연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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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후 적절한 ‘평가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교육훈련 후 기술적 기능과 행동

의 변화 정도’에 응답한 비율이 30%, ‘교육훈련 내용의 숙지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28%, 

‘교육훈련에 대한 해당직원의 태도와 동기부여 정도’고 응답한 비율이 22%로 나타났다.

학교회계직원들이 생각하는 적정한 연수 후 ‘평가요소’는 교육훈련 후 기술적 기능과 행동

의 변화 정도로 파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6> 연수 후 ‘평가요소’

항목 빈도 백분율(%)

연수 후 ‘평가요소’

교육훈련에 대한 해당직원의 
태도와 동기부여 정도

3013 22.82

교육훈련 내용의 숙지 정도 3759 28.48

교육훈련 후 기술적 기능과 
행동의 변화 정도

3897 29.52

교육훈련 후 성과 향상정도 2252 17.06

기타 280 2.12

<그림 7> 연수 후 ‘평가요소’

Ⅴ. 논의 및 제언

학교회계직원의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의 필요성 등과 관련하여 학교회계직원들은  교육훈

련 및 경력개발의 필요성, 연수내용 등에 대해서 52%의 응답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직종에의 

연수 및 자기개발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업무연수의 기회(횟수)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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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수에 참여한 인원들의 연수목적은 대체로 분명하였

다. 학교회계직원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서 전문성이 필요하며, 학교교육에 높은 기여를 하

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담당하고 있는 직종에서 개인적 경력 비전과 목표가 뚜렷

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경력개발과 관련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수 

후 학교성과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 기회 및 연수방법에 대하여, 연간 업무연수 기회는 1~2회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연수방법으로 ‘실습장 교육’ 및 ‘온라인 교육’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연

수 후 적절한 평가요소는 교육훈련 후 기술적 기능과 행동의 변화 정도로 파악하는 것이 적

정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학교회계직원들은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 및 연수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어지는 교육훈련 및 연수의 기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연

수와 교육훈련이 필요한데, 연수와 교육은 학교회계직원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각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학교회계직원들 간에 연계망을 형성하고 바쁜 업무 상황에서 ‘숨 

돌릴’ 시간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즉, 직무와 자격에 대해서 성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등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학교회계직원 간 교류를 통

하여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스스로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자리

가 되기도 한다.

이상의 조사결과 및 학교현장의 면담을 통해 나타난 학교회계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어지는 업무연수 기회의 부족이다. 연수와 교육의 필요성의 내외적 인식에도 불구

하고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직무와 자격 연수 및 교육은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주

어지는 업무연수 기회는 1~2회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많고, 연수기회

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참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장의 학교회계직원 연수와 관련한 부정적인 인식을 들 수 있다. 학교장은 학교

회계직원이 직무 및 자격 연수와 교육을 위한 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은 

다음의 단편적 사례로 알 수 있다. 예컨대, 한 교육지원청에서는 조리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

수에서 3시 이후, 3일 동안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그에 대해서 학교는 여러 사

유로 인해 참석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러한 참석의 어려움에는 자체 직종군 

내에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의 부족도 있지만 학교장의 미온적 태도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연수와 교육에 대한 참석도 근무로 인정해주는 

학교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회계직원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학교회계직원의 출장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학교에 예산을 

배분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학교회계직원이 담당한 

업무 중에는 일과 중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컨대 조리사와 같은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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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들이 연수와 교육을 받는 동안 대체인력이 학교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회계직원을 위한 경력개발 체계의 미흡을 들 수 있다.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직

무와 자격 연수 및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소극적인 진행이 이루어져 왔다. 학교현장에서

는 직종통합으로 인한 직무 및 자격 범위가 확대 되었으므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연수 및 

교육이 시급하다. 그러나 학교회계직원의 경력개발과 관련한 교육체계는 미흡하며, 교육에 

있어서도 직무연수 등 단편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점들과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논의를 토대로 학교회계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

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 연수 기회 제공의 측면에서 학교 교원과 같은 연수와 교육의 기회가 적극적으

로 제공되어야 한다. 직종통합을 위해서는 각종 자격이나 연수 아울러 학위 습득을 위한 기

회가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예컨대, 사서교사를 하기 

위해 자격증을 받고자 대학원교육을 요구하지만, 학교에서는 그에 대한 인식이 업무의 연속

으로 보기보다 개인적 성취로 인식하고 있다. 

업무 연수 기회 제공과 관련하여 예산 배분을 통한 학교 자체적인 운영을 들 수 있다. 다

양한 이유로 인하여 학교회계직원의 부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각급학교에는 존재하

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주장하는 바

이다. 특히, 현재 교원들의 연수 및 교육은 각급학교 차원에서 진행되고자 하는 방향을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은 시류적으로 실제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단, 시․도교육

청, 지역교육지원청은 연수나 교육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외적 체제(예를 들어 강사풀 

제공 등)를 구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방학에 근무하는 것을 제한하기보다 방학을 통해 연수를 받고 교

육을 받아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하면 학교회계직원의 교육훈련은 효율적으로 가

능할 것이다.

둘째, 학교회계직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운영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날 필

요도 존재한다. 학교회계직원의 채용권자가 전환되면서 학교장이 가진 권한이 상실되고 고용 

안정화 및 처우 개선 등으로 학교회계직원의 권리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운영방식과 현 운영

방식 간에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이는 연수 등을 통해 학교장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

여준다. 그리고 근무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원이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의 담당자가 함께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장 교육과 함께,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와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조직문화를 생

산, 유지, 변형, 소멸시키는 역할의 중추는 교원들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교회계직원의 고용 

안정화와 처우 개선은 외적 체제만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 이유는 학교회계직

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방해가 되는 많은 불합리적 관행들은 교원들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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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따라서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원들의 전환 체제에 대한 그리고 학교회계직원의 처

우 개선에 대한 연수와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경력개발 및 교육훈련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학교회계직원들이 현재 업

무연수의 기회나 내용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다. 경력개발과 교육훈련은 업무 능력

의 제고와 더불어 업무 및 교육 기여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 및 계

획이 필요하다. 학교회계직원에게 주어지는 연간 업무연수기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6). 직종

별 효율적 연수방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연수 후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정한 ‘평가요소’의 개

발이 필요하다.

경력개발과 교육훈련을 통한 가장 근본적인 인력관리 개선방향은 현재의 인력구성원에 대

한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학교조직에서 필요한 학교회계직원을 

‘지원 자격 등’을 고려하면서 공개채용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기존의 인적자원에 대한 재교육

이 요구된다. 특히 그동안 재교육의 기회가 없었던 기능직 공무원 및 비정규직에 대한 직무

교육실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교회계직원의 최소한의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을 통하여 책

임의식과 동질감을 가지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외에도 학교회계직원이 담당하는 담당분야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맞춤형 직무･전문교

육 강화가 필요하다. 직종 통합에 따른 업무 및 인력 재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육 훈련 수

요를 파악하여 직무훈련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직종별 직무･전문연수 프로그램 개발, 

자기주도적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사이버 연수제공 확대를 통해 학교회계직원의 전문성 함양 

및 역량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회계직원의 교육훈련 참여도 제고를 위해 연간 의무 교육 시수제를 도입하여,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학교회계직원의 연간 교육훈련 최저 의무 이수시간(예: 

연간 20시간)을 설정하여 교육 참여율 및 실효성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경기도교육청(2012). 학교회계직원 직종별 직무분석 연구보고서.

교육부(2013). 내부자료

고혜원(2006). 기능인력의 경력경로(career path)와 성공적 모델 사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능장려

사업의 활성화 방안 토론회 자료.

김민희(2014). 지방교육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운용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8 No.2. 

pp.149-171.

박윤희(2012). 중소 제조업체 근로자의 경력개발 시스템 운영 현황과 정책 지원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

6) 직종별로 보면, 사무보조, 교무행정 직종은 경력개발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음



311학교회계직원의 교육훈련 필요성 인식 분석 및 개선방안

원, 이슈페이퍼 2012-10.

서울특별시교육청(2012).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의 이해.

성병창 외(2012). 학교회계직원 인력관리 효율화 방안. 부산광역시 교육청.

손동희(2011). 학교회계직 인적자원관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이지연･고혜원･정윤경(2007). 제조업분야 전문 기능보유자의 경력경로분석 및 경력개발모델 개발,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수탁연구 07-.

최동선 외(2005). 전자산업의 핵심직업과 커리어 경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Working paper 2005-08.

교육정책네트워크. http://www.edpolicy.net/





315

지방정부의 역량 비교 분석

최지우(서울여대 행정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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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민주적인 정치행정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기제 중의 하나는 바로 지방자치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 가운데 그 핵심은 지방의회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대표성에 기초하여 주민의 공선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

의체로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

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지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문재우, 2007: 95). 지방의회는 관료 위

주의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하여 민주성을 제고시켜야 함은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제고, 주민의 여론수렴,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사의 정책화 등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에도 전통적인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체제의 유

산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의 본연의 가

치전제인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권화를 통한 중앙

정부와의 적절한 권한배분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

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회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분

권화와 분산화의 달성을 토대로 그것이 실질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지방의

회의 역량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역량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 및 평

가는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역량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 뿐만 아니라 역량 개념에 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개념 정립도 많지 않다. 일반적

으로 역량은 사람에 관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의 구성요소와 수준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 선행연구의 경향이다(이승종 외, 2008). 즉 역량이란 주로 지방정부 관료의 인적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최미옥･임석준, 200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하여 역량 측정 모형을 개발

하고, 이를 통해 실증적으로 측정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중에서 특히 기초지방의회의 인적 역

량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집행부와의 역량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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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역량의 개념과 지방정부의 역량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

하고, 인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한 후,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집행부와의 차이를 알아본 뒤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Ⅱ. 지방정부의 역량

1. 역량의 의미

여러 연구에서도 이미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역량이라는 개념은 1973년 McClelland에 

의하 여 처음으로 소개되었다(박우성, 2002; 이홍민･김종인, 2003). 그의 개념에 기초하여 후

속 연구들은 개념의 확장을 추구함으로써 역량개념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외국 학자들에 의

한 다양한 연구와 더불어(Spencer and Spencer, 1993; Sparrow, 1996) 국내(최봉기 외, 

1993; 김병국･권오철, 1999; 최영출, 2003; 소순창･강철구, 2005; 소순창, 2006; 소순창･이

승종･최미옥, 2006; 김혜정, 2007; 이재성, 2007)에서도 역량에 대한 개념적 및 실증적 연구

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역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던 초기에는 역량의 개념을 개인적인 차원의 특성으로 한정하

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렇지만 Sparrow(1996, 이승종･윤두섭, 2005 재인용)가 역량의 개념

을 직무수행과 관련된 조직 내 개인의 행동양태인 개인역량 뿐만 아니라 조직의 전반적 자원

과 능력인 조직역량, 조직 밖에서 활동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의된 역량인 관리역량 등

을 구분하고 포함시킴으로써 역량의 개념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표 1] 역량의 개념

연구자 정의

McClelland(1973) 성공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징

Klemp(1980) 업무에서 우수한 수행을 하거나 뛰어난 결과를 내는 사람의 특성

Boyatzis(1982)
어떤 개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 개인이 가
지고 있는 내재적 특성

McLagan(1982) 직무나 역할수행에서 뛰어난 수행자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 특성

Fletcher(1991)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능력

Corbin(1993)
바람직한 목표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알아야 할 것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포함하는 능력

Dubious(1993) 삶에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사용되거나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특성

Spencer & 
Spencer(1993)

직무나 상황에서 뛰어난 수행이나 준거 관련 효과와 연관된 개인의 특성

Strebler & 업무 영역에서 새로운 상황에 지식과 기술을 전이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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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홍민･김종인(2003: 21); 윤두섭･이승종(2004)를 참조하여 재구성.

국내연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최봉기 외(1993)는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에 대한 연구에서 자

치역량이란 “지방자치의 이념과 제도를 스스로 실현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능력”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김병국･권오철(1999)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역량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지방정부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차원에서

의 능력과 의지”로 정의하였다. 최영출(2003)은 영국부수상실(Office of Deputy Prime 

Minister: ODPM)의 정의에 따라 역량을 “지방정부들이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강철구와 소순창(2004)은 “개인과 조직에 있어서 조직의 성과물

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승종과 윤두섭(2005)은 “조직의 목적달성

을 위한 조직 및 구성원의 특성으로서 인적역량과 물적 역량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

다. 한상우와 최길수(2006)는 지방정부의 행정역량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공직자들이 

주어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과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자원과 시

스템”으로 정의하였다. 김혜정(2007)은 외국 학자의 견해를 종합하여 역량을 “동태적인 것으

로 조직 내･외부의 이용가능한 인적자원, 지식, 기술, 행태를 적절하게 운영해내는 응집적 차

원이라는 점에서 정태적인 업무수행능력과는 차별화되는 지속적이고 잠재적인 차원의 개념”

으로 파악하였다. 

결국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역량의 개념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이승종･윤두섭, 2005; 이승종 외, 2008). 다수의 연구가 개인의 능력이나 

특성 등과 같은 인적 역량을 기본적인 역량요소로 포함시키며, 역량의 개념을 개인적 차원으

로 한정하기 보다는 조직의 전반적 자원과 능력을 의미하는 물적 역량으로까지 확대하는 점

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승종 외(2008: 13)의 정의를 수용하여 역량을 “조직의 목적달

Bevans(1996)
Schippmann(1999) 측정가능하고, 업무와 관련되고 개인의 행동적 특징에 기초한 특성 또는 능력

최봉기 외(1993) 이념 및 제도를 스스로 실현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의 능력

Sparrow(1996)/
박우성(2002)

조직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기업전략의 관점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원천, 종업원 개인의 관점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개인의 행태를 분
석대상으로 함

Mirabile(1997)/
이재경(2002)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준거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는 주로 수행･행동 등의 개념

김병국･권오철
(1999)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차원에서의 능력과 의지

최영출(2003)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활동

중앙인사위원회
(2004)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 성격의 심층적이
고 지속적인 측면

이종수(2004) 혁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한상우･최길수(2006
)

평균적인 성과를 초과하는 우수한 성과를 발휘하는 조직이나 개인이 보여주는 중
요한 특질이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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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한 능력으로서의 개인의 능력이나 잠재적 특성 등과 같은 인적 역량과 조직의 전반적 

자원과 능력을 의미하는 물적 역량”으로 이해한다(소순창･이승종･최미옥, 2006). 

2. 지방정부의 역량과 인적역량

지방정부의 역량을 분석하는 방법이나 그 구성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이를 정확하게 파

악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으

로 적용 가능한 지표체계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적절한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를 구성하

는 것은 어렵고도 힘든 작업이다. 이는 연구자들의 입장에 따라 특정지표에 대한 중요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평가지표는 다양한 측면의 성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Wholey 

& Hatry, 1992).

지표구성체계의 논리적 연관관계의 확보를 위하여 이론적 근거와 선행 연구를 통하여 지

표를 도출해 내었다. 즉, 한국적 특수상황에 맞는 새로운 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봄으

로써, 보다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 세계화의 추세에도 걸 맞는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모델을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지방정부의 역량 모델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

고 있다. 즉 선행연구들(최봉기 외, 1993; 김병국･권오철, 1999; 강철구･소순창, 2004; 이재

성･임승빈, 2004; 김혜정, 2006)의 검토를 토대로 역량에 대한 지표 개발을 보완 하여 본 연

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인적 역량과 물적 역량으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인적 역량에 

그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인적 역량은 내부역량의 구성요소로서 인적역량에 대한 지표개발을 통하여 자치단체장, 부

단체장, 지방의회의장 및 의원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지병문(2000)은 한국의 지방정부에

서 혁신동력으로서의 정책행위자를 시장이나 군수 등 단체장이 가장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

으며, Adler(2003) 역시 시장이나 군수의 리더십이 지방정부의 혁신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

가 된다고 하였다. 물론 이들 이외에 지방의회도 내부행위자로 존재하고 있다. 이동기(2000)

는 정부혁신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 중에서 자치단체장의 의지, 보상, 모방, 지식, 

분위기 등을 언급하였고, 김병국ㆍ권오철(1999)은 역량평가에 있어서 기존의 역량(능력, 기

반)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의지(노력, 행동측면) 양자가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

다. 윤기석(2003) 역시 기관역량을 능력과 추진의지(개선의지)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즉, 

기관역량이란 행정기관의 정책추진을 위한 체제(시스템)와 관리상태, 그리고 개선의지를 포

함하는 것이다.

한편 역량을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조직 및 구성원의 특성으로서 인적 역량과 물적 역

량을 포괄하는 것”(이승종 외, 2008 : 13)으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의회의 역량

은 결국 “지방의회가 수행해야할 문제해결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최영출, 2006).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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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및 조직이 변화에 대응하여 현재 또는 장래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조직의 성과를 효율

적이고 효과적으로 산출해 내는 제반 보유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김혜정, 2007). 즉, 지방의

회가 수행하는 주민의 대표자, 옴부즈먼, 시민의 중재자, 지역지도자, 관리자, 정책결정자와 같

은 기능 및 권한을 통해서 나타나는 잠재적 능력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역량은 지방의회의 지위에서 파생되는 기능 및 역할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가 추

구하는 목표의 달성은 결국 지방의회에 부여된 임무, 창조하고자 하는 가치와 전략적 목표, 수

행한 전략 등의 달성정도를 의미한다(노화준, 2001: 104). 그리고 이러한 목표의 달성에서 중

요한 것은 지방의회가 지니는 정치체제상의 지위와 그에서 파생되는 기능을 얼마나 성공적으

로 수행하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역량은 지방의회의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의회의 지위 및 역할과 그에서 비롯되는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지방의회의 역량 수준은 의회의 기능 및 권한 부문의 성과와 연계되어 

있으며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도 포함한다(김혜정, 2007).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지방

의회의 인적 역량은 물적 역량을 제외한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의원의 역량을 의미한다. 

즉, 지방의원들의 업무수행기반 및 능력과 의지 및 태도 등의 잠재적 특성 등을 의미한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종합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인적역량을 업무능력과 의지 등으로 나누

어 설명하기로 한다. 업무능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개인적 차원의 각종 기술 및 

능력을 포괄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전문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조정･통합능력, 자원확보능력, 업무추진력, 홍보능력, 그리고 리

더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대 분류 소 분류 변수 지표

인적 역량

업무 능력

전문성 학력, 전문지식, 정보통신기술 활용, 외국어

문제해결능력 문제이해, 신속한 대응, 문제해결

의사소통능력 청취기술, 의사전달기술

조정･통합능력 갈등예방, 설득 및 협력 유도, 조정･합의, 해결책 제시

자원확보능력 협조관계 구축, 재원확보

업무추진력 효율적 추진, 단호한 추진

홍보능력 정책홍보, 여론수렴

리더십
환경과 비전 연계, 명확한 비전 제시, 비전 달성 목표･과제 
제시

의지/태도

도덕성
투명한 업무처리, 부패방지제도 수립, 부패시정, 엄정 처리, 
준법의식

혁신성향 혁신의지, 혁신아이디어 제시

시민지향성 시민요구 파악, 신속 대응, 파트너십 형성, 대안제시, 피드백

[표 2] 지방정부 역량 측정 변수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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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지/태도는 업무능력과는 별도로 조직 내 개별 행위자의 성향이나 행태, 정책에 대

한 태도 등 잠재적 역량을 의미한다. 즉, 의지와 태도의 적극성, 기관장 및 기관 구성원들이 

지방정부를 개선하고자 하는 역량적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성과에 관한 다수의 실증연구를 통해 지방정부의 리더십은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다. 단체장의 강한 의지와 리더십은 관료들의 

이해관계 및 주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며, 장 중심의 정치ㆍ행정문화가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리더십 이외에도 지방정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다양하다. 단체장이 추구하는 

사명과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비전과 목표 달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지표가 필

요할 것이고, 이는 단체장 개인의 선거 공약을 통해서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이를 시민지향

성이라는 항목을 통해 단체장의 동태적 역량을 측정한다. 

Ⅲ.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인적역량을 비교 분석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

는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인적역량의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응답에 대한 결과를 활용하여 통계적 방법을 통해 변수별로 비교 분석

을 실시하였다.

1. 변수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모형에 의하면 지방정부 인적역량 변수는 업무능력요인의 8개 변

수, 의지･태도요인 등의 3개 변수로 구성하였다. 각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문헌

을 참고하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서를 작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요인 변수 지표(설문문항)

업무 능력

전문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정보통신기술(컴퓨터, 인터넷 등) 활용 능력
외국어(영어, 일본어 등) 활용 능력

문제해결능력
업무와 관련된 상황 및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업무 수행 시 상황 및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업무 수행 시 상황 및 문제의 해결 능력

[표 3] 변수 및 설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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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인적 역량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250개 지방정부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

정부의 단체장, 부단체장, 3명의 실국장, 혁신분권담당관과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의원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 사이에 2,250명의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966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회수율은 42.93%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단체장 120명, 부단체장 104명, 실국장 354명, 혁신분권담당관 144명, 그리고 

187명의 의원이 응답하였다. 

의사소통능력
상대방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는 자세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

조정･통합능력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전 조정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는 능력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능력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하여 합의를 이루어 내는 능력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 제시 능력

자원확보능력

상위 정부와 협조관계 구축 능력
다른 동급의 지방정부와 협조관계 구축 능력
지역주민과의 협조관계 구축 능력
기업과의 협조관계 구축 능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능력

업무추진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능력
강력하고 단호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능력

홍보능력
정책을 홍보하는 능력
여론수렴능력

리더십
미래의 환경변화를 잘 파악하여 이를 기관의 비전에 적절히 반영하는 능력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전 제시 능력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수행 능력

의지/태도

도덕성

업무처리의 투명성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
부패발생 시 시정 의지(노력)
부패처리의 엄정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준법의식 수준

혁신성향
혁신의지
실현 가능한 혁신 아이디어의 제시 능력

시민지향성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는 능력
시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
적극적으로 시민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능력
시민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능력
시민의 요구 처리 후 시민 만족에 대한 적극적 파악 능력



322 2014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Ⅳ.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는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인적 역량을 리더십, 전문성,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

능력, 조정･통합능력, 시민지향성, 도덕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의 역량을 비

교하기 위하여, 그 차이를 알아보았다. 

1. 지방정부와 기초지방의회의 역량 비교 분석 결과

먼저 집행부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역량을 보였다. 문제해결능력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3.0 이상 4.0 이하의 점수대

에 분포하고 있으며,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4.02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의사소통능력, 도덕성, 시민지향성 등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전문성은 3점대로 가장 

낮았지만 의회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였다. 요약하면 집행부는 실무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

성상 문제해결능력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보였으며,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전문성 또한 

3.0 이상으로 보통 수준보다 높았다.  

역량 집행부 의회 차이 (집행부-의회)

리더십 3.77 2.96 0.81

전문성 3.28 2.42 0.86

문제해결능력 4.02 3.12 0.9

의사소통능력 3.89 3.32 0.57

조정통합능력 3.79 3.24 0.55

시민지향성 3.82 3.68 0.14

도덕성 3.84 3.23 0.61

[표 4]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량 비교 표

지방의회의 경우, 인적 역량을 구성하는 7가지 변수 가운데 리더십과 전문성을 제외하고 

모두 3.0 이상 4.0 이하이다. 즉 인적 역량 가운데 전문성이 2.4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에 비해 문제해결능력, 조정통합능력, 도덕성, 의사소통능력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취약한 부분은 리더십, 문제해결능력으로 나

타났다. 지역주민과의 협조관계 구축과 여론수렴 그리고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시민지향성이 3.75로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상대방의 의견

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또한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의사소통능력도 

3.31로 상대적으로 뛰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요약하면 지방의회의 인적 역량 가운데 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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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이 가장 높고, 전문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의 인적역량을 구성하고 있

는 대부분의 변수가 3.0점 이상으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지만, 전문성 분야는 2.4점으로 미

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전문성의 강화가 요구되며, 리더십의 강화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여겨

진다.

다음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곱 가지의 지표 

모두에서 집행부가 의회보다 우월한 인적 역량 수준을 보였다. 특히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0.9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전문성과 리더십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가장 적은 차

이를 보인 역량 항목은 시민지향성으로, 0.14를 기록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의 역량 차이

를 바라볼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집행부와 지방의회에 각각 요구되는 주된 역량에 다소 차이

가 있다는 점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의 경우 문제해결능력과 전문성이 주로 요구된다. 

반면 의회의 경우,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들이므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대외적으로 소통하고 협상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즉 집행부에 비하여 리더십, 의사소통능력, 

조정통합능력, 시민지향성이 보다 요구되는 인적 역량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방의회가 집행

부에 비하여 모든 항목에서 낮은 전문성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위 네 항목에는 보다 적은 차

이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의회는 시민지향성에서 0.14, 의사소통능력에서 0.57, 조

정통합능력에서 0.55로 집행부와 다소 적은 차이를 보였으나, 리더십에서 0.81의 차이를 보

였다.

2. 지방정부와 기초지방의회의 리더십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부와 의회의 리더십 역량은 각각 3.77, 2.96이다. 보통 수준보

다 높은 집행부의 리더십에 비하여 의회의 리더십 수준은 보통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 차이는 집행부가 무려 0.81이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리더십 역량이 집행부보다 의회에

게 보다 더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의회의 리더십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역량 집행부 의회 차이(집행부-의회)

리더십 3.77 2.96 0.81

[표 5]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리더십 역량 및 차이

집행부 및 의회의 역량의 각 세부 변수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리

더십의 측정지표는 환경과 비전의 연계능력, 명확한 비전제시능력, 비전달성을 위한 목표･과

제 수행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래의 환경변화를 파악하여 이를 기관의 비전에 적절히 반영하는 

능력은 집행부의 경우 3.68, 의회의 경우 2.99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전 제시 능력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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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부 3.64, 의회 2.91이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수행능

력은 집행부 3.73, 의회 2.94이다. 집행부의 경우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및 과제를 수

행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났으며, 비전 제시 능력은 가장 낮았지만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점

수를 보였다. 의회의 경우 명확한 비전의 제시능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

로 3.0에 미치지 못하여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리더십 변수 중 의회의 

업무와 가장 밀접한 변수가 비전 제시 능력인 만큼, 의회의 리더십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

된다. 집행부와 의회의 리더십 각 변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목표 및 과제 수행능력이 0.79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집행부가 앞섰으며, 환경변화를 파악하여 비전에 반영하는 능력이 

0.69로 가장 적은 차이를 보였다.

변수 집행부 평균 의회 평균
차이 

(집행부-의회)

미래의 환경변화를 잘 파악하여 이를 기관의 비
전에 적절히 반영하는 능력

3.68 2.99 0.69

구체적이고 명확한 비전 제시 능력 3.64 2.91 0.73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수
행능력

3.73 2.94 0.79

[표 6] 리더십 역량의 변수

 

3. 지방정부와 기초지방의회의 전문성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성의 경우 집행부는 3.28, 의회는 2.42를 기록했다. 그 차이는 

0.86으로 집행부가 더 높으며, 의회의 전문성 역량은 전체 인적 역량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

기도 하다. 이러한 차이는 집행부가 경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꾸준하게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면, 구성원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므로 대부분의 주기적 교체가 이루어지는 지방의회

는 전문성을 높이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역량 집행부 의회 차이(집행부-의회)

전문성 3.28 2.42 0.86

[표 7]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전문성 역량 및 차이

전문성 역량 각 세부 지표별로 집행부와 의회의 평균 및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

다. 전문성의 측정지표는 전문지식, 정보통신기술능력, 외국어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은 집행부의 경우 3.96, 의회의 경우 

2.7이고,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능력은 집행부 3.40, 의회 2.42이며, 마지막으로 외국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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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집행부 2.84, 의회 2.09이다. 전반적으로 집행부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은 풍부하

지만,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이나 외국어 능력은 그에 비하여 다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회의 경우, 특히 외국어 능력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통신기술능력도 뒤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전문성 수준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집행부

와 의회의 전문성 각 변수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전문 지식 변수에서 1.26이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은 0.98, 외국어 능력은 0.75의 차이로 집행부가 앞섰다. 실

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의 업무 특성 상 전문성 역량의 모든 변수에서 의회를 앞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변수 집행부 평균 의회 평균
차이

(집행부-의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 3.96 2.70 1.26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 3.40 2.42 0.98

외국어 능력 2.84 2.09 0.75

[표 8] 전문성 역량의 변수

4. 지방정부와 기초지방의회의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 역량은 집행부는 4.02, 의회는 3.12로 두 집단 모두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

준을 보였다. 집행부와 의회의 차이는 0.9로 집행부가 눈에 띄게 높다. 다른 영역에서 평균적

으로 0.5 이상 0.6 이하의 편차를 보이는 데 비하여, 문제해결능력은 0.9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와 그렇지 않은 의회의 본질적 업무에서 나오는 차이로 

보이며, 그렇기 때문에 문제해결능력은 의회보다는 집행부에게 보다 더 요구되는 역량이라 

할 수 있겠다.

역량 집행부 의회 차이(집행부-의회)

문제해결능력 4.02 3.12 0.9

[표 9]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문제해결능력 역량 및 차이

문제해결능력의 측정지표는 업무와 관련된 상황 및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업무 수행 시 

상황 및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업무 수행 시 상황 및 문제의 해결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와 관련된 상황 및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은 집행부가 4.06, 의

회가 3.08이고, 업무 수행 시 상황 및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하는 능력은 집행부 3.98, 의

회 3.16이며, 업무 수행 시 상황 및 문제의 해결 능력은 집행부 3.93, 의회 3.11이다.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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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문제이해능력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보였고,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문제 해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역량 수

준을 보였다. 반면 의회의 경우 상황 및 문제에 대한 이해능력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전체적으로 3.12로 문제해결능력은 보통 수준으로 드러났다. 집행부와 의회의 차이를 

볼 때, 이해능력이 0.98, 나머지 변수가 0.82로 집행부가 앞섰다. 문제해결이 실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집행부의 역량이 의회보다 앞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문성’ 역량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변수 집행부 평균 의회 평균
차이 

(집행부-의회)

업무와 관련된 상황 및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4.06 3.08 0.98

업무 수행 시 상황 및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3.98 3.16 0.82

업무 수행 시 상황 및 문제의 해결 능력 3.93 3.11 0.82

[표 10] 문제해결능력 역량의 변수

5. 지방정부와 기초지방의회의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의 경우 집행부와 의회 모두 3점을 상회하는 보통 이상의 역량 수준을 보였

다. 집행부는 3.89, 의회는 3.32, 그 차이는 0.57로 이 역시 집행부가 더 높았다. 의사소통능

력은 집행부에게도 중히 요구되는 역량이지만, 명확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전달하여야 하는 

업무는 의회에게 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역량 집행부 의회 차이(집행부-의회)

의사소통능력 3.89 3.32 0.57

[표 11]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의사소통능력 역량 및 차이

의사소통능력의 측정지표는 상대방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는 자세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방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는 자세는 집행부의 경우 3.76, 의

회의 경우 3.12이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은 집행부 3.92, 의회 

3.49이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 의사소통능력은 모두 3.0이상이며, 전체적으로 보통 수준을 약

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는 의도 전달 능력이 0.43으로 집행부가 다소 앞서 있

다. 단 의사소통능력이 의회의 업무와 밀접한 만큼, 의견 청취 자세에 대한 의회의 역량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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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집행부 평균 의회 평균
차이 

(집행부-의회)

상대방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는 자세 3.76 3.12 0.64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 3.92 3.49 0.43

[표 12] 의사소통능력 역량의 변수

6. 기초지방의회의 조정 통합능력

조정통합능력의 경우 집행부는 3.79, 의회는 3.24이며 그 차이는 0.55로 집행부가 다소 높

은 경향을 보였다. 본 역량 역시 집행부가 더 나은 수준을 보였으나, 두 집단 모두 3점을 상

회하는 점수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얽힌 이해관계를 정치적으

로 풀어내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능력은 집행부보다 의회에게 보다 요구되는 역량이다.

역량 집행부 의회 차이(집행부-의회)

조정통합능력 3.79 3.24 0.55

[표 13]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조정 통합능력 역량 및 차이

조정통합능력의 측정지표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전 조정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는 능력, 

설득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능력, 의견을 조정하여 합의를 이루어 내는 능력,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 제시 능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전 조정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는 능력은 집행

부의 경우 3.73, 의회의 경우 3.16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능

력은 집행부 3.77, 의회 3.27로 나타났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하여 합의를 이루

어 내는 능력은 집행부 3.74, 의회 3.3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 제

시 능력은 집행부 3.71, 의회 3.11이다. 집행부의 경우 설득과 협력, 갈등 예방, 합의 능력, 

해결책 제시 능력 모두에서 3.7을 넘는 높은 수준의 역량을 보였다. 의회의 경우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조정 및 합의도출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

로도 보통 수준을 상회하는 조정통합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 차이는 해결책 제시 능력에서 

0.60으로 집행부가 가장 크게 앞섰으며, 의견 조정 및 합의 능력에서 0.44로 상대적으로 가

장 적은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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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집행부 평균 의회 평균
차이

(집행부-의회)

다양한 이해관계의 사전 조정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
는 능력

3.73 3.16 0.57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능력

3.77 3.27 0.50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하여 합의를 이루
어 내는 능력

3.74 3.30 0.44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 제시 
능력

3.71 3.11 0.60

[표 14] 조정 통합능력 역량의 변수

7. 기초지방의회의 시민지향성

시민지향성의 경우 집행부와 의회의 차이가 가장 적게 나타난 역량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집행부는 3.82, 의회는 3.62로 두 집단 모두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집행부와 의회의 차이가 0.14에 불과하여, 그 수준이 가장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드러낸 영

역이다. 시민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인 시민지향성은 실

무를 담당하는 집행부보다는 정치적으로 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의회에게 보다 요구되는 역량

이라고 할 수 있다. 

역량 집행부 의회 차이(집행부-의회)

시민지향성 3.82 3.68 0.14

[표 15]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시민지향성 역량 및 차이

시민지향성의 측정지표는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는 능력, 시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 적극적으로 시민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능력, 시민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능력, 시민 요구 처리 후 시민 만족에 대한 적극적 파악 능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는 능력은 집행부가 3.74, 의회가 3.81이다. 

시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은 집행부 3.80, 의회 3.79이고, 적극적으로 시민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능력은 집행부 3.66, 의회 3.77이며, 시민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

안 제시 능력은 집행부 3.74, 의회 3.45, 마지막으로 시민 요구 처리 후 시민 만족에 대한 적

극적 파악 능력은 집행부 3.66, 의회 3.63이다. 집행부의 경우 모든 변수에서 높은 수준의 역

량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신속 대응 능력이 가장 높았다. 지방의회의 경우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도 모두 3.5이상으로 나타나 지방의회의 시민지향성은 보통 이상

의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집행부와의 차이에서 드러난다. 의회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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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파악 능력과 시민과의 파트너십 형성 능력에서 집행부를 각 0.06, 0.11 차로 앞섰다. 시

민에 의해 선출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회 구성원들의 특성 상 집행부보다 높

은 역량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변수 집행부 평균 의회 평균
차이 

(집행부-의회)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는 능력 3.75 3.81 -0.06

시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 3.80 3.79 0.01

적극적으로 시민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능력 3.66 3.77 -0.11

시민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능력 3.74 3.45 0.29

시민 요구 처리 후 시민 만족에 대한 적극적 파악 
능력

3.66 3.63 0.03

[표 16] 시민지향성 역량의 변수

8. 기초지방의회의 도덕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준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도덕성 역량은 집행부와 의회 모두 3점 

이상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행부의 경우 3.84, 의회의 

경우 3.23이며 그 차이는 0.61로 집행부가 다소 높았다. 

역량 집행부 의회 차이(집행부-의회)

도덕성 3.84 3.23 0.61

[표 17]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도덕성 역량 및 차이

도덕성의 측정지표는 업무처리의 투명성,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 부패발생 

시 시정 의지 및 능력, 부패처리의 엄정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준법의식 수준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업무처리의 투명성은 집행부 3.84, 의회 3.13이고,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은 집행부 3.87, 의회 3.21이며, 부패발생 시 시정 의지 및 능력은 집행부 

3.96, 의회 3.42이다. 부패처리의 엄정성은 집행부 3.87, 의회 3.39이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준법의식 수준은 집행부 3.98, 의회 3.21이다. 집행부의 경우, 모든 업무가 법에 따라 이루어

지는 만큼 업무와 관련한 준법의식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부패 시정 의지에서도 높

은 수준을 보였다. 의회의 경우 부패발생시 사정 의지 및 능력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

고, 부패처리의 엄정성이 그 뒤를 이었다. 업무처리의 투명성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이 

아쉽지만, 이 또한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집행부가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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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만큼 투명성 역량의 모든 변수에서 의회를 앞섰다. 의회의 투명성 역량은 보통보다 높

은 수준이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부패를 시정하고 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변수 집행부 평균 의회 평균
차이 

(집행부-의회)
업무처리의 투명성 3.84 3.13 0.71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 3.87 3.21 0.66
부패발생 시 시정 의지(능력) 3.96 3.42 0.54
부패처리의 엄정성 3.87 3.39 0.48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준법의식 수준 3.98 3.21 0.77

[표 18] 도덕성 역량의 변수

Ⅴ.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와 기초지방의회의 인적 역량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지표체

계를 선정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정부와 기초지방의회를 대상

으로 조사를 시행한 후, 각각의 인적 역량을 비교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역량 수준 차이에 대

하여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지방의회의 인적 역량 가운데 시민지향성이 가장 높고, 전문성이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의 인적역량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변수가 3.0점 이상으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지만, 전문성 분야는 2.4점으로 보통보다는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집행부의 경우 인적역량의 모든 변수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문제해결능력

의 경우 4.02로 상대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보였다. 집행부와 의회의 역량 수준을 비교해본 

결과, 역량 변수 모두에서 집행부가 의회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인 영

역은 시민지향성으로, 집행부가 0.14 높았으나 두 집단 모두 우수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반면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0.9라는 높은 차이를 보이며 집행부가 앞섰다. 집행부가 의회보다 모든 

역량 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이유는 꾸준하게 경력을 쌓으며 전문성을 개발하는 집행부

와 달리, 의회의 경우 선거에 따라 선출되며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개발할 만큼 오랜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의 역량 수준을 알아보고 

그 차이를 도출해본 결과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인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성의 강화가 필요하며, 다음으로 리더십의 개발 및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의회의 문

제해결능력의 보완을 통한 인적 역량의 강화도 시급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의회에

도 의원보좌관제도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논의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혈세 낭비라며 반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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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의원보좌관제도를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한계를 지닌다.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 인적 역량을 측정하

였다는 점에서 정확성의 한계가 있다. 역량이라는 변수가 설문지를 통하여 측정하기 힘든 복

잡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었는가 하는 신뢰성의 문제도 있다. 의

회는 집행부를, 집행부는 의회의 역량에 대하여 평가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정당의 경우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행태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본 연구에서 측정된 역량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는 의회와 집행부의 역량 수준의 차이를 밝혀냄으로써, 현재의 세태와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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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 이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발전 전략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왔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은 인구, 기업 활동, 자원 등

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초래하였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70년대 이후 정부가 경제개발 최우선 정책과 거점 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집적경제의 이

점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으로 각종 경제활동 집중이 가속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국토교

통부, 2013). 이에 따라 지방에는 인구공동화, 지방경제 위축, 성장잠재력 약화 등의 문제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고비용･저효율의 국가발전정책으로 인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확대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

는 수도권 규제를 통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역대 정권마다 핵심적인 정책사항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왔다. 특히, 

빠른 성장과 양적팽창 우선의 정책으로 초래된 지역불균형의 심화와 양극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수도권 규제를 추진하였으나 각종 기능의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수도권과밀화와 지역

불균형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이에 수도권 집중현상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

기 위한 기존의 논의들은 매우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정책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그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시계열적으로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변동 과정을 분석하여 실질

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

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역대 정부와는 분명한 차이가 나는 참여정부를 

기준으로 한다. 참여정부는 2003년 2월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

로 설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해 분권･분산정책을 추진하는 한

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이전 정권에 비하여 강도 높은 국가균형발전정책

을 제도화･체계화하였다. 따라서 정권별 규제정책의 변동 및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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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지역균형발전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정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특히 규제정책의 등록건수에 따른 변동사항

에 대한 현황 분석을 기초로 실제 수도권 규제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규제정보포탈

에 등록된 연도별 규제등록 건수와 세부 변동사항에 대한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바탕

으로 수도권 규제의 변동방향과 특성, 그리고 지방과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심도 있게 실

시하도록 한다. 특히, 규제정보포탈의 연도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시계열적인 변동을 분

석하고, 규제정보포탈의 세부 변동사유인 강화, 기존규제, 누락, 신설, 완화에 따른 각 규제의 

정책변동을 분석하도록 한다. 기존연구에서 많이 차용하여 분석한 유형분류인 Hogwood and 

Peters(1983)의 유형분류를 통해 본 연구의 유형화 타당도를 높이고, 시계열적 변동에 따른 

유형화를 통하여 실제 수도권 규제정책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하도록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의 검토

1) 수도권 규제 정책 관련 연구

1960년대 정부는 대도시 인구 집중의 문제를 인식하고 1970년대부터 수도권 규제 정책형

성 및 추진을 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정책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수도권 정책에 대한 본격

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수도권 규제강화(송인성, 1997)나 수도권 공간구조개편의 과제와 

시안(이원영, 1993), 수도권 규제폐기론(손재영, 1997)이 등장하는 등 정책 자체에 대한 논의

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다. 수

도권 규제효과와 관리방안에 관한 검토(고영구, 2003), 수도권 인구분산의 소득효과(서승환 

외, 2004), 수도권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서승환, 2009)이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 뿐만 아

니라 공장총량제에 따른 기업의 규제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책의 효과 분석과 더불어 수도권 규제 관련법의 운영실태와 향후과제(황희연, 2002), 수도

권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의 대응전략분석(전영길, 2004), 수도권 계획적 관리

에 따른 정책적 대응전략(이병렬, 2004),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수도권 정책 방향(강

현수, 2007)등과 같은 해결 방안 및 대안의 모색도 진행되었다. 

이처럼 여러 선행연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수도권 정책에 관한 연구들은 기

존논의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며, 최근에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모형 

적용연구(유병권, 2013), 수도권 정책 및 입지규제에 대한 지역 간의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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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배, 2013), 수도권 기업규제에 대한 문제제기(채진병, 2014) 등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 

수도권 규제정책 연구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정책의 규

제 현황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책변동의 유형이나 패

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변동을 유발하는 요인이나 기제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최

근의 연구경향은 전자보다 후자의 분석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내용상 서로 연결되

기 때문에 명백히 구분되기 보다는 분석의 비중만 다를 뿐 대부분의 연구는 두 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조영희, 2009). 다만 정책변동에 관한 국내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장기간의 정책변동과 그에 따른 정책변동의 패턴 및 원인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

로 활발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김윤미, 2010). 기존의 정책변동에 대한 연구는 주로 특정한 

정책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정책변

동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Hogwood와 Peters(1983)가 제시한 정책내용의 변화의 정도에 따라 

정책의 변동유형을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책

변동은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 정책을 그대로 존속시

키는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 정책목표는 변동되지 않고 정책수단을 근본적으로 수정 

또는 대체하는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정책목표가 완전히 달성되어 문제가 소멸되었거

나 달성 불가능한 경우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권기헌, 2008). 이와 달리, Bardach(1976)는 정책종결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폭발형(explosion)과 점증형(whimper), 그리고 양자의 특징을 모두 지닌 혼합형으로 정책변

동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유훈, 2009).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의 정책변동의 유형분류는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변화양상을 보

여주지 못 할뿐 아니라 변동이 일어나게 된 과정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의 투

입과 전환, 산출 그리고 환류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다(김윤미, 2010)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 정책변동에 따른 유형화

정책변동은 그 내용에 따라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Hogwood 

and Peters, 1983). 정책혁신은 정부가 지금까지 관여하지 않았던 분야에 개입하기 위해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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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엄밀하게는 정책 변동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결정이지만 

다른 정책 변동 유형과의 비교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정책혁신은 특정 사회문

제를 정책문제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관련 정책의 활동이 없고 

이를 담당하는 조직 및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의 새로운 정책을 의미한다(정정길, 2010). 규제

정보포탈의 경우 규제 신설의 변동사유가 이에 해당 될 수 있으나, 실제 정책혁신에 해당하

는지는 세부 규제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정책유지는 현재 정책의 기본특성은 그대로 지속하는 것으로서, 정책을 구성하는 사업내

용, 예산, 집행절차 등의 변경이 있더라도 기본특성 즉, 법률이나 기본정책목표 등의 변경이 

있지 않으면 정책유지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유지는 내용상 정책승계와 그 구분이 어려

울 수 있다. 정책승계는 정책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으로 정책유지가 정책내용

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정책승계는 대폭적 수정이나 새로이 완전히 대체하는 경

우 등을 의미한다. 즉, 정책승계는 기존 정책의 목표는 변경하지 않고 그 수단의 핵심이 되는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정정길, 2010). 정책종결은 현존 정책을 완전

히 소멸하는 경우로 정책수단이 되는 사업과 예산을 중단하고 이를 대체할 다른 정책을 결정

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법률, 사업, 조직, 예산 등의 폐지를 의미한다.

Ⅲ. 수도권 규제정책의 현황 및 특성

1. 수도권과 수도권 규제정책

1) 수도권 일반현황

현재 수도권은 1994년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기존 5대 권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조정 및 통합하여 정리되었다. 그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

으며, 권역별 현황은 <그림 1>과 같다.

<표 1> 수도권 현황
(2012년말 기준)

구분 전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면적 100,188㎢
11,818㎢

<11.8% / 100%>
2,061㎢
(17.4%)

5,926㎢
(50.1%)

3,831㎢
(32.4%)

인구 51,881천명
25,721천명

<49.6% / 100%>
19,691천명

(76.6%)
4,954천명
(19.3%)

1,076천명
(4.2%)

행정
구역

1 특별시
6 광역시
9 도
228기초자치체

1 특별시
1 광역시
1 도
66 기초자치체

서울,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안산, 오산, 평택,
파주, 김포, 화성,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인천․남양주․

이천, 광주, 가평,
양평, 여주, 남양주․
용인․안성(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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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 통계포털(주민등록+외국인등록)
** 자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

<그림 1> 수도권 권역별 현황

            * 자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참조

2) 수도권 규제정책의 개념

｢수도권정비계획법｣1)과 같은 법･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 정책의 대상인 수도권은 현재 서

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수도권의 경계는 1978년에 제1

무임소장관실의 주도하에 수도권 인구재배치 계획이 수립되면서 확정되었다. 수도권 규제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고자 가해지는 규제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직접 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수도권 지

역에 가해지는 규제를 총칭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0조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

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1)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

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

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 73시
- 86군
- 69자치구

- 27시
- 6군
- 33자치구

의정부, 인천․남양주
․시흥(일부)
(16시)

시흥․용인․안성
(일부)
(14시, 1군)

(5시, 3군)

지정
목적

-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유도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

과밀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한강수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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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2항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

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등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여 과밀을 해

소하고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도권 규제의 최상위 법률로서 시행되고 있다.

3)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서의 수도권 규제정책

지역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확대하는데 있다. 

특히,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일은 

지역 경쟁력의 강화와 국가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본

격적인 산업화 이후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균형발전 전략으로 인해 수도권에는 인구, 기업 활동, 자원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지방에서는 인구 공동화, 지방경제 

위축, 성장 잠재력 약화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의 문제는 참여정부의 출

범 이후 국가균형발전이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수립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

원회’의 설치를 통해 분권․분산 정책이 추진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시되었다. 또한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제도화하고 체계화하는 시도가 있었다.

즉, 이러한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 노력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은 

크게 참여정부 이전과 이후의 두 시기로 구분 지어진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참여정부에서 

역대 정부와는 분명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째, 참여정부 이전 정부들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은 인구와 산업에 대해 수도권으로 진입을 규제하는 입지규제 중심의 소극적 정책을 추진해

왔다. 둘째, 지방에 대한 적극적은 발전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방으

로의 기업이전 만을 요구하는데 그쳤다.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정부 내 여러 부

처에 분산되어 추진되는 등 법･제도상 체계적인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

과의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4) 수도권 규제정책의 변동과정

정책변동(policy change)은 정책과정의 마지막 과정으로 취급되어 왔다(유훈, 2009). 그러

나 실제로는 전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정책변동이며, 이는 정책 환류를 통해 설명가능

하다. 정책과정은 일반적으로 정책의제형성과정,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정책평가과정 

등의 순서로 구성된다. 이때 각 단계의 활동결과에서 얻게 되는 정보는 정책과정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끊임없이 환류 되어야 바람직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원래 정책 활동을 유

발시킨 사회문제는 정치체제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되고, 환경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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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문제의 성격변화는 이에 따른 새로운 문제의 등장시키거나 정책집행결과로서 나타나는 

정책효과나 기타 영향의 문제도 변화시킨다. 즉, 이와 같은 문제의 변화는 정책결정과정 직

후, 정책집행과정, 그리고 정책평가과정 도중에 인식되거나 파악되고 이것이 환류 되어서 정

책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다(정정길 외, 2010).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현상은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이후 정부가 경

제개발 최우선 정책과 거점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집적경제의 이점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으

로 각종 경제활동집중이 가속화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국토교통부(2013)에 따르면, 현 수도권 정책의 목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수

도권으로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분산하고 둘째, 수도권 내부의 공간구조를 효율적으로 정비

하는 것이다. 즉, 수도권의 집중억제 및 완화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

도권 내부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간구조를 재편성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수도권시책은 1964년 9월에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을 시작으로 2006년 제3차 수도권정

비계획의 수립 시까지 시기 및 시책방향에 따라 구분해 보면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

며, 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20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추진단계 연도 시     책     명 주  관

문제인식기
1964
1969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
대도시 인구 및 시책의 조정대책

건  설  부
무임소장관

시책형성기

1970
1970
1972
1973
1975

수도권인구과밀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대도시 인구분산시책
대도시 인구분산책
서울시 인구소산계획

건  설  부
건  설  부

대통령비서실
경제기획원
서  울  시

정비추진기

1977
1981
1982
1982
1984
1991

수도권 인구재배치 기본계획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82-1991)
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 규제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수도권정비계획기본계획 (1984-1996)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2001)

무임소장관
건  설  부
건  설  부
건  설  부
건  설  부
건  설  부

시책전환기

1994
1997
1998
2000
2001
2002
2004
2005
2005
2006
2006
2009
2011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전면개정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1997～201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

<표 2> 수도권정비시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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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규제정책의 특성 : 규제정보포탈의 규제등록건수 기준

1) 지역별 규제등록 건수 현황

수도권 규제정책 현황과 관련하여 규제정보포탈에서 각 지역별 규제등록건수를 연도별로 정

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규제등록제도는 행정규제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모든 소관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고 있다. 규제등록 현황을 

보면, 서울 3,299건, 경기 6,788건, 인천 1,840건의 규제가 등록되어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제등록을 보여주고 있으며, 서울 역시 높은 수준의 규제 등록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분류하여 보면, 수도권은 11,927건이 규제등록 되어 전국 44,676건의 

2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규제건수는 

32,749건으로 지역 평균적으로 2,339건의 규제등록을 보여준다. 이는 수도권의 평균 3,975건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지역별 규제 건수 현황은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지역별 규제등록 건수

      * 자료 : 규제정보포탈 DATA 이용.

2) 연도별 규제등록 건수 현황

수도권 규제정책의 변동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수도권의 규제등록이 각 지역별, 시

계열별로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규제정보포탈에 등록된 

규제변동사유는 강화, 기존규제, 누락, 신설, 완화의 5가지로 당해 등록사유가 발생 시에 등

록하게 된다. 서울의 경우, 1988년 11건의 규제가 등록된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8년 647건으로 매우 높은 규제가 등록되었는데, 이는 기존규제들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제 규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변동사유를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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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아야 한다. 서울의 경우, 규제가 강화된 경우는 18건으로 2010년 이후 규제가 강화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제가 신설된 경우는 289건으로 역시 신설된 규제의 대부분이 2010

년 이후임을 알 수 있다. 규제가 완화된 경우는 162건으로 1998년에서 2000년대 초반에 집

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도권 규제의 지속적 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논의의 핵심지역인 서울이 실제로 그 규제가 강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그 이전의 많은 규

제등록 건수들은 실제 기존규제들의 등록이나 누락된 규제들이 등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IMF 경제위기 등의 경기침체 시에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어 오히려 수도권 규제에 대

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유지되지 않았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 서울시 연도별 규제 건수 및 변경사유

* 자료 : 규제정보포탈 DATA 이용.

지역 규제등록 연도 규제등록 건수
변경사유

강화 기존규제 누락 신설 완화

서울

1988 11 0 11 0 0 0

1990 10 0 7 0 0 3

1992 2 0 2 0 0 0

1994 3 1 2 0 0 0

1995 19 0 15 3 0 1

1996 4 0 4 0 0 0

1998 647 5 581 11 0 50

1999 118 1 79 1 1 36

2000 185 0 145 3 3 34

2001 57 1 48 0 7 1

2002 59 0 41 5 13 0

2003 23 0 13 1 9 0

2004 40 1 30 2 0 7

2005 159 0 152 7 0 0

2006 47 0 47 0 0 0

2007 71 0 69 1 1 0

2008 14 0 14 0 0 0

2009 162 0 83 70 5 4

2010 201 1 156 27 17 0

2011 192 1 87 33 70 1

2012 411 2 93 229 70 17

2013 707 3 48 576 77 3

2014 157 2 91 43 16 5

계 3,299 18 1,818 1,012 289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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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서울시 연도별 규제등록 건수 및 변경사유 현황

 

* 자료 : 규제정보포탈 DATA 이용.

인천의 경우, 1980년 2건의 규제가 등록된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변동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천의 경우 규제가 강화된 경우는 3건으로 2013

년에 3건이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규제가 신설된 경우는 29건이며, 대부분이 2010년 이

후에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규제가 완화된 경우는 20건으로 역시 2010년 이후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천의 경우 서울과는 달리 규제의 특성이 신설, 강화, 완화가 모

두 2010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규제는 누락으로 이 역시 2010년 

이후 그 동안의 규제가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규제의 경우 꾸준히 등록되어 왔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4> 인천시 연도별 규제 건수 및 변경사유

지역 규제등록 연도 규제등록 건수
변경사유

강화 기존규제 누락 신설 완화

인천

1980 2 0 2 0 0 0

1988 2 0 2 0 0 0

1992 1 0 0 1 0 0

1993 1 0 1 0 0 0

1995 2 0 2 0 0 0

1996 3 0 3 0 0 0

1997 2 0 2 0 0 0

1998 100 0 99 1 0 0

1999 23 0 23 0 0 0

2000 48 0 48 0 0 0

2001 5 0 5 0 0 0

2002 14 0 13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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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규제정보포탈 DATA 이용.

<그림 4> 인천시 연도별 규제등록 건수 및 변경사유 현황

* 자료 : 규제정보포탈 DATA 이용.

경기의 경우, 1964년 1건의 규제가 등록된 이후 규제수준이 유사하게 유지되다가 2000년

대에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규제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변동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의 경우 규제가 강화된 경우는 17건으로 2010년이후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제가 신설된 경우는 266건이며, 이 역시 대부분이 2010년 이후에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규제가 완화된 경우는 214건으로 역시 2010년 이후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경기의 경우 서울과는 다르고 인천과는 유사한 규제의 특성이 발견된다. 즉, 규제

의 특성이 신설, 강화, 완화가 모두 2010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

의 규제는 누락으로 이 역시 2010년 이후 그 동안의 규제가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

규제의 경우 꾸준히 등록되어 왔음을 확인 할 수 있다.

2003 3 0 3 0 0 0

2004 1 0 1 0 0 0

2005 19 0 19 0 0 0

2006 6 0 4 1 0 1

2007 14 0 14 0 0 0

2008 31 0 26 5 0 0

2009 29 0 25 2 2 0

2010 65 0 43 21 1 0

2011 268 0 199 55 11 3

2012 160 0 59 90 8 3

2013 260 3 3 240 2 12

2014 781 0 0 775 5 1

계 1,840 3 596 1,192 2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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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경기도 연도별 규제 건수 및 변경사유

* 자료 : 규제정보포탈 DATA 이용.

지역 규제등록 연도 규제등록 건수
변경사유

강화 기존규제 누락 신설 완화

경기

1964 1 0 0 1 0 0

1968 1 0 1 0 0 0

1969 1 0 0 1 0 0

1973 2 0 2 0 0 0

1974 1 0 1 0 0 0

1979 1 0 0 1 0 0

1980 9 0 9 0 0 0

1981 3 0 3 0 0 0

1983 3 0 3 0 0 0

1984 1 0 0 1 0 0

1985 4 0 2 2 0 0

1989 4 0 4 0 0 0

1991 3 0 0 3 0 0

1992 33 0 32 0 0 1

1993 8 0 6 2 0 0

1994 7 0 7 0 0 0

1995 7 0 6 1 0 0

1996 3 0 3 0 0 0

1997 11 0 3 8 0 0

1998 199 0 192 3 0 4

1999 31 0 27 2 0 2

2000 74 0 65 3 0 6

2001 31 0 28 3 0 0

2002 14 0 13 1 0 0

2003 121 1 95 23 0 2

2004 64 0 62 1 0 1

2005 60 0 56 2 0 2

2006 59 0 51 4 3 1

2007 32 0 31 0 0 1

2008 557 0 521 19 9 8

2009 256 0 158 61 25 12

2010 188 0 122 51 11 4

2011 1,287 4 272 907 36 68

2012 738 11 21 539 139 28

2013 2,197 1 17 2,080 41 58

2014 777 0 51 708 2 16

계 6,788 17 1,864 4,427 266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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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경기도 연도별 규제등록 건수 및 변경사유 현황

* 자료 : 규제정보포탈 DATA 이용.

3) 수도권 규제 특성

기존 연구에서는 수도권 규제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커지고 불균형이 심화됨을 지적하여 왔다(reference). 

그러나 실제 수도권 규제 등록 현황을 볼 경우, 규제가 강화된 경우는 전체 규제의 0.32%에 

불과하며, 완화 역시 3.32%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즉, 기존 규제 및 누락 규제의 등록에 따

른 전체적인 수도권 등록규제의 숫자가 단순히 지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수도

권 규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그 세부 변경사유 및 실제 등

록된 규제들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야만 수도권 규제정책이 갖는 특성과 함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6> 수도권 규제 변경사유

　 총 규제등록건수 강화 기존규제 누락 신설 완화

서울 3,299 18 1,818 1,012 289 162

경기 6,788 17 1,864 4,427 266 214

인천 1,840 3 596 1,192 29 20

수도권 11,927
38

(0.32%)
4,278

(35.87%)
6,631

(55.60%)
584

(4.90%)
396

(3.32%)

Ⅳ. 수도권 규제 분석 : 정책변동의 유형분석 (분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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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역동성 평가에 관한 연구: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공급의무할당제도(RPS) 

사례를 중심으로

김선명(순천대학교)

Ⅰ. 서 론

90년대 중후반부터 행정학과 정책학의 접근방법론으로서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이 소개되었

고, 많은 학자들이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은 역사적 제도주의와 합리

선택적 제도주의로 구분되는데, 역사적 제도주의는 주로 비교정치경제의 맥락 속에서 국가-

사회 관계 또는 정부-기업-노동 관계적 측면에서 국가 정책의 특성과 변형들을 연구한 입장

이다. 반면 합리선택적 제도주의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행위자들의 합리선택적 선호를 전제

하고,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서 제도를 규명하는 관점이다.  

그런데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에 의한 연구 경향을 보면 주로 제도의 경로의존 테마 그리고 

정책의 역사적 변화과정 및 정책과 제도적 맥락의 스토리텔링 등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도와 정책 연구에서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규명하는 주제에 집중되었던 것은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과거 국가중심 발전시기의 제도적 낙후성을 비판하고 

사회 운동의 얽개로서 제도의 혁신과 개혁을 주장하고자 하였던 연구자들의 동기에서 연유하

였다고 본다. 방법론적으로는 신제도주의 연구 대상으로서 제도의 경로의존성이 정책과 제도

에 대한 신제도주의 접근 중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명확하며 분석모형의 도출이 비교적 용이

하다는 이유도 있었다고 본다. 거꾸로 생각해본다면 신제도주의 연구가 그 만큼 이슈에 비해

서 연구 방법이나 인과론을 탐구해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신

제도주의 접근방법에 의한 제도와 정책 연구의 어려움은 제도 개념의 모호성, 변수의 자의성, 

분석의 무정형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우리 사회 공공분야 제도 연구의 한계

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신정부 활동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는 ‘창조’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또는 행위자들의 의식적 자유로움과 독창성이 사회적으로 표출되며 구현되어야 하는데, 신제

도주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표출을 제어하는 핵심 요소들 중의 하나로서 인간 행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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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고 있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제도 개념의 모호성, 분석 방법의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제도를 성찰해 볼 때, 신정부의 창조경제 또는 사회적 창조성의 

실현을 위해서 제도 연구는 여전히 중요성을 갖고 있고, 사회적 창조성 실현의 키워드로서 

제도 맥락이 작용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사회 각 분야에 존재하는 많은 제도들이 각 행위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인하기도 하지만, 

제도 자체에서 불공정성을 유인하거나 제도적 틈새를 통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성과의 불공

정 환원에 의한 행위자의 창조성을 저해하는 경향도 산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신정부

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정책 또는 법률로서 시행되는 수많은 공공영역의 제도

들이 애초에 설계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사회적 불편익성을 유발하고 있지 않는가, 

사회적 창조성을 저해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점검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가 행위를 제약하고 촉진하는 역동성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 분야의 제도가 행위자를 어떻게 제약하거나 행위를 촉진

하고 있는가? 둘째, 제도의 제약성은 행위자에게 기회, 이익, 권한을 범주화하고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발생하는데, 그러한 제도의 제약성이 행위자의 공정 경쟁을 유인하고 있는가? 또는 

제도의 제약성이 어떠한 불공정성을 유발하고 있는가? 셋째, 제도의 운영과 작용과정에서 사

회적 비용이 효율적으로 투여되고 관리되는가? 아니면 사회적 비용을 더욱 가중시키는가? 넷

째, 제도가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의 창조성을 실현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만약 창조성을 저해하고 있다면 제도의 어떠한 매카니즘에 기인하고 있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특정 제도의 행위 제약성과 촉진성에 대한 성찰을 기초로 제도의 

공정성, 효율성, 창조적 행위 촉진성을 평가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례로서 환경 분야의 신

재생에너지 활성화 지원 제도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공급의무할당제도(RPS)를 비교 평

가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제도의 역동성 평가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주로 제도의 경로의존에 

집중하여 연구되어 왔던 신제도주의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정책적으로는 신제도주의적 접근

방법이 갖고 있었던 거시적 담론성 또는 정책적 처방의 추상성에서 한걸음 나아가 신제도주

의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개

선방안과 정책적 함의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제도의 역동성에 관한 신제도주의 접근

제도의 역동성 개념은 정책에 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에서 추론되는 개념이다. 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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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는 제도를 국가-사회 관계적 개념으로 접근하며 정부 정책을 그러한 관계의 산물로서 이

해한다. 그래서 제도가 행위를 제약하거나 촉진하는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관계적 접근에 의할 때 좀 더 본질에 다가가기 쉽다.   

신제도주의는 국가기관의 공식적, 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기존의 제도주의 입장과는 

달리 광의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신제도주의는 인간 행위를 제약하고 영

향을 미치는 것들로서 상대적 지속성을 갖고 있는 광의의 규약, 절차, 정체(polity)와 경제의 

다양한 단위에서 개인 사이의 관계를 구성하는 표준화된 작용이라고 제도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Hall, 1986: 19). 즉, 행위를 구조화시키는 공식 및 비공식적 규칙과 절차 모두를 포함하

는 개념으로 제도를 정의한다. 

특히 신제도주의의 제도는 정치적 선택에 따라 확정된 구제도와는 달리 역사적 맥락과정

에서 축적되어 행위 주체들간의 관계적 특성들을 주목한다. 신제도주의는 정치 경제적 행위

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의하고 행위자들간의 권력관계를 구조화시키는 모든 국가제도 

및 사회제도에 관심을 가진다. 제도는 정치적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제약할 뿐만 아니

라, 제도 자체가 정치적 전략, 갈등 및 선택의 결과물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신제도주의는 국

가와 사회의 관계를 구조화시키는 특성들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에 의한 연구들은 제도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정책을 설명하는 분석변수로서 어떠한 제도를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어려움에 부딪친

다.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주의와는 달리 제도의 개념을 훨씬 추상화, 포괄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규칙, 규범, 절차 등도 제도로 간주하거나, 조직의 응집력, 조직간 관계의 성격처럼 추상

화된 형식들도 제도로 개념화한다. 그래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변수를 어느 수준까지 

한계를 지을 것인지는 결정짓기 어려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를 신제도주의 접근에 의한 방식으로 규정한다면 구조주의와 상당히 비슷한 측면들이 

있지만, 인간의 행위를 제약함으로써 국가 정책을 결정케하는 다양한 수준들의 제도적 규준

들에 초점을 두다는 측면에서 구조주의보다는 유연하며 구체적이다. 또한 제도의 작용성으로 

인해 사회적 불편익성이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또는 사회적 창조성이 저해되는 현상의 원

인을 밝혀보고자 할 때 신제도주의적 접근은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제도의 역동성은 제도를 고착화된 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관계적 개념, 맥락적 개

념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려는 데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제도의 역동성은 제도를 관계적·맥락

적으로 인식할 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역동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제도의 역동

성을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에 관해 논의하는 선행 연구들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Krasner(1984)는 국가 정책이 한 개인의 개별적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간의 

관계와 역사적 축적, 집단적 관계 유형과 규칙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의 제도 형성

에 대한 관점은 장기간의 시간적 흐름에 의한 역사 맥락적 작용에 의해 형성되고 개인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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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들 또는 인간간의 관계망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고 정책은 그러한 제도의 산물이라고 하

였다.  

제도의 역동성과 행위자에 대한 제약성을 직접적으로 논의한 학자는 폰트슨이다. 그의 논

의는 제도의 역동성 변수들, 즉 어떻게 행위자의 행위자를 제약하거나 특정 행위를 촉진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예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도가 개인의 행위를 제

약할 수 있는 것은 제도에 의해서 정책을 입법화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결정되

고, 정치적 또는 경제적 행위자들의 전략과 행위자간의 권력배분, 그리고 행위자들의 선택과 

그들의 이익에 대한 인식이 구조화된다는 점에서 가능해진다. 제도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할 수 있는 국가능력을 결정하며, 기회와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와 기업의 전략을 결정하

게 되고, 국가와 기업의 권력배분을 결정한다. 또한 행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이해관

계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하기 때문에 제도들이 정치적 상호작용을 구조화하며 정치적 결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가 행위자의 능력․전략․권력․이익

을 규정하고 제한하므로 행위자의 선호는 자연발생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맥락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Pontusson, 1995: 118-120). 

정책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어떠한 제도가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폰트슨은 국가구조와 

정치제도, 매개적 수준의 제도가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그는 이러한 제도중에서도 중범위적 

수준의 제도변수들이 국가간 정책의 차이와 정책 지속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보았다. 거시적 구조와 구분되는 중범위적 수준의 제도를 분석수준에 따라 세 가지 층위로 

분류하였다. 먼저 상위수준은 정책방향에 대해 광범위한 제약을 가하는 민주적 정체와 시장

경제제도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헌법규정 등과 같은 것을 말한다. 중간수준의 

제도로는 국가와 사회의 조직적 특성으로서 자본조직과 노동조직의 조직화정도, 국가구조의 

특징, 정치권력의 성격 등을 의미한다. 하위수준으로는 정부기관과 조직의 공식 및 비공식적 

표준운영절차와 규제, 관례 등을 말한다(Pontusson, 1995).   

비슷한 맥락으로서 아이켄베리도 제도의 수준을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가장 협의적 형태로

는 갈등을 중재하는 행정적, 법적, 규제적 규정을 의미하는 정부제도를, 중범위 수준으로는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들의 능력과 자원에 초점을 맞추는 국가 내부의 권력 집중과 분

산 상태를, 가장 포괄적 수준으로는 국가와 사회 관계를 정의하는 사회적 규범 등을 포괄적 

제도라 구분하였다. 

피터 홀은 국가정책을 설명하는 제도 변수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는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는 데 다섯 가지 제도적 변수가 중요하다고 보고, 노동의 조직화, 

자본의 조직화, 국가의 조직화, 정치체계의 조직화, 국제경제 내에서 국가의 구조적 위치 등

을 5가지 핵심 제도 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 자체보다는 변수들의 상호작용

관계를 더 중시하였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 연구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하

여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들이 이들 국가의 경제정책에 유사성을 도출하였지만, 국가-사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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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의 부가적인 변동 또한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민주적 자본주의의 구

조적 특징들이 전반적인 자본과 노동의 권력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과 

노동, 국가조직과 각 나라에서의 정치체제는 계급간의 역학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정 사회집단이 정책과정에서 영향력을 갖는 것은 다원주의자들이 생각하듯이 그 집단의 대

표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도적 틀(institutional frameworks)을 연결시키는 전반적인 조직의 

결과에 의해서이다. 이렇게 영향력을 분배하는 조직적 구조는 행위자들에게 일종의 지각이나 

책임성, 이익들을 부과함으로써 행위자들의 영향력 사용에 제약을 가한다(Hall, 1986).  

이와 같이 공공정책에 대한 신제도주의 접근은 제도 중에서도 중범위 수준의 제도 변수들

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이 제도가 국가별 정책의 특성과 차이를 결정하게 하는 주요 영향요

인임을 강조한다. 중범위 수준의 제도라는 것은 국가와 사회 조직의 집중과 분화 정도를 말

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사회 조직의 집중과 분화 정도는 주로 사회적 행위 집단들의 조직화 

정도, 응집력, 정치체계의 조직화 방식을 의미한다. 

신제도주의는 이러한 각 단위들의 결합방식 및 상호연결관계를 중심으로 국가 내부의 제

도적 특성들을 이해하고, 그러한 제도적 특성들이 어떻게 행위를 제약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

치는가를 규명하는 접근방법이라 하겠다. 또한 그러한 제도적 틀 내에서 행위자들간의 지속

적인 상호작용이나 제약관계, 궁극적으로 제도가 행위자들을 유인하고 제약하는가는 방식이

나 그 결과들을 제도의 역동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 정책을 접근하는 학자들의 제도에 대한 개념과 역동성과 관련된 용

례들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신제도주의 학자들의 제도의 개념과 역동성 논의

학자 제도개념 역동성 용례 

구제도주의
국기기관의 공식적, 법
적 측면만을 기술

- 대통령중심제
- 내각책임제

Pontusson
(1995)

국가구조, 정치제도, 매
개적 수준의 제도

- 국가구조: 민주적 정체와 시장경제제도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 헌법규정

- 국가와 사회의 조직적 특성: 자본과 노동의 조직화정도, 
국가구조의 특징, 정치권력의 성격

- 하위수준: 정부기관과 조직의 공식 및 비공식적 표준운영
절차와 규칙, 관례

Katzenstein
(1977)

지배연합과 정책망

- 지배연합: 산업, 금융, 노동, 관료 및 정당 등 국가와 사회
분야에서 영향력있는 행위자의 집합

- 정책망: 지배연합이 특정 정책수행에 있어 사용하는 제도
적 틀

Peter Hall
(1986)

공식적 규칙, 순응절차, 
정체와경제의 다양한 
단위에서 개인 사이의 
관계를 구성하는 표준
화된 작용

- 국가, 자본, 노동의 조직화
- 정치체계의 조직화
- 국제경제내에서 국가의 구조적 위치
- 변수들의 상호관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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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and 
Olsen
(1984)

행위규칙, 관계, 공식
적․비공식적 절차

- 상황에 적절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정해 주는 것은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규범과 가치체계임. 

- 적절한 행위규범은 규칙과 관례를 통해 제도화됨. 
- 개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규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춤 

Jeffrey Hart
(1992)

국가-사회의 배열

- 정부부문의 조직화: 관료의 집중과 영향, 정책실시를 위한 
가용자원, 자원이용에 대한 결정, 기업과 노동관계에서 국
가의 성공적 정책수립 방식과 능력

- 기업부문의 조직화: 기업단체의 세력, 기업단체의 의사표
현 통로, 수평적 산업군의 존재여부, 제도를 유지하기 위
한 금융분야의 역할

- 노동의 조직화: 노동집단의 세력, 노조원의 비율, 기업별 
또는 산별노조의 존재, 정부 또는 사용자의 정책을 차단
할 수 있는 노조의 힘 및 존재여부

- 국가와 사회를 연결하는 제도: 주요기업의 감독과 기술개
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

Atkinson 
and 

Coleman
(1989)

정책망

- 국가응집력: 최종적 정책결정권한의 단일기관 집중여부
- 국가자율성: 관련부처가 특정산업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

한 분명한 이해와 가치체계 소유 여부
- 기업동원화정도: 노동의 수평적 분화가 명확하여 조직간

의 중첩과 구성원간의 비경쟁성 여부, 해당산업전체를 대
표하는 단일조직 유무, 국가와 직접적 연관을 맺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기업 존재

Ikenberry
(1988)

정부제도, 국가내부에
서 권력의 집중과 분
산, 국가와 사회의 관
계를 정의하는 규범

- 정부제도: 갈등을 중재하는 행정적, 법적, 규제적 규정
- 집권과 분권: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들의 능력과 자

원에 초점.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 관료제의 집권화와 응
집성 정도, 관료제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도구의 
범위

- 규범: 경제와 사회에 대한 국가개입의 수준과 정도, 행태
를 어느 수준까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것인가하는 신념체
계

하연섭
(2004)

규칙이나 법률 등 공식
적인 제약요인, 규범이
나 가치체계 등 비공식
적인 제약요인, 공동체
의 구성원들이 지극히 
당연시하면서 공유하
고 있는 의미체계

-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
- 역사적 제도주의/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사회학적 제도주

의 구분
- 제도변화와 제도설계
- 경로의존, 시간, 제도분석
- 인과관계, 시간, 연구방법론

염재호
(2009, 2012)

국가의 정치경제 시스
템이나 관료조직의 내
재화된 법규, 공식 또
는 비공식적 규칙, 정
책이 이루어지는 메커
니즘, 표준운영절차 등 
사회의 진화과정에서 

정책과정의 분석을 조직구성원의 행태나 사회적 집단의 이
해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다원주의적 접근과는 구별

조직이나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하나의 제도
로서 사회현상이나 정책현상의 설명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고 관리의 효과성이 어려운 대형사업
이 종료되고 나면 다시 유사한 사업으로 지속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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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의 역동성 평가모형

제도의 역동성 평가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구조화된 제도이든, 사회적 관계망으로서의 

제도이든 그러한 제도가 어떻게 행위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행위를 제약하고 촉진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제도는 규범으로서 작용할 수 있고, 행위자들의 이익, 기회, 권한을 설정해

줄 수도 있으며, 행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주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 

제도의 역동성 평가는 그러한 제도의 다양한 측면들을 평가해볼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제

도의 공정성, 효율성,  행위자의 창조성 확산효과 등을 주요 평가준거로 삼고자 한다.   

먼저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제도와 얽혀져있는 행위자들이 누구이며, 제도를 통해

서 각 행위자 집단들에게 이익, 기회, 권한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분

포성을 중심으로 행위자 집단간의 공정성 측면을 평가해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이다. 효율성 평가는 제도를 통해서 투여되는 각 이

해관계자들의 총 투여 비용 대비 총효과가 과연 효율적인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유사한 

형성된 조직적이고 구
조화된 틀

발생
새로운 정책은 효과성이 인정되면 사회적 학습을 통해 제도

화되고, 제도화된 정책제도는 지속됨
정책은 참여자의 개별행위나 이익투입에 의해 형성되기 보

다는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형성된 정책은 또 다시 제
도화되어 확대 재생산됨. 제도화된 정책은 관료제 내부에
서 경로의존적 성향을 나타내고 특별한 외부 환경의 영향
이 없으면 지속되는 경향을 보임

구현우
(2012)

제도변화는 환경적 맥
락과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모형 필요

환경은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행위자의 전
략적 선택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함

환경의 행위자에 대한 영향은 제도변화를 위한 기회뿐만 아
니라 제도변화를 제약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함

환경과 행위자의 제도에 대한 관계는 양방향적 영향관계에 
있음. 제도가 환경이나 행위자에 영향을 미쳐 향후 제도
변화를 제약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제도가 행위자의선
호를 바꾸는 환류 효과뿐만 아니라 제도가 정치의 지형을 
바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유산도 있음

최석현
(2013)

제도 내 행위자들간의 
관계에 초점

제도의 기원과 형성과정에서 기존의 사회구조, 제도를 둘러
싼 행위자들, 다른 제도와의 조응성에 초점

제도의 생성은 기존 제도의 발전맥락, 행위자의 의도, 역사
적 우연성 등이 우연히 결합되어 생성

제도가 행위자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 전략을 제한, 행위
자들간의 권력 배분에 영향

제도의 결과로 자신의 이익을 유지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집단이 존재하며, 이러한 권력 불균형 관계
는 지속적으로 개인의 선택과 전략에 제약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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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있다면 양제도간 투여 비용 대비 효과성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각 제도 중 어떤 

제도가 더 효율적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세 번째로 제도의 창조성 유인효과에 대한 평가이다. 이 평가는 제도 시행의 결과 행위자

들의 아이디어나 창조성이 자유롭게 발현되는지, 아니면 제도 시행에 따라 행위자들의 창조

성이 위축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제도가 행위자들의 창조성을 유인해 내는 기제가 있다

거나 혹은 일정 행위자들에게 진입장벽을 설정하여 독점적 이익을 보장한다면 행위자들의 창

조성을 유인해내지 못하게 되므로 이러한 제도의 창의성 유인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평

가해보는 것이다. 제도의 창조적 유인효과가 낮다는 것은 행위자의 혁신과 아이디어 창출의 

자유로운 참여를 배제시키는 정도가 크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제도가 혁신의 장 역할을 제대

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림 1> 제도의 역동성 평가모형

제도 준거 기준

권한(기회) → ← 이익(선호) ⇨
공정성

권한(기회)•이익(선호)의 분포 및 형

평성

효율성
제도에 투여되는 총비용 대비 총효

과성 

창조성 

유인효과

경쟁구조 유무

혁신 유인 기제 유무
행위자

Ⅲ. 사례 연구 :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공급의무할당제도(RPS)

1.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공급의무할당제도(RPS)의 개념 및 주요 내용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raff)는 1978년 미국에서 화석에너지에 대한 가격보장에

서 비롯된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덴마크와 독일 등지에서 신재생에너지에 적용되기 시작

하였다(김태은, 2009: 180). FIT 제도는 경제성이 부족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전력을 우선 

구매 및 적정가격으로 보전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FIT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가격이 기존의 화석원료

나 원자력 등을 이용한 에너지원에 비해 높음에 따라 이러한 가격 차이를 정부의 재정을 통

해 보전해주어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설비투자유인의 역할을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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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T는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에 지불하는 양을 고정시킨 형태와 추가적인 프

리미엄을 제공하는 형태로 구분된다(최종재 외, 2013). 이처럼 FIT는 전력생산자에게 정부가 

일정한 수준의 가격을 일정한 기간 동안 보장해 주기 때문에 전력 생산기반, 가격 지향적인 

인센티브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02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7

조)’에 따라 도입되었고 2009년 제5차 개정시까지 존속되었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주요 변

천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 우리나라 발전차액지원제도 변화

법률 및 지침 주요 내용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

법 
1차 개정
(2002년)

-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당해 전기를 공급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전기사업법 48조 규정에 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
선 지원. 

-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산업자원부 제2002-208호) 제정. 동 
지침에 따라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대체에너지발전 전원은 태양광, 풍력, 소수
력, 매립지 가스, 폐기물소각으로 설비유형과 설비용량기준, 기술수준 및 정부 
무상지원금의 지원비율 30% 미만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하도록 하였음

- 동 지침에 따라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기준가격과 계통한계
가격(SMP)1)과의 차액(차액지원금 = (기준가격-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발
전량)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기준가격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한 날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적용하되, 유가변동, 기술수준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기준가격을 조정하도록 하였음. 2002년 시작 당시 설정된 기
준가격은 태양광 발전 716원/kWh(2001sus 평균 전력거래가격인 48.80원
/kWh의 약 15배 수준), 풍력발전 107.66원/kWh(전력거래가격의 2.2배)로 결정
됨(산업자원부 보도자료, 2002) 

2003년 10월 
지침 개정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에 대해 기준가격의 적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함. 2006년 10월까지는 한시적 누적치로 풍력 
250MW, 태양광 20MW를 지원하고 태양광의 경우 사업자별로 3MW까지 지원 

2차 개정(2004년)
발전차액 대상에 조력발전(기준가격 62.81원/kWh, 적용기간 5년, 설비용량 
50MW이상, 방조제 기설치 사업자용)을 포함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함. 시화호 조
력발전소 건설지원이 이루어짐

3차 개정(2006년)

태양광 생산전력과 한전 전기를 상계처리2)할 수 있는 범위를 3kW이하에서 
50kW이하로 확대함. 기준가격 적용 대상에 연료전지가 추가되었고, 기존의 매립
지 가스는 바이오 에너지(LFG, 바이오가스, 바이오 매스)로 확대 추가됨.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적용 용량(누적기준, MW)이 각각 100, 1000, 50로 확대됨.

4차 개정(2008년)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한계용량을 기존 100MW에서 500MW 확대를 제외하고 급
격하게 발전차액지원을 축소하는 조치 시행.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기준가
격을 조정하여 2단계로 구분된 가격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소 8.4%(소용
량)에서 30.2%(대용량)까지 기준가격을 인하함. 
- 2011년까지만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이후에는 폐지하는 대신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도 도입 공식화. 2010년 2011년 기간 중 의무할당제 도입을 
위한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자별 사전준비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제
도 시행 명시(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09B: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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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태은(2009) 재구성

공급의무할당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의 일정비율을 생산자, 소비자, 공급자에게 강제로 할당하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신재

생에너지 거래제도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황혜미 외, 2013; 지식

경제부, 2010.9 보도자료). 공급의무화제도는 보통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나타내는 공급인

증서 거래제도를 수반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발전의무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다른 신재생발전기업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의무량을 채울 수 

있다. 공급인증서는 규제기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신재생에너지원의 전력공급량만큼 발

전사업자에게 발행된다(권태형, 2012). 

2012년부터 시행한 우리나라 RPS 제도는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

의 발전사업자를 의무대상으로 하고 있다. RPS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판매 사업자

에게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일의 판매사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전사

업자가 대상이 되고 그 대상으로 발전 자회사 6개사(한수원 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남부

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공기업 발전사(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파워, GS EPS, 

K-Power, GS Power, 메이야율촌, 현대대산의 14개사가 참여한다. 의무 목표량은 2022년까

지 총 전력생산량의 10%이다(황순현 외, 2012; 지식경제부, 2010.9 보도자료). 

1) 계통한계가격(SMP)는거래시간별로 일반발전기(원자력, 석탄 외의 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해 적용

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h)을 의미함

2) 상계처리는 태양광전력을 사용하고 남는 낮 시간대의 수용가 전기는 한전이 사용하고 수용가에

서는 태양광전력을 사용하고도 부족한 밤시간대의 전기를 한전의 전기로 사용하도록 한 후 이를 

서로 사후 정산하는 제도

5차 개정(2009년)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은 발전차액지원에 대한 축소 기조
를 더욱 강화. 태양광, 연료전지에 대해 연도별 발전차액 지원 한계용량제한을 
신설함. 태양광의 경우 2009년 50MW, 2010년 70MW, 2011년 80MW로 연도별 
지원 한계용량을 한정하였음. 수요관리를 위한 착공신고제 도입. 발전차액 지원
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설치전에 설치의향서를 제출하여 연간 한계용량의 범
위 내에서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되어야 함.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발전차액을 지원
(연료전지의 경우 6개월). 기준가격 적용대상 제외 설비를 확대하고 체계화함. 기
존에 정부 무상지원금의 지원비율이 30% 이상인 설비에서 공공기관의 태양광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상 의무화대상으로 설치된 설
비, 전기사업법상에 의한 자가용 발전설비 등이 추가 기술됨. 발전차액지원제도
를 폐지하고 의무할당제를 계획대로 2012년에 시행할 것임을 명시함(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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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 신재생에너지 총의무공급량 수준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의무비율

특히 태양광 산업 집중 육성 측면에서 초기 5년간(‘12~’16) 태양광 발전에 할당물량을 집

중 배분하기로 하였으며 할당물량은 다음 표와 같다. ‘17년부터는 별도 할당없이 타 신재생

에너지원과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표 4> 태양광 할당물량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신규(MW) 200 220 240 260 280 - - - - - -

누적(MW) 200 420 660 92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자료: 지식경제부(2010. 9.. 보도자료)

<표 5> 기타 RPS 세부 시행 내용

시행 제도 주요 내용

유연성 메카니즘
-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차년도로부터 borrowing 허용
  (단, 시행후 3년 이내는 30%까지 허용)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RPS 의무이행비용 전가 
허용

- RPS 의무이행비용이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판매사업자(한전)｣, ｢판
매사업자(한전)→전기소비자｣로 전가되도록 시행령에 명시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
증서의 가중치

- 발전원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육성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해당 신
재생에너지의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 대수력(5MW 초과),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시화호조력), 석탄 

액화․가스화에너지(IGCC), 부생가스(석탄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의 경우, 비거래 공급인증서 발급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

-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비율
   : (‘11년) 10% → (’20) 20%
- 의무화대상 건축물 : 연면적 1,000m2 이상으로 확대(‘12년 시행)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제도

- 인증대상 건축물 : 연면적 1,000m2 이상
-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인증절차, 인증의 사후관

리 등 : 지경부․국토부 공동부령
-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인증기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치전문기
업 신고제로 완화

- 신고기준․절차규정 및 우수 설치전문기업 평가․선정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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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의 역동성 분석

우리나라 발전차액지원제도(2002년도)는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

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당해 전기를 공급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

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 지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한 1차적인 주요 이해관계자는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자와 발전차액을 

지급하는 정부라 할 수 있다. 

제한된 국토여건과 부족한 기술력, 낮은 경제성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용이하지 못

한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정부가 고시한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하여 주는 발전차액지원제

도는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안정적인 사업 수익성을 확보해준다. 이러한 사업의 안정

성은 발전사업자의 난립을 유도하며, 그에 따른 관련 제품 수요 급증으로 인하여 설비 투자

를 촉진하게 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과 고용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고정가격으

로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발전사업자들이 스스로 개발비용을 낮추거나 경제적 효

율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키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서 조건만 충족시킨

다면 단순히 정부보조금(발전차액)을 취득하는 데만 집중한다는 점에서 사업자간 경쟁구조가 

취약하다는 측면이 있다(노상양, 2010).

반면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전차액을 지원해줘야 하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발전차액지원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므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결국 정

부가 발전차액지원에 대한 제도적 한계선을 갖고 있지 않고 조건을 충족시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전차액을 무제한 지원하게 된다면 제한된 정부 재정 규모로 볼 때 일정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제도 변화의 유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발전사업자가 급격히 증가

하여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경우, 정부는 발전차액 지급액을 낮추거나 발전차액을 지급하는 발

전사업자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거나 또는 모든 발전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

지 총발전량 중에서 일정 비율만 지급하는 등의 발전차액 지원 관련 제도 개편이 수시로 나

타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는 발전사업자들의 사업 안정성과 예측성

을 떨어뜨리게 되어 발전사업자들의 투자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에너지원별 기준가격의 조정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투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의무확보 수단에 수반되는 패널티 부과 등의 행정비용 부담이나 복잡한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정부

가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초기 고비용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수

단으로 적절하지만, 시장 규모가 확대되어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부터는 제도적 한

계성이 드러나게 되어 정부로 하여금 제도변화의 동기와 유인이 강하게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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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역동성

초기 시장 형성기 시장 확대기

정부

• 안정적 발전차액지원을 통한 초기 고비용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산업 발달 촉진

• 공급 규모와 소요예산 규모 예측 곤란

• 시장 및 산업이 확대되었을 때 재정 부담 
가중으로 인한 제도의 지속성 제약 및 제
도변화 유인

• 공급 규모와 소요예산 규모 예측 곤란

발전
사업자

• 사업 초기 안정적 수익성 확보로 인한 사
업 참여 확대

• 발전사업자간 경쟁 완화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전차액 지원에 

따른 수익성이 큰 분야 투자 확대

• 정부 잦은 제도개편에 따른 미래 예측성 
감소와 사업 불안정성 증가

우리나라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한 행위를 보면 이러한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2002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을 보면, 대체에너지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당해 전기를 공급한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에 대

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 우선 지원을 명시하고 적용대상으로서  태양광, 풍

력, 소수력, 매립지 가스, 폐기물소각을 적시하였다. 지원대상 조건으로는 설비유형과 설비용

량기준, 기술수준 및 정부 무상지원금의 지원비율 30% 미만 조건을 충족할 경우라고 명시하

였으며, 지원내용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한 날(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기준가격을 적용하되, 유가변동과 기술수준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기준가격을 조정하

겠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기준가격으로 태양광 발전 716원/kWh(2001년 평균 전력거래가격

인 48.80원/kWh의 약 15배 수준), 풍력발전 107.66원/kWh(전력거래가격의 2.2배)을 설정하

였다. 

2003년에는 풍력 및 태양광 발전에 대해 기준가격의 적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

였고, 2006년 10월까지는 한시적 누적치로 풍력 250MW, 태양광 20MW를 지원하고 태양광

의 경우 사업자별로 3MW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2004년에는 발전차액 대상에 조력발전(기

준가격 62.81원/kWh, 적용기간 5년, 설비용량 50MW이상, 방조제 기설치 사업자용)을 포함하

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2006년에는 태양광 생산전력과 한전 전기를 상계처리3)할 수 있

는 범위를 3kW이하에서 50kW이하로 확대하였고 기준가격 적용 대상에 연료전지를 추가되었

고, 기존의 매립지 가스는 바이오 에너지(LFG, 바이오가스, 바이오 매스)로 확대 추가하였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적용 용량을 각각 100MW, 1000MW, 50MW로 확대하였

다. 이처럼 2002년부터 2006년 3차 개정까지 신재생에너지 지원 대상과 지원 한계를 지속적

으로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2년에 

발전차액지원을 받는 발전소 수가 28개이던 것이 2010년에는 1,694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3) 상계처리는 태양광전력을 사용하고 남는 낮 시간대의 수용가 전기는 한전이 사용하고 수용가에

서는 태양광전력을 사용하고도 부족한 밤시간대의 전기를 한전의 전기로 사용하도록 한 후 이를 

서로 사후 정산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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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지원 확대 정책이 2008년을 기점으로 지원 축소 정책으로 전환4)되

고, 2009년 5차 개정 시에는 발전차액지원에 대한 축소 기조를 더욱 강화5)하였다. 발전차액 

지원 대상도 선별적으로 제한6)하고, 지원 한계용량도 점차적으로 제한하였으며, 결국 발전차

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의무할당제를 2012년에 시행할 것을 명시하였다(<표 2>, 지식경제부 

2008년 4월 26일 보도자료 참조). 

“지식경제부는 4.25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하

였다. 논의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수시장 확보를 통해 태양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태

양광 발전차액 지원한계용량을 기존 100MW에서 500MW로 확대하되, 지나친 재정부담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준가격을 인하하는 한편, 2011년까지 차액지원제도를 운영하기

로 하였다. 아울러 오는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 지원제도 대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를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차

액 지원제도 기준가격을 조정하였는데, 현행 677.38원에서 15년 590.87원, 20년 536.04원

으로 변경하였다. 다만 급격한 가격변경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예측가능

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년 9월말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현행 가격체계를 적용키로 하

였다. -지식경제부 2008년 4월 26일 보도자료-”

공급의무할당제는 정부가 주요 발전회사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과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공급의무할당제는 발전회

사의 공급의무할당비율 달성을 직접 발전행위는 물론 공급인증서(REC) 거래를 통해서도 인

정해주기 때문에 공급인증기관도 주요 행위자에 포함된다. 아울러 공급의무할당제는 공급인

증서의 거래 시장도 활성화시킨다. 따라서 공급의무할당제의 주요 행위 주체는 정부와 공급

의무자(발전회사), 공급인증기관 등을 들 수 있다(김태은, 2011). 

4) 2단계로 구분된 가격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최소 8.4%(소용량)에서 30.2%(대용량)까지 기준

가격을 인하함

5) 태양광, 연료전지에 대해 연도별 발전차액 지원 한계용량제한을 신설함.

6) 발전차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설치전에 설치의향서를 제출하여 연간 한계용량의 범위 

내에서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되어야 함. 연간 기준가격 적용설비로 선정된 후 3개월 이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발전차액을 지원함(연료전지의 경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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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우리나라 공급의무할당제도의 행위자 관계

출처: 김태은(2011)

정부는 공급의무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량 이상의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신재

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하며, 공급의무자로 하여금 공급의무 이행과 관련된 자료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급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공급인증기관이 제정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운영규칙)의 제정, 변경, 폐지에 대한 승인권을 지닌다. 

공급의무자는 정부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을 할당받은 발전회사로서 할당받은 

의무량을 이행해야 한다. 이행방법으로는 자체조달, 외부조달, 혹은 인증서 구매 등이 있는

데, 발전회사가 가장 경제적이라고 판단한 방법으로 제공하게 된다. 발전사업자는 공급인증

기관에 인증서를 신청하고, 공급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하게 되는데, 인증서를 부여받은 

공급의무자는 공급인증기관에 의해 개설된 인증서 거래시장에서 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다. 

공급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 등록, 관리, 폐기를 수행하고 공급인증서 관련정보의 제공 및 

인증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동 기관은 인증서 거래시장을 개설하여 공급의무자들이 인증

서 시장에서 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공급의무할당제(RPS)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해소하며, 경제적 부담을 발전회사에 전가한다. 

공급의무할당제는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도입을 통해 사업자로 하여금 신기술개발을 유

도하고 좀 더 효율적이며 경제성을 추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유도한다. 발전차액지

원제도 하에서는 발전량과 사업자의 참여가 증가할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다면 공

급의무할당제에서는 공급의무자가 의무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과 같은 패널티를 부

과하기 때문에 발전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반면 정부의 재정부담은 크게 완화된

다. 그리고 발전회사의 공급의무 할당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신재생에너지 시장도 공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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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 거래를 중심으로 활성화된다. 

공급의무할당제를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은 완화될지라도 의무부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회사에 패널티를 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행정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공급인증기관과 

인증서 거래 시장의 형성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판매 과정에서 참여자와 거래소 관리자의 

입장에서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한편 발전회사는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할당 비율을 달

성하기 위해서 좀더 효율적인 생산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보다 저렴한 신재생에

너지 생산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고

비용이 소요되고 경제성이 낮은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분야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지체될 수 있다(<표 7> 참조). 한편 발전사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을 지움으로써 경

제적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경우 궁극적으로 전력 가격이 상승되어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

으로 예상된다.7) 

<표 7> 5대 화력발전사의 RPS 달성 전략

7) 발전사업자의 의무할당제로 인한 부담 저하방안으로는 첫째, 정부와 달리 발전사업자는 가장 최

적의 경제성을 갖는 에너지원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등이 아닌 폐기물, 풍
력같이 보다 경제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에 의무부담 생산 집중이 가능하다. 둘째, 경제성이 

높은 기존의 화석연료나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의 효율화 등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동 이

익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셋째, 정부와 

달리 외국 저가 설비 활용 등 효율성만을 고려한 대안선택이 가능하다. 넷째,  신재생에너지 할

당량으로 인해 전체 발전단가가 상승하면 이 만큼을 최종 전력사용자에게 전기료 인상으로 충당 

가능하다(김태은, 2011)

발전회사 대응

한국
동서발전

•풍력발전 : 강원도, 경남북 등지에서 개발 진행. 필리핀 내 206MW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 
개발 참여 등 국내 시장 및 해외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장개척 진행. 

•바이오매스 : 동해 목질계 바이오매스 30MW급 발전소 건설. 
•연료전지 및 태양광사업 : 광양항 컨텐이터 부도, 당진군 폐기물 매립장에 대용량의 태양
광발전설비 건설사업 착소

•호남화력, 울산화력 : 사업장의 건물 및 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고아 발전설비 설치
•동서발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최고 가중치를 고려한 Roof-top 형태의 태양광 사
업전략을 통해 태양고아 부분의 RPS 의무량 이행계획 달성에 필요한 입지 확보. 신재생
에너지원 중 경제성이 가장 우수한 풍력발전설비에 중장기적으로 694MW급 이상의 개
발 후보지를 확보하여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한국
서부발전

•가로림조력 : 충남 태안의 가로림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520MW급 조력발전소 건설. 태
안IGCC 300MW 실증 건설 사업 추진. 세계 최고 효율(42%), 차세대 친환경 석탄화력발
전소로 2015년 11월 종합 준공 목표

•태양광발전 : 발전회사 최초로 120kWp 태양광발전설비 준공하여 상업운전 중임. 
•소수력 : 태안발전본부 방수로에 2,200kW 소수력설비 준공 운영. 

한국
남동발전

•남동발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2년 180MW, 2020년 1,500MW에 달함.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2년5,900억원, 2020년까지 6조원의 투자비 필요

•육상풍력과 연료전지 : RPS 초기년도 공급의무 목표달성을 위해 건설기간이 짧은 동시에 
인허가가 용이하고 이용률이 높은 육상풍력과 연료전지 개발 집중. 기존 250kW 연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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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지운(2011) 재구성

3. 제도의 역동성 평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FIT와 RPS에 대한 제도 역동

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평가 준거로서 공정성 측면에서 FIT는 발전사업자에게 편익을 집중

시킨 반면 정부재정 부담을 가중시켰고, RPS는 정부 재정 부담은 완화한 반면 발전사업자에

게 의무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전력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므로 조세적 형평성을 반영한다면 정부재정 부담이 큰 FIT가 국민들의 직

접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RPS보다 형평성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해볼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 FIT는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전차액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적 효과는 크게 거둘 수 있지만, 

발전사업자간 경쟁구조가 없고 생산단가를 낮추려는 유인 효과가 취약하며 발전사업자들의 

지대추구 경향을 강화시키게 됨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RPS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RPS는 정부가 발전회사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비율을 설정하고 점차 높여감으로써 발전

회사가 의무부담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생산 방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노력하게 

된다는 점에서 FIT보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더 크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거래시장이 형성되

어 거래비용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는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지의 후속사업으로 10MW급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단지를 점진적으로 조성. 현재 개발 
진행중인 밀량(50MW), 해남(30MW), 의령(20MW) 육상 풍력의 적기 준공 노력. 

•인천 무의도와 신안 지역에 약 550MW의 해상풍력 건설 추진. 
•서남해 해역의 조류 발전 단지 개발 추진. 인천 덕적도 인근 100MW급 조류 단지 개발 
예정. 

•태양광 : 매년 12~15MW 지속 개발 예정

한국
중부발전

•RPS 이행효과가 우수한 해양에너지(조력, 해상풍력)의 성공적 추진, 
•효율적인 육상풍력 사업추진을 위한 민관 공동투자 사업 추진, 
•‘15년 이후 발전소 유휴부지를 활용한 연료전지 사업 추진, 
•선자원선점, 후자원개발전략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조사 지속 추진
•1,400kW의 양양소수력발전소(700kW×2기), 3,000kW의 양양풍력발전소(1,500kW×2기) 
운영

•98,000kW의 강원풍력발전(2,000kW×49기) 사업 진행중. 
•터빈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을 포함한 발전소 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보령(526kw), 
서천(30kW), 제주화력(50kW)내에 설치 운영중

한국
남부발전

•육상지역의 입지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RPS 본격 운영에 대비하여 해상풍력을 차세대 핵
심 사업으로 구상. 해상풍력 실증연구단지 조성사업 참여. 

•45MW 규모의 신재생 설비 보유. 2020년까지 신재생 설비를 4,000MW까지 확충. 약 
6,000GWh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계획. 

•그리드 패러티에 근접한 풍력 발전사업, 건축물과 시설물을 활용해 경제성을 극대화한 
태양광 발전사업, 삼척 LNG 인수기지의 BOG를 활용한 신개념 연료전지 발전사업과 삼
척 그린파워에 Wood Pellet 혼소 등으로 타 신재생에너지 대비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신재생 전원의 집중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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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성 유인효과 측면에서 FIT는 정부 지원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지원 한도에 따라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촉진되며 사업자들의 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에너지별 기준가격을 설정하게 되므로 정부가 성장시키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효과

를 의도대로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부의 재정부담에 따른 지원이 감소하게 될 

경우 유인효과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며 사업자의 자발적 투자와 산업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

다. RPS에서는 정부가 공급자에게 의무부담을 할당하여 공급 물량을 조절하고 가격은 시장

에서 설정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 노력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전력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정부 지원과는 상관없이 관련 분야 산업 발전과 기술개발들

이 다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창조성 유인효과는 RPS가 FIT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8>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할당제의 역동성 평가

평가 
준거

발전차액지원제도 공급의무할당제도

공정성

•발전사업자 투자 수익 보장과, 과도한 지대 
추구 발생 

•소수의 발전사업자에게 편익을 집중시킴
•정부 재정 부담의 가중화
•정부 재정 부담의 증가는 조세 형평성 또는 
예산 배정 효과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RPS
에 비해 국민들의 직접적 부담은 덜함.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발전회사에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부담 전
가

•정부 재정 부담 해소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단가를 낮춘 발전사업
자에게 인증서 거래시장에서의 초과 이익 
제공

•발전회사가 공급의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패널티 부담

•장기적으로 발전회사의 비용 부담이 전력 
소비 가격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국민들의 
직접적 부담 증가

효율성

•정부가 기준가격을 책정하면 시장에서 발전
량 결정

•공급 규모 예측 불확실
•정확한 공급비용 산정 어려움
•발전사업자간 경쟁구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생산가격을 낮추기 위한 유인 부족

•시장규모가 커질수록 정부 재정규모가 커지
고 정부 재정 투자 효율성 저하

•거래 비용 낮음
•발전차액지원이 큰 분야 생산 투자 확대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게 되므
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초래

•잦은 정책변화로 인한 기존 투자 회사의 정
책적 비효율성 발생

•정부가 발전의무량을 부과하면 시장에서 가
격이 결정됨

•공급규모 예측 용이
•수급여건에 따른 가격결정 및 변동성 발생
•사업자간 가격경쟁 메커니즘 내재
•풍력 등 상대적으로 생산 단가가 낮은 신재
생에너지 분야의 생산이 증가한 반면 태양
광 등의 고비용 분야는 투자 저하

•전력거래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창조성
•기준가격 등 요금율 조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의 정책적 효과 조절

•안정적 투자유치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

•발전의무할당율 조정으로 신재생에너지 공
급량 조절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로 인한 발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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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의 학문발전에 대한 기여도로서 먼저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에 의한 제도 연구의 지

평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에 의한 정책 연구들이 주로 경로의존 

연구와 정책의 역사적 변화과정 및 제도적 맥락의 스토리텔링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본 연

구는 제도의 역동성, 제도와 행위자간의 제약성과 촉진성 그리고 제도 역동성 평가라는 새로

운 개념화를 통해서 제도 연구의 지평과 범주를 넓힐 수 있다. 

두 번째로 신제도주의 접근에 의한 연구를 보면 제도의 개념화가 무척 모호하며 연구 대상

에 따라 변수 설정이 애매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은 국가-사회 관계로서 제도

를 규정하고, 그러한 제도의 산물로서 정책을 간주하고 있지만, 기실 국가 정책이 일종의 제

도적 기재로서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연구자도 그러한 정책을 제도로서 간주하여 서술

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나아가 그러한 제도적 기재로서 국가 정책이 행위자를 제약하며 국

가-사회 관계들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어서, 제도가 사회적 관계망인지, 아니면 고착화된 정책

인지 불분명하고 혼선되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제도주의가 비교정치경제에서 연원되

어 국가 정책 연구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혼선이 왔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를 제약하는 일정한 규준이나 틀로서 제도를 규정하고, 무엇이 제도인가

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외연적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제도를 선정하여 그러한 제도가 행위자들

을 어떠한 맥락에서 제약하고 특정 행위를 촉진하는가에 집중하여 연구를 한다는 측면에서 신

제도주의 연구 방법론을 좀더 명확하고 체계화시키는 연구 방법론상에 기여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신제도주의 연구가 주로 중범위적 제도 수준에서 연구를 수행하다보니 연구의 

결과물로서 국가 정책 특성에 대한 제도적 연원성 고찰이라는 인식론상의 기여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제도 개선방안이나 정책적 제언들도 매우 추상적이고 거시 담론적 수

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제약성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행위 제약성, 제도 평가를 통한 제도의 공정성, 효율성, 창조성 유인효과 등을 도출하여 시행

되고 있는 제도의 맥락적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어서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적 

제언을 매우 현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FIT와 RPS에 대한 제도 역동

성 평가를 수행한 결과, 평가 준거로서 공정성 측면에서 FIT는 발전사업자에게 편익을 집중

른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과 산업성장 
가능

•발전사업자간 경쟁구조의 취약성은 창의성 
확대 유인 저하

의 경제적 전력 생산을 위한 저비용 분야의 
기술개발과 산업성장 증대 

•발전사업자간 경쟁구조의 강화로 창의성 확
대 유인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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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반면 정부재정 부담을 가중시켰고, RPS는 정부 재정 부담은 완화한 반면 발전사업자에

게 의무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전력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므로 조세적 형평성을 반영한다면 정부재정 부담이 큰 FIT가 국민들의 직

접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RPS보다 형평성 효과가 더 크다고 평가해볼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 FIT는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전차액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정책적 효과는 크게 거둘 수 있지만, 

발전사업자간 경쟁구조가 없고 생산단가를 낮추려는 유인 효과가 취약하며 발전사업자들의 

지대추구 경향을 강화시키게 됨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RPS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RPS는 정부가 발전회사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비율을 설정하고 점차 높여감으로써 발전

회사가 의무부담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경제적 생산 방식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노력하게 

된다는 점에서 FIT보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더 크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거래시장이 형성되

어 거래비용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는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창조성 유인효과 측면에서 FIT는 정부 지원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지원 한도에 따라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촉진되며 사업자들의 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에너지별 기준가격을 설정하게 되므로 정부가 성장시키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효과

를 의도대로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부의 재정부담에 따른 지원이 감소하게 될 

경우 유인효과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며 사업자의 자발적 투자와 산업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

다. RPS에서는 정부가 공급자에게 의무부담을 할당하여 공급 물량을 조절하고 가격은 시장

에서 설정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 노력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전력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정부 지원과는 상관없이 관련 분야 산업 발전과 기술개발들

이 다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따라서 창조성 유인효과는 RPS가 FIT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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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역량이 환경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신윤지(연세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나태준(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is the decision to environmental performance 

focusing on the capacities of korean local government. This study explores internal and external 

capacities influencing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ternal capacities include human 

resource, physical, institutional capacity, and external capacities include civil society capacity. A 

positivistic analysis of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capacities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confirmed that the human resource capacity, institutional capacity, capacity of local civil society 

was significant indeed.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factors of local government capacities in 

a variety of viewpoints. It offers positivistic analysis to make discussion affluent with analyzing 

effects of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capacities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under 

decentralization. Finally, this study emphasize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future.

Ⅰ. 문제의 제기

전 세계적으로 그 수준은 다르지만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있다. 과거 정부의 권력 집권화로 

인한 권력의 불균형, 중앙기능의 과부하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행된 지방분권에 따

라 지방정부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해졌다(Gibson & Hanson, 1996). 그리고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지방분권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에 따라 각 지방정

부는 자기책임성을 갖춰야 하는 동시에 주민수요의 양적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이재성, 2007).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방정부 역량의 강화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은 지방정부가 지역적 수준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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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만든다. 지방이 독자적 행위주체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이러한 시대적 

인식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환경 분야에 가장 잘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나태준, 2005). 19

세기와 20세기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은 인류에게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는 동시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 국내적 차원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까지 발생시키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

문제는 그 특성이 주로 지역적이고 지역적 차원에서 이슈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정

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하는 노력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방

정부가 자주적으로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량이 환경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고, 지방정

부의 내부역량과 외부역량을 모두 포함해 실증 분석한 연구가 미흡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

시를 통해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가능할 수 있게 되면서 지방정

부의 외부역량으로써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내부역량과 외부역량을 모두 고려해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방정부

의 제도적 역량으로서 법과 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과 이에 근거한 정책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정부의 역량에 포함시켜 분석한 연구는 부족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크게 내부역량과 외부역량으로 구분하고 

지방정부의 내부역량에 제도적 역량을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이 환경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지방정부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기여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역량 중 어떤 역량이 환경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환경리더십, 환경예산, 대기관련 조례, 대기오염 배

출시설 단속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의 지방정부 내부역량, 그리고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의 지방정부 외부역량을 포함하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NOχ) 배

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의 

역량 중 어떤 부분이 환경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지방정부의 환경 질 개

선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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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1. 지방분권과 지방정부 역량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하면 지방분권은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

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분권에 의해 중앙으로부터 다양한 권한들을 이양 받

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정부로 볼 수 있고, 지방정부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

를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내에서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자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법인격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장원호・최미옥, 2005). 지방정부는 세계 

속에서 하나의 주체로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지방정부는 경

쟁력을 갖춘 주요 주체로서 부상하였고, 이러한 경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광역자치

단체의 정책결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안영훈, 2009).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경

쟁력 확보와 역량강화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역량을 정의하기 위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Gargan, 1981; 

Honadle, 1981). 초기 역량에 대한 연구에서는 역량의 개념을 행위자의 내부적인 특성과 관

련된 협의의 역량으로 사용하였지만, 이후 행위자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

는 외부 환경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역량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게 되었다. 최영출

(2003)은 영국의 부수상실(Office of Deputy Prime Minister, ODPM)과 같은 입장에서 역량

을 정의하고 있다. 영국의 ODPM은 지방정부를 담당했던 중앙부처의 환경부와 교통 및 지방

정부를 재편성해 지방정부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업무들을 처리하게 하도록 하기위해 설립되

었다. ODPM은 역량을 지방정부가 효율적 그리고 효과적으로 업무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하는 능력이라고 보았고, 이를 강화시켜주기 위해 지방정부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필요성

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ODPM은 구체적으로 역량은 의제, 조직구조, 체계, 파트너십, 그리

고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적역량뿐 아니라 물적역량까지 포함시켜 역량의 개념을 정의

하고 있다. 조성호(2010)는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해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그중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역량은 

환경문제와 같이 이전보다 다양해진 사회적 문제를 자치적으로 처리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결국 역량은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설정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은 크게 내부역량과 외부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승종 외, 2008). 내부

역량에는 인적역량, 물적역량, 제도적 역량이 포함된다. 인적역량은 지방정부의 단체장, 공무

원, 지방의회 의원 등의 행위자들의 역량을 의미하고, 물적역량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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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량으로서 재정역량과 조직구조역량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제도적 역량은  정책 및 

조례와 관련된 역량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외부역량에는 시민집단과 조직구조의 외부적인 요

인들이 포함되고, 특히 지역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1) 지방정부의 내부역량

(1) 인적역량

인적역량은 지방정부의 단체장,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의 행위자들의 역량을 의미한다. 

임승빈･이재성(2005)은 역량을 어떤 특정 환경이나 업무에서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개인

의 내적 특질 및 성과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고, 지방정부 역량에는 단체장

의 조직관리능력, 창의력, 혁신성 등이 포함된다고 본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인력, 물자, 재원, 정보 등의 우

월한 자원을 가지고, 자원의 구성 및 운용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등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지방행정의 핵심적인 참여자로 언급된다(이창원, 1999).

지방자치의 세계화를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조직의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 단체

장의 역량으로서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이지경, 2006; 최봉기･윤진･이금

숙, 2008). 리더십은 조직의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영

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이다(Kotter, 1990). 리더십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지역

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실제로 지방정부의 발전과 관련된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Cunningham, 1970). 그리고 정책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자는 단

체장이고, 실제 정책결정과정에서 민선시장이 반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정책은 추진되기 어

렵다고 알려져 있다(박종민, 1999). 이처럼 지방정부의 혁신에 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표로 언급되면서 지방정부의 역량에서 지

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 

(2) 물적역량

물적역량은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구조적인 역량으로써 재정역량과 조직구조역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지방정부의 재정역량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조건의 충족 정도로써, 지방정부의 예산과 재정자립도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관리 및 예산제도의 개선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건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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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등 재정역량을 평가하는 지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최봉기 외, 1993; 박종구･고

태순, 2002; 노승용･금재덕, 2004; 이재성, 2007). 

지방정부의 예산은 지방정부의 재정역량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예산은 국가 또는 지

방정부의 일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정계획서로서, 환경예산은 예산을 환경개선을 

위한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다. 김진열 외(2012)는 환경예산이 생태발자국(EF)지수로 대변되는 

환경용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고, 분석결과 실제 환경예산이 증가할수록 생태발

자국(EF)지수가 감소해 환경의 질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리고 환경예산과 환경의 

질은 비선형관계로써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환경예산이 투입될 때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처럼 환경예산이 환경의 질과 관련이 있

다는 연구가 존재하고 이러한 관계가 지방정부 차원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재정역량과 함께 물적역량에 포함되는 조직구조역량은 주로 조직규모와 조직복잡성을 통

해 측정된다(Damanpour, 1996; 이승종・김혜정, 2006). 환경정책이 전 인류가 해결해야할 

공통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요구되었고 정부 내에

서도 환경조직의 노력이 중요해졌다. 환경문제의 분산성으로 인해 환경관련 업무는 다양한 

부처에서 이루어진다. 단, 1970년대 이후 환경규제기관이 설립되면서 기존 부처들과의 협력

이 요구되게 되었다(이종열･이재호, 2000).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과 관련된 조직의 규모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규모는 주로 구성원의 수로 

측정하고(오석홍, 2005), 조직복잡성은 조직 내의 전문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업무가 수행되

는 장소, 직무, 계층의 수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Aiken & Hage, 1971; Mileti et al, 1997). 

이를 환경 분야에 적용할 경우 조직의 구조를 평가하기 위해 조직규모는 환경공무원 수, 조

직복잡성은 환경조직 실･과의 개수로 측정할 수 있고(Blau, 1970; Hall, 1977; 김혜정･이승

종, 2006), 본 연구는 조직역량을 조직규모를 통해 측정한다. 

(3) 제도적 역량

내부역량에는 인적역량과 물적역량 이외에 법과 정책 등을 포함하는 제도적 역량도 포함

시킬 수 있다. 최봉기(2007)는 내부역량을 구조적 관점에서 권력 구조적 역량, 인력 구조적 

역량, 조직 구조적 역량 등으로 구분하고 권력 구조적 역량에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등의 

지방자치권의 범위, 중앙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정도, 지방분권의 수준 등을 포함시켜 분석

하였다. Lester(1990)는 지방의 환경행정의 제도적 역량과 환경보호의 의지를 기준으로 진보

형, 갈등형, 퇴보형, 지연형 등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이중에서 진보형은 지방정부의 

환경보전을 위한 의지가 높은 동시에 제도적 역량도 높은 상태로써, 환경질의 개선을 달성하

고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된 환경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유형이다(문태훈, 2003). 김승

완(2006)은 Lester의 분류기준에 따라 지방정부의 환경의지와 환경역량을 구분해 환경의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환경관련 연설문 자료 등을 활용하고, 환경역량은 예산, 조례, 자연환경, 



406 2014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생활환경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제도적 역량은 제도적 자원을 활용해 본래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이다(고재경･황원실, 2007). 강성철 외(2012)는 제도란 참여자들이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규칙들이라고 정의하고, 명문화된 규정인 공식

적 제도와 규범･관습 등과 같은 공식화된 제도 이외의 비공식 제도로 구분한다.  지방정부 

내부의 제도적 역량에 리더십, 인적 및 물적 자원, 제도 등을 포함하는 연구도 존재하지만

(Evans et al.,2005; 고재경･황원실, 2007), 본 연구에서는 법과 정책적인 측면에 한정하기로 

한다. 즉, 제도적 역량은 법률제정과 정책채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보장된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역량은 지방분권화 실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역량으로서 각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나 조례를 얼

마나 자주적으로 제정하느냐에 따라 역량의 정도가 달라진다. 

2) 지방정부의 외적역량

지방정부의 역량에 대한 연구는 이전까지 내부역량에 주로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최근

에는 외부역량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외부역량에는 시민집단과 조직구조

의 외부적인 요인들이 포함된다. 특히 지역시민사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

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 지구적으로 자발적인 조직의 활동과 비영리적 또는 비정부적인 

조직의 증가현상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역할이 관심을 받고 있다(Salamon, 1994). 이에 따라 

정부의 과도한 업무를 조정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조되고 있고 시민사회의 발전은 시민단

체 수의 증가 현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Kamat, 2004). 본 연구에서는 시민단체를 지방정부에

서 활동하는 비정부단체(NGO)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처음에 NGO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등장하였지만 점점 국제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

내적인 차원에서도 시민단체의 역할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분권화 과정을 통해 

더욱 NGO의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Snavely & Desai, 2000). 구체적인 

연구들로 임승빈･이승종(2005)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대한 연구가 내부역량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서울시 자치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사회의 역량과 시민사회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역량강화에 도움이 된다

고 보았다. 김혜정･이승종(2006)과 김혜정(2007)은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역

량 중 지역시민사회 역량을 의미하는 외부역량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시민사회의 역량

을 활동역량, 기반역량, 시민의 역량으로 구분해 활동역량에는 시민단체수, 지역언론매체수, 

시민단체 활동량(포럼, 설명회, 토론회, 감시 및 입법활동,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을 포함

하고, 기반역량에는 시민단체 회원율, 시민단체 상근직원 수, 시민단체 예산규조 등, 시민의 

역량에는 고학력 비율, 투표율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박순애・윤경준・이희선(2010)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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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중 하나인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연구의 분석틀에서 제외시키

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과 거버넌스의 흐름에 따라 시민단체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

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함께 지역별로 다양한 시민단체가 형성되었고, 이들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 ‘지방시민사회의 활성화’ 과정을 거쳤기 있기 때문에(이광희, 2003) 지방정부

의 역량으로서 시민단체도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 

2. 연구의 의의

과거 지방정부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지방정부의 역량을 지방정부 내부의 

행위자에 집중시키는 등 지방정부의 내부역량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 경향이 있었다(최봉

기, 1993; 김병국・권오철, 1999; 최영출, 2003). 그러나 최근에는 지방정부와 그 외부적인 

요소와의 상호작용도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만 한정해서 분석하게 되면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지방정부 내부 및 외부의 

다양한 요소들이 지방정부의 역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부뿐만 아니라 외

부역량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역량은 인적･물적･환경적 능력의 정도이면

서 이러한 능력은 지방정부와 외부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도출된 결과이다(최미옥, 

2005).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 내부의 행위자, 조직, 재정 등과 지방정부 외부의 시민사회 

등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역량은 내부에 존재하는 인적 역량뿐만 아니라 지

방정부 외부에 있는 시민사회까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에 포함시켜야 한다(Burgess, 

1975; Hawkins, 1980; ODPM, 2003; Mustonen-Ollila & Lyytinen, 2003; Berry, 2004; 윤

두섭・이승종, 2004; 이재성・임승빈, 2004; 소순창, 2006). 

종합해보면 지방정부의 내부역량과 외부역량을 함께 다루는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고 이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을 실시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정부의 개인 행위자에만 초점을 

맞춰 역량을 간주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내부역량과 외부

역량을 모두 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역량이 환경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변수설정

1. 연구방법 및 분석모형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시계열 관측자료를 토대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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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적 단위들을 결합한 패널자료를 통해 지방정부 역량이 환경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패널분석을 통한 결합시계열분석(pooled time series cross-section analysis)을 활용

한다. 결합시계열분석은 분석대상과 시점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Sayrs, 1989), 횡단면

이나 시계열분석에서 찾을 수 없는 랜덤효과들을 측정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개

체특성의 변동효과와 개체에 따른 시간특성의 변동효과를 복합적으로 반영해 신뢰할 수 있는 

모수들의 추정이 가능하다(Baltagi, 1995; 김병곤, 2004). 본 연구는 STATA 11.0 통계 패키

지를 활용한다. 

패널분석의 통계는 통합최소자승모형, 고정효과모형, 무작위효과모형, 파크모형 등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16개 광역자치단체별 차이를 추정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활용하고 연도별 추세를 통제하고자 한다. 고정효과모형은 설명변수와 개인

의 미관찰 이질성에 해당하는 오차항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유용한 분석방법으로, 이 모

형은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만 분석하기 때문에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

므로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토대로 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해 실증 분석한다. 

(그림-1) 본 연구의 분석틀

         

인적 역량

물적 역량

제도적 역량

지방정부의 내부역량

         

시민사회 역량

지방정부의 외부역량

환경성과

2. 변수설정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NOχ)의 배출량에 자연로그를 취해 측정하고자 

한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기, 수질, 폐기물 등과 관련된 환경문제가 심각

화 되었다. 여기서 환경정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관련 정책과 수질관련 

정책 중 대기관련 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한다. 수질은 오염의 관리가 주로 강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별 관리체제로 되어 있어 하나의 사업에 여러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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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아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안

정주, 2008). 그래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한다. 대기오염물질은 공기 중

에 정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증가한 상태의 가스상･입자상 

물질을 말하며, 그 발생원은 매우 다양하다. 가스상 물질은 연소, 합성, 분해시 또는 물리적 

성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체상의 물질로서 황산화물(SOχ), 질소산화물(NOχ), 일산화탄소

(CO), 오존(O3) 등이 있다. 본 연구는 가스상 물질 중 질소산화물(NOχ)을 종속변수로 설정

한다. 

질소산화물(NOx)은 연료의 고온 연소시 대기 중 질소의 일부가 산소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물질로, 일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2)가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물질들이다. 대기 중 관

측되는 이산화질소(NO2)의 상당량은 일산화질소(NO)의 산화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2차 물질

이기 때문에 이산화질소(NO2) 오염의 주요 배출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산화질소(NO2)와 

일산화질소(NO)를 합친 질소산화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최유진･김운수, 

2011). 질소산화물(NOx)은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전국적으로 자

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증가는 사회적으

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도로이동오염원으로 인해 배출되는 대표적인 

질소산화물(NOχ)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실제 우리나라 도심지역의 질소산화물(NOχ)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높은 농도의 질소산화물(NOχ)에 노출될 경우 눈, 코 등의 점막에서 만

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 등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이 인간과 자연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해 질소산화물(NOχ)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실제 대기오염물질 중 가장 많은 양

을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χ)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종속변수인 질소산화물(NOχ)의 배출량은 지방자치단체 포털사이트와 대기오염도실시간

공개시스템(www.airkorea.or.kr),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연도별 환경백서, 환경통계포털

(stat.me.go.kr), 등을 통해 대기오염도에 대한 자료를 얻는다.  

2) 독립변수

지방정부 내부역량 중 인적역량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은 시정연설을 통해 

파악한다. Lester(1990)와 문태훈(2003)의 연구에 따르면 환경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근거로 김승완(2006)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설문과 시

정연설을 통해 환경의지를 파악한다. 본 연구는 각 지역의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중 매년 11

월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발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다음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

을 활용한다. 각 광역자치단체장의 시정연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전체 시정연설 글자 수 중 환경과 관련된 글자 수의 비율을 측정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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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 중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횟수가 많을수록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와 관련

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로 파악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내부역량 중 물적역량에 해당하는 환경예산은 전체 예산 중에서 환경관련 부

문에 포함된 예산의 비율로 측정한다. 그리고 조직의 구조를 평가하기 위해 조직규모는 환경

공무원 수로 측정한다(Blau, 1970; Hall, 1977; 김혜정･이승종, 2006). 구체적으로 환경공무

원은 전체 공무원 중 광역자치단체의 환경국에 속하는 공무원의 수로 측정한다. 

지방정부의 내부역량 중 제도적 역량은 지방정부의 조례나 정책 등을 통해 실현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기관련 조례의 제정 및 일부개정 횟수로 측정한다. 그 중 하나인 조례는 지방

정부 자치권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현행 법체계 속에서는 그 범위가 제약되어 있다는 견해

가 다수설로 인정되고 있다(최창수, 2012). 이러한 다수설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지방분권

화의 흐름에 맞추어 조례제정권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최진혁, 2004).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의 근거로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도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중요해지

면서 환경과 관련된 조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환경조례가 수질오염

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Miwa, 1997). 이처럼 지방정부의 환

경조례 제정은 환경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안전판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일이기 때

문에 우선적으로 환경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홍준형, 1996). 본 연구는 대기오염물

질을 종속변수로 하기 때문에 환경조례 중에서도 대기관련 조례를 측정한다.  

지방정부의 내부역량 중 제도적 역량에 대기관련 조례 이외에 대기오염배출업소 단속과 

자동차배출가스(매연) 단속도 포함시킨다. 대기오염배출업소 단속과 자동차배출가스(매연) 단

속은 모두 어느 정도 단속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단속건수로 측정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및 단속권한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존재해왔다. 그래서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권한을 지방정부가 가지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정회성, 

1994; 김종순, 1995; 고재경, 2007). 그리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되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변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외부역량에 속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은 전체 시민단체 중 환경단체 비율로 측

정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시민사회가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데 불과하다

고 보는 견해(박순애 외, 2010)와 혁신정책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고 보는 견해들이 존재한다(Peterson, 2002; Lane & Morrison, 2006).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

측면에서는 지방정부의 외부역량으로서 환경단체가 환경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파

악해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 통제변수로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을 세입총

액으로 나눈 값으로 측정한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대수는 1인당 등록대수, 제조업체수는 제조

업 사업체수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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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지표

종속변수 환경성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질소산화물(NOχ) 배출량(톤)

독립변수

내부
역량

인적
역량

단체장의 리더십 전체글자수
환경관련글자수

물적
역량

환경예산 전체예산
환경관련예산

환경관련 공무원 전체공무원수
환경관련공무원수

제도적
역량

대기조례 대기관련 조례 제･개정 수

대기배출업소 단속 제조업체수
대기오염배출시설단속건수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자동차등록대수
자동차배출가스단속건수

외부
역량

시민사회
역량

환경시민단체 역량 전체시민단체수
환경관련시민단체수

통제변수
지역
환경

사회

재정자립도 세입총액
지방세수입세외수입

자동차 등록대수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제조업체 수 제조업 사업체 수

<표-1> 분석에 포함된 변수와 지표

특정 시점 종속변수에 전년도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패널모

형의 특성에 따라 모든 독립변수에 1년의 시차를 두고(lagged)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와 통제

변수에 대한 자료는 각 광역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내고장 알리미(www.laiis.go.kr),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go.kr), 재정고(lofin.mopas.go.kr) 등을 통해 얻을 수 있고, 외부역량에 

대한 자료는 행정안전부(www.mopas.go.kr)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현황 등을 통해 얻는다. 

Ⅲ.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지방

정부의 역량으로 환경시정연설, 환경예산, 환경공무원, 대기조례, 대기오염배출시설 단속, 자

동차배출가스 단속, 환경단체 등이 질소산화물(NOχ)의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다. 

본격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기술통계는 <표-2>와 같다.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우선 종속변수로 자연로그를 취한 질소산화물(NOχ)의 

최소값은 9.166톤, 최대값은 12.243톤이고, 평균 10.930톤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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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5로 나타나 16개 광역자치단체 간 격차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인 

환경관련 시정연설 비율은 평균 3.024%이고 표준편차는 1.401로 광역자치단체들 간의 격차

가 크지 않다. 환경예산의 비율은 평균 11.986%이고 표준편차는 11.435로 광역자치단체 간 

격차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환경공무원 비율은 평균 4.551%이고 표준편차는 0.601로 그

리 크지 않다. 대기관련 조례는 평균 0.588개로 제･개정되었고 표준편차는 1.087로 광역자치

단체의 대기관련 조례 수가 대부분 적고 그 격차가 크지 않다. 그리고 대기오염배출시설 단

속비율은 평균 0.170% 고 자동차 배출가스(매연) 단속비율은 평균 0.030%로 대기오염배출

시설 단속비율이 평균적으로 많으며, 두 변수 모두 표준편차가 작은 편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의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단체비율은 평균 13.204%, 표준편차는 

4.549로 나타나 광역자치단체 간 격차가 크지 않다. 

구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수

질소산화물
(로그)

64 10.906 0.816 9.166 12.243

독립
변수

환경시정연설 80 3.024 1.401 0.8 7.3

환경예산 80 11.986 11.435 1.4 63

환경공무원 80 0.829 0.601 0.2 3.3

대기관련 조례 80 0.588 1.087 0 4

배출시설 단속 80 0.170 0.078 0.02 0.34

자동차매연 단속 80 0.030 0.036 0 0.2

환경단체 80 13.204 4.549 5.6 27

통제
변수

재정자립도 80 49.913 22.163 19 96

자동차등록대수 80 0.356 0.050 0.3 0.4

제조업체수 80 20559.33 22085.75 1910 87765

<표-2> 분석관련 기술통계량

2. 실증분석

고정효과모형 회귀분석에서 VIF(분산팽창요인)의 값이 평균 3.45로 크지 않으며 다중공선

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귀분석 결과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는 

58.78%로 나타나 어느 정도 높은 설명력을 보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수준이 된다고 보인다.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표-3>과 같다. 

<표-3>은 99%로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은 재정자립도와 제조업체수 등

이 있고, 95%로 신뢰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은 환경리더십, 환경공무원, 대기

관련 조례, 환경단체 등의 변수가 포함된다. 유의미한 독립변수 중 재정자립도, 제조업체수, 

환경공무원은 종속변수인 질소산화물(NOχ)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인과관계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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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리고 환경리더십, 대기관련 조례, 환경단체는 질소산화물(NOχ) 배출량을 감소시키

는 방향으로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어 지방정부 역량 중 내부역량에 포함되

는 인적역량과 제도적 역량, 그리고 외부역량에 포함되는 시민사회 역량과 관련된 독립변수

가 환경성과를 개선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비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독립
변수

내부
역량

인적
역량

환경리더십   -0.050** 0.019

물적
역량

환경예산  0.004 0.003

환경공무원    0.127** 0.050

제도적
역량

대기조례   -0.043** 0.021

배출시설단속 -0.501 0.680

자동차매연 단속 -1.255 1.109

외부
역량

시민사회
역량

환경단체   -0.054** 0.026

통제
변수

재정자립도     0.020*** 0.007

자동차 등록대수 -1.995 1.421

제조업체수     0.000*** 6.48e-06

연도

2005  0.060 0.062

2006  0.087 0.035

2007 -0.055 0.028

2008 (omitted)

2009 (omitted)

상수  11.078 0.862

N 80

  0.5878

Prob > F 0.0000

<표-3> 실증분석 결과

※ *: p<0.1, **: p<0.05, ***: p<0.01

회귀분석으로 도출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의 내부역량 중 인적역량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환경리더십이 발휘될

수록 환경성과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과 관련된 리더십을 

발휘할수록 질소산화물(NOχ)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

은 인력, 물자, 재원, 정보 등의 우월한 자원을 가지고, 자원의 구성 및 운용을 자율적으로 행

사할 수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방행정의 핵심인물이다

(이창원, 1999). 지방자치시대에 다른 참여자들보다 높은 지위와 많은 권한을 갖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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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리더십은 지방정부의 성과달성에 있어서 중요하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

라 각 지역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

하는 사안은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된다. 그만큼 지방행정의 핵심적인 참여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되어 실제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

다. 즉, 지방정부의 인적역량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정부의 성과에 강한 영향력을 미

친다고 파악할 수 있다(Cunningham, 1970; 이창원, 1999; 박종민, 2000; Adler, 2003).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환경보전의 의지가 결국 각 지방정부의 환경개선으로 이어지게 된다

(Lester, 1990). 지방정부의 정책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정연설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연

구(고승일･이성은, 2007)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연설은 대통령의 국

정연설과 같이 각 지역의 기본적인 방침과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장은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된다. 이러한 시정연설에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언급할수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되어 환경과 관련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결국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시정연설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안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실시하는데 여기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언급할수록 다음연도 대기오염물

질 중 질소산화물(NOχ) 배출량을 줄이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의 내부역

량 중 인적역량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환경관련 리더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

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내부역량 중 제도적 역량과 관련해 대기관련 조례의 제･개정 수가 많을

수록 환경성과가 높아진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즉, 지방정부의 대기관련 조례의 제･개정 

수가 많을수록 질소산화물(NOχ) 배출량이 감소해 지방정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관련 조례가 수질오염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된

다는 Miwa(1997)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수단적인 측면에

서 지방정부의 조례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에서 이를 이끌어가는 자치입법인 조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국가

법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강수경, 2006). 조례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정

되어 이를 통해 지방정부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이 만족하도록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처

럼 지방자치시대에 점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조례는 지방분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제도적 역량으로서 각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환경에 맞는 조례를 얼마나 자주적으로 제정하

느냐에 따라 지방정부의 환경개선 정도가 달라진다. 더 나아가 지방정부 환경조례 제정은 각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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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홍준형, 1996). 본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내부역량 중 제도적 역량에 포함시킨 대기오염배출시설 단속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변수는 엄격히 구분하면 중앙정부의 환경규제정책을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측면

에 더욱 가깝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결과는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았고,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환경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환경조례가 지방정부의 환경성과를 개

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분권화의 장점을 살리

고 각 지방정부의 지역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선 지방정부의 조례가 정

책을 선점하고 기본이 되는 큰 틀은 국가가 보완하는 방식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사실

을 뒷받침한다(김병완, 2003). 지방분권화의 흐름에 따라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

면서 독자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영채, 

2003).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환경관련 조례가 지방정부의 환경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실증 분석은 의미가 크다. 종합해보면 지방정부의 내부역량 중 제도적 역량으로서 대기관련 

조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외부역량으로서 환경관련 시민단체 비율이 높을수록 환경성과가 높아진

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지방정부의 환경단체 비율 높을수록 질소산화물(NOχ) 배출량이 

감소해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중앙정부 중심의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존재했지만 점점 지방분권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행위주체인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실제로 시민단체 수

가 급증해 시민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Salamon, 1994; Kamat, 2004). 특히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환경관련 시민단체 수가 증가하였고 이들의 적극

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직접 환경정책과정에 참여해 지방정부가 환경문제

를 제대로 해결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넘어 환경문제의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다(김종래･강제상, 2000; 이근주, 2001; 배응환, 2002; Sonnenfeld, 

2002; Bryant, 2005; Frank 외, 2007).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미미할 것

이라는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지만(Baldridge & Burnham, 1975; 이성진, 2001; 이종수, 

2004), 본 연구의 분석결과 환경단체가 지방정부의 환경 질을 개선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중요하게 보는 최근의 연구추세를 반영

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지방정부의 외부역량으로서 환경단체의 비율은 대기오

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환경공무원, 재정자립도, 제조업체수도 환경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제조업체수가 많을수록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될 것이기 때문에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NOχ)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방정부의 환경공무원과 재정자립도가 각각 

높을수록 질소산화물(NOχ)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지방정부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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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중 물적역량과 관련해 환경공무원의 비율이 높을수록 오히려 질소산화물(NOχ) 배출량

이 증가한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성과가 환경공무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 대기오염의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해당 지방정부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환경 분야의 인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경성과가 낮을수록 환

경공무원이 많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인과관계의 방향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환경공무원이 환경예산, 

대기오염 배출시설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의 변수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음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질소산화물(NOχ)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

은 대부분 재산세 등 지방세로 얻는 수입이 큰 경우가 많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토지, 건축

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얻은 수입이 많다면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도로이동오염원이 많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재정자

립도가 높은 지방정부는 재산세 등의 지방세 수입이 많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결

국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이 많아 질소산화물(NOχ) 배출량을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지방정부의 내부역량 중 인적역량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리더십을 발휘

할수록 환경성과가 높게 나타났고, 지방정부의 제도적 역량으로서 지방정부의 대기관련 조례

의 제･개정 수가 많을수록 환경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

방정부의 외부역량 중 시민사회 역량으로서 환경단체의 비율이 높을수록 환경성과가 높아진

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국가발전의 초석을 제공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지방분

권이 시대적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에 의해 행정기능과 권한이 중앙에

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문제해결의 중요한 주체로 대두되면서 지방정부

의 역량이 강조되었다. 지방정부의 역량은 인적역량, 물적역량, 제도적 역량 등이 포함되는 

내부역량과 시민사회 역량 등이 포함되는 외부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

가 지역적 수준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만든다. 

다양한 사회문제 중에서 지방정부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발생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환경문제의 특성상 지역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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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질을 개선시키는 환경성과를 달성하는데 다양한 지방정부의 역량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방정부가 환경과 관련된 사무를 맡아서 제

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쟁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 역량

이 각 지역의 환경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양한 역량이 실제로 환경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

기 위해 패널자료를 토대로 고정효과모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내부

역량 중 인적역량, 제도적역량, 그리고 외부역량 중 시민사회 역량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

되었다. 첫째, 지방정부의 인적역량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과 관련된 리더십을 발

휘할수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방정부에서 높은 지위

와 권한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환경의지는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

에 환경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제도적 역량으로서 대기관련 조

례의 제･개정 수가 많을수록 환경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가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을 집행하는 차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각 지방정부의 환경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정부의가 환경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정부의 

환경관련 시민단체의 비율이 높을수록 환경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

었다. 전 세계적으로 지방분권과 함께 로컬거버넌스가 확대되면서 지역적 차원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분석결과 환경관련 시민단체가 

지방정부의 환경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도출된 분석결과

는 최근의 연구흐름과 일치한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인적역량, 제도적 역량, 시민사회 역량 

등이 환경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연구와 달리 

이론적 접근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지방정부 역량 중 

내부역량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았지만 제도적 역량을 포함시킨 연구가 부족했고, 내부역량

과 함께 외부역량을 함께 다룬 연구는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내부역량, 

외부역량으로 크게 구분한 후 세부적으로 내부역량에는 인적역량, 물적역량, 그리고 제도적 역

량을 포함시키고 외부역량에는 시민사회 역량을 포함시켜 이론적 논의의 범위를 넓혔다. 

둘째, 5년 동안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자료를 수집해 계량적으로 실증 분석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단 년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

았지만,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통해 시기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모든 독립변수에 1년의 

시차를 두고(lagged) 분석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고

정효과모형 회귀분석을 활용해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만 분석하기 때문에 시간상 변하지 

않는 변수를 통제해 내생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셋째, 지방정부 역량이 환경성과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밝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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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의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준다는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실제 환경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부족했다. 

본 연구는 최근 그 심각성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

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적 흐름을 고려해 지방정부의 역량이 실

제 환경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 

중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지방정부의 환경성과를 높

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분석기간과 관련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의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여 연도별 변화를 좀 더 심도 깊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현재 2011년 까지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의 분석기간을 2002년부터 2011년 까지 10년으로 확대

할 수 있다면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새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 대기오

염물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지 않고 질소산화물(NOχ) 배출량만을 측정해 분석하여 다양한 

분석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는 황

산화물(SOχ), 질소산화물(NOχ),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종속변수에 포함시켜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어떤 지방정부의 

역량이 효과적인지 분석한다면 좀 더 연구가 풍부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연구

의 이해를 위해 실증 분석결과에 맞는 사례를 논의함으로써 질적 분석을 추가한다면 연구의 

이해도와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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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기 대원제국의 탐라 다루가치 연구

이종수(중앙대)

이병렬(우석대)

<요약문>

고려시대 130여년의 몽골지배는 우리나라에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제주(탐

라)에 끼친 영향력은 막대했음에도 몽골지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 방면의 심층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13세기 몽골제국의 탐라지배체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탐라에 미친 주요 시사점을 사회문화적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당시 원 제국은 탐라

를 어떻게 보고, 통치하였으며, 그 영향이 탐라 등 제 방면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특히 제주(耽羅)의 문

화적 특성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은 무엇인가 등을 분석하였다. 몽골 대제국은 여,몽연합군의 일본정벌 진

행을 ‘육사’에 따른 군수물자 조달과 탐라의 전함(戰艦)과 전마(戰馬) 육성 등에 주력하였다. 원은 속국에 

대한 육사, 행정, 다루가치, 잠치, 수역 등의 제도와 현지인을 속관으로 임용 활용하는 구조였다. 탐라에 

탐라로, 탐라총관부, 전마, 전함 작업장, 목마장 등을 설치하고, 이 과정에서 다루가치를 포함한 다양한 

몽골인들의 탐라에 이주하여 그들의 문화이입이 전개된다. 군이 이동하면 문화가 이동한다. 따라서 전쟁

과 군사이동 등에 따른 지배가 피지배 지역에 미친 문화적 영향을 13세기 탐라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

고 현대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국문주제어 : 대원제국, 탐라총관부, 다루가치, 로(路)행정, 문화변동

제1장 들어가는 글

이 글은 필자의 탐라와 몽골연구 선행연구(이종수, 2012.6, a,b,c,d, 2013.12 ; 2014.2)들에 

대한 후속연구물로서 대원제국의 탐라 다루가치 행적을 중심으로 그 문화적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은 원제국의 문화가 탐라(이하 제주와 혼용)지역 

문화에 미친 영향분석이다. 왜냐하면 고려시대 탐라는 몽골의 직접 지배기간이 가장 길었으

며, 그들이 직접 관료를 파견하여 지배하므로서 타 지역에 비하여 몽골문화가 가시적으로 많

이 남아 있는 지역이기에 그러하다. 예컨대 1276년 탐라 다루가치가 둔전병(屯田兵)과 주민

에게 호마, 우량소 목장을 개설하여 사육하게 하였으며(이성우, 1984 : 31), 그 결과 탐라의 

사회문화에 몽골의 문화가 잔존하고 있다(이종수,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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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기 대원제국의 탐라직할지배 130여년 결과 다양한 문화접변과 변동, 토착화가 이루어

졌으며(이종수, 2013.12), 약 700여 년이 지난 2014년 현재 몽골은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ODA 수위국가가 되어 지배, 피지배역사의 아이러니를 보게 된다(이종수, 2011, 2012, 

2013).

본 연구의 방법은 13세기 고려에 대한 몽골지배의 선행연구 분석 및 문헌연구와 필자의 

선행연구(이종수, 2009 ; 2010 ; 2011 ; 2013)를 참조하고, 기타 학술지 및 사료분석이다. 12

∼13세기 몽골 관련 학술지와 논문, ‘몽골비사’ 기록과 ‘원사’, ‘고려사’ 등의 사료를 참조하

였다(김상기, 1982 ; 고병익, 1962 ; 장동익, 1990, 1992, 2001, 2002 ; 김혜원, 1994 ; 민현

구, 2004 ; 고창석, 1984, 1998; 장금선, 2001 ; 김동전, 2010 ; 배숙희, 2012, 권영국, 1994 

; 김일우, 2000 : 288 ; 오타기 마쓰오, 2013 ; 에르데니 바타르, 2006, 2009). 당시의 대원제

국의 문화 특성과 700여년 전 지배자들의 문화현상을 분석하면  현재 제주에서 전승되고 있

는 문화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는 접근방법이다.1) 

제2장 13세기 대원제국의 탐라 지배체제

제1절 대원제국의 탐라통치 배경

1. 대원제국의 지배체제

13세기 몽골에 복속된 모든 나라들은 元의 ‘육사(六事)’의 의무조항을 강요받았다(국립제

주박물관 : 125 ; 박용운 외 : 183 ; 이익주, 2011 : 79). 이는 원 조정에 왕족을 인질로 보내

는 납질(納質), 전쟁 작전에 파견하는 군사, 助軍과 군수물(軍需物)을 조달하는 수량(輸糧), 육

로교통망을 있는 역참을 설치하는 설역(設驛), 자국의 인구조사를 보고하는 편호적(編戶籍), 

그리고 몽골의 감시관인 달로화적(다루가치)를 설치하는 치장관(置長官) 등이다(박용운 외 : 

183 ). 몽골의 속국 통치구조는 몽골(황제), 지역별 승상, 정동행성(동로군과 정일본행성, 강

남군)을 통해서 행해졌다. 정동행성(征東行省)은 원의 11개 지방행정기관으로 지방통치는 다

루가치를 파견하여 통제했다(고병익, 1962 ; 장동익, 1990). 

1) 지역년대가설(地域年代假說)은 어떤 문화의 핵심어휘(또는 문화)가 인간의 이동에 따라 고향으로

부터 멀리 퍼져 나가고 나서(예컨대 제주의 상외떡의 일본 쯔루하시 정착이나, 터키어 복닥이 제

주 고착 등) 세월이 흐르면 고향의 어휘는 바뀌었는데 퍼져 나간 지역에서는 옛 어휘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이론이다. 순자는 ‘荀子’ 비상 편에서 “천년 전의 일을 알려면 오늘 일부터 잘 살펴야 

하며, 억만 가지 일을 알고자 한다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일부터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가까운 

것을 바탕으로 하여 먼 것을 알고, 한 가지를 바탕으로 하여 만 가지를 알며, 작은 것을 바탕으로 

큰 것을 알게 된다”고 설했다(순자, 비상 5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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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라총관부

원은 1273년 삼별초 토벌 이후 탐라에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고, 로행정(路行政)을 실시한

다. 원나라의 탐라 통치는 내지의 변원지역과 비슷한 행정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탐라의 지

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대원제국의 직접통치 지배체제였다(배숙희 : 105). 지방 행정 관부인 

로(路) 또는 부(府)·주현(州縣)에 이르기까지 설치되었다. 특히¸ 원이 정복지에 기본적으로 요

구하였던 것이 인질¸ 군사지원¸ 세금수납¸ 다루가치 주재¸ 호구조사¸ 역참설치의 6사(六事)였

는데¸ 그 중에는 다루가치의 파견도 해당되었다. 다루가치가 고려에 처음 배치된 것은 1231

년(고종 18) 제1차 몽골 침입 때였다. 그리고 몽골은 고려의 마지막 항몽 세력인 삼별초를 탐

라에서 정벌한 뒤¸ 탐라를 자신의 직할령으로 삼고 관할하기 위한 관부를 설치했는데¸ 그 관

부의 장관으로도 탐라 다루가치를 파견·주재케 했다. 

탐라국에는 로에 해당하는 총관부를 두었다(김구진, 1989 : 88-89). 탐라총관부는 대원제

국이 직접 다루가치 등을 파견하여 지배하였으니 탐라총관부는 ‘要衝의 地’, 곧 특수행정구역

에 해당했다(고창석 : 22).2) 몽골의 지방통치는 다루가치를 파견하여 통제했다(고병익, 

1962). 다루가치(達魯花赤, Darughachi)는 제주도를 장악하며 조선용 목재를 징발하고 말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목마장을 다수 개발하였다. 원의 목마장은 충렬왕 2년 총관부의 다

루가치 탑자적(塔刺赤)이 몽고말 160필을 서귀포시(구 남제주군) 성산읍의 수산평에 방목함

으로써 처음 만들어졌으며 이후 확산되었다. 

셋째, 하속 관원들이다. 총관부의 다루가치(원관료)를 중심으로 총관은 탐라성주가, 집행은 

屬官(향리)들이 맡았다. 탐라물자 수탈의 책임은 다루가치가, 집행은 속관층에서 맡은 것이

다. 전함 건조주체는 백성, 작업의 집행은 토착세력과 속관이 주도했다(김일우, 2000 : 

303-304). 원은 탐라민의 동원에 대한 포상과 회유, 군사동원 근거로 金牌 등을 수여했다.  

한편 고려는 충렬왕 26년(1300)에는 제주에 동,서도현(東西道縣)을 설치한다(김일우 : 266). 

대촌에는 호장 3인, 성상 1인, 중촌에는 호장 3인, 소촌에는 1인을 두었다. 행정단위(구역)는 

주현인 제주목, 15개 속현구조다. 읍사(邑司)와 향리가 신설된다. 이것은 동서아막을 기준으

로 몽골국립목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국립목장 때문에 제주사회의 경제력과 인구 등

의 규모 확대가 이루어진다. 제주목과 동편의 성의현, 서편의 대정현으로 현재의 모태가 된다

(김일우, 2005 : 267). 속관으로 판관, 사록감군사, 장서기, 법조, 문사 등이 있었다. 읍사(邑

司)에서 향리3)들이 행정실무를 처리했다. 

2) 오늘날도 2007년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로 지방자치 기능을 수행한다.

3) 향리는 호장, 부호장, 호정, 병정, 참정 등으로 구성되고, 향리 복무규정인 ‘봉행 6조(奉行 六條)’ 
였다. 목(牧)은 도(道)와 같은 위상이다. 목이 된 후부터는 목사(3품), 부사(4품) 등 7명이 파견되

어 다스렸다(김일우, 2005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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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시책

(1) 군사 주둔

1273년 여몽군의 삼별초 토벌 이후 원은 본격적으로 군을 주둔시킴과 동시에 둔전(屯田)을 

설치한다. 명분은 일본원정에 필요한 군량의 확보라고 하나 실은 고려 조정과 군대를 감시하

기 위한 조치였다(권영국, 1994 : 134-136). 제주에도 500명의 원군을 주둔시켰다(고려사절요, 

1권 19, 원종 14년 4월). 특히 원은 군의 발령권(發令權), 발병권(發兵權), 장병권(掌兵權)을 

장악하고, 군기(軍器)도 철저히 통제한다. 만호부의 만호, 부만호 임명권도 행사한다. 탐라 둔

전군은 둔전경략사(김구진, 1989 : 87)에 속한 군인들이다. 탐라국초토사에 鎭邊軍 1,700을 주

둔시켰다(<<원사>> 권208, 열전 95 탐라전). 몽골둔전병(둔전병)은 10개 처에 각 둔전마다 용

군(用軍)이 500명 가량이었으며, 경락사가 주관하였다(박형표 : 78). 삼별초 정벌시에는 둔전

군, 한군(漢軍), 무위군, 고려군 등 모두 하여 1만 2천여명이었다(고창석, 1998 : 460).

(2) 목마장과 전마 사육 

1276년 충렬왕 2년 몽골의 말을 제주에 방목한다(김일우 : 251). 성산 수산리(성산평)와 

한경 고산리(고산평, 차귀) 아막(牙幕)에서 몽골의 전마를 충당하게 되며, 몽골의 ‘하치(牧

胡)’가 사육했다. 제주도에 왔던 하치들은 몽골족의 방목방식과 제주도의 방목방식을 절충했

다. 제주민과 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말이 크게 번식해 산야에 가득했다고 한다. 

당시 제주도 인구는 대략 3만여 명, 말도 2-3만 필이었다(김일우 : 211 ; 박용운 외, 2002). 

탐라는 몽골제국의 14개 국립목장 증의 하나였다(바타르, 2006 : 89).

대원제국은 삼별초를 평정한 뒤 달로화적도감(달로화적도감)을 설치하고, 몽골식목장을 설

치하여 목축정책을 추진하였다(高麗史 卷 57 志 11 地理 2 耽羅縣條). 목장은 마장(馬場)을 

가장 중시했으며 원은 목호에게 직접 관리하게 하였다(남도영, 1969 : 681). 충렬왕 13년에

는 축마별감(畜馬別監)이란 관직을 만들어 수시로 제주에 파견하였다(高麗史, 卷 82 志 36 

兵志 2). 충렬왕 13년에는 축마별감(畜馬別監)이란 관직을 만들어 수시로 제주에 파견하였다

(高麗史, 卷 82 志 36 兵地 2)(<표 1> 참조).

<표 1> 대원제국의 목축정책 사례

년대 전래자 유형 출처

忠烈王 2년 8 塔刺赤 馬 160匹 高麗史 卷 28, 世家 28
〃  3년 12 禿哥 등 18인 馬 30, 狗 150필 〃

〃 3년 正丑 塔羅赤牛 牛, 馬, 駱, 驢, 羊 東國輿地勝覽 38 濟州牧條
〃 4년 2 塔刺赤 海東靑 高麗史 卷28

? 鹿 世宗實錄 卷 52
〃  26년 奇皇后 鹿, 馬 世宗實錄 卷151

출처 : 남도영(1969 : 681)



42713세기 대원제국의 탐라 다루가치 연구

(3) 함선 건조

고려는 쿠빌라이의 전함 1千艭 건조지시에 일본원정기지로 전환한다(박형표 : 67). 군사와 

군비부담(국립제주박물관 : 126)측면을 보면, 충렬왕은 “신으로 하여금 일본원정케 하소서”

(고려사절요 권 20)했다. 고려에 대해 즉시 전쟁준비를 독촉하는 가운데, 1279년(충렬왕5년) 

南宋을 멸하고 그 여세를 몰아 일거에 일본의 항복을 받고자 征東行中書省 이란 官府를 고려

에 두고 忠烈王을 中書左丞相行中書省事라는 元의 職名으로 수여하고 일본정벌에 대한 사명

완수를 명했다. 이에 충렬왕은 兵船 9백쌍(百艘), 梢工水手(배 만드는 匠人) 1만5천명, 正軍1

만명, 兵糧11만 漢石 기타 집물, 기계 등을 부담할 것을 元主에게 약속했다. 충렬왕 6년 5월

에는 탐라에서 조선용재(造船用材) 30쌍분((艭分)(고창석, 1984 : 378)을 공급해 왔다. 탐라

는 당시 戰艦 修理場이었다. 고려 관료들의 전마(戰馬) 供出, 주정(酒精) 공출은 몽골군 소비

품의 재원부족 충당분들이다. 전함병량도감(戰艦兵糧都監)(박형표 : 81-87)에서 戰艦管理와 

兵糧 수급 업무를 도맡았다.

충렬왕 7년 2차 정벌시 탐라에서 건조한 선박이 홍다구에게 전달된다. 2차 실패 후에도 탐

라를 3천척의 대선선박 건조에 참여시켰다(고창석, 1984 : 378 ; 고창석, 1998 : 453-454). 

1269년에는 추밀원 관리를 흑산도와 탐라에 1,2차에 파견하여 현지를 시찰시켰다(고창석, 

1998). 전함건조 시찰과 몽골관리들의 열병을 포함했다(박형표 : 68). 

(4) 대원제국과 탐라의 교통체제

‘잠치(站赤)’로 불렸던 ‘대몽골제국’의 역전제도(驛傳制度)는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제

국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였다. 역참(驛站)이라는 표현은 잠치의 중국식 표현

이라 할 수 있는데, 30여 년간 지속된 고려 최씨정권의 대몽항쟁이 종료되면서 몽골과 고려 

사이에는 화친의 논의가 이루어졌다(정요근, 2007). 

원은 종속세력에 대한 정례(定例) 요구로 ‘육사’에 의거 고려에 잠치설치를 요구한다(모리

히라 마사이코 : 183). 의주-개경-합포-나주-탐라(제주) 노선이다. 이 잠치는 원과 고려정부, 

전선의 연락, 병경 수비의 기반이었다.

탐라 다루가치는 충렬왕 4년에 이미 나주, 해남 방면에 역참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다(김

일우, 2000 : 293). 탐라에서 거두어들인 물자의 원제국 수송을 위해 운영된 것이다(김일우, 

2000 : 299). 탐라와의 연결로는 해로(水驛)였다. 해상잠치(水站)는 물자의 대도(大都) 수송용

이었다. 제주도(명월포)-> 한반도 서안->직고 항로였다. 잠치는 약 40여개가 있었다가 20여

개로 줄어든다. ‘천하참명(天下站名)’에 의하면 의주-> 개성-> 합포 노선과 나주-> 탐라노선 

등을 확인할 수 있다(모리히라 마사히코 : 18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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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분석

주요 선행연구로서는 먼저 김상기(1961)의 고려사 연구와 국립제주박물관(2006)의 몽골의 

역사와 문화, 김일우(2005)의 고려, 탐라사 분석, 이종수(2012)의 탐라의 몽골문화 분석, 고

창석(1984)의 려,원과 탐라의 관계, 고병익(1962)의 려대 정동행성, 고병익(1977)의 고려와 

원의 관계, 장동익(1990, 1992, 2001)의 정동행성 연구, 김동전(2010)의 조선 후기 대원 본관

분석, 배숙희(2012)의 대원후손 분석, 이종수(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등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표 2>에 예시한다.

<표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 분석과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몽골의 
지배체제와
탐라 문화

김일우(2005), 고려시대 제주사회 변화 사료분석 탐라사연구

김동전(2010), 조선 후기 제주거주 몽골족 가
문사례 분석

사례분석 탐라의 몽골본관 분석

고병익(1999), 고려와 원과의 관계 분석 사료분석  정동행정연구

고병익(1962) 정동행성 사료분석 정동행정 연구

장동익(1990), 정동행성 연구 〃 정동행성 연구

고창석(1982), 고려전기 탐라군현 설치 분석 〃 고려의 군현연구

고창석(1998), 원관련 고려기사 분석 〃 원제국기 고려문헌 분석

고창석(1984) 려,원과 탐라관계 분석 〃 원과 탐라관계 분석

국립제주박물관(2006), 원과 탐라관계분석 〃 원과 탐라관계 분석

김기선(2008), 한,몽 교류사 분석 질적 분석 한,몽관계 연구

남도영(1969), 조선시대 목마장 연구 〃 목마 실대 분석

마쓰오(2013), 대원 제국 분석 〃 대원제국 제도분석

바타르(2006), 원과 고려 세력 분석 〃 원과 고려 관계분석

바타르(2009), 팍스몽골리카와와 고려 〃 원과 고려 관계 분석

배숙희(2012), 원나라의 탐라 통치와 자취 사료분석
 몽골지배의 문화적 흔적 분
석

이종수(2010). 탐라와 몽골의 음식문화분석 질적분석  탐라음식문화의 연원 분석

이종수(2012.6), 탐라와 몽골의 음식문화비교 
분석

질적 분석  탐라와 몽골의 문화적 특성

이종수(2013.12), 대원제국의 탐라지배 문화 〃
 대원제국의 문화특성과 변
동

이종수(2014.2), 대원제국의 탐라총관부 구조
와 기능 분석

〃
 대원제국의 통치구조와 기
능

본 연구의 
차별성

대원제국 다루가치 행적을 통한 문화 이입 
분석

질적 분석
탐라다루가치 지배와 그 문
화적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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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의 틀

12∼13세기 팍스몽골리카와 그 관리, 이주자들의 지배지에 대한 행정문화적 영향 등을  석

하기 위하여 근 130여년의 지배장소 탐라에서 몽골 문화적 잔재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국

의 지배체제와 방식 등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문화 이입 분석의 변수는 지배 주체, 

행정제도, 문화습속 등 등에서 찾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대도와 탐라에서의 다루가치 행

적과 업적을 6사를 중심으로 <표 3> 같이 분석하고 그 문화적 영향을 3가지 측면에서 찾아 

보고자 한다.

<표 3> 분석의 틀 

국가지역별
영향 요인과 변동 요인

영향 요인 변동 요인

몽골과 탐라(고려)
- 팍스 몽골리카
- 몽골의 ‘육사’와 다루가치
- 다루가치의 직무범위 

- 정치, 경제 영향
- 사회적 영향
- 음식문화적 영향

제3장 대원제국의 탐라 다루가치 행적 분석

제1절 육사와 다루가치

1. 다루가치 임용

다루가치가 고려에 처음 배치된 것은 1231년(고종 18) 제1차 몽골 침입 때였다. 그리고 몽

골은 고려의 마지막 항몽 세력인 삼별초를 탐라에서 정벌한 뒤¸ 탐라를 자신의 직할령으로 

삼고 관할하기 위한 관부를 설치했는데¸ 그 관부의 장관으로도 탐라 다루가치를 파견·주재케 

했다. 1273년(원종 14) 몽골은 탐라를 직할령으로 삼고서 처음에는 탐라국초토사(耽羅國招討

司)를 관부로 설치하였다. 원통 원년(1333) 원은 노열리타(노열리타)를 그의 부친 타라치를 

대신해서 탐라의 군민을 안무하는 다루가치로 임명해 호부를 하사하기도 했다(바타르, 2006 

: 92). 

몽골관리의 탐라 다루가치 임용 사례를 <표 4>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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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몽골다루가치 등의 임용 사례

년대 관부 관직과 관원명 비고 출처

세조 至元 
10년(1273)

耽羅國招討司
昭勇大將軍(정3품)

초토사 失里伯 오지 않음 譯註 
元高麗記事

초토부사 윤방보(漢人) 漢人

지원 12년(1275)
軍民都達魯花赤總

管府 다루가치 孫攤 임직 불명확
元史 권 63.
지리지 6

지원 13년(1276) 다루가치 塔刺赤(來) 실리백 아들
고려사 권 28,
충렬왕세가

지원 21년(1284)
耽羅(國軍民)按撫

使
〃 元史 

권세조본기 10按撫使 忽都塔兒
지원 

24년(1287)11월
다루가치 塔刺兒 고려사 권 30

지원 29년(1292) 우승 阿撤(來)
다루가치의 
문책차 래도

고려사 권 30, 
충령황 19년

지원 
30년(1293)9월

다루가치 탑자아(去)
교지(交趾)로 

유배

다루가치 阿撤(임명)

成宗 元貞2년(1296) 斷事官 木兀赤(임명)
목축일을 

관리하기위
해 옴

高麗史 권31, 
충렬왕 22

성종 대덕4년(1300) 탐라총관부
고려사 권31, 
충렬왕 27

성종 大德 5년
(1301)

耽羅軍民萬戶府(耽
羅軍民總管府)

정동행성 
소속 元史 권 63,

지리지 6
萬戶 李莊 泰安李氏 

시조

至大 원년, 1308 다루가치

불명
高麗匡靖大夫都僉議評

理上護軍, 다루가치 
朴景亮

고려인

惠宗  
元統원년(1333)3월

耽羅國軍民按撫使 다루가치 
노열니타(奴列你他)(來)

탑자적의 
아들

元史 권38
순제본기

혜종 至正 22년( 
1362)

耽羅萬戶府 (副樞) 文阿旦不花가 
整治事에 임명됨

탐라지 권1

출처 : 배숙희(2012 : 106-107), 고창석(1998), 장동익(2001). 

2. 다루가치의 직무범위

쿠빌라이는 속국인 고려왕과 안남왕에게 내린 조칙에서 그들이 준수해야 할 여섯 가지(六

事)로 인질, 군대, 양곡, 역참, 호적, 다루가치 설치 등에 따라 다루가치의 직무범위는 호구조

사, 병력의 징발, 역참의 설치, 조세의 징수, 중앙정부로의 공납 수송 등이었다(마쓰오 : 

73-74). 소위 육사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면 그 지역의 통치는 토착 유력자에게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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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우, 2000 : 261-307). 탐라의 경우 인질은 없었다. 원고려기사의 탐라 다루가치 사례(고

창석, 1998 : 469)에서는 다루가치는 무졸(戊卒)의 독려와 목마장 감독, 수역설치와 감독, 죄

인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제2절 다루가치 탑자적 행적 사례 분석

1. 호구조사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탐라민에 대한 호구조사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13세기 대원제

국의 속국에 대한 육사 집행은 그 어느 곳을 막론하고 적용됐다는 원칙론에 입각한다면 탐라

에도 그 시책에 맞게 호구조사를 시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2. 병력의 징발

몽골은 탐라를 남송과 일본 정벌의 전초·병참기지로 활용하던 1294년(충렬왕 20) 이전까

지, 탐라 다루가치는 고려왕을 압박해 한때 4천 명이나 되는 상당수의 고려군을 탐라 주둔군

으로 끌어들일 만큼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1273년 여몽군의 삼별초 토벌이후 원은 본격적으로 군을 주둔시킴과 동시에 둔전(屯田)을 

설치한다. 명분은 일본원정에 필요한 군량의 확보라고 하나 실은 고려 조정과 군대를 감시하

기 위한 조치였다(권영국, 1994 : 134-136). 제주에도 500명의 원군을 주둔시켰다(고려사절

요, 1권 19, 원종 14년 4월). 특히 원은 군의 발령권(發令權), 발병권(發兵權), 장병권(掌兵權)

을 장악하고, 군기(軍器)도 철저히 통제한다. 만호부의 만호, 부만호 임명권도 행사한다. 탐라 

둔전군은 둔전경략사에 속한 군인들이다(김구진, 1989 : 87). 탐라국 초토사에 진변군(鎭邊

軍) 1,700명을 주둔시켰다(원사, 권208, 열전 95 탐라전).

3. 역참의 설치

원은 종속세력에 대한 정례(定例) 요구로 ‘육사’에 의거 고려에 잠치설치를 요구한다(모리

히라 마사이코 : 183). 의주-개경-합포-나주-탐라(제주) 노선이다. 이 잠치는 원과 고려정부, 

전선의 연락, 병경 수비의 기반이었다. 몽골둔전병(둔전병)은 10개 처에 각 둔전마다 용군(用

軍)이 500명 가량이었으며, 경락사가 주관하였다(박형표 : 78). 삼별초 정벌시에는 둔전군, 한

군(漢軍), 무위군, 고려군 등 모두 하여 1만 2천여명이었다(고창석, 1998 : 460).

‘잠치(站赤)’로 불렸던 ‘대몽골제국’의 역전제도(驛傳制度)는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제

국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였다. 역참(驛站)이라는 표현은 잠치의 중국식 표현

이라 할 수 있는데, 30여 년간 지속된 고려 최씨정권의 대몽항쟁이 종료되면서 몽골과 고려 

사이에는 화친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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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 설치의 주목적은 원의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고려 

역로망이나 고려에 신설된 수역체계 등은 기본적으로 원의 임박한 국가적 당면목표의 실현과 

관련될 때에 원의 보다 강력한 간섭과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의 간섭과 

개입은 철저히 원의 당면한 국가사업과 관련되었기에, 더 이상 원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

을 때에는 즉시 폐기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고려의 사정은 거의 배려되지 않았다.

동정원수부(東征元帥府)의 토드코순(脫脫禾孫) 설치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려 역로망 

운영에 대한 원의 직접개입은 2차 일본원정의 시기와 1290년대 강남과 고려, 고려와 요동 사

이에 대량의 미곡이 운송되었을 때에 보다 명확히 나타났다. 수역 설치의 주목적은 원의 국

가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고려 역로망이나 고려에 신설된 수역체

계 등은 기본적으로 원의 임박한 국가적 당면목표의 실현과 관련될 때에 원의 보다 강력한 

간섭과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의 간섭과 개입은 철저히 원의 당면한 국

가사업과 관련되었기에, 더 이상 원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폐기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고려의 사정은 거의 배려되지 않았다(정요근, 2006).

4. 조세의 징수

1275년 안향은 상주판관이 되어 몽골 전화로 도탄에 빠진 민생구원에 집중한다. 원에서 일

본정벌을 위해 합포(마산)에 병마지휘영을 설치하고 전쟁준비를 위한 군함의 제조, 군양미의 

비축 등을 위하여 장정의 징발과 세금의 추징 등으로 그 지방의 각 고을 주민들이 그를 감당

하기 어려워 고달팠으나, 그 가 선정을 베풀어 생계의욕을 갖게 하였다(김병구, 1998 : 104).

탐라물자 수탈의 책임은 다루가치가, 집행은 속관층에서 맡은 것이다. 전함 건조주체는 백

성, 작업의 집행은 토착세력과 속관이 주도했다(김일우, 2000 : 303-304). 원은 탐라민의 동

원에 대한 포상과 회유, 군사동원 근거로 金牌 등을 수여했다. 

제주민의 징세부담(진영일 : 252) 관련 고려말 이제현(1287-1367)의 “탐라요”에 보면(진영

일 : 261-271) 제주방목장 설치로 관료들의 소나 말 등으로 경작지가 축소되어 농민들의 삶

의 의욕의 상실 등의 정황과 ‘지보집’에 지금의 돌담경제 완성 등의 사료가 있다. 또한 징수

액 확보와 운송(진영일 : 271), 물자 수탈과 목재수탈(김일우, 2000 : 294-295), 해상 운송 등

의 기록이 남겨져 있다.

5. 중앙정부로의 공납 수송

탐라 다루가치는 인력을 확보해 전함 수리소를 운영하는 임무까지 담당하였다. 1276년(충

렬왕 2) 탑자적(塔刺赤)이 탐라 다루가치로 부임할 때 몽골말 160필을 가져와 서귀포시 성산

읍 수산리 일대에 방목함으로써 원 제국의 14개 국립목장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 동·

서아막(阿幕)의 싹을 트게 했다. 1283년(충렬왕 9)에는 탑자적이 원에 갔다 돌아오던 중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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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들러 왕에게 향연을 베풀어 말 2필을 바치면서 신붓감 구해 주기를 부탁하자¸ 왕은 

내시(內侍) 정부(鄭孚)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해주었던 일도 있었다.

탐라 명월포에서 중국 명주부 정해현으로 7일 동안 항해했다(배숙희, 2012 : 201). 또 탐

라 다루가치는 충렬왕 4년에 이미 나주, 해남 방면에 역참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다(김일우, 

2000 : 293). 탐라에서 거두어들인 물자의 원제국 수송을 위해 운영된 것이다(김일우, 2000 

: 299). 탐라와의 연결로는 해로(水驛)였다. 해상잠치(水站)는 물자의 대도(大都) 수송용이었

다. 제주도-> 한반도 서안->직고 항로였다. 잠치는 약 40여개가 있었다가 20여개로 줄어든다. 

‘천하참명(天下站名)’에 의하면 의주-> 개성-> 합포 노선과 나주-> 탐라노선 등을 확인할 수 

있다(모리히라 마사히코 : 185-188).

<표 5> 육사 집행사례분석

구  분
육 사(六事)

호구조사 병력의 징발 역참 조세 공납수송

탐라
다루가치

자료미비, 약 
1만 여명으로 

추정

탑자적이 
고려왕에게 

요청

탑자적이 나주 
등에 설치 

운영

이제현사례 
등에서 유추함.

수참을 통하여 
대도에 수송

제4장 탐라 다루가치 로행정 영향과 시사점

제1절 탐라의 문화 변동

1. 탐라의 문화 변동

고려는 13∼14세기 대부분 몽골의 군사적 침략과 직간접적인 지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원나라를 통해 다양한 외래문화를 받아 들였으며,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이개석 

: 32). 

두 차례의 일본 정벌이 실패하고, 이에 집착하던 황제 쿠빌라이가 충렬왕 20년(1294) 세상

을 뜨자 이때부터 80여년 간 제주는 고려와 몽골을 수 차례 오가며 귀속됐다. 제주가 양국에 

이중 귀속되는 미증유의 처지에 빠져든 가운데, 탐라 국립목장에서 산출되는 말·소·쇠고기·버

터류 등의 방물을 거둬가는 몽골의 경영은 계속됐다.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제주사회의 주도

권은 공민왕대(1352∼1374년)에 이르러서는 ‘하치’라고 불린 목호세력이 장악하게 된다. 

첫째, 몽골후손들은 제주가 몽골의 영향 하에 있던 13∼14세기에 제주에서 가장 강력한 집

단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다. 당시 제주지역사회에는 ‘호첩(胡妾)앞인가 기어다니게’할 정도로 

그들의 횡포가 심했다(김동전, 2010 :315). 그들은 주로 군사적 측면의 직역을 맡았다.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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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 후반까지 대원본관을 유지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지속시켰다. 이후 조선시대 중앙정치

인들의 제주유배와 그들의 후손들이 새로운 ‘來姓’이 되면서 대원 본관 성씨를 대체해 나가

게 된다(김동전 : 315). 

주요 성씨는 좌씨(左氏)다. 조선 후기 이래 강씨 24명, 좌씨 7명 등(김동전 : 313) 많은 몽

골인들이 제주에 잔존하여 제주인들과 동화되었다(김동전 : 323). 대원 강씨에서 진주 강씨로 

본관을 바꾸며 적응한다(김동전 : 323). 원나라의 천관시랑(天官侍郞) 좌형소(左亨蘇)는 청주 

좌씨의 시조인 좌구명(左丘明)의 67세손인데 충렬왕(재위 1274~1308) 초기, 사적으로 보면 

충렬왕 원년인 1274년경 탐라총관부에 목마장이 설치되면서 감목관으로 부임했다. 한국 좌

씨의 제주도 입도 시조로서 청주좌씨 세보에는 중조 또는 중시조라 칭한다. 중국 산동성에 

거주하였는데, 부친인 좌성보(星輔)는 중국 허난성(河南省) 개봉(開封) 사람으로 원나라의 천

관시랑을 지냈으며 좌구명의 62세손인 송나라 황주(黃州)자사(刺史)를 지낸 좌헌(憲)의 후예

다. 좌구명의 67세손인 좌형소가 1274년 제주도에 입도한 후 100년만인 1374년 비로소 한국

인으로서의 좌씨 성이 출현했다. 제주의 左혜정은 “바로 우리 조상이 원 지배기에 제주도에 

들어 왔다”고 했다(허용범, 1998 : 515). 중국 산동성의 청주(淸州)가 본관이다. 지금도 제주

도 서쪽에 좌씨가 모여 산다. 좌가장(左哥場)이라 좌씨들이 관리하던 목마장이 제주도 동쪽에 

있었다. 구좌읍에 좌씨 뿌리가 있었다. 몽골 목마장인 수산평(首山平)과 근접거리다. 이처럼 

2013년 현재 좌씨 후손들이 제주에 거주하고 있다.4)

충렬왕 20년(1294) 경에는 몽골인들이 약 1,500여명에 이르렀다(김일우, 2005 : 258). 이

곳에서 일하던 몽골인들과 제주 여인들의 혼인이 일상화된 계기가 된다. 유목민인 원제국과 

몽골문화의 급속한 이입이 이루어졌다.

둘째, 탐라(제주)의 성씨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38 제주목 성씨조를 보면 원에서 온 성

씨는 趙, 李, 石, 肖, 姜, 鄭, 張, 宋, 周, 秦 씨 등이다(바타르, 2009 : 161 ; 국립제주박물관, 

2006 : 116). 이들은 모두 몽골 군인 후손들이었다(허용범, 1998 ; 김동전, 2010 : 308 ; 배

숙희, 2012).

몽골은 1273년 삼별초 토벌 후 탐라국초토사(고창석, 1984 : 382 ; 배숙회 : 97), 군민도달

로화적총관부, 군민안무사, 고려환부 탐라총관부, 군민만호부 설치 ; 실리백 임용(배숙희 : 

97) 등의 관부를 설치하고, 그 관료(다루가치)와 진수군(鎭守軍)이란 명목하에 몽골군의 일부

를 탐라에 주둔시키는 과정에 이들과 목마장의 목호들이 래도(來島)한다. 이들 본관이 ‘대원

(大元)’이다. 또 죄수와 운남 왕족도 유배시켰다(김동전 : 304-305). 약 30여년 동안 수차례 

관부의 명칭을 변개시켰다(고창석 : 382). 1273년 삼별초를 평정한 원제국은 흔도(흔도)가 돌

아가면서 유수(留守)를 위해 남겨둔 400명의 몽고군을 통해 원의 탐라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가 시작된다(국립제주박물관, 2006 : 115). 

4) 청주 좌씨는 1985년 현재 전체 성씨중 130위로 3,0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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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몽골족의 정착과 제주 여인들과의 혼인

고려에 왔던 몽골군 중에는 원이 고려 여자와의 혼인에 관한 지침을 하달할 만큼 고려 여

인과 혼인했던 자가 적지 않았다(고려사, 권29, 충렬왕 6년 10월조). 원제국시 탐라 몽골족들

은 명나라가 개국하자 제주여인들과 혼인하여 점차 제주인으로 동화되었다(김동전, 2010 : 

310). 

1254년 황해도에 주둔했던 1,400여 명의 몽골군은 모두 고려 여성을 아내로 삼았고, 함께 

원나라로 갔다(김광언 외, 1993 : 243-245). 당시 결혼도감, 과부처녀추고별감 등이 설치될 

정도였다. 1262년 강화 후에는 원정부는 노골적으로 양가의 처녀를 요구했다. 1275년 10명

이 떠난 것을 시초로 이후 80여년 간 엄청난 수의 고려 여성이 원나라로 갔다. 약 2만여 명

이 된다.

제2절 문화적 영향 분석

1. 정치, 경제적 측면

탐라에는 군정(軍政)과 민정(民政)을 총괄하는 노총관부(路總管府)가 설치됐다(이종수, 

2013.12 : 1-31). 총관부의 다루가치와 총관을 장관이라고 칭했다. 다루가치는 감치관(監治

官)의 인신(印信)을 관장하고, 총관보다 치위가 높았다. 당시 행정구조와 목마장 설치지역은 

조선 이래 현재의 행정구역의 근간이 된다(배숙희, 2012 : 104). 지금의 북초등학교 인근이

다. 여기에서 군정과 민정을 총괄했다. 다루가치 밑에 총관에는 고인단(高仁旦), 총관에는 적, 

동지에는 문신 등을 임명한다(김일우 : 289).

몽골지배는 제주에 ‘우마사육법’을 전해 산업을 발전시켰고(윤덕인, 2001), 경제력의 바탕

을 이뤘다. 외부문화 유입은 제주문화 정체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김일우, 2006). 고려는 

섬 지역에 말(馬)을 사육하고 농경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제주도는 최대의 말 공급처였

다. 탐라를 말의 사육과 산출지로 활용한다. 낙타, 소, 양, 나귀, 고라니도 사육했다(김일우 : 

211).

먼저 몽골 목마장이 운영되면서 우마 사육과 경제력이 증대되며, 마구가 도입된다. 이렇게 

100여 년 동안의 로행정(路行政) 체제와 군, 관료, 기타 몽골 외지인들의 정착과정에서 두드

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음식 등 외래음식과 생활문화 유입과 목마장 운영 등의 경제적 측면 

기술의 이입이다.

결과적으로 탐라는 말들의 고향이 된다. 이러한 우마육성문화는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계승

된다. 제주목의 “황태장” 대정현의 “모동장”, 가파도의 “별준장”, 정의현의 “천미장” 등을 예

로 들 수 있다(제민일보,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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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문화적 영향

문화적 측면에서는 100여년 간의 탐라와 몽골접촉은 다양한 문화적 변이를 불어왔다. 먼저 

몽골인과 탐라여인의 혼인으로 인한 중국 성씨의 증대, 호복 유래, 혼례의 변화, 고기음식 성

행, 몸국 등 국물문화 활성화, 몽골어 전래 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성씨의 변화, 호본, 족두

리, 혼례전 신랑이 신부집 가는 풍습 등이다.

첫째, 제주인들은 1270-1300년대 전후 고려 수도 개경에 1천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을 통하여서도 원제국과 고려 개성의 문물이 탐라에 유입된다(진영일 : 249). 1323년 제

주인들이 임숙(林淑)의 탐욕사실을 개경 시장터에 익명서로 공개했다. 동시에 정동행중서성

에도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수락이 되지 않을 경우 원(元)의 상성(中書省)에 호소한다고 하

여 파면된다. 

당시 제주 출신 재경인(개경)은 1000여명이었다. 제주 인구의 1/10이다. 개경과 제주간 활

발한 문물교류가 있었다는 증거다. 이 당시 제주는 개경과 직접 교통하고 있었던 개방된 지

역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조선과는 다른 문화를 지녔다(진영일 : 250). 이들이 개성에 거

주하게 된 원인은 몽골군과 고려군 등 제주 유수 군관 1,400명 등에 대한 뒷바라지 때문이었

다. 제주 다루가치가 개경에 사자 파견하여 군사를 요청한다(고려사, 1275, 8월 정미), 1282

년 원에서 몽한군 1,400명이 탐라에 파견됐다. 이들 원 군사들에게 필요한 군량, 의복, 무기, 

거처 등(진영일 : 252) 바로 그 병참 문제로 제주인의 1/10 징발되어 개성에 거주한 것이다.

둘째, 13세기 이후 왕과 몽고왕비 유목민 등에 의해 몽골의 최상류층 문화와 유목민 음식

이 유입된다. 13세기 탐라에 전해진 몽골풍 음식은 소주, 메밀, 탕, 육식, 순대, 상애떡, 쉰다

리(쉰타라크) 등을 들 수 있다.5) 대만의 몽골인 교수 하칸츄르는 "제주도만큼 몽골 상층족, 

귀족과 황족의 풍습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은 없다. 제주는 몽골의 옛 문화를 연구하는 寶庫

다.”라고 했다(허용범, 1998). 그 만큼 오랜 세월 대원제국의 문화와 습속이 깊이 뿌리 내린 

지역이란 의미로 읽힌다. 

버드나무 민속, 석인상과 돌하르방, 아르히와 아랑지, 마문화, 연료와 쇠똥, 피뿌리풀, 겔과 

거리, 언어 차용 등 문화의 접변이 일어났다(장장식, 2010). 한국의 성황당(탐라의 할망당)과 

몽골의 오부(ovoo)의 유사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것들은 모두 개인과 동네의 안녕을 빌

었던 샤머니즘의 일종이며, 지역경계 표시였다. 몽골의 훈촐로(석상)는 13-14세기에 건립되었

다. 몽골의 돌장승 훈촐로와 제주도 돌하르방은 상당한 유사점이 많아 그 관련성을 깊이 연

구해야 할 것이다. 몽골의 유학생인 바타르씨가 제주 돌하르방을 보더니 “이 석상은 몽골인

들이 게르안에 앉았을 때의 모습과 같다”고 평했다(허용범 : 518). 

결혼식 할 때 찍는 연지는 몽골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아직까지 살아 있다. 족두리도 몽골

인들이 쓰는 물건이었다. 또한 남성들의 의복인 백포는 소매가 헐렁하고 길이가 짧은 옷인데 

5) 탐라와 몽골의 음식문화 특성 분석은 이종수(2012.6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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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영향으로 소매가 약간 작아지고 길이가 길어졌다. 이 옷은 조선시대에 와서 두루마기

가 되었다.

셋째, 탐라의 경우 비바리, 허벅(물긷는 옹기), 굼부리, 검부낭치 등 등이다. 제주에는 현재

도 정낭(촐롱, chualung)이 남아 있다. 우마의 접근을 방지하는 통나무 기구. 애기구덕도 몽

골족의 창작품이다. 제주의 그것은 대나무바구니(요람)로 만들어 흔들어 잠재웠던 아기 잠자

리다.

넷째, 언어적 영향측면이다. 웡이자랑, 부예 부예는 탐라와 몽골의 자장가다(김기선, 2008). 

혼저 옵써의 ‘혼저’도 ‘빨리’라는 몽골어에서 유래했다. 애막(Ayimag, 道, 부락 등의 명칭), 

아기(갓난애), 마누라 등도 몽골어이다(김기선 2008). 제주 ‘조랑말’은 몽골어 ‘조르모르’에서 

유래되었으며, 말을 부리는 이들을 ‘테우리’라 하는 데, 소테우리, 말테우리 등으로 현재도 남

아 있다.6) 1960∼80년대 시골 목동을 ‘테우리’라 하였다(배숙희, 2012). 제주에는 안채를 ‘안

거리’로, 바깥채를 ‘밖거리’로, 그 사이에 있는 곁채를 ‘모커리’라 한다. 이 때에 쓰이는 ‘거

리’가 몽골 전통 천막을 가리키는 ‘게르’에서 빌려와 굳어진 말이다(장장식, 2012 : 485). 물

긷는 허벅은 몽골의 가죽물병 ‘허버’에서 유래했다(국립민속박물관, 2008 : 95)는 설이 있다. 

몽골어 ‘모르’가  제주어 ‘몰(馬, 말)’로 정착된다(허용범 : 519).

3. 음식문화적 영향

음식문화의 변동과 토착화 등이다. 대만의 몽골인 교수 하칸츄르는 "제주도만큼 몽골 상층

족, 귀족과 황족의 풍습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은 없다. 제주는 몽골의 옛 문화를 연구하는 寶

庫다.”라고 했다(허용범, 1998). 13세기 이후 왕과 몽고왕비 유목민 등에 의해 몽골의 최상류

층 문화와 유목민 음식이 유입된다. 13세기 탐라에 전해진 몽골풍 음식은 소주, 메밀, 탕, 육

식, 순대, 상애떡, 쉰다리(쉰타라크) 등을 들 수 있다.7) 

문화 간 접촉과 변용, 토착화 사례를 살펴 보면 음식문화적 측면에서는 100여년 간의 탐라

6) 테우리코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백중날 자정에 마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방목장에 가

서 마소의 무병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이다. 칠월 보름 백중날 ‘테우리’(목동의 제주 방언으로 

몽골어인 목동임)들이 떡과 밥¸ 술 등 제물을 가지고 자기 소와 말을 가꾸는 목장의 망을 보는 

테우리 동산으로 가서 차려간 제물을 조금씩 더 케우리며(흩뿌리는 것을 말함-고수레) 그 해 목

축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제의이다. 제물로는 메1기¸ 떡¸ 삶은 닭¸ 구운 바닷고기 1마리¸ 과일 등

을 마련하며¸ 고사가 끝난 후 다함께 음복한다. 제상은 깨끗한 곳을 택하여 띠를 깔고 그 위에 

차려지며¸ 제상에 아기 기저귀를 잘라서 만든 ‘테우리수건’을 올리는 특이한 풍습이 있는 마을도 

있다. 또한 이 날 집에서 쉐막(외양간)에서 팥떡을 올리고 심방을 빌어다 입담을 하여 마소의 건

강을 빌기도 한다.제의 중에 목자들은 자기들이 소나 말을 가꾸는 언덕 이름을 하나하나 섬겨 나

간다. “천왕테우리도 먹엉 갑서¸ 인왕테우리도 먹엉 갑서¸ 지왕테우리도 먹엉 갑서¸ 테우리도 먹

엉 갑서”하면서 하나하나 언덕의 이름을 섬겨 나가는 것인데 대부분 그 마을 목장의 이름이 거

의 입에 오르내린다(디지털제주문화대전).

7) 탐라와 몽골의 음식문화 특성 분석은 이종수(2012.6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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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몽골접촉은 다양한 문화적 변이를 불러왔다. 유목민의 특성인 ‘탕 문화’ 등의 유사성을 확

인한다. 제주(탐라)와 몽골음식문화의 연관성은 우리가 즐기는 소주가 고려시대 몽골에서 전

래되어, ‘소주도’ 최영이 즐겼던 술이고, 제주인들이 즐기는 ‘돗순대(돼지순대)’와 ‘빙떡’의 

원조는 몽골이다. 대표적인 조리법도 삶기, 찜, 포, 훈제 등과 연료 절약을 위하여 한 번에 다

량으로 삶는 방식도 상호 유사하다. 예컨대 음식의 ‘탕(湯)’문화, 순대문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고려 말기에는 육식을 주식으로 하는 몽골의 침략과 그 영향에 의해서 육식이 왕성해

졌다(임장혁, 2000 : 275-276). 육류의 조리법은 탕, 찌개, 구이 등 3가지지만 보편적인 것은 

탕이다. 특히 보신탕은 전국적이다. 육개장도 같다. 원의 영향을 받은 음식들은 선지국, 설렁

탕, 갈비탕, 편육 등이다(임장혁 : 283). 

이상의 주요 내용을 연구분석의 틀에 따라 몽골문화가 탐라에 끼친 영향을 <표 6>에 제시

한다.

<표 6> 탐라의 몽골문화 영향 분석

구분 정치, 경제적 영향 사회 문화적 영향 음식문화적 영향

탐라

교초, 우마사육 등
전함건조, 

목마(전마) 사육
馬具,

牛馬糞 

혼저, 웡이자랑, 부예부예
대원(大元) 본관 유입
몽골인과 제주인 혼인 

정착
언어, 고시레, 게르(거리), 
허버(허벅), 세뱃돈 풍습 

등 유입
정낭, 아기구덕

육식문화 이입
메밀유입과 빙떡, 

상애떡 
증류주 고소리술 정착

양고기국이 몸국(탕)으로, 제주 
올래 돼지국수

탐라의 순대(수애)
쉰다리(타르크)

제5장 나가는 글

이 글은 필자의 탐라와 몽골연구 선행연구(이종수, 2012.6, a,b,c,d, 2013.12 ; 2014.2)들에 

대한 후속연구물로서 대원제국의 탐라 다루가치 행적을 중심으로 그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였

다. 원제국의 문화가 탐라지역 문화에 미친 영향분석이다. 왜냐하면 고려시대 탐라는 몽골의 

직접 지배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그들이 직접 관료를 파견하여 지배하므로서 타 지역에 비하

여 몽골문화가 가시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기에 그러하다. 그러나 탐라 사정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일부 중국(대원제국)과 고려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다루가치 개인사료의 한계나 고려시대 탐라사료의 미비점이었다.

분석 결과는 첫째, 탐라는 일본원정과 해양세력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된 지

역이었으며, 둘째, 몽골의 탐라 로(총관부)지역 통치는 내지의 변원지역과 비슷한 행정시스템

을 도입하면서도 탐라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다루가치 중심의 지배체제였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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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몽골인들의 탐라에 이주하여 그들의 문화이입이 성행했었다. 

주요시사점으로는 첫째, 정체 겨제적 시사점과 둘째, 사회문화적 영향과 시사점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추후 후속연구과제로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영향 분석과 함께 고려의 

목자복, 개가죽 두루마기(전통생활관, 가상체험시스템), 양왕자터, 백백태자 등(감산태평, 

2014.3.2.)의 거처지 등과 몽골인들은 문지방을 밟으면 주인의 목을 짓밟는 행동으로 여긴다

(박원길, 2003b : 50)는 금기 사항의 제주적 전통 등도 조명이 필요하다. 연구의 한계로는 

700여년 간의 공백으로 인한 기록물의 제한으로 인하여 심층적 분석이 곤란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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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의 운영이 조직마다 나르게 나타나는 원인은 조직별로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채택과 그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며 조직별로 내･외부적 환경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별 

성과관리 역량의 차이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각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는 성과관리 관련 볍

규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추후 성과관리 법규의 재･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초자치단체 225개 중 성과관리 관련 규칙을 채

택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218곳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규칙을 채택한 기초자치단체 중 143개 기초자

치단체는 2003년에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둘째, 기초자치단체 성과관리 법규를 성과계획 수립, 

성과정보 획득, 성과정보 활용의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과계획 수립단계에서

는 기초자치단체가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해 당해 연도의 임무･전략 목표등을 명백히해야 함을 제도적 

장치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다음으로 성과정보의 획득 단계에서는 성과정보의 획득, 정기평가, 수시평가. 이해관계자

의 참여에 관해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도화를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과정보의 활용 단계에

서는 기본적 수준에서 성과정보의 공개, 성과정보를 통한 계획수정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사･예산반영 

등의 환류에 관한 규정은 미흡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자 한다. 첫째, 왜 기초자치단체별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연구 질문이 제기된다. 둘째, 성과관리 제도

와 성과관리 운영 상, 간극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연구 질문이 제기된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하여 성과관리 

관련 법규가 참여정부인 2003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음을 분석하였다. 2003년 이전에 성과관리 

관련 법규를 제정한 선두주자로서 이들 기초자치단체들이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성과관리 운영 측면의 

고도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2006년 이후 후발주자들의 성과관리 운영을 

분석을 통해 둘간의 성과관리 운영 수준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성과관리, 성과관리 규칙, 규칙 제정, 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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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성과관리는 1990년대 이후 공공부문 관리개혁의 핵심어(key word)로 논의되어 왔다. 세계

의 주요국 정부들은 성과관리를 공공부문의 성과와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하

여 실시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신공공관리론적 행정개

혁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를 기점으로 성과관리가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주요 관리개혁 수단으

로 도입·시도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정부혁신을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추진한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되어 실행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국가재정법｣ 등
은 정부부처 및 재정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성과관리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성과계획의 수립, 성과측정, 성과보고 등 일련의 성과관리 활동이 공공부문에서 전개되는 등 

성과관리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1999년부터 목표관리제가 시행되었으며, 2001년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의 제정 

이래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는 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성과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며, 연도 말에 목표를 달성하였는

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하고 있다. 2006년 새로이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가 자체평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하

였으며(제18조), 전략계획에 의한 체계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박해육, 

2007).

그러나 왜 성과관리의 운영이 조직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까(Lee & Kim,2012)? 그 이

유는 조직별로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채택과 제도의 정도 차가 존재하며, 각 조직마다 내･외

부적 환경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Lee & Kim,2012; Grant, 2008; Katsikeas, Samiee, 

& Theodosiou, 2006; Venkatraman,1989; Zajac, Kraatz, & Bresser,2000). 

이에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별 성과관리 역량의 차이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각 기

초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는 성과관리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조사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ELIS, http://www.elis.go.kr)에서 수집하였으며, 자치법규시스템에서 검색하지 못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위하여 전국 지방의회의 사이트상에서 자치법규를 검색하는 방법으

로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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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분석 틀

1. 성과관리제도의 의미

1) 성과관리제도의 개념

Walters(1995)는 성과관리를 “조직의 공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 및 개인의 성

과와 조직의 성과를 상호 약속된 정량적 및 정성적 지표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평가

함으로써 조직의 활동 및 자원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OECD(1995)는 성과관리를 ‘성과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이라 정의하고 이는 ‘사업

계획관리’ 또는 ‘결과중심관리’라고 하며 대부분 OECD 국가들에서 성과관리는 성과계획, 성

과측정, 성과평가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Rashid(1999)는 성과관

리를 “다층적이고 다영역적인 활동으로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이를 시스템으로 

환류시키고 성과격차의 해소방법을 학습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Pollitt(2001)는 

“공공부문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한편 이를 조직 전체와 개개인의 구체적 성과목표

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성과관리로 정의하며 성과관리가 다층적이고, 다영역적이며, 다의적

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협의적 의미에서 성과관리는 주로 인사관리를 의미하

는 반면, 광의적 의미에서 성과관리는 공공부문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조직과 

개인 단위의 구체적 성과목표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Pollitt, 2001).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성과관리는 각 기관이 임무달성을 위해 전

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자원 활용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며 조직 역량과 성

과의 측정을 통해 도출된 성과정보를 조직, 인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조직 및 정책의 전반

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2) 성과관리 규칙 제정목적 및 근거

종합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세부적인 관리 기능이 각각의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다수의 부처가 연계된 사업의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되고, 성과정보의 수집 방식, 활용 및 공개, 성과관리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대한 공식적인 체계가 형성되긴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이정욱 외, 2014; 

Bouchaert & Halligan, 2008). 또한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태도변화를 유도하

고 조직문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권기헌, 2008).

우리나라 성과관리에 관한 규칙의 법적근거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두고 있다. 정부업

무평가기본법 제1조는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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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

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성과관리를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Ⅲ. 성과관리 규칙 내용 분석

1. 규칙의 제정 현황 및 분석의 틀

1) 성과관리 규칙의 현황

2001년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의 제정 후,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

되면서 성과관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225개 기초자치단체 중, 성과관리 규칙을 채

택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218개 기초자치단체로서 96.8%를 차지하고 있다. 본 분석을 위해 

조사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http://www.elis.go.kr)에서 수집하였으며, 자치법규시스템에서 검색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의 자치법규를 위하여 전국 지방의회의 사이트상에서 자치법규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였

다. 성과관리 규칙 검색을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조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평가, 정부

업무평가, 자체평가, 특정평가, 성과관리 등)를 바탕으로 성과관리 관련 규칙을 검색하였다.

<그림 1> 기초자치단체 성과관리 규칙 제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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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과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는 <표 1>과 같다. 

<표 1> 성과관리 규칙 비채택 기초자치단체

구분 기초자치단체 비고

대구광역시 동구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 기획업무규칙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시 기획업무규칙

부여군 부여군기획업무규칙

청양군 청양군기획업무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성과관리 관련 규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7곳은 대구광역시 동구, 경기도 

포천시,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경상북도 상주시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

우, 전국 7곳의 기초자치단체 중 3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성과관리 관련 규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 공주, 부여, 청양의 경우, 성과관리에 관한 규칙이 아닌 기획업

무규칙1)을 제정하고 있다.

2) 제도화과정

성과관리 관련 규칙은 2001년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의 제정 후 급격히 증가하

였다. 특히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발족을 통해 한국적인 성과관

리 체계의 구축,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기능분석, 정부기능의 합리적 조정과 조직의 재설계, 

업무수행 절차의 재설계를 정부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김순은, 2004). 이러한 측

면에서 2002년까지 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오던 성과관리관련 규칙이 2003년 들어 

143개(63%)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제정되었다. 2003년 정부혁신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기 전 

성과관리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총 8곳으로 강원도 인제군(1993), 전남 

강진군(1995), 경기도 구리시(1998), 전남 영암군(1999),  경기도 군포시(2001), 전남 광양시

(2001), 서울특별시 강남구(2002), 광주광역시 남구(2002)이 이에 해당한다.  

1) 기획업무규칙은 기획조정과 심사분석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으로 중･장기계획, 기본운영계획과 예

산, 물자수급계획 등을 대상으로 함.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기획업무규칙은 계획 등 기획조정만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성과측정, 평가, 활용에 관한 목적을 갖추지는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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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규칙제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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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의 틀 구성

성과관리제도는 ‘성과계획의 수립’, ‘성과정보의 획득’, ‘성과정보의 활용’등 세 가지 단계

로 구성된다(Wholey, 1999). 본 연구에서 선정된 성과관리 관련 규칙을 내용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서 규칙의 분석 항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규칙의 분석 항목을 도출

하고자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성과관리제도의 기본체계를  통해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1) 성과계획 수립

Kravchuk & Schack(1996)은 성과계획이 성과관리에서 주요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분명하

고 일관된 미션, 전략, 목표를 수립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또한 측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성과계획을 통해 프로그램의 구조를 합리화 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성과관리는 성과측정을 기초로 운영되지만, 성과측정 역시 합리적 프로그램 구조가 

바탕이 되어야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성과계획이 성과관리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성과계획은 구성원에게 기관이 달성하려는 목표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한다(Joyce, 1997; Locke & Latham, 1990; 박경원 

외, 2011). 

성과계획은 정부 각 기관의 임무･전략목표･성과목표를 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사업 활동과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활동계획을 의미한다(이인섭･금재덕, 2007).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외부환경의 변화를 평가하고, 기관의 임무 설정 및 이에 따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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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목표의 수립과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의 배치를 시도하는 과정이 바로 성과계

획의 수립 단계이다

성과계획서 작성 시, 조직의 미션, 비전,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그리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성과지표의 역할은 성과측정을 위한 핵심 업무의 지표화에 있

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 각각의 업무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 하며 성과지표는 유사

한 업무에 대한 평가기준에서의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전문가와 업무담당자등 지표에 관한 

이해관계자 간의 지표의 적절성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Poister, 2003).

(2) 성과정보 획득

성과정보 획득 단계는 성과측정을 통해 조직의 성과정보를 획득하는 단계로서 성과측정은 

기본적으로 감시와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데 성과측정을 통해 정부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되

는 자원과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효율성, 생산성, 서비스 품질, 결과 등과 같은 정보

를 확보하고자 한다. 성과측정을 통해 생성된 정보는 관리자, 선출직 공무원, 입법부, 정부 위

원회 등에 보고되어 정부 운영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활용된다(국무총리실, 

2012). 따라서 성과측정은 전략기획, 예산 및 재무관리, 사업관리, 사업평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생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성과정보 활용 및 환류

성과평가를 통해 획득되어지는 성과정보는 정부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투입 및 

과정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업무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산출물과 효과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금재덕･원종학, 2012).

성과관리를 통해 도출된 성과정보의 활용은 환류를 통해 후속적인 성과계획의 수립과 조

직운영의 전반에 반영되는데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정보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경우, 효율

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김형진･한인섭, 2011:131). 이러한 측면에서 성과측정, 성

과평가 결과가 가장 주요한 성과정보이며(이윤식, 2007) 성과정보의 활용은 성과관리의 성패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박해육･장혜윤･최정우, 2013). 

성과정보는 조직학습, 조직운영이나 정책추진의 방향 설정, 조직 통제,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활용되며(Van Dooren et al., 2010), 전략 목표에 따른 배분 유도와 관리자들의 목표 달

성 의식과 결과에 대한 책임성 배양에 영향을 미친다(Moynihan & Andrews, 2010). 또한 생

산기능의 투명성 확보, 학습욕구의 증가 및 업무과정의 개혁을 통해 기술적 효율성 제고를 

가능하게 한다(Moynihan & Andrew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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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성과관리제도 체계

자료: 이세구, 2003; 이인섭･금재덕, 2007; 금재덕 외, 2014, 재수정

2. 규칙의 내용분석

1) 성과계획 수립

성과계획 수립 단계를 총 5개 항목(성과관리개념 정립, 지표설정, 전략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이해관계자 참여)으로 세분화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성과관리 관련 규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5개 항목의 성과계획 수립 내용 중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은 성과관리 관련 규칙을 채택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218개 중 206

개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측정

결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제시해주는 ‘지표설정’이 145개로 65%로 나타났다. 다음으

로 이해관계자 참여 101개(46%), 성과관리 개념정립 62개(28%), 전략계획 수립 18개(8%) 

순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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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초자치단체별 성과계획 수립

구분
성과계획 수립

성과관리
개념정립

지표설정 전략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이해관계자

참여

서울
(25)

9(36) 23(92) 0(0) 23(92) 7(28)

부산
(16)

4(25) 12(75) 2(12) 15(93) 1(6)

대구
(7)

2(28) 1(14) 0(0) 7(100) 2(28)

인천
(10)

7(70) 10(100) 0(0) 10(100) 0(0)

광주
(5)

1(20) 1(20) 0(0) 3(60) 4(80)

대전
(5)

2(40) 3(60) 1(20) 5(100) 4(80)

울산
(5)

1(20) 1(20) 0(0) 5(100) 5(100)

경기도
(30)

10(33) 15(50) 2(6) 25(83) 5(16)

강원도
(18)

2(11) 18(100) 0(0) 18(100) 17(94)

충북
(11)

0(0) 10(90) 0(0) 11(100) 7(63)

충남
(12)

8(66) 11(91) 4(33) 12(100) 7(58)

전북
(14)

5(35) 14(100) 3(21) 14(100) 13(93)

전남
(22)

3(13) 4(18) 0(0) 20(90) 22(100)

경북
(22)

3(13) 4(18) 1(4) 22(100) 3(13)

경남
(18)

5(27) 18(100) 5(27) 16(89) 4(22)

총
(220)

62(28) 145(65) 18(8) 206(93) 101(46)

2) 성과정보 획득

성과정보 획득 단계는 성과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 것인가가 강조된다. 성과정보 획득 단

계는 총 4개 항목(정기평가, 수시평가, 평가위원회 설치, 평가를 통한 성과정보의 획득)으로 

세분화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체 4개 항목 모두 중요하게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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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평가위원

회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마련함으로써 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평가를 통한 성과정보를 획득, 정기평가, 수시평가2)에 관한 사항 

모두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3>기초자치단체별 성과정보획득

구분
성과정보 획득

성과정보 획득 정기평가 수시평가 평가위원회 설치
서울
(25)

23(92) 24(96) 24(96) 25(100)

부산
(16)

16(100) 14(87) 15(93) 16(100)

대구
(7)

7(100) 7(100) 7(100) 7(100)

인천
(10)

10(100) 10(100) 10(100) 10(100)

광주
(5)

5(100) 5(100) 5(100) 5(100)

대전
(5)

5(100) 5(100) 5(100) 5(100)

울산
(5)

5(100) 5(100) 5(100) 5(100)

경기도
(30)

27(90) 24(80) 23(76) 30(100)

강원도
(18)

18(100) 18(100) 17(94) 18(100)

충북
(11)

11(100) 11(100) 11(100) 11(100)

충남
(12)

12(100) 12(100) 11(91) 12(100)

전북
(14)

14(100) 14(100) 14(100) 14(100)

전남
(22)

22(100) 22(100) 21(95) 22(100)

경북
(22)

22(100) 22(100) 20(90) 22(100)

경남
(18)

18(100) 18(100) 18(100) 18(100)

총
(220)

215(97) 211(96) 206(93) 220(100)

 

2) 강원도의 경우, 수시평가의 형태로서 ‘특정과제평가’라는 용어로 수시평가를 채택하고 있음. 특
정과제평가의 정의는 시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되는 사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한 수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강원도의 총 18개 기초자치단체 중 14개 기초자치

단체가 특정과제평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해시, 삼청시, 속초시, 춘천시, 태백시, 고성군, 양
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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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정보 활용

성과지표별로 측정된 성과정보는 성과목표를 수정하거나 사업을 변경하고 다른 사업을 추

진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금재덕 외, 2014). 성과정보 활용 단계는  총 5개 항목(성과정

보의 보고 및 공개, 조직반영, 인사반영, 예산반영, 계획수정)으로 세분화하여 내용을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성과정보의 보고 및 공개’가 총 22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216개 기초자치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성과정보를 통한 계획 수정의 

경우, 207개 자치단체가 채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성과정보를 조직에 반영하는 기초자치단

체는 186개, 책임성 향상을 위한 예산반영, 인사반영은 각각 147개, 138개로 분석되었다.

<표 4> 기초자치단체별 성과정보 활용

성과정보 활용

성과정보의
보고 및 공개

학습(조직반영)
책임성

계획수정
인사반영 예산반영

서울
(25)

24(96) 24(96) 24(96) 24(96) 23(92)

부산
(16)

16(100) 15(94) 13(81) 13(81) 15(93)

대구
(7)

7(100) 6(85) 3(43) 7(100) 6(85)

인천
(10)

10(100) 10(100) 10(100) 10(100) 10(100)

광주
(5)

5(100) 5(100) 5(100) 3(60) 5(100)

대전
(5)

5(100) 5(100) 3(60) 3(60) 5(100)

울산
(5)

5(100) 5(100) 1(20) 1(20) 5(100)

경기도
(30)

27(90) 19(63) 16(53) 18(60) 23(76)

강원도
(18)

18(100) 17(94) 2(11) 2(11) 18(100)

충북
(11)

11(100) 11(100) 3(27) 9(81) 11(100)

충남
(12)

12(100) 11(91) 12(100) 12(100) 11(91)

전북
(14)

14(100) 14(100) 4(28) 4(28) 14(100)

전남
(22)

22(100) 22(100) 20(90) 19(86) 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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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관리 규칙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기초자치단체의 성과관리 관련 규칙을 내용 분석을 통해 평가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성과관리 관련 규칙을 채택하고 있는 213개 기초자치단체 중, 143개(63%)의 

규칙이 2003년에 제정되었음을 분석하였다. 이는 성과관리 관련 규칙이 지방정부의 적절성

과 필요성의 측면에 대한 중앙정부의 공식적･비공식적인 압력으로 작용되어 성과관리 관련 

규칙을 제정하게 되는 등 강압적 동형화에 따른 현상이 판단되어진다. 또한 기초자치단체간 

성과관리 관련 규칙의 목적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 성과관리 관련 규칙이 기초자치단체

들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담은 규칙의 제목과 목적, 개념 정립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과계획 수립, 성과정보 획득, 성과정보 활용에 대해 분석

한 결과, 공통적으로 제도적 기반이 잘 구축되어있는 성과관리 단계는 성과측정 및 평가를 

다루고 있는 성과정보 획득단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성과계획 수립 체계로 나타났다. 

성과계획 수립단계 과정에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해 연도의 임무･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지표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통해 해

당 조직의 목표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과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중･
장기적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성과목표와 측정지표의 연계성이 확보되기 위해서 중･장

기적 관점의 전략계획을 제도화하고 타당성 있는 성과정보의 획득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참여

를 명시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성과정보의 획득 단계에서는 성과정보의 획득, 정기평가, 수시평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해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측정 및 평가를 통해 정보를 획득 

하는 본 단계에서 성과목표와 측정 간의 연계성에 대한 제도적 차원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

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에 따라 성과정보가 달라질 수 있지만 성과계획 수립단계, 성과

정보의 획득 단계에서 성과목표와 측정방식 간 연계성의 제도화를 통해 실질적 성과정보를 

확보 할  필요성이 있다. 

성과정보의 활용은 예산편성과 조직관리 과정,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한 계획수정, 인

사관리, 획득된 성과정보가 공개되는 수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Bouchaert & Halligan, 

경북
(22)

22(100) 4(18) 4(18) 4(18) 22(100)

경남
(18)

18(100) 18(100) 18(100) 18(100) 18(100)

총
(220)

216(98) 186(84) 138(62) 147(67) 2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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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즉 성과정보의 활용을 통해 정부업무성과 향상이 성과관리의 핵심이다(Wholey, 

1998). 본 분석을 통해 성과정보의 공개와 같은 기본적 수준에서 성과정보의 활용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성과정보를 인사･예산에 반영하는 등 책임성 향상을 위한 

제도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성과정보를 조직에 반영하는 학습에 대한 제도장치 역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조직전체 차원에서 의사결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정보의 

인사･예산에 반영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 조직에 적극 반영하는 등의 학습과정을 제도적으

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Ⅳ. 결론 및 향후 연구방안

성과관리 관리 규칙은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적 성과관리 체제의 구축과 자율적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자치단체 운영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향상을 위한 법제적인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성과관리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이들 

규칙은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성과관리 관

련 규칙 제정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례의 내용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 225개 중 성과관리 관련 규칙을 채택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218곳

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규칙을 채택한 기초자치단체 중 143개 기초자치단체는 2003년에 규

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성과관리 관련 법규의 제정이 중앙정부에 의한 강압적 

동형화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한해에 성과관리 관련 규칙이 제정되어지면서 성과

관리 관련 규칙의 목적과 내용이 차별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둘째, 기초자치단체 성과관리 법규를 성과계획 수립, 성과정보 획득, 성과정보 활용의 단계

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성과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성과관

리 시행계획을 통해 당해 연도의 임무･전략 목표등을 명백히해야 함을 제도적 장치를 통해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극히 드

문 상황이다. 다음으로 성과정보의 획득 단계에서는 성과정보의 획득, 정기평가, 수시평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관해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도화를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

과정보의 활용 단계에서는 기본적 수준에서 성과정보의 공개, 성과정보를 통한 계획수정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사･예산반영은 각각 62%, 67% 밖에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

가 진행되게 된 큰 틀 측면에서 왜 기초자치단체별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연구 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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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다. 제도의 활용 및 체계적인 성과관리는 각 기관의 리더십,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와 

배분, 사업활동, 집행과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이경준･정동섭, 

2004; 최정우･류영아･박해육, 2013; Boyne, 2010) 성과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 간에도 성과관리 운영수준과 성과 향상의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둘째, 성과관리 제도와 성과관리 운영 상, 간극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연구 질문이 제기된

다. 성과관리 관련 법규 제정 등의 법･제도적인 발전을 통한 성과관리의 개선이 성과중심의 

운영에 기여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공병천, 2012). de Lancer 

Julnes & Holzer(2001)는 성과측정과 같은 성과관리제도의 구현은 채택과 활용이라는 두 가

지 측면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단지 정책의 채택만으로는 정책이 활용 될 수는 없다

고 논한다(de Lancer Julnes & Holzer, 2001). 즉, 정부가 법령 등을 통해 성과관리체제의 도

입을 요구하더라도 정치적 맥락 등 다양한 영향 요인에 따라서 관련 정책이 집행은 다르게 

구형될 수 있는 것이다(Holzer & Gabrielian, 1998). 특히 정책결정자들이 상징적 행동

(symbolic action)으로 정책을 채택할 경우(Korman & Glennerster, 1985; Pettigrew, Ferlie 

& Mckee, 1992)에는 제도의 도입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실행을 도외시함으로써 법령이나 행

정규정과 같은 외부요건의 형식화로 인해 제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하여 성과관리 관련 법규가 참여정부인 2003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음을 분석하였다. 2003년 이전 성과관리 관련 법규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총 8곳이

며 2006년 정부업업무평가기본법 제정 후 성과관리 관련 규칙을 제정한 자치단체는 45곳이

다. 그렇다면 2003년 이전에 성과관리 관련 법규를 제정한 선두주자로서 이들 기초자치단체

들이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성과관리 운영 측면의 고도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 분석을 실

시해야 한다. 또한 2006년 이후 후발주자들의 성과관리 운영을 분석을 통해 둘 간의 성과관

리 운영 수준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단순 기술통계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

개하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각 변수가 지니고 있는 효과를 통제하고 명확한 인과관계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방법에 대한 고려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성과관리 관련 규칙의 비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규칙의 제･개정 과정, 성과관리 운영실태 등이 반영되지 못한 점이 이 연구의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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